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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연구제목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 ⦁ 
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노출기준 설정 물질의 제·개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 부분 수행된 반

면, 허용기준 설정 물질의 경우 2006년 허용기준 도입 관련 연구 수행 이후 검

토 관련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수행된 허용기준 연구를 살펴보면 “허용기준 기 설정 대상 유해인

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2014)”를 통해 13종 중 7종 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치가 제안되었다. 2015년

의 경우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취급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

서 추가 확대하는 선정방안에 대해 검토하였고, 그 결과로 허용기준 설정대상

확대 후보 물질로서 71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15)”에서 허용기준 설정대상 확대 후보 물질로 선정한 75종 중 1차 후보 물

질로 제안된 15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위험성 평가, 노출실태 조사,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수준 변경에 필요한 사회경

제성 평가 대상물질 선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O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해성 확인의 경우 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정리, 선진국(EU, 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물리·화학적 특성 추가 조사,

선진국(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 기관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보고서 검토를

통해 실시하였다. 유해성 입증은 국내 사고사례 조사는 환경부 유해물질 사고

사례집과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을 이용하였으며, 국외 사고사례 조사는

ACGIH TLV Documentation, 독일 MAK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근로자

노출평가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국내외 노출기준과 비교하여 나타나는 초과

율을 분석하여 수행하였다.

O 국내 취급실태 분석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자료(2002년, 2006년),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

사 자료(2009년, 2014년), 한국무역협회 자료(2011~2015년)를 대상으로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O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국내와 국외 주요 국가의 노출기준, 미국 OSHA

의 허용기준(PEL), 국내 타 부처의 규제기준, GHS 분류결과의 비교 조사를 통

해 수행하였다.

O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방법 제시

현행 관련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 제42조의2에 근거한 기존 화학

물질의 측정 및 분석 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방법을

제안하였다.

O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절차 제안

본 평가 항목의 분석 결과를 종합화하여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의 선

정 절차를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O 유해성⦁위험성 평가

유해성 확인은 국외 주요기관에서 발표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보고서에 근거

하여 수행하였고, 추가적으로 TLV documentation을 고찰하여 실시하였다.

유해성 입증의 경우 국내외 직업병 진단사례 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국내

직업병 진단사례 및 급성중독 발생사례 분석결과 직업병 진단사례는 톨루엔,

망간, 코발트 순으로, 급성중독의 경우 디클로로메탄, 메틸알코올, 톨루엔 수은,

트리클로로메탄 순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 직업병 사고사례 분

석결과, 상위 3종은 일산화탄소,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망간 및 그 무기화합

물이며 하위 3종은 니켈카보닐, 시클로헥사논, 트리클로로메탄으로 분석되었다.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노출기준 초과율을 분석한 결과,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이 가장 높았으며 니켈카보닐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Monte -

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시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이 가장 높았으며, 휘발성

콜타르피치, 니켈카보닐,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시클로헥

사논이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O 국내 취급실태 분석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입량의 경우 전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

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고, 반대로 수출량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

났다. 환경부 화학물질통계조사 및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모두 평

가대상 물질 모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조량, 사용량, 유통량이 증가하는 경

향이 관찰되었다.

O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15종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와 국외 주요 국가의 노출기준들을 정리하였고,

OSHA의 PEL에 대한 정보도 제시하였다. 동시에 GHS 분류 결과를 검토하여

연구대상 물질별로 비교하여 제시하였다(세부적인 연구결과는 본문 참조).



O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15종 화학물질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은 NIOSH, OSHA,

KOSHA GUIDE 순으로 개별 작성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작업환경측정 및 지

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제2016-39호)” 별표 2에 근거하여 측정 및 분

석방법을 제안하였다.

O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절차 제안

평가 항목들의 상호 조합에 따른 가중치 설정에 근거하여 사회성·경제성 평

가 대상 물질 선정을 위한 절차 방법을 제안하였고, 본 프로세스에 따라 15종

물질에 대한 평가 우선 순위를 참고로 제시하였다.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본 연구에서는 2015년도에 수행된 연구결과를 근거로 선정된 15종 화학물질

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평가지침(KOSHA GUIDE W-6-2012)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근로자 취급실태 분석,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작

업환경 측정 및 분석 방법의 고찰을 통해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성·경제성

평가 물질로서 권고될 것을 기대하는 바이다. 추후 본 연구 결과가 검토대상

화학물질의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중 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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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사회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인간의 욕구 또한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욕구 충족을 위해 인류는 새로운 용도의 화학물질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다(이권섭. 2009). 사업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화학물질들은 첨가제, 주원료,

부원료 등의 원료물질에서부터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그리고 합성세제,

화장품, 염료 등과 같은 생산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이러

한 화학물질의 사용은 산업혁명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되어 왔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000만 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꾸준히 개발되어 시장에 생산

되고 있으며 통계조사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은 앞으로도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환경부, 2006). 약 10만 여종의 화학물질이 상업적으

로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에는 약 45,000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어 왔으며 매년

약 400종의 신규화학물질이 국내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GHS 합동위원회, 2006).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A division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에 따르면 2007년 10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상업

적으로 유통되면서 규제되고 있는 화학물질(Regulated Chemicals)은 약 246,000

종 이상이다(CAS, 2008). 국내 화학산업은 다른 분야에 비해 빠르게 성장하여

국내 제조업 생산액의 14%, 고용의 9%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 규모가 세계 3위에 이르는 등 국제적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환경부, 2007). 따라서 경제발전에 있어 화학물질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

국내경제 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명 연장, 식량의 획기적인 증산, 풍족한 의복

생활을 통하여 인류복지를 증진시키고 생활수준을 개선하는데 많은 기여하였다

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피영규, 2011). 이와 같이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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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은 여러 가지 사용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그 유해·위험성으로 인하여 각종

직업병과 안전사고의 발생 및 환경오염으로 인체의 건강과 환경을 해치는 주원

인으로 지목되고 있다(이권섭 등, 2008).

국내 화학물질 유통량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제조 및 사용량에서 현재 약 4억

1,700만톤으로 작년과 비교시 약 2.4배 정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에 따

른 건강상 영향도 다양해진다. 화학물질에 가장 주 노출 피해자는 작업장내 화

학물질 취급 근로자이다. 국내 작업장에서는 매년 약 400여건의 중독 및 질식

등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관련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약 3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됨에 따라 그 추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1992년부터 1999

년까지 직업병으로 심의 의뢰된 사례의 유해인자별 분포를 조사한 결과 화학적

유해인자가 279건(73.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1992년부터 2001년 까지 직업

병 심의 건의 유해요인 분포에서도 화학적 인자가 전체 616건 가운데 348건

(56.5%)로 가장 많아 전체 직업병 발생 유해인자 가운데 화학적 인자가 차지하

는 비중이 높다고 보고하였다(강성규, 2002). 2013년 여수 산업단지내 화학물질

로 인한 폭팔 사고를 비롯해 2011년 국내 산업재해 중 폭팔 사고로 인해 전체

의 2.64%(25명)가 재해를 당했다. 이중 18명이 제조업 종사자로 나타났으며, 유

해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및 질식사고 역시 27명으로 전체 2.85%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다. 2014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총 재해자수가 90,909명으로

2013년(91,824명)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 중 사고 재해자수는 83.23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6명(1.1 %) 감소하였으나 질병 재해자수는 7,67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명(0.7 %)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 2014) 사망 및 재

해자의 경우 사망자 수는 1,85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1 % 감소하였으며, 이

중 사고 사망자수는 99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 % 감소하였고 질병 사망자

수는 2.3 % 증가하였다(고용노동부, 2014). 2015년 안전보건공단 연구결과에 따

르면 유기용제와 특정 화학물질에 의한 질병자 및 사망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보건공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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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학물질로 인해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건으

로는 1980년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사고부터, 1995년 국내 모전자회사

의 2-브로모프로판에 의한 생식 기능 장애 사건, 1996년 DMF 사용 근로자의

급성독성 간염, 2005년 노말헥산에 의한 말초신경계 손상, 그리고 2006년 TCE

에 의한 스티븐존슨 증후군, 2011년 가습기의 오염방지를 위해 사용된 살균제

로 인하여 산모 등이 원인 미상 폐질환으로 100명 넘게 사망한 사건, 2012년

구미에서 발생한 불산 가스 누출사건으로 인해 피해규모 177억원, 근로자가 5

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화학물질 노출

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아래 <표 I-1>과 같은 11개 법조항에

근거하여 화학물질을 분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연번 근거조항 화학물질 분류

1 법 제24조

기준에 관한 규칙 420조

관리대상 유해물질

2 특별관리물질

3 법 제37조 제조 등 금지물질

4 법 제38조 제조 등 허가물질

6 법 제39조 노출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7 법 제39조의2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물질

8 법 제41조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

경고표시 대상 유해인자

9 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10 법 제43조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

11 법 제44조 건강관리수첩

<표 I-1> 산업안전보건법상 화학물질 관리 조항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유해인자 관리 등) 및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에서는 제조 등 금지물질, 제조 등 허가물질, 노출기준 설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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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인자,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

상 유해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그 밖에 10개 조항에서는 집행, 관리를 위한 세

부 규정을 정하는 조항이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 191종, 관리대상 유해물질 168종, 허용기준 유지물

질 13종, 특별관리물질 16종, 허가물질 12종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러한 화학물

질의 관리수준 분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1항부터 제4항, 시행규칙 제81

조부터 제81조의 3까지의 규정, 고용노동부 예규 제66호에 근거한 유해⦁위험

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성이 관찰될 경우 유해성 평가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이후 사회성⦁경제성 평가 및 관리 필요성에 대해 판단 후 법적 관리방

안을 검토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다루고 있는 관리물질 현황은 아래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물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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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노동부는 작업환경측정 혁신(안)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발암성

물질이나 직업병자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노출기준을 허용기준화 하여 사업주가 허용기준 미

만의 작업환경을 항시 유지하여야 함을 법적으로 강제화 하였다. 당시 관리대

상물질 168종의 유해인자 중 발암성이 있거나 국내에서 다수의 직업병자 발생

시키는 등 특별히 관리가 필요시 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물질로 별도

선정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미국의 법적 허용기준(PEL)의 개념에

따라 특별관리물질을 제조, 취급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작업장을 허용

기준이하로 항시 유지하여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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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물질명 발생년도 증상

1 이황화탄소 1987 중추신경 및 말초신경마비

2 2-브로모프로판 1995 생식독성, 폐암

3 망간 1997 파킨스씨병, 중추신경계장애

4 석면 1996 중피종, 폐암

5 벤지딘염료 1996 방광암

6 유리규산 1993 신부전증, 급성사구체신염

7 복합유기용제 1998 사구체질환, 신장질환

8 아크릴아미드 1997 말초신경염 사망

9 메틸브로마이드 2000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 마비

10 아세토니트릴 1994 중추신경계마비

11 노르말헥산 2005 다발성신경장애

12 트리클로로에틸렌 2006 스티븐스존스증후군

13 DMF 1995/2006 간염, 간경화사망/간독성

14 니켈 2000 호산구성 폐렴

15 연 매년 발생 납중독

16 크롬 매년 발생 천식, 폐암, 비중격천공, 부비동염

17 수은 매년 발생 수은 중독

18
TDI/MDI 등

이소시아네이트 류
2000 기관지 천식

19 PAHs 1999 폐암

<표 I-2> 2005년 국내 직업병 및 사회적 물의 발생 물질

2006년 “작업환경 허용기준 도입을 위한 유해물질 선정 및 허용기준수준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발암성 물질, 직업병 유발 물질, 사회적 물의 발생 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특별관리를 위한 허용기준 설정 및 근거에 대하여 연

구를 실시하였다(노영만 등, 2006). 해당 연구를 통해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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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 제2항에 허용기준 설정대상 제도가 2009년 1월 1일 처음 도입되었다. 최

초 설정물질은 석면, 포름알데히드, 벤젠, 카드뮴, 이황화탄소, 납, 트리클로로에

틸렌, 6가 크롬 수용성 무기화합물, 6가 크롬 불용성 무기화합물, 디메틸포름아

미드,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노말헥산, 2-브로모프로판 이였다. 이후 6가 크

롬 수용성 무기화합물, 6가 크롬 불용성 무기화합물을 통합하여 6가 크롬 화합

물로서 개정 되었으며, 대신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가 추가로 설정되어

현재까지 동일한 물질로 관리되어지고 있다.

유해인자

허용기준

시간가중평균값

(TWA)

단시간노출값

(STEL)

ppm mg/㎥ ppm mg/㎥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2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4. 벤젠 0.5 2.5

5. 2-브로모프로판 1

6. 석면 0.1개/㎠

7. 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수용성 0.05

8. 이황화탄소 1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0.005 0.02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0 25

12. 포름알데히드 0.3

13. 노말헥산 50

<표 I-3> 현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물질(산안법 제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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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외 산업보건 선진국에서는 유해성 평가에 근거한 유해화학물질의 규

제수준 및 관리수준에 대해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 ACGIH의 경

우 매년 새로운 화학물질의 기준 추가 및 변경에 대해 TLV booklet(TLV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hysical Agents and BEIs) 형식으로 제안하고 있

다.

국내에서도 노출기준 물질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수행되

어 왔지만 반면에 허용기준 물질의 경우 2006년 허용기준 도입 관련 연구 수행

이후 실적이 미진하다.

현재까지 수행된 허용기준 연구를 살펴보면 2014년 “허용기준 기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위험성 평가 및 사회․경제성 평가”를

통해 13종 중 7종 에 대한 새로운 허용기준치가(니켈: 0.3 ㎎/㎥(TWA); 벤젠:

0.5 ppm(TWA), 2.5 ppm(STEL); 포름알데히드 0.3 ppm(C); 이황화탄소 1

ppm(TWA);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1 ㎎/㎥(TWA); 트리클로로에틸렌 10

ppm(TWA), 50 ppm(STEL);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혼합물) 0.005

ppm(TWA), 0.04 ppm(STEL)) 제안되었다. 2015년의 경우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어 취급 근로자에게 건강

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화학물질을 허용기준 설정물질로서 추가 확대하는 선정

방안에 대해 검토 후 허용기준 설정대상 확대 후보물질로서 71종을 선정하였

다. 71종 물질 중 중대한 건강장해 및 직업적 질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

는 화학물질 13종(톨루엔, 수은, 휘발성콜타르피치, 일산화탄소,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니켈카보닐,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닐린과 아

닐린 동족체, 시클로헥사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메틸알코올)과 최근 사

회적 물의가 발생한 2종(디클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을 우선적으로 1차 허용

기준 후보물질 대상으로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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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2] 연구 대상물질 선정 절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

한 연구(2015)”에서 허용기준 설정대상 확대 후보 물질로 선정한 75종 중 1차

후보 물질로 제안된 15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성⦁위험성 평가, 노출실태

조사, 기술적 타당성 평가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수준 변경에 필요한

사회경제성 평가 대상물질 선정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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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

1) 작업환경 허용기준 도입을 위한 유해물질 선정 및 허용기준 수준에 관

한 연구 (2006년 8월)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부고시 제 2002-8호에 의거 698종의 화학물질 및 물

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과는 별도로 발암성 물질, 직업병 다수 유발 물질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위한 허용농도 설정 및 설정근거 제시하는데 있다.

▶ 연구방법

허용기준 대상 물질 선정을 위해 대상물질 중 국내에서 직업병 발생우려 및

근로자 건강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대상물질을 다음과

같은 방법론으로 선정하였다.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해당되는 물질을

선별한 후 측정 및 분석 방법, 법적 규제 대상 여부, 발암성 여부, 국내 ․ 외

직업병 발생 여부, 정량적/정성적 위험성 평가, 노출기준설정 국가 건수, 노출

근로자수등의 항목에 따른 점수화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각 항목별로 점수화된

결과를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적용할 경우, 선정된 물질이 산술적 가치에 의

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대상 물질 선정을 위한 최종 시나리오는

선정된 항목별 점수를 그대로 고려한 방안(1안)과 가중치를 둔 방안(2안)으로

나누어 선정하였다.

▶ 연구결과

허용기준의 수준에 대하여는 첫째로 기존의 노출기준 수준을 유지하면서 노

출기준 목록에서 허용기준물질로 전환하여 특별관리대상물질로 관리하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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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고, 둘째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물질에 대하여 노출기준 수준 및 목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정된 물질을 특별관리대상 물질화 하여 관리적 측면에서

허용기준화 하는 방안이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제조금지, 허가, 보건

규칙의 관리대상물질등과 같은 축으로 설정될 필요성이 있다.

2)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안) 연구 및 물질별 산업보건 편람

작성(Ⅱ) : 이황화탄소 (2008년 11월)

▶ 연구목적

현재 우리나라의 이황화탄소( Carbondisulfide , CS2 )에 대한 노출기준은

1978년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 ACGIH) 에서 제안한 8 시간 시간가중노출기준 ( TLV

- TWA ) 인 10 ppm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2009 년 1 월 1 일부터 시행 예

정인 허용기준에서 이황화탄소의 허용기준을 1 0 ppm 으로 입법 예고하고 있

어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진외국의 노출자료 검토와 작업환

경측정을 통하여 노출실태를 파악하고, 노출원, 노출인원, 사용실태 등을 파악

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노출기준 개정( 안) 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연구방법

⦁ 제조․수입․사용 실태, 발생원과 근로자의 노출원 조사

⦁ 국내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노출 실태 파악( 작업환경측정 포함)

⦁ 장기․단기 노출 시 근로자 건강장해 및 직업병 사례 연구

⦁ 이황화탄소의 물리화학적 특성, 독성․유해성 및 노출기준( 안) 제시

⦁ 이황화탄소의 산업보건 편람 및 건강장해 예방지침

⦁ 노출기준 개정 시에 요구되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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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분석, 고찰, 개선방안 및 방양제시

⦁ 산업안전보건법규의 관리내용 및 선진국의 관리기준 조사

▶ 연구결과

ACGIH 가 2006 년에 TLV - TWA 로 개정 권고한 1ppm 의 수준은 일부

문헌에서 1 - 3ppm의 노출농도가 신경학적 장해를 유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

렵다고 하여 불확실성이 포함되어 있는 수준이다. 이황화탄소는 현재 국내에서

10 ppm 으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 미국과 독일의 허용기준인 20ppm,

5ppm과 비교할 때 중간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ACGIH 의 1ppm을 현재 수

용하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흰쥐 대상의 아만성 흡입독성 실험에서

제시한 신경학적 LOEL을 이용하여 호흡독성 참고치( RfC ) 를 구한 후 국내

근로자들의 노출시간과 노출빈도를 적용하여 노출기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한

5.81ppm을 근거로 현재의 노출기준 10ppm보다는 엄격한 5ppm 을 권고하는 것

이 타당하다.

3) 화학물질 노출기준 제·개정 연구(트리클로로에틸렌)(2006년 5월)

▶ 연구목적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서 사용하고 있는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TCE; CAS No.

79-01-6)에 대한 광범위한 국내·외의 문헌검색과 사용실태 및 국내 작업장 근

로자의 노출 실태파악 등을 통하여 그 노출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함으로써 필요

한 경우 노출기준을 개정하는 근거(안)을 제공하고 예방지침을 작성하여 근로

자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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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TCE의 물리·화학적 특성; 제조·수입·사용실태 및 발생원·노출원 등 국내 취

급현황; 국내 작업장 근로자의 노출실태 파악; 장기·단기 노출시 근로자 건강장

해(급·만성), 표적장기 및 체내 작용기전(흡수, 분포, 대하, 배설 등) 분석, 국내

직업병사례 연구 등을 포함한 인체 독성학적 영향; 및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노출기준(필요시 생물학적 모니터링 기준 포함)을 제시한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방법제시; 산업안전보건법규의 관리내용 및 주요 선진국의 관리기준 조

사; 노출기준 개정 시에 요구되는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유해 물질별 산업보

건 편람 및 예방지침 마련하고 조사결과를 분석,고찰 하여 개선방안 및 방향을

제시한다.

▶ 연구결과

※ 노출기준 개정(제정)안

8시간 시간가중평균(TWA) : 50ppm(270mg/㎥)

단시간 노출기준(STEL) : 100ppm(540mg/㎥)

생물할적 노출지표(BEI) :

요중 삼염화초산, 주 후반의 작업종료전 2시간이내, 100mg/g 크레아티닌

요중 총삼염화물, 주 후반의 작업종료전 2시간이내, 300mg/g 크레아티닌

4) 영국의 화학물질 노출기준에 관한 연구 (2012년 12월)

▶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는 영국의 작업장 노출기준(Workplaceexposure limits, WELs)

에 대해 잘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의 화학물질의 작업장 노

출기준인WEL, COSHH의 이해와 우리나라 노출기준과WEL의 비교를 통해 우

리나라의 정책 및 제도개선에 활용할 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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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영국 Health & Safety Executive(HSE) 등에서 발간한 문헌 조사

⦁ HSE 등의 웹페이지를 검색하여 관련 정보 입수

⦁ 국내외 전문가 자문, 컨설팅, 전문가 회의

▶ 연구결과

영국에는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TWA 노출기준이 물질의 수는 60여개

이고, STEL노출기준의 경우는 120여종이었다. 영국의 TWA-WEL이 한국

TWA 노출기준 보다 더 엄격한 물질은 약60여종 이고 한국노출기준이 더 엄

격한 물질은 30여종이었다. 우리나라에 노출기준이 없는 물질과 우리나라 노출

기준이 높은물질에 대한 우선적인 리뷰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5) 허용기준 제정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에 관한 비교

: 6가 크롬, 포름알데히드, TDI (2009년)

▶ 연구목적

- 6가 크롬

연구에서 기존의 6가크롬 분석방법을 비교평가하여 가장 적절한 6가크롬

의 분석방법을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수용성과 불용성에 따른 측정 및 분석방법

을 제시하고자 한다.

- 포름알데히드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작업환경측정방법으로 현재관련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외선검출기가 장착된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법(HPLC-UVD)이외에

질소인검출기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GC/NPD)도 타당한지 여부를 규

명하는 것이 주요 연구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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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DI

비교대상 측정 및 분석법은 NIOSH Method 5522인임핀저450 μg/mL

tryptamine/DMSO; 20 mL) 방법이다. 두 방법을 대상으로 허용기준평에 적합

한 측정 및 분석방법을 제안하는 것이다.

▶ 연구방법

- 6가 크롬

흡광광도계UV-VIS)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방법의 정확한 회수율 검출

한계 정확도및정밀도를비교평가하여적절한분석방법을제시한다

기존에제시된시료전처리방법또는취급시주의사항등을비교검토하여 가장 적합

한 분석방법을 제안한다.

- 포름알데히드

미국NIOSH와OSHA에서 작업환경 측정방법 검증시 사용하고 있는 관련

항목평가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하여 실험실평가와 현장평가를 실시하였다

- TDI

미국 NIOSH와 OSHA에서 작업환경측정방법에 대한 검증시 사용하고 있

는 가이드라인으로 비교평가를 하였다. 노동부고시시험법과 NIOSH Method

5522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고 허용기준판단을 위한 측정및분석

방법으로 의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허용기준 초과여부 측정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SAE를 포함한 표준작업환경측정방법을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 6가 크롬

표준 작업환경측정방법은 일반적인 작업환경측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노동부 근로감독관 혹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작업장내의 6가 크

롬화합물의 허용기준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

한다. 따라서 공기중 농도 평가를 하는데 있어 가장성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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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VD를 이용한 측정 및 분석방법을 표준 작업환경 측정방법으로 제안한다.

- 포름알데히드

8시간 시간가중평균 허용기준0.5 ppm)의 0.1배이하의 수준에서도 포름알데히

드를 측정가능한 수준으로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판단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

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시간노출기준1 ppm)를 평가하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포름알데히드를 분석하는데 사용한 GC-NPD 분석방법과 HPLC-UVD 분석

방법은 모두 정확도 측면에서 NIOSH의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수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PLC-UVD 방법 역시 우수한 재현성 정밀도를 보여

주었다.

- TDI

결론적으로 스프레이 도장공정측정시 필터법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별표) 측정보다는 임핀저법(NIOSH Method 5522) 측정결과가 높게 검출되었다.

그러나 노동부의허용기준은 개인노출을 가정하에 설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가

작업하는 시간동안 개인시료로 채취하여 평가해야한다. 따라서 개인시료채취가

어려운 임핀저법보다는 현행“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 별표에서 제시하

는 필터법을 표준 작업환경 측정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허

용기준 초과여부 판정을 위한 SAE 적용도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면 된다.

6) 허용기준 기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허용기준 개정을 위한 유해성⦁위
험성 평가 및 사회성⦁경제성 평가 연구 (2014년 11월)

▶ 연구목적

본 연구는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공단연구원)에서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유해인자 13종(2008년에 개정) 중 허용기준의 강화가 필요한 6종(니켈(불

용성화홥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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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히드)과 본 연구진에서 허용기준 13종을 대상으로 고찰한 결과 추가로 선정

한 TDIs를 선정하여 총 7종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실시

함과 동시에 허용기준 강화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재해예방 효과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수행하여 이를 근거로 허용기

준 개정안을 제시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두 번째 목적은 기존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 외 본 연구진에서 제안한 허용기준 설정 근거 및 절차에

따라 허용기준 설정 가능 후보 물질을 선정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유해성/위

험성 평가 자료 및 국내/외 노출 재해 사례에 근거하여 TMAH의 노출기준 설

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RfCworker 산출 결과값에 근거하여 본 물질의 노출기준

을 제안하는데 세 번째 목적이 있다.

▶ 연구방법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공단연구원)에서 선정 된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6가지 물질(니켈(불용성화홥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

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과 TDIs 포함 총 7가지 물질을 연구 대상물질로

하였다.

GHS 분류 결과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실시 및 외국의 허용기준(노

출기준) 비교를 통한 해당 화학물질(7종)의 허용기준 강화의 적정성을 ACGIH

TLVs documents 형식으로 제시하였다. 공단 전산 자료에 의한 전국사업장 대

상 작업환경측정 결과 및 국내 취급현황을 산업위생 통계기법으로 분석하고 새

로이 선정된 개정안의 노출기중과의 초과율을 산출하여 사회-경제성 평가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였다.

허용기준 강화로 인해 예상되는 산업재해예방 효과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등 사회성·경제성 평가 실시하였다. 기존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

상 유해인자 선정 방법과 기준 제시 및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허용기준 설정

가능 후보 물질을 선정하였다. TMAH(Tetramethyl ammonium hydr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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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9-2) 유해성 평가 자료에 근거한 노출기준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및

권고(안) 제시하였다.

▶ 연구결과

허용기준 이하 설정 대상 물질 중 화학물질 평가 실무위원회(공단)에서 선정

한 6가지 물질(니켈[불용성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톨루엔 디 이소시아네이트)과 본 연구진이 검

토 및 고찰 결과 추가로 선정한 TDIs를 포함한 총 7가지 물질, 그리고 국내∙

외 노출사고로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TMAH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외 노출 기준치 및 설정 방법을 검토하여 ACHIH TLV document 형식으

로 제시하였으며, GHS/MSDS 분류체계에 근거하여 물리적·화학적 특성자료,

급성 독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발암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흡인 유해성항목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DB

자료에 근거하여 7가지 물질에 대해 RfCworker을 산출한 결과, 이황화탄소의

경우 3.7mg/㎥, TDI 0.002mg/㎥, 벤젠 0.1mg/㎥, TCE 0.1mg/㎥, 포름알데히드

0.03mg/㎥, 니켈 0.002mg/㎥,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002mg/㎥로 나타났다. 또

한 본 물질들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국내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기존

허용기준과 변경하고자 하는 기준에 대해 초과율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허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회/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여 니켈 0.2 mg/

㎥, 벤젠 0.5 ppm, 포름알데히드 0.3 ppm, 이황화탄소 1 ppm, 카드뮴 및 그 화

합물 0.01 mg/㎥, 트리클로로에틸렌 10 ppm, TDI(혼합물) 0.005 ppm으로 개정

안을 제시하였다. 허용기준 설정 가능 후보 물질 선정의 경우 기존 허용기준

설정 물질 관련 선행 연구 결과 및 관계 법령을 고찰하였고, 이를 토대로 허용

기준 설정 물질 근거(노출기준 설정 물질, 유해/위험성 정보, 직업병 발생 건수,

사회적 이슈, 취급 사업장 및 근로자 수 등)를 기반으로 설정 절차를 제시한

후 최종적으로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브롬화 메틸, 아크릴아미드, 산화 규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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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 코발트(금속 분진 및 흄), 톨루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스티렌

의 8가지 물질을 추가 허용기준 후보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TMAH의 경우 국

내/외 사고 사례 조사, 유해/위험성 검토, 국내 취급 현황을 파악하였다. 또한

TMAH에 대한 RfCworker을 산출한 결과 0.1 mg/㎥, 0.2 mg/㎥, 2 mg/㎥ 나

타났으며, 독성값이 유사한 산류(염산, 불산) 물질 및 주요 알칼리 물질의 노출

기준을 고려하여 최종 제정안으로 1 mg/㎥을 제안하였다.

7) 허용기준 설정 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2015년 11월)

▶ 연구목적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의해 발암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 정의되고 있으

며, 해당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

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4년 유기용제와 특정 화

학물질에 의한 질병자의 증가율이 100 %와 56 %로 높게 나타났으며, 사망자

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화학물질로 인한 재해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운데, 허용기준 설정 제도는 2009년 1월 시행 이후 추가적인 연구

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관리수준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고 산업안전보건법 상 정의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상 정

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허용기준설정 제도의 타당성과 확대 필요성을 제시하

고 규제 대상 확대를 위한 허용기준설정 유해인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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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방법

- 문헌조사

한국을 포함하여 미국, 프랑스 등 7개국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법과 화학물질

관리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존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선정 근거와

사회·경제성 평가의 선행연구 자료를 조사·고찰하였다.

- 직업병 발생 현황 파악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현황분석자료와 안전보건공단의 직업병 진단사례집을

이용하여 허용기준설정대상유해인자 13종 및 그 외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발

생 현황과 그 사례를 파악하였다.

- 허용기준 설정 제도의 효과 분석

허용기준 설정 제도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용노동

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노출수준 변화를 분석하여 허용기

준 설정 제도의 효용성을 살펴보았다.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의 위해성 수준 파악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214종을 대상으로 KOSHA 선행연구(이은정 외, 2014)

를 참고하여 위해성 순위를 산정하였다. 건강 유해성 평가 시 GHS 유해성 등

급과 국내·외 직업병 발생여부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노출수준 평가 시에는 국

내 취급장 수, 국내 노출근로자 수, 국내 취급량, 국내 유통량 정보를 이용하였

다. 연구대상물질을 최대유해성 점수별로 그룹지어 해당하는 그룹 내에서의 우

선순위를 산정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해 현재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13종

의 위해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의 선정 기준 및 확대 후보물질 제안

허용기준 제도의 목적에 부합하며 명확한 정의안을 제시하고,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에 대한 위해성 우선순위 목록을 바탕으로 이에 따른 선정 기준 및 확

대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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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

- 허용기준 설정 도입에 대한 비용편익 분석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편익이 비용보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허용기준 설정 도입 전, 후로 비교했을 때, 도입 후에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수준이 감소하였다.

- 작업환경측정물질 214종의 건강위해성 우선순위 중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

자 13종(화합물 포함 20종)의 위험성 수준을 파악하였다. 20종 중 15종은 중대

한 건강장해 제1그룹에, 2종은 제2그룹에 있었고, 3종은 상당한 건강장해 제1그

룹의 위험성 수준을 가지고 있다.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 도입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위험성 측

면에서 봤을 때 기존 13종 외에 더 큰 위험성을 갖는 유해인자가 다수 확인되

어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 허용기준 설정 유해인자에 대해 ‘발암성 또는 생식독성 등 근로자에게 중

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거나 직업병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

로 정의하는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따라 71종의 확대 후보물질을 제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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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목적

본 연구는 2015년 수행된 “허용기준 설정물질 확대 필요성 및 선정 기준에

관한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수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

단되는 15가지 물질을 대상으로 유해⦁위험성 평가, 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기

술적 타당성 평가, 근로자 노출실태 조사 등을 통해 사회경제성 평가 대상 물

질 선정에 목표를 둔다.

세부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 국내외 신뢰성 있는 문헌조사 등 연구자료 활용을 통해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확인, 용량-반응 평가, 노출평가, 위험성 결정 등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필요시 취급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작업환경측정 실시)

▶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등 자료를 검토

하여 대상물질의 노출 근로자 수, 제조⦁취급⦁사용량, 유통량 등 취급실태 분

석결과에 따른 허용기준 산업체 적용을 위한 기술적 타당성을 평가한다.

▶ 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인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9호) 등 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검토한다.

▶ 미국, 일본, 독일, EU 등 선진외국 산업보건 영역의 화학물질 관리수준

조사·분석을 통하여 산안법의 화학물질 규제 타당성 검정 및 체계적이고 과학

적인 규제기준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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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대상 화학물질의 직업병 발생 사례, 유해위험성 평가 및 취급실태,

규제수준 검토 결과 등을 이용하여 사회경제성 평가 대상 후보물질 선정 절차

에 적용하여 우선 관리 화학물질을 선정한다.

▶ 최종적으로 선정된 우선 관리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회경제성 평가 후보물질 선정의 당위성을 최종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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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및 범위

  1) 유해성⦁위험성 평가
○ 국내·외 문헌 조사 등 연구자료 활용을 통한 유해성 확인

- 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이용하여 대상 화학물질 15

종의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정리

- 선진국(EU, 미국)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물리·화학적 특성 추가 조사

- 선진국(유럽, 미국, 일본 등)의 주요 기관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보고서

검토를 통한 대상 화학물질 15종의 유해성 확인

- 선진국 및 국내의 인체 유해성·위험성 평가 사이트에서 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유해성 확인

○ 국내·외 직업병 사고사례 조사를 통한 유해성 입증

- 국내 사고사례 조사는 환경부 유해물질 사고사례집, 화학안전정보공유

시스템(CSC)을 이용하여 사고사례 분석

- 국외 사고사례 조사는 ACGIH TLV Documentation 및 독일 작업장 최대

허용농도(Maximum Concentration Value in the workplace)를 이용하여

사고사례 분석

○ 근로자 노출평가 실시

- 최근 5년간(2011∼2015년)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이용한 초과율 분석

- Monte-carlo 기법을 통한 근로자 노출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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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및 국외 주요기관 기준치 적용에 따른 초과율 분석 결과 비교

○ 용량-반응 평가 및 위험성 결정

-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평가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예규 66호)에 근거

하여 용량-반응 평가 및 위험성 결정을 수행

- ACGIH TLV, OECD SIDS, ECB, EPA IRIS, ATSDR 등 국외 자료를

통한 용량-반응 평가 실시

- 용량-반응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대상 화학물질의 작업장참고농도

(RfCworker, workplace reference concentration) 제시

  2) 국내 취급실태 분석
- 연구대상 물질별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자료(2002년, 2006년)를 이용한

제조, 수입, 수출, 사용량 등 유통현황 파악

-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2009년,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대상 화학

물질 업체규모, 근무형태, 취급 근로자수, 연간 취급량, 작업시간, 작업일수

등 취급현황 분석

-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입량 및 수출량 자료 등 추가 분석을 통해

자료 검토

  3)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 연구대상 15종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 미국 OSHA의 허용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 검토

- 국내외 타 부처의 규제기준 고찰

- 안전보건공단 및 환경부의 GHS 분류결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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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 현행 관련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 제42조의2의 근거한 기존

화학물질의 측정 및 분석방법 적절성 검토

- 연구 대상물질의 노출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 제안

  5)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절차 제안
- 연구대상 물질 대상 유해위험성 평가 및 취급실태 분석, 규제수준조사 등

의 결과를 근거로 한 사회경제성 평가 우선 관리 물질 선정 절차 제안

- 사회성·경제성 평가 우선 관리 물질 선정 절차 결과의 검토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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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1) 유해성⦁위험성 평가

(1) 국내외 문헌조사 등 연구자료 활용을 통한 유해성 확인

◯ 연구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정리
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이용하여 연구대상 물질별 GHS

건강 유해성 분류, 물리·화학적 특성, 관리되고 있는 법 수준 등을 정리하였다.

물리화학적 특성 항목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물 반응성 물질

산화성 물질

고압가스

자기반응성 물질

자연발화성 물질

유기과산화물

금속부식성 물질

물리적 상태(성상/색/냄새)

용해도

끓는점/녹는점/어는점

인화점

증기압 및 증기밀도

비중

옥탄올/물 분배계수

자연발화 온도

점도

분자량

<표 II-4>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항목

조사하는 22가지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다음 표는 EU, 미국의 물리·화학적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선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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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명 설명 및 사이트

EU EEC 67/548 Annex I 4,133종에 대한 화학물질 분류표지정보 제공

UN RTDG

유엔 위험물 수송 권고로 국제연합의

위험물운송전문가 위원회의 권고이며,GHS 권고도

같은 위원회의 권고임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 (ICSC)

약 1 400물질에 대한 인화점 발화점 및 폭발 한계

등의 물리화학적 위험성 정보제공

http://www.inchem.org/

HSDB

미국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5,000여종에 대한 물리 화학적

특성, 운송정보 등 제공

http://toxnet.nlm.nih.gov/cgi-bin/sis/htmlgen?HSDB

The chemical database

Akron 대학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254,945종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물리적 위험성 정보 제공

http://ull.chemistry.uakron.edu/erd/

<표 II-5> 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베이스

◯ 유해성 확인

유해성 확인 과정에서 이들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자료의

수집 및 검토는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현재 독성연구기관 및 독성학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독성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국내·외 독성실험 자료, 역학연구 자

료 등을 선별하였다.

- OECD, IARC(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PCS(International Program on Chemical Safety) 등 국제기구에서 발간되는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 보고서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였다.

-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 유럽 화학물질청(ECHA), 일본 후

생노동성 등 각 국가 정부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자료를 수

집하고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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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화학물질 관련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보고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수집하고 평가하였다.

- 국내 GLP 인증기관의 자료 중 관련 자료의 유무를 검토하고 기업비밀과

무관한 경우 이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여 수집하였다.

- 최근 학술지에 게재된 인체독성 관련 연구자료 또는 역학조사 결과보고

서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이용 가능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보고서가 없거나 추가적인 자료조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독성관련 데이터베이스 또는 유해성 평가 보고서 원

문 자료 등을 조사하였다.

유해성 확인에서 경우 선호되는 자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인체자료이

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인체자료를 활용하는 것에는 많은 제한적인 요소

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자료이다. 따라서 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ACGIH

의 2015년 TLV의 Human study, TLV Recommendation을 번역하여 대상 화

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알아보았다.

(2) 국내⦁외 직업병 사고사례 조사를 통한 유해성 입증

◯ 국내⦁외 사고사례 조사

▶ 국내 사고사례 조사

- 1992년-2010년 국내 직업병 발생 물질자료(양정선 등, 2011)

- 2005년-2015년 안전보건공단 직업병 진단사례집

- 환경부 유해화학물질 사고사례집(2007)

화학물질 사고사례 목록(2000∼2006)의 발생일자, 사고내용, 사고물질, 사고

형태, 피해정도, 사고원인, 사고구분 등을 조사하여 유해성 확인의 근거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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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CSC)

환경부 산하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로 화학안전정보공유시

스템의 사고사례정보 및 사고사례 물질별 통계를 이용하여 사고 물질 별 발생

건수 및 발생형태, 사고원인, 사고유형, 사고지역, 업종, 피해상황 등을 조사해

유해성 확인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급성중독 사고사례 조사

최근 국내 핸드폰 부품 생산 사업장내 메탄올 증기를 흡입하여 취급 근로자

에게서 실명 등 급성중독 사고사례가 4차례나 발생하였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밀폐 작업장에서 급성 중독에 따른 뇌 손상과 같은 질식 재해 사례가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자주 보고되었다. 이에 고용노동부 및 안전보건공단에

서는 동일 물질 및 동종 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급성중독 발생 경보를 발령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또한, 허용기준 기 설정대상 물질 인 디메틸

포름아미드의 경우에도 1995년, 2006년 간염, 간경화, 간독성 등 급성중독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된 바 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급성중독 사고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사고로 연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히 나타났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서도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수준 결정시 만성적인 중독보다는 급성중독을

중요한 유해성 항목으로 설정하기도 했다(김치년 등, 2013; 김형아 등., 2013).

2015년 선행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설정물질에 대해 직업성 질환의 발생 또는 발

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 제안하였고, 최근 급성중독을 유발하는 물질에서

많은 직업성 질환이 발생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허용기준 설정에 있어 급성 중

독 항목을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병 진단 사례 조사 외 추가적으로 연구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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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종에 대한 급성중독 사고사례도 함께 조사하였다.

현행 개정(안)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인자로서(이하 생략)

사업주는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거나 직업성 질환의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이하 생략)

<표 II-6>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제1항 개정 추진안

▶ 국외 사고사례 조사

- ACGIH TLV Documentation에서 국외 직업병 발생 여부를 조사

- 독일의 작업장 최대허용농도(Maximum Concentration Value in the

workplace)를 이용한 사고사례 조사

(3) 근로자 노출평가 실시

일반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의 경우 미국산업위생학회에서 개발한 산업위생

통계 스프레이트 시트를 이용하여 노출기준 초과확률, 95% 백분위수 점추정치

(95th Percentile Point Extimate) 등을 분석하였다. 하지만 산업위생통계의 경

우 분석 데이터수가 최대 50개로서 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현장측정 및 분

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값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에서는 최근 5년간의 많은 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노출평가를 수행하였다.

제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본 연구진에서는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근

로자 노출평가의 경우 각 물질별 최근 5년간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본 연구진에서 제안한 방법과 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해 노출평가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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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였다. 연구대상 15가지 물질 중 국내 기준치와 국외(ACGIH TLV, MAK)

기준치가 상이한 물질의 경우 별도로 국외 기준치 적용에 따라 초과율 분석을

수행했다.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불검출(N.D.; Not Detected), 미량(Trace) 등으로 표기

된 자료의 경우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불검출을 검출한계

이하로 간주하여 농도를 제외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본 방법은 결과의 과대평

가가 우려된다. 둘째, 불검출 자료를 0으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본 기

법은 결과를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셋째, EPA(2000)에서 제안하는 최소값의

1/2값을 적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질

적으로 노출량이 발생된 데이터만을 이용하여 근로자 노출평가를 실시하기 위

해 불검출 데이터는 결과 값에서 제외하고 처리하였다.

◯ 근로자 노출 평가 방법

▶ 물질별 연도별 측정결과 정리

우선적으로 각 물질별 5년간의 측정결과를 N.D값을 제외하여 연도별로 분류

하였다. 각 연도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Excel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데이터에

대한 평균, 표준오차, 중앙값, 최빈값,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신뢰 수준 95%

등 각각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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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3] 물질 및 연도별 작업환경측정결과

▶ 근로자 노출평가 및 초과율 분석

각 물질에 대한 연도별 전체 측정시료수, 노출기준 설정 기관(고용노동부, 미

국, 독일 등), 현재 설정된 노출기준치,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등으로

분류하였다. 연도별 노출기준과 Action Level 수준을 초과하는 사업장 수를 산

출하였고, 전체 측정시료수 대비 기준치 초과사업장을 적용하여 초과율을 계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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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4] 근로자 노출평가 및 초과율 분석

◯ Monte-Carlo 기법을 이용한 노출실태 평가

Monte-Carlo simulation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위한 확률적 시스

템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말한다. 특정 변수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변

수와 이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모형이 필요하다. 이

때 변수들간의 관계가 확실하여 예측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잇는 모형을 확정

모형(deterministic model)이라 하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모형을

확률모형(stochastic model)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확정모형에서는 분석적 해

(analytic solution)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 즉, 방정식으로 모형을 세우고 수학

적으로 이를 계산하여 변수에 대한 해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확률모형에 대해

서는 이러한 분석적인 방법으로 해를 찾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치적인 방법(numerical method)으로 해를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확률모형의 모수(parameter)나 변수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여러 수치를 시도하

여 확률변수의 분포를 얻어내야 한다. 이때 이 분포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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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수치를 일련의 난수(random number)로부터 얻을 때 이

를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라 한다.

[그림 II-5] Monte Carlo Simulation 

▶ Monte-Carlos simulation을 통한 예측치 산출

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해 예측치 산출의 경우 여러 요소들에 의해 결

정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예측치 산출의 기반이 되는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물질별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 등의 변수를 나열한다. 작업환경측정결

과를 통해 얻어진 변수를 기반으로 하여 정규분포 및 비정규분포 여부를 설정

하고 신뢰구간을 설정한다. 그에 따른 난수(Random number) 시도 횟수를 입

력하여 설정된 변수들에 의해 예측치를 최종 산출한다.

본 연구의 경우 물질별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정으로 실

시하였다.

⦁ 측정결과는 정규분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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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뢰구간 95%에서 예측치를 산출한다.

⦁ 난수(Random number) 시도 횟수의 경우 각 물질의 5년간의 측정 시료

수를 설정한다.

▶ 산출된 예측치 근거 근로자 노출평가

Monte-carlo simulation을 통해 산출된 예측치의 경우 본 연구진의 제안방법

과 동일하게 노출기준 설정 기관, 설정된 노출기준치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으로 분류하여 노출기준과 Action Level 수준을 초과하는 예측치를

산출하였다. 각 수준에 대해 초과되는 예측치의 경우 난수(Random number)

횟수와 비교하여 초과율을 산출하였다.

[그림 II-6] Monte Carlo Simulation 기법을 통한 근로자 노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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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량-반응 평가 및 위험성 결정

◯ ACGIH TLV 설정에 근거한 용량-반응 평가

매년 ACGIH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TLV Documentation을 통해 공

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연구대상물질의 TLV Documentation을 검토하여

각 물질에 대한 정보 및 독성자료(물리화학적 특성, 주요용도, 동물연구(아만성,

만성/발암성, 생식독성, 유전독성 등), 약동학 및 대사연구(인간연구, 동물연구),

노출 메커니즘, 인간연구(급성, 만성, 물질관련 질병 등)를 확보하여 검토하였

다.

◯ 15종 대상물질의 용량-반응 평가 자료의 최신화

ECHA DB와 eChemportal의 DB를 활용하여 15종 대상물질의 무영향농도

값 등을 최신화하여 용량반응 평가에 적용하였다.

용량-반응 평가는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이 확인되었다면 그 물질이

과연 얼마만큼의 위험성(risk)을 나타내느냐를 수량적으로 표현하는 단계로서,

비발암성 물질과 발암성 물질에 대한 접근법이 서로 다르다. 평가대상 화학물

질에 대하여 독성학적 역치(threshold)의 유무를 평가하여 독성학적 역치가 있

는 경우(비발암성 물질의 경우) 무영향관찰용량(NOAEL), 최소독성량(LOAEL)

역치가 없는 경우(발암성 물질의 경우) 발암잠재력(CPF)을 추정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아래 [그림 II-7]에 도식화 하여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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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7] 용량-반응평가 모식도 

수집된 기초자료 조사 정보를 이용하여 대상 화학물질의 독성 및 발암등급

을 결정하고 수집된 독성 자료 중 정량적 정보를 재선정하여 정량적인 용량-

반응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조사된 자료를 중심으로 정량적인 용량-반응 결과(노출 대상자,

노출기간, 노출경로, 노출량, 유해영향 및 평가결과)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자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자료에 의해 NOAEL, 독성참고치, 발암잠재력 등에

대한 정량적 독성 지표를 결정하였고, 이때 발암성 물질과 비발암성 물질을 구

분하여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KOSHA GUIDE(W-6-2011)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 대상 물질의 인체 영향에 대한 용량-반응평가를 실시하였다.

▶ 발암성 물질에 대한 용량-반응평가

발암성 평가는 실험동물에서 얻은 발암 최소 영향값 또는 사람의 역학조사

에서 얻는 상대 발암위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위험성 결정에 사용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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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주로 동물실험에서의 얻은 발암 최소 영

향값을 이용하여 수치화된 값을 구하는 데, 미국의 EPA에서는 흡입단위위험도

(Inhalation unit risk) 또는 경구발암경사값(Oral slope factor)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나라 또는 기관에서 이 값을 기초로 하여 용량-반응평가를 실시하고 있

다.

한편, 최근 유럽연합에서는 REACH 제도를 도입하여 화학산업계에 대량생산

및 고유려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된 유해

성․위험성 평가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 EPA에서 제공하는 단위위험도 및

경구경사 값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럽연합에서 제공하는 방법을 준용하여

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래 [그림 II-8]에 발암성물

질의 용량-반응평가 절차를 도식화 하였다.

[그림 II-8] 발암성물질의 용량-반응평가 절차 

- 흡입단위위험도(Inhalation Unit Risk)를 이용한 RfCwork 결정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에서 제공하는 흡입단위위험도(Inhalation Unit

Risk ; IUR) 값을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이 값을 이용하여 발암성물질의 용량-

반응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단위위험도값은 70㎏의 성인이 1일 24시간 계속해

서 70년간 (안정상태에서) 노출했을 경우의 위험도로 작업장 위험성평가에 작

용하기 위해서는 변환이 필요하다.

국내 작업장에서의 위험도 평가를 위해 단위위험도값의 변환은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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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로 실시한다. 첫 번째 단계는 단위위험도 값을 작업장단위위험도로 변환

하는 과정이며, 두 번째 단계는 작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농도 즉, 위험도 10-4

에서의 농도를 구하는 단계이다. 여기서는 작업장 유해성 평가값을 미국 EPA

에서 사용하는 참고농도(RfC, Reference concentration), 유럽연합의 DNEL/

DMEL과 구분하기 위하여 작업장참고농도(RfCwork, workplace reference

concentration)라 지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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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변환방법1)

1단계

URworkplace

IURwork = IUR /CF

여기서 CF는 (Option 1)

한국근로자시간호흡량
미국성인일호흡량

한국근로자연노출일
미국성인연노출일

한국근로자노출기간
미국성인노출기간

한국근로자체중
미국성인체중



= 










 


 = 4.2

따라서 IURwork = IUR / 4.2

예: unit risk가 1 x 10
-6

per ㎍/㎥인 경우

IURwork = 1 x 10
-6

/ 4.2 per ㎍/㎥ = 2.4 x 10
-7

per ㎍/㎥

2단계

RfCwork

carcinogen

RfCwork = 1 x 10
-4

/ IURwork

= 1 x 10
-4

/ (IUR /4.2)

예: inhalation unit risk가 1 x 10-6 per ㎍/㎥인 경우

IURwork = 2.4 x 10
-7

per ㎍/㎥ 이므로

10
-4

위험성 농도 = 1 x 10
-4

/(2.4 x 10
-7

per ㎍/㎥)

= 417 ㎍/㎥ = 0.4 ㎎/㎥

<표 II-7> 흡입단위위험도(IUR)값을 이용한 RfCwork 변환 방법 

1) UR값의 변환에 있어서 체중에 대한 보정을 위해 2가지 Option을 제시하였다. Option 1은 체

중에 별도의 변화식을 사용하지 않고 보정하는 것이며, Option 2는 체중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

지 않는 것이다. 동물에서의 자료를 사람에게 변환할 때 경구독성자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반

적으로 체중의 3/4을 보정하고, 흡입독성자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로 보정하지 않는

데, 경구독성의 경우 체중의 비율을 반올림할 경우 60㎏의 경우와 70㎏의 경우의 차이는 거의

무시할 수 있기 때문에 Option 2도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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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구경사(Oral slope Factor)값을 이용한 RfCwork 결정

경구경사값(Oral Slope Factor; SF)는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에서 제공하

는 발암성 물질 평가값으로 발암성 물질을 경구로 흡수한 경우의 단위위험도를

나타낸다. 흡입 단위위해도(IUR)가 제공되지 않고 경구경사값(Oral Slope

Factor)만 제공되는 경우에는 경구경사값(Oral slope factor)을 먼저 흡입단위위

험도(Inhalation Unit Risk)로 변환한 후, 흡입단위위험도(IUR) 값을 이용한

RfCwork 결정 과정에 따라 작업장참고농도(RfCwork)값을 구한다. 아래 <표

II-8>에 공식이 정리되어 있다.

IUR = ( SF * CF2 * IR) / BW

IUR : Inhalation Unit Risk (per ㎍/㎥)

SF : Oral slope factor (per ㎎/㎏-day)

IR: Inhalation rate per day (20㎥/day)

BW : Body weight (70㎏)

CF2 : Conversion Factor (0.001㎎/㎍)

※ 여기서 IR은 성인표준 안정시 호흡율로 20 ㎥/day가 적용되며, BW는 미국

성인 평균체중인 70㎏이 적용된다.

<표 II-8> 경구경사값(SF)의 흡입단위위험도(IUR) 변환 방법  

- DNEL 값을 이용한 RfCwork 결정

DNEL값은 유럽연합에서 수행된 발암성 용량-반응평가값이다. DNEL은 작

업장 근로자에 적용하기 위한 값과 일반인에게 적용하기 위한 값이 있을 수 있

다. 작업장 근로자에게 적용하기 위한 DNELwork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변환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이 값을 RfCwork로 직접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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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외삽비율을 확인하여 외삽비율이 1 : 104수준으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DNELwork이 제공되지 않고 DNEL만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노출특성을 보정

하고 외삽비율을 1 : 104 수준으로 변환하여 적용한다.

- BMDL10 값을 이용한 RfCwork 결정

평가 대상 물질에 대한 미국 환경보호청(US EPA), 유럽연합 ECHA 등의

신뢰성이 확보된 기관에서 제공하는 흡입단위위험도(IUR), 경구경사값(SF) 또

는 DNEL값은 없으나, 발암성에 대한 용량-반응평가 자료가 존재하여

BMDL10 값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BMDL10 등의 값이 있

는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아래 <표 II-9>에 나타난 방법에 준하여 작업장참

고농도(RfCwork)값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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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s T25 BMDL10

POD Relevant Dose descriptor
20 ㎎/㎏/day

(rat, oral)

10 ㎎/㎏/day

(rat, oral)

Step 1

Route-specific bioavailability

50% oral / 100% inhalation
0.5 0.5

Adjustment for route

0.8ℓ/min/㎏, 8h = 0.384 ㎥/㎏

/8hr

1/0.384 1/0.384

Activity

rest/light activity
6.7/10 6.7/10

Occupational lifetime exposure

7/5 * 70/40 = 2.45
2.45 2.45

Step 1 correction summary

20 * 0.5 * 1/0.384

* 6.7/10 * 2.45 =

42.8 ㎎/㎥

10 * 0.5 * 1/0.384

* 6.7/10 * 2.45 =

21.4 ㎎/㎥

Step 2

allometric acalling 4 4

low dose extrapolation(10
-4

risk)

1/25,000 for T25

1/10,000 for DMDL10

2500 1000

Step 2 correction summary
42.8 / (4 * 2500)

= 0.004 ㎎/㎥

21.4 / (4 * 1000)

= 0.005 ㎎/㎥

<표 II-9> BMDL10 등 발암성 시험값을 이용한 RfCwork값 산정 방법 

▶ 비발암성 물질에 대한 용량-반응평가

비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평가는 NOAEL/LOAEL 또는 BMD값을 이용하

여 무영향기준농도를 정하는 과정이다. 비발암성 평가의 경우에도 발암성 평가

에서와 유사하게 외국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용량-반응평가값을 얻을 수 있

다. 즉, 미국 EPA에서는 RfC 또는 RfD값을 제공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ECHA에서도 일부 물질에 대하여 DNEL 값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비발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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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의 경우에는 기관별로 보정계수의 적용시 기관별 차이가 발암성평가보다는

크기 때문에 외국기관에서 제공하는 용량-반응평가값의 직접적인 적용은 권고

되지 않는다. 미국 EPA의 RfC값 계산방법, 유럽연합 ECHA의 DNEL 산정방

법, 일본 후생노동성에서의 평가수준 산정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

관에서 제공하는 용량-반응평가값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평가값이 달라지기 때

문이다. 즉, 일반적으로 같은 NOAEL값을 사용하여 용량-반응평가를 실시하면

RfC보다 DNEL은 11.8배, 평가수준은 29.4배 높게 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차적으로 EPA에서는 70㎏의 일반인이 1일 24시간

365일간 (안정상태에서) 70년간 노출을 기준으로 RfC 또는 RfD를 구하고 있어

노출조건이 작업장 조건과 다르기 때문이다. 불확실성 계수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물시험결과의 사람에 대한 외삽의 경우 미국, 유럽연합, 일본 모두 다른 값을

적용하고 있다. 사람간 감수성의 차이에 대한 보정에 있어서도 EPA는 10, 유

럽연합은 5, 일본은 1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험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에 있어서

도 기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아래 <표 II-10>에 적용사례를 정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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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RfC DNELworkplace 평가수준

POD NOAEL

NOAEL 100

㎎/㎥ (rat,

inhalation)

1일 6시간, 주

5일 13주 반복

노출

NOAEL 100

㎎/㎥ (rat,

inhalation)

1일 6시간, 주

5일 13주 반복

노출

NOAEL 100

㎎/㎥ (rat,

inhalation)

1일 6시간, 주

5일 13주 반복

노출

Quantitativ

e

correction

NOAELadj

6/24 * 5/7 *

0.83/0.83 = 0.17

NOAEL * 6/8 *

5/5 * 0.83/1.25

= 0.5NOAEL

NOAEL * 6/8 *

5/5 * 0.83/1.25

= 0.5NOAEL

NOAELhec
1 (0.14 if affect

on ETj)

1 (0.14 if affect

on ETj)
-

NOAELcorrecti

on

0.17NOAEL 0.5NOAEL 0.5NOAEL

Uncertain

correction

Interspecies 3 2.5 10

Intraspecies 10 5 1

Duration 3 2 1

Severity 1 1 1

Quality 1 1 1

Final
0.17/100 *

NOAEL

0.5/25 *

NOAEL

0.5/10 *

NOAEL

Result 0.17 ㎎/㎥ 2 ㎎/㎥ 5 ㎎/㎥

<표 II-10> 비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평가 적용 사례 -흡입독성 자료를 이용한 경우 

따라서 특히 비발암성 평가에 있어 연구자별 보정계수의 적용에 있어 통일

된 기준의 제시가 중요하다. 여기서는 연구자간의 보정계수의 적용에 대한 편

차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 EPA, 유럽연합 ECHA, 일본 후생노동성의 방법을 종

합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준농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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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IDE(W-6-2011)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지침에서는 작업

장참고농도(RfCwork, workplace reference concentration)는 유럽연합의 DNEL

을 기본으로 하여 미국 EPA 방식을 보완하여 아래 표의 방법을 기본으로 하

여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구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

라 수행한다.

Step RfCwork

POD NOAEL

NOAEL 100 ㎎/㎥ (rat,

inhalation)

1일 6시간, 주 5일 13주 반복

노출

Quantitative

correction

NOAELadj 6/8 * 5/5 * 0.83/1.25 = 0.5

NOAELhec 1 (0.14 if affect on ETj)

Uncertain correction

Interspecies 3

Intraspecies 5

Duration

≥ 4 week 6

≥ 13 week 2

≥ 6 month 1

Severity

NOAEL,

BMD
1

LOAEL 5

Quality 1

<표 II-11> 비발암성 물질의 용량-반응평가 보정계수 통일화 지침 

위 표에 제시된 방법을 적용할 경우, NOAELadj값의 NOAELHec값으로의

환산은 노출이 경구로 이루어질 때와 흡입으로 이루어질 때 서로 다르다. 먼저

경구로 이루어질 경우 동물시험자료를 사람에 적용할 경우 독성물질의 동태학

적 차이는 체중의 3/4승에 비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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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따라서 적용된다. 시험동물별 보정계수(DAF)

는 다음 <표 II-12>와 같다.

Species Weight (㎏)
보정계수

(DAF)

사람 체중

70㎏ 60㎏

Mouse 0.03 7 6.95 6.69

Rat 0.25 4 4.09 3.94

Hamster 0.11 5 5.02 4.83

Guinea Pig 0.8 3 3.06 2.94

Rabbit 2 2.4 2.43 2.34

Monkey 4 2 2.05 1.97

Dog 18 1.4 1.40 1.35

<표 II-12> 경구독성 시험에서 시험동물별 보정계수  

흡입으로 노출될 경우에는 영향을 주는 장소에 따라서 보정계수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화학물질이 Extrathoracic region(흉곽부위)에 영향을 줄 경우,



 의 값이 0.14로 NOAELhec값을 구하기 위해 NOAELadj에 0.14를

곱해야 하지만, Tracheobronchial Region(기관지 주변)에 영향을 줄 경우와

Pulmonary Region(폐 주변)에 영향을 줄 경우에는 

 의 값이 각각

1.4와 1.6으로 NOAELhec가 NOAELadj보다 높게 된다. 입자상 물질의 보정계

수는 

   이며, 전신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의 보정계수는 

 으

로 모두 기본값이 1이다.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에서 제공하는 RfC 값을 사용하여 RfCwork를 구

하고자 하는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먼저 RfC는 70㎏의 성인이 1일 24시

간 계속해서 노출되었을 했을 경우의 무영향 농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작업

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따른 보정이 필요하다. 60㎏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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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가 1일 8시간 노출 시의 작업장 참고농도는 아래 표의 절차에 따라 산출한

다. RfC를 국내 작업장 값으로 변환하였다면, 불확실성 계수의 적용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미국 EPA에서는 비발암성 평가에 대한 기준

및 적용이 달라지고 있어 이전에 평가한 화학물질에 대한 RfC의 사용은 더욱

신중하여야 한다. 아래 <표 II-13>에 RfCwork를 보정하는 방법을 공식화 하였

다.

RfCwork = RfC * CF * UFC

여기서 CF 는

= 한국근로자시간호흡량
미국성인일호흡량

한국근로자연노출일
미국성인연노출일

한국근로자체중
미국성인체중



= 







 


 = 2.4

or

=한국근로자시간호흡량
미국성인일호흡량

한국근로자연노출일
미국성인연노출일

= 







= 2.8

UFC는 불확실성 계수 적용 보정

<표 II-13> 미국 환경보호청의 RfC를 사용하여 RfCwork를 보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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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내 취급실태 분석

(1)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분석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자료(2002년, 2006년)를 활용하여 연구대상 화학

물질의 사업장 일반정보(업종, 업체명, 소재지, 유입수계), 취급량(제조, 수입,

사용, 판매량), 유통량(화학물질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관련정보(취급시설

종류, 위치 및 규모 정보) 등을 분석한다.

[그림 II-9]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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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관련내용

조사

대상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제1항)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사업장 중 조사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 수·출입하는 사업장

조사

대상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혼합물

질로서 제품별 취급량이 연간 1ton을 초과하는 단일·혼합물질

(단,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

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는 제품별 연간 취급량 100Kg 초과 시 조사대상

에 포함

조사

제외

대상

1. 시험, 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제한된 장소에서 조사·연구자에 한하여 사용되

는 화학물질

2. 축전지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는 기계, 장치 내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

질

3. 시설의 도색을 위한 페인트, 건축자재와 같이 사업장의 시설자체의 일부분

인 화학물질

4. 사업장에서 운행 또는 가동하는 기기․장비의 가동과 유지에 사용되는 화

학물질. 다만 별도의 저장․보관 시설을 가지고 있는 화학물질은 대상물질로

한다.

5. 사무기기, 약, 화장품 등 종업원이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6.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하는 양이 1톤 이하인 화학물질. 단 법 제2조제8호

의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

질)은 연간 취급량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7. 사업장의 연료(난방용)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8. 고유의 형상(모양과 상태)을 가지면서 사용 중 형상이 변화되지 않는 완

제품

9. 사업장 조경시설 등의 유지를 위해 사용되는 농약, 비료 등의 화학물질

조사

내용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 등 사업자의 일반정보

2. 제조·수입·사용·판매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가정용품, 전지, 조명기구 등 비점오염원을 구분할 수 있는 관련정보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표 II-14>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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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검토

작업환경실태조사(2009년, 2014년) 결과 검토를 통해 연구대상 화학물질의

화학물질 업체규모, 근무형태, 취급 근로자수, 연간 취급량 등 취급현황을 분석

한다.

[그림 II-10]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분석

(3) 한국무역협회 자료 검토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입신고서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 수입량에 대한 금액,

중량(kg), 수량, 증가율 정보를 년도별로 아래 [그림 II-11]과 같이 제공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물질 15종에 대한 최근 5년간(2011~2015)의 수출입

현황 자료를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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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1] 한국무역협회의 품목별 수출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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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1) 연구대상 15종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연구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외 여러 국가(오스트

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라트비아, 뉴질랜드, 폴란드, 싱가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들의 노출기준치를 TWA(Time Weighted Average)와 STEL(Short Term

Exposure Limit)로 각각 분류하여 조사한다.

(2) 미국 OSHA의 허용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 검토

15종 화학물질에 대한 미국 OSHA의 허용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

과 TWA(Time Weighted Average), STEL(Short Term Exposure Limit),

C(Ceiling)를 함께 검토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그림 II-12] 미국 OSHA 허용기준 검토

(3) 국내외 타 부처의 규제기준 고찰

15종 연구대상물질에 대한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 화학물질 관리

법, 국민안전처 위험물 관리법,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내 규제기준을 고찰할 계



Ⅱ. 연구내용 및 방법 ‥‥ 55

획이며, 국외 자료로는 미국관리정보 CECLA 규정, EPCRA 313규정 등을 조사

한다.

[그림 II-13] 연구대상 물질 대상 국내외 타부쳐 규제기준 고찰

(4) GHS 분류결과 조사

안전보건공단 및 환경부에서 각각 제안하는 연구대상물질의 GHS 분류결과

를 비교 조사할 계획이다. 조상항목에는 건강유해성(급성독성(경구, 경피, 흡

입), 피부부식성/자극성, 심한눈손상/자극성, 호흡기과민성, 피부과민성, 발암성,

생식세포변이원성, 생식독성, 특정표적장기독성(1회노출, 반복노출), 흡인유해

성,), 환경유해성(수생환경독성(급성,만성)) 2가지 항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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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14] 연구대상 물질 대상 안전보건단 및 환경부 GHS 분류결과 비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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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1) 현행 관련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9호) 제42조의2의

적정성 검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

한 고시) 제42조의2에 의한 허용기준 대상 화학물질과 관련된 법규는 다음 표

와 같으며, 13종으로 설정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을 국내외의 측정․분석방법을 근거로 현행 관련고시의 재검토를

수행한다.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

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표 II-15>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2(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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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로 한정한다)

3. 디메틸포름아미드

4. 벤젠

5. 2브로모프로판

6. 석면(제조․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6가크롬 화합물

8. 이황화탄소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11. 트리클로로에틸렌

12. 포름알데히드

13. 노말헥산

<표 II-1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허용기준 이하 유지 대상 유해인자)

①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

기준”이란 별표 11의 3과 같다.

②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농도 측정에 관하여는 제93조의 3을 준용

한다.

<표 II-1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4(허용기준)

(2) 연구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연구 대상물질인 톨루엔, 수은, 휘발성콜타르피치, 일산화탄소,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니켈카보닐, 아크릴로니트릴, 스티렌, 메틸알코올, 망간 및 그 무기화합

물,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시클로헥사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디클로로

메탄,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15종의 선진 외국의 측정․분석 방법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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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와 같다. 필요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더 나은 측정 및 분석 방법을 검토

한다. 필요 시 취급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예비조사 및 작업환경측정․분석하

고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39호 제42조의2 적절성을 검토한다.

- 측정 및 분석 방법의 유무 조사를 위해서 NIOSH, OSHA, HSE 등에서 제

안 된 측정방법 조사하여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

측면에서 검토를 필요로 한다.

- 선진 외국의 허용기준(노출기준)과 비교하여 허용기준의 강화에 대한 적정

성을 제시하였다.

- 분석방법의 분석과정, 분석결과, 정확도, 정밀도, 검출한계, 정량한계를 제

시함. 이는 NIOSH, OSHA, HSE 등의 문헌․자료와 산업보건 등 관련된 국

내․외 전문학술지 문헌 조사․검토 등을 통해 과학적 근거 마련한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최근 개정된 안전보건기술지침(GUIDE)의 시료

채취 및 분석지침(2015년 9월 일부개정)을 활용한다.

- 각 대상물질별 정확도, 정밀도, 검출한계, 실제 분석자료 크로마토그램(표

준용액)을 반영하여 제안함으로써 실무에 직접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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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회성·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절차 제안

(1) 건강유해성 구분별 가중치 부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KOSHA GUIDE, W-6-2012)에 의거, 건

강유해성 항목별 아래 <표 II-18>에서 주어진 바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고

부여된 가중치 중 가장 높은 항목의 점수를 해당 물질의 유해성 가중치로 선정

한다.

유해성 항목
구분1 구분

2

구분

3

구분

4

자료

없음

분류되지

않음

해당

없음1A 1B

급성경구(경구,

경피, 흡입)
5 4 2 1 0 0 0

자극성

(피부, 눈)
5 4 0 0 0 0 0

과민성
호흡기 6 0 0 0 0 0 0

피부 5 0 0 0 0 0 0

생식세포변이원성 10 9 7 0 0 0 0 0

생식독성 10 9 7 0 0 0 0 0

발암성 10 9 7 0 0 0 0 0

표적장기독성(1회) 0 0 4 0 0 0 0

표적장기독성(반복) 6 5 0 0 0 0 0

흡인유해성 4 2 0 0 0 0 0

<표 II-18> 건강유해성 구분별 가중치 부여 기준

(2) 직업병 발생 평가 항목 가중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KOSHA GUIDE, W-6-2012)에 근거하

여 직업병 발생 평가 항목 가중치는 국내·외 직업병 발생 여부를 고려하여

<표 II-19>와 같이 중대한/상당한/일반 건강장해에 따라 10점, 7점, 2점으로 가

중치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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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정도
분류 기준 가중치

중대한

건강장해

직업적 노출에 의한 국외 사망 사고 사례(ACGIH)

10
직업적 노출에 의한 국내 사망 사고 발생 사례

직업적 노출에 의한 비가역적 건강영향 보고사례(ACGIH)

직업적 노출에 의한 국내 만성질환의 사례(암 등)

상당한

건강장해

직업적 노출에 의한 국내 만성질환의 사례(접촉성 피부염 등)
7

직업적 노출에 의한 가역적 건강영향 보고사례(ACGIH)

일반

건강장해
직업적 노출에 따른 급성질환 환의 사례 2

<표 II-19> 직업병 발생 평가 항목 가중치 부여 기준

(3) 노출가능성 고려한 가중치 부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지침(KOSHA GUIDE, W-6-2012)에 근거하

여 노출가능성 평가를 위한 가중치는 국내 취급사업장 수, 국내 노출근로자 수,

국내 취급량 및 유통량 자료를 이용하여 <표 II-19>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년도 자료 대비 가장 최근 자료의 취급장 수와 노출

근로자 수, 국내 취급량(유통량)의 변동율에 추가 가중치 부여기준을 설정하였

다<표 II-20, II-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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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구분 1 구분 2 구분 3 구분 4 구분 5 구분외

국내

취급장 수

취급장 수

(개소)

300

이상

100

이상,

30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5

이상,

50

미만

5

미만
-

가중치 10 8 6 4 2 0

국내 노출

근로자 수

노출

근로자 수

(명)

300

이상

100

이상,

300

미만

50

이상,

100

미만

5

이상,

50

미만

5

미만
-

가중치 10 8 6 4 2 0

국내 취급량

(또는 유통량)

연간

취급량

(톤)

1000

이상

10이상,

1000미

만

1

이상,

10

미만

0.1

이상,

1

미만

0.1

미만

가중치 20 16 12 8 4 0

<표 II-20> 노출가능성 고려한 가중치 부여기준

가중치 기준 (%)

3 ≥ 70

2 30 ≤ a < 70

1 1 ≤ a < 30

0 < 1

<표 II-21> 변동비율에 따른 가중치 부여기준

(4)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 조사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를 상기 항목들과 함께 고려하여 사회

경제성 평가 우선 관리 물질 선정에 적용하였다. 각 가중치별 기준의 범위 선

정의 경우 연구대상 화학물질의 모든 노출평가(초과율) 결과를 나열하여 해당

데이터에 대한 95% 신뢰구간내 10개 항목(10점: 95%, 9점: 85%, 8점: 75%, 7

점: 65%, 6점 55%, 5점 45%, 4점 35%, 3점 25%, 2점 15%, 1점 5%)으로 표준

잔차를 분류하여 각각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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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기준 (%)

10 (≥ 95%) ≥ 85

9 (85% ≤ a < 95%) 30 ≤ a < 85

8 (75% ≤ a < 85%) 10 ≤ a < 30

7 (65% ≤ a < 75%) 6 ≤ a < 10

6 (55% ≤ a < 65%) 3 ≤ a < 6

5 (45% ≤ a < 55%) 2 ≤ a < 3

4 (35% ≤ a < 45%) 0.5 ≤ a < 2

3 (25% ≤ a < 35%) 0.1 ≤ a < 0.5

2 (15% ≤ a < 25%) 0.05 ≤ a < 0.1

1 (5% ≤ a < 15%) 0.01 ≤ a < 0.05

0 (< 5%) < 0.01

<표 II-22> 근로자 노출평가(초과율) 점수 부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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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추진계획

  1) 연구추진체계
본 연구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체계도는 다음 [그림 II-15]와 같다.

[그림 II-15] 연구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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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결과

1. 유해성⦁위험성 평가

  1) 국내외 문헌조사 등 연구자료 활용을 통한 유해성 확인
(1) 연구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 정리

대상 화학물질 15종을 산업안전보건공단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이용하

여 물질명(CAS NO) 및 GHS 건강 유해성 분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을 아래

<표 III-23>과 같이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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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물질명

[CAS No]
GHS 건강유해성 분류 물리·화학적 특성

1
톨루엔

[108-88-3]

IARC Group 3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인화성액체 구분2, 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4, 피부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독

성(1회) 구분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구분3(마취작용), 특정표적장기독

성(1회) 구분3(호흡기계 자극),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구분1, 흡인유해

성 구분1

물질성상: 액체

분자량: 92.14

끓는점: 111℃

녹는점: -95℃

인화점: 4℃

2
수은

[7439-97-6]

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1,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피부 과민성 구분1,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

장기 독성(1회) 구분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

해성 구분4

물질성상: 점성 액체

분자량: 200.59

끓는점 357℃

녹는점: -39℃

인화점: 자료없음

<표 III-23> 연구대상물질의 GHS에 따른 유해성 및 물리⦁화학적 특성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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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Group 3

ACGIH A4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3
휘발성콜타르피치

[65996-93-2]

IARC Group 1

OSHA 자료없음

ACGIH A1

NTP 자료없음

EU CLP 1A

발암성 1A, 피부 부식성/피부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

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구분3,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물질성상: 고체

분자량: 자료없음

끓는점: >250℃

녹는점: 30~180℃

인화점: >200℃

4
일산화탄소

[630-080-0] IARC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인화성 가스 구분1, 고압가스 압축가스, 급성독성 구분 3, 생식독성 구분

1A,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구분2

물질성상: 압축가스

분자량: 28.01

끓는점: -191℃

녹는점: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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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인화점: 자료없음

5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
IARC 1

ACGIH A1

NTP K

EU CLP 1B

인화성 고체 구분1, 호흡기 과민성 구분1, 피부 과민성 구분1, 발암성 구

분1A,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

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물질성상: 고체, 분말

분자량: 9

끓는점: >2500℃

인화점: 자료없음

녹는점: 1287℃

6
니켈카보닐

[13463-39-3] IARC 자료없음

ACGIH A3

NTP 자료없음

EU CLP 2

인화성 액체 구분2, 급성 독성(흡입: 증기) 구분1,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

성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1, 호흡기 과민성 구분1, 발암성

구분1A,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물질성상: 휘발성 액체

분자량: 170.73

끓는점: 43℃

녹는점: -19℃

인화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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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IARC 2B

ACGIH A3

NTP R

EU CLP 1B

인화성 액체 구분2, 급성 독성(경구) 구분3, 급성 독성(경피) 구분2, 급성

독성(흡입: 증기)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구분2, 피부 과민성 구분1, 발암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

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호흡기계 자극),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마취작용),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물질성상: 액체

끓는점: 77℃

녹는점: -84℃

인화점: -1.1℃

분자량: 53.06

8
스티렌

[100-42-5]

IARC 2B

인화성 액체 구분3, 급성 독성(흡입: 증기)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

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

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호흡기계

자극),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흡인 유해성 구분1

물질성상: 액체

끓는점: 146℃

녹는점: -31℃

인화점: 31℃

분자량: 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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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IH A4

NTP R

EU CLP 자료없음

9
메틸알코올

[67-56-1]

IARC 자료없음

ACGIH 자료없음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인화성 액체 구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물질성상: 액체

끓는점: 65℃

녹는점: -98℃

인화점: 12℃

분자량: 32.04

10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 IARC 자료없음

ACGIH A4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

성(반복 노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물질성상: 고체

끊는점: 1962℃

녹는점: 1244℃

인화점: 자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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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분자량: 54.94

11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62-53-3] IARC 3

ACGIH A3

NTP 자료없음

EU CLP 2

급성 독성(경구) 구분4, 급성 독성(경피) 구분3, 급성 독성(흡입: 증기)

구분2, 급성 독성(흡입: 분진/미스트)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

분2,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구분2, 피부 과민성 구분1, 생식세포 변이

원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

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물질성상: 유성 액체

끓는점: 184℃

녹는점: -6℃

인화점: 70℃

분자량: 93.13

12
시클로헥사논

[108-94-1]

인화성 액체 구분3, 급성 독성(경구) 구분4, 급성 독성(경피) 구분3, 급성

독성(흡입: 증기)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구분2,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생식독성 구

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 (호흡기계 자극), 특정표적장기

물질성상: 액체

끓는점: 156℃

녹는점: -32.1℃

인화점: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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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3

ACGIH A3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독성(1회 노출)구분3(마취작용),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

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분자량: 98.14

13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
IARC 2B

ACGIH A3

NTP 자료없음

EU CLP 자료없음

호흡기 과민성 구분1, 피부 과민성 구분1,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

성(1회 노출) 구분3(호흡기계 자극),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

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물질성상: 자료없음

끓는점: 2870℃

녹는점: 1493℃

인화점: 자료없음

분자량: 58.93

14
디클로로메탄

[75-09-2]

급성 독성(경구)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

물질성상: 액체

끓는점: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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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2A

ACGIH A3

NTP R

EU CLP 2

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 (마취작용)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

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녹는점: -95℃

인화점: 자료없음

분자량: 84.93

15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67-66-3] IARC 2B

ACGIH A3

NTP R

EU CLP 2

급성 독성(경구)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 심한 눈 손상성

/눈 자극성 구분1,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 (마취작용)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물질성상: 휘발성 액체

끓는점: 62℃

녹는점: -64℃

인화점: 자료없음

분자량: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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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해성 확인

유해성 확인은 어떤 화학물질에 노출되었을 경우 과연 유해한 영향을 유발

시키는가를 결정하는 단계로서 아래 <표 III-24>과 같이 그 물질에 대한 모든

동물실험자료, 사람에 대한 자료(역학연구) 및 생화학적 유사성에 대한 자료,

물리·화학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그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정성적 평

가 단계이다.

이에 최신 ACGIH의 TLV‘s Documents을 통해 15종 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확인하였고, 동시에 각 물질별 노출기준의 설정 근거도 제시하였다.(부록-3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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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과정
세부조사내용

1단계

역학

연구

검색

- 사람을 대상으로 원인물질과 영향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역학 연구검색을 실행하여, 그 결과를 이용하여 동물 실험결과

나 보조적 단기실험결과와 함께 그 물질의 독성을 확인한다.

- 사람에 대한 적절한 독성 종말점과 관련된 노출수준에 대한

정보가 있다면, 역학연구는 용량-반응평가의 근거자료로도 이용

한다.

- 정량적인 역학연구 자료가 존재한다면 동물에서 사람으로의

외삽이 필요하지 않으며, 위험성 평가시 동물자료보다 우선순위

에 두고 동물자료는 보충적인 정보로 이용한다.

2단계

동물

실험

연구

검색

- 만성독성이나 발암성에 대한 생체 내(In vivo) 연구 결과를

검색하여 그 물질이 발암성은 없으나 독성을 지니는 물질과, 독

성과 발암성을 함께 지니는 물질로 구분한다.

- 동물 실험에서 독성 또는 발암성에 대해 양성으로 판정되면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한 독성이나 발암위

험의 가능성을 갖는다고 추정할 수 있다.

- 대부분의 경우 역학 연구자료의 제한성 때문에 실험동물 결과

를 통해 위험성을 유추하게 되는데. 실험 동물자료에서 적절한

독성 종말점(Toxic endpoint)에 대한 무영향관찰용량(NOAEL)

또는 최소독성량(LOAEL)에 관한 정보가 있다면, 정량적인 용량

-반응 평가의 근거자료로도 이용한다.

3단계

보충

연구

검색

- 독성에 관한 보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시험관 내

(In vitro) 실험 결과, 약물동력학적 연구, 구조-활성 상관관계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 연구결과 등을 검색한다.

- 대사작용 및 다른 약물동력학적 연구는 특정성분의 독성 작용

기전(Mechanism of act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 동물과 사람의

대사작용을 비교하여 인체 독성 잠재성을 예측할 수 있고, 사람

에 있어 동일한 독성을 나타내는 용량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 시험관 내(In vitro) 실험은 화학물질의 잠재적·생물학적 활성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임의의 화학물질과 구조적으로 관련

성이 있는 다른 화학물질의 구조-활성 상관관계

(Structure-activity relationship)는 대상 화학물질의 가능한 독

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4단계
유해성

분류

-역학연구, 실험동물연구 및 보충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화학물질의 인체 독성 유발 가능성을 GHS 분류 기준에 의해

분류한다.

(출처: KOSHA GUIDE W-6-2012)

<표 III-24> 유해성 확인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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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발생년도(년) 총합(회)

망간 97, 00, 02, 08 4

메탄올 99 1

베릴륨 03, 05 2

수은 00, 09, 15 3

스티렌 00, 02, 07 3

시클로헥사논 01, 09 2

아닐린 00 1

아크릴로니트릴 95, 08 2

일산화탄소 01, 02, 12, 13 4

코발트 01, 02, 05, 09 4

톨루엔 99~02, 07, 09, 16.8월 7

<표 III-25> 국내 직업병 사고사례 조사 결과

  2) 국내⦁외 직업병 사고사례 조사 분석을 통한 유해성 입증

(1) 국내 사고사례 조사

가) 직업병 사고사례 조사

국내 직업병 발생 여부는 안전보건공단의 2005년-2016년 국내외 직업병 진

단사례 결과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아래 <표 III-25>와 같다.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 화학 물질 15종 중 직업병 진단 사례가 보고된

11종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면 톨루엔이 8건으로 가장 많이 보고되었다. 톨루엔

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은 우리나라에 1999년 처음 톨루엔으로 인한 전신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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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증에 걸린 여성 근로자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후 톨루엔 노출로 인한 직업병

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망간과 코발트 같은 중금속 노출로 인

한 직업병이 4건으로 많은데 이는 주로 철강 산업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였

다. 1997년 처음 망간으로 인해 포항지역 용접공에서 집단적으로 망간중독 사

례가 발견되었다. 현재 노동부는 국내 용접공 수를 16만명이라고 추산하고 있

는데, 망간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로자가 많은 만큼 직업병 진단 확률이 더

높아 주의를 요한다. 코발트는 알러지, 호흡기계에 영향을 주고, 인체 발암성

가능 물질(IARC Group 2A)이기 때문에 더 주의가 필요하다. 수은과 스티렌은

직업병 진단 사례가 각각 3건 보고되었다. 그 외 6개 물질은 직업병 진단 사례

가 1-2건으로 많지는 않지만 주의가 필요한 물질이라 사료된다.

[그림 III-16] 연구대한 화학물질 대한 국내 직업병 발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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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유발물질
발생월

업종
(공정)

노출
기간

재해 형태 주요 원인 및 특징 작업환경측정

디클로로메탄 09.7

축전지용

필름 제조

(코팅)

1일
급성중독 사망(1명)

※ 코팅조 내부 점검 중 급성중독

- 환기장치 미설치

-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미착용
실시

톨루엔 09.8
건설업

(터널 방수)
1일

급성중독 사망(3명)

※ 터널 방수재 도포 작업중 급성중독

- 환기장치 미설치

-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미착용

미실시

(비대상)

미실시

- 클로로포름 유해성 미인지

-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미설치

- 방독마스크 등 보호구 미착용

- 특수검진 미실시

40일

독성간염(3명)

※ 접착작업 중 황달 등 독성간염 및

피부병변

의료기계기구제조

업

(접착)

‘10.5
클로로포름

미실시
- 환기 불충분

- 디클로로메탄 유해성 인지 미흡

급성중독 사망(2명)

※ 탈지조 드레인 밸브에서 누출된 염화
1일

금속제품제조

(세척)
‘10.10

디클로로메탄

<표 III-26> 국내 급성중독 관련 사고사례 조사 결과

나) 급성중독 관련 사고사례 조사

아래 <표 III-26>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급성중독 발생현황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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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유발물질
발생월

업종
(공정)

노출
기간

재해 형태 주요 원인 및 특징 작업환경측정

메틸렌

청소 중 중독․질식
-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미착용

디클로로메탄 `12. 7

전자관 또는 반도

체소자 제조업

(세척공정 )

3월

급성중독 사망(1명)

※ 초음파세척기 내부에

떨어진 반제품 회수

작업 중 급성중독

- 환기 불충분

- 디클로로메탄 유해성 미인지

-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미착용

실시

디클로로메탄 ‘14.2

위생 및 유사서비

스업

(세척)

1일

(20분)

급성중독(2명)

※ 염화메틸렌(120ℓ)이 들어있는 디핑

세척조 내부의 슬러지 제거작업 중 중독

- 환기 불충분

- MC(디클로로메탄) 유해성 미인지

- 적정 보호구(송기마스크) 미착용

‘13년도

실시

해당없음

- 환기 불충분

- MC(디클로로메탄) 유해성 미인지

- 적정 보호구(송기마스크) 미착용

급성중독(3명)

※ 콘루프탱크 내부에서 MC(세척제)를

이용한 세척작업 중 중독

1일

유기화학제품제조

업

(세척)

‘14.5디클로로메탄

수은 ‘15.10

기타건설공사

(형광램프

생산설비

철거 공사)

16일

(‘15.3.23 ～

4.7)

급성중독(12명)

※ (주)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램프 생

산설비 철거작업 중 수은에 중독

- 원청의 안전보건정보(수은) 미제공

- 철거작업 전 잔류수은 폐기 부적절 및 노

출차단조치 미흡

- 적정 보호구(방독마스크) 미착용

해당없음

(원청 : ‘13년도

실시)

메틸알코올 미실시
- 환기 불충분

- 적정 보호구(송기마스크) 미착용

급성중독

(실명 1명)
8일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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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유발물질
발생월

업종
(공정)

노출
기간

재해 형태 주요 원인 및 특징 작업환경측정

가공업

(핸드폰부품가공)

※ CNC 절삭작업 중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에 중독
- 메틸알코올 유해성 미인지

메틸알코올 16.01

플라스틱가공제품

제조업

(핸드폰 부품

가공 및 검사)

4개월

급성중독

(시력손상 2명: 외국인1명 ,시야결손 1명)

※ CNC 절삭작업 및 검사작업 중 고농

도의 메탄올 증기에 중독

- 환기 불충분

- 적정 보호구(송기마스크) 미착용

- 메틸알코올 유해성 미인지

미실시

메틸알코올 16.02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

(핸드폰부품가공)

6일

급성중독

(시력손상 1명)

※ CNC 절삭작업 및 검사작업 중 고농

도의 메탄올 증기에 중독

- 환기 불충분

- 적정 보호구(송기마스크) 미착용

- 메틸알코올 유해성 미인지

미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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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사고사례 조사

연구대상 화학물질에 대한 ACGIH TLV documentation 의 Human study 직

업병 발생 여부 조사, 독일의 MAK의 Human study를 이용하여 직업병 발생

여부를 조사하였다. 연구대상 물질별 직업병 사고사례를 조사하여 아래 [그림

III-17]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그 결과 톨루엔이 12건, 수은 18건, 휘발성콜타르피치 5건, 일산화탄소 39건,

베릴륨 및 그 화합물 7건, 니켈카보닐 4건, 아크릴로니트릴 6건, 스티렌 13건,

메틸알코올 7건,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22건, 아닐란과 아닐린동족체 30건, 시

클로헥사논 4건,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11건, 디클로로메탄 6건, 트리클로로

메탄 2건으로 각각 조사되었다(세부적인 내용은 부록-4 참조).

[그림 III-17] 국외 직업병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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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자 노출 평가

(1) 근로자 노출 평가 결과

연구대상 물질 15종을 대상으로 본 연구진에서 제안하는 방법을 통해 최근

5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 노출평가 실시결과를 아래

<표 III-27, III-28, III-29, III-30, III-31>에 정리하였다.

톨루엔을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174,300개 시료를 측정

하였으며 최대값은 267.97 ppm, 중앙값 0.30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

준 적용시 0.1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09 %,

ACGIH TLV 적용시 1.89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5.60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1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09

%로 조사되었다.

수은을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154개 시료를 측정하였으

며 최대값은 0.077 ㎎/㎥, 중앙값 0.001 ㎎/㎥,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69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69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6.5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8.12

%로 조사되었다.

휘발성콜타르피치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610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182 ㎎/㎥, 중앙값 0.02 ㎎/㎥,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3.52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3.52 %로 조사되었다.

일산화탄소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19,518개 시료를 측

정하였으며 최대값은 1533.33 ppm, 중앙값 2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

준 적용시 0.03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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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GIH TLV 적용시 0.72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8.02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3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4.50

%로 조사되었다.

베릴륨 및 그 화합물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27개 시료

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0018 ㎎/㎥, 중앙값 0.0001 ㎎/㎥, 초과율은 고용노

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23.33 %, ACGIH TLV 적용시 81.39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86.11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74.72 %; AGS의 Action Level 수

준 적용시 86.11 %로 조사되었다.

니켈카보닐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26개 시료를 측정하

였으며 최대값은 0.0028 ppm, 중앙값 0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및

ACGIH TLV 적용시 초과율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크릴로니트릴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511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1.85 ppm, 중앙값 0.23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3.49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3.49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2.61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3.72 %로 조사되었다.

스티렌을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13,500개 시료를 측정하

였으며 최대값은 127.86 ppm, 중앙값 0.25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1.12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5.76 %,

ACGIH TLV 적용시 1.12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5.76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1.12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5.76

%로 조사되었다.

메틸알코올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34,120개 시료를 측

정하였으며 최대값은 344.06 ppm, 중앙값 2.38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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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적용시 0.03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78

%, ACGIH TLV 적용시 0.03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78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3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78 %로 조사되었다.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258,333

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22.06 ㎎/㎥, 중앙값 0.004 ㎎/㎥,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73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

준 적용시 2.73 %, ACGIH TLV 적용시 29.84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40.41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29.84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40.41 %로 조사되었다.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31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1.07 ppm, 중앙값 0.05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

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2.22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2.22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2.22 %로 조사되었다.

시클로헥사논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17,449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31.97 ppm, 중앙값 0.0002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1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69 %, ACGIH TLV 적용시 0.09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1.14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9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1.14 %로 조사되었다.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를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4,715

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15 ㎎/㎥, 중앙값 0.001 ㎎/㎥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1.26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

준 적용시 8.70 %, ACGIH TLV 적용시 1.26 %; ACGIH TLV의 Action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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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적용시 8.70 %로 조사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을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21,419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230.93 ppm, 중앙값 0.28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

출기준 적용시 0.35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3.28

%, ACGIH TLV 적용시 0.35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3.28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35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3.28 %로 조사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을 대상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957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28.01 ppm, 중앙값 0.0005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32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6.81 %, ACGIH TLV 적용시 0.32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6.81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52.31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

용시 70.60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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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측정

년도
시료수 최대값 중앙값

초과율

고용노동부 ACGIH AGS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톨루엔

[TWA : 50 ppm]

[미국(ACGIH) : 20 ppm]

[독일(AGS) : 50 ppm]

2011 35,237 98.78 0.82 0.01 0.01 0.01 0.01 0.01 0.01

2012 35,170 95.36 0.81 0.01 0.01 0.01 0.01 0.01 0.01

2013 34,692 267.97 0.76 0.19 1.98 3.45 10.07 0.19 1.98

2014 34,498 101.78 0.72 0.16 1.92 3.30 9.30 0.16 1.92

2015 34,703 185.12 0.68 0.11 1.55 2.70 8.59 0.11 1.55

종합 174,300 267.97 0.3 0.10 1.09 1.89 5.60 0.10 1.09

수은

[TWA : 0.1 ㎎/㎥]

[미국(ACGIH) : 0.1 ㎎/㎥]

[독일(AGS) : 0.02 ㎎/㎥]

2011 41 0.022 0.0011 0.00 0.00 0.00 0.00 2.44 12.20

2012 34 0.071 0.001 0.00 5.88 0.00 5.88 8.82 8.82

2013 39 0.077 0.002 0.00 2.56 0.00 2.56 5.13 12.82

2014 23 0.023 0.004 0.00 0.00 0.00 0.00 4.35 39.13

2015 17 0.024 0.002 0.00 0.00 0.00 0.00 11.76 17.65

종합 154 0.077 0.001 0.00 1.69 0.00 1.69 6.50 18.12

휘발성콜타르피치

[TWA : 0.2 ㎎/㎥]

[미국(ACGIH) : 0.2 ㎎/㎥]

[독일(AGS) : 미설정]

2011 17 0.036 0.015 0.00 5.88 0.00 5.88 0.00 5.88

2012 26 0.086 0.016 0.00 0.00 0.00 0.00 0.00 0.00

2013 102 0.167 0.021 0.00 5.88 0.00 5.88 0.00 5.88

2014 171 0.182 0.011 0.00 5.85 0.00 5.85 0.00 5.85

2015 294 0.098 0.021 0.00 0.00 0.00 0.00 0.00 0.00

종합 610 0.182 0.02 0.00 3.52 0.00 3.52 0.00 3.52

<표 III-27>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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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측정년도 시료수 최대값 중앙값

초과율

고용노동부 ACGIH AGS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일산화탄소

[TWA : 30 ppm]

[미국(ACGIH) : 25]

[독일(AGS) : 30]

2011 5,209 1533.3 3 0.02 6.74 0.83 9.45 0.02 6.74

2012 3,421 29.4 3 0.00 5.73 0.64 10.67 0.00 5.73

2013 3,559 39 2.2 0.08 3.23 0.70 6.69 0.08 3.23

2014 3,824 30 2.2 0.03 3.03 0.63 6.43 0.03 3.03

2015 3,505 29 2 0.00 3.77 0.80 6.88 0.00 3.77

종합 19,518 1533.3 2 0.03 4.50 0.72 8.02 0.03 4.50

베릴륨 및 그 화합물

[TWA : 0.002 ㎎/㎥]

[미국(ACGIH) : 0.00005 ㎎/㎥]

[독일(AGS) : 0.00006 ㎎/㎥]

2011 8 0.0005 0.0003 0.00 0.00 62.50 75.00 62.50 75.00

2012 9 0.0007 0.0003 0.00 0.00 44.44 55.56 11.11 55.56

2013 4 0.0018 0.0006 0.00 5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14 3 0.0012 0.0009 0.00 33.33 100.00 100.00 100.00 100.00

2015 3 0.0015 0.0007 0.00 33.33 100.00 100.00 100.00 100.00

종합 27 0.0018 0.0001 0.00 23.33 81.39 86.11 74.72 86.11

니켈카보닐

[TWA : 0.001 ppm]

[미국(ACGIH) : 0.05(C) ppm]

[독일(AGS) : 미설정]

2011 6 0.0003 0.0002 0.00 0.00 0.00 0.00 - -

2012 5 0 0 0.00 0.00 0.00 0.00 - -

2013 6 0.0028 0 0.00 0.00 0.00 0.00 - -

2014 5 0 0 0.00 0.00 0.00 0.00 - -

2015 4 0 0 0.00 0.00 0.00 0.00 - -

종합 26 0.0028 0 0.00 0.00 0.00 0.00 - -

<표 III-28>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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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측정년도 시료수 최대값 중앙값

초과율

고용노동부 ACGIH AGS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아크릴로니트릴

[TWA : 2 ppm]

[미국(ACGIH) : 2 ppm]

[독일(AGS) : 1.2 ppm]

2011 86 1.79 0.25 0.00 4.65 0.00 4.65 3.49 18.60

2012 98 1.62 0.26 0.00 3.06 0.00 3.06 3.06 14.29

2013 146 1.63 0.026 0.00 2.05 0.00 2.05 2.05 4.11

2014 84 1.85 0.21 0.00 3.57 0.00 3.57 2.38 20.24

2015 97 1.75 0.16 0.00 4.12 0.00 4.12 2.06 11.34

종합 511 1.85 0.23 0.00 3.49 0.00 3.49 2.61 13.72

스티렌

[TWA : 20 ppm]

[미국(ACGIH) : 20 ppm]

[독일(AGS) : 20 ppm]

2011 2,753 82.97 0.33 1.78 7.70 1.78 7.70 1.78 7.70

2012 2,455 127.86 0.34 1.47 6.56 1.47 6.56 1.47 6.56

2013 2,509 48.78 0.33 0.96 5.74 0.96 5.74 0.96 5.74

2014 2,668 91.27 0.27 0.64 4.80 0.64 4.80 0.64 4.80

2015 3,115 82.39 0.22 0.77 3.98 0.77 3.98 0.77 3.98

종합 13,500 127.86 0.25 1.12 5.76 1.12 5.76 1.12 5.76

메틸알코올

[TWA : 200 ppm]

[미국(ACGIH) : 200 ppm]

[독일(AGS) : 200 ppm]

2011 5,664 329.41 2.09 0.02 1.04 0.02 1.04 0.02 1.04

2012 6,298 270.77 2.42 0.03 0.75 0.03 0.75 0.03 0.75

2013 6,997 344.06 2.55 0.06 0.70 0.06 0.70 0.06 0.70

2014 7,124 339.96 2.49 0.04 0.70 0.04 0.70 0.04 0.70

2015 8,037 205.31 2.55 0.01 0.70 0.01 0.70 0.01 0.70

종합 34,120 344.06 2.38 0.03 0.78 0.03 0.78 0.03 0.78

<표 III-29>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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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측정

년도
시료수 최대값 중앙값

초과율

고용노동부 ACGIH AGS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TWA : 1 ㎎/㎥]

[미국(ACGIH) : 0.02 ㎎/㎥]

[독일(AGS) : 0.02 ㎎/㎥]

2011 58,399 10.92 0.008 0.87 3.32 34.85 46.11 34.85 46.11

2012 48,884 4.71 0.006 0.99 3.48 31.79 42.54 31.79 42.54

2013 51,124 6.94 0.006 0.83 2.71 29.94 40.53 29.94 40.53

2014 43,844 22.06 0.005 0.48 2.24 28.36 39.07 28.36 39.07

2015 56,082 3.25 0.004 0.47 1.90 24.28 33.81 24.28 33.81

종합 258,333 22.06 0.004 0.73 2.73 29.84 40.41 29.84 40.41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TWA : 2 ppm]

[미국(ACGIH) : 2 ppm]

[독일(AGS) : 2 ppm]

2011 3 0.39 0.23 0.00 0.00 0.00 0.00 0.00 0.00

2012 5 0.57 0.07 0.00 0.00 0.00 0.00 0.00 0.00

2013 6 0.44 0.43 0.00 0.00 0.00 0.00 0.00 0.00

2014 9 1.07 0.26 0.00 11.11 0.00 11.11 0.00 11.11

2015 8 0.47 0.29 0.00 0.00 0.00 0.00 0.00 0.00

종합 31 1.07 0.05 0.00 2.22 0.00 2.22 0.00 2.22

시클로헥사논

[TWA : 25 ppm]

[미국(ACGIH) : 20 ppm]

[독일(AGS) : 20 ppm]

2011 2,386 24.93 0.33 0.00 1.34 0.29 2.18 0.29 2.18

2012 2,278 20.75 0.42 0.00 0.97 0.04 1.45 0.04 1.45

2013 2,271 18.85 0.34 0.00 0.44 0.00 0.84 0.00 0.84

2014 2,111 31.97 0.29 0.05 0.71 0.14 1.23 0.14 1.23

2015 8,403 0.0003 0.0003 0.00 0.00 0.00 0.00 0.00 0.00

종합 17,449 31.97 0.0002 0.01 0.69 0.09 1.14 0.09 1.14

<표 III-30>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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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측정년도 시료수 최대값 중앙값

초과율

고용노동부 ACGIH AGS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TWA : 0.02 ㎎/㎥]

[미국(ACGIH) : 0.02 ㎎/㎥]

[독일(AGS) : 미설정]

2011 931 0.13 0.001 2.26 9.99 2.26 9.99 - -

2012 891 0.11 0.001 1.80 9.32 1.80 9.32 - -

2013 984 0.11 0.001 1.12 9.45 1.12 9.45 - -

2014 1,040 0.15 0.001 0.58 8.65 0.58 8.65 - -

2015 869 0.03 0.001 0.52 6.09 0.52 6.09 - -

종합 4,715 0.15 0.001 1.26 8.70 1.26 8.70 - -

디클로로메탄

[TWA : 50 ppm]

[미국(ACGIH) : 50 ppm]

[독일(AGS) : 50 ppm]

2011 3,551 132.32 2.28 0.73 4.70 0.73 4.70 0.73 4.70

2012 3,783 103.17 1.99 0.63 4.04 0.63 4.04 0.63 4.04

2013 4,213 127.32 1.67 0.19 2.73 0.19 2.73 0.19 2.73

2014 5,155 230.93 1.67 0.16 2.23 0.16 2.23 0.16 2.23

2015 4,717 85.65 1.85 0.06 2.71 0.06 2.71 0.06 2.71

종합 21,419 230.93 0.28 0.35 3.28 0.35 3.28 0.35 3.28

트리클로로메탄

[TWA : 10 ppm]

[미국(ACGIH) : 10 ppm]

[독일(AGS) : 0.5 ppm]

2011 201 8.33 0.32 0.00 8.46 0.00 8.46 44.78 55.22

2012 170 8.78 0.48 0.00 7.06 0.00 7.06 48.82 69.41

2013 179 28.01 0.49 1.12 5.59 1.12 5.59 52.51 78.77

2014 199 9.56 1 0.00 9.55 0.00 9.55 67.34 79.90

2015 208 10.63 0.49 0.48 3.37 0.48 3.37 48.08 69.71

종합 957 28.01 0.0005 0.32 6.81 0.32 6.81 52.31 70.60

<표 III-31>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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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onte-Carlo simulation 기법을 활용한 초과율 분석

연구대상 물질 15종을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을 통해 최근

5년간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자 노출평가 실시결과를 아래

<표 III-32, III-33, III-34>에 정리하였다.

톨루엔을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171,860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27.57 ppm, 중앙값 4.96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

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1

%, ACGIH TLV 적용시 0.27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9.91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1 %로 조사되었다.

수은을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155개 시료를 측정

하였으며 최대값은 0.02 ㎎/㎥, 중앙값 0.01 ㎎/㎥,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

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25.16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43.23 %로 조사되었다.

휘발성콜타르피치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610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09 ㎎/㎥, 중앙값 0.03 ㎎/㎥, 초과율은 고용노

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00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로 조사되었다.

일산화탄소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19,518개 시

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20.09 ppm, 중앙값 5.20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

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18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05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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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0.18 %로 조사되었다.

베릴륨 및 그 화합물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27

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00 ㎎/㎥, 중앙값 0.00 ㎎/㎥, 초과율은 고

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로 조사되었다.

니켈카보닐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26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00 ppm, 중앙값 0.00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

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로 조사되었다.

아크릴로니트릴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511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66 ppm, 중앙값 0.15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

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00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1.37 %로 조사되었다.

스티렌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13,500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16.33 ppm, 중앙값 2.64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부 노

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36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36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36 %로 조사되었다.

메틸알코올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35,590개 시

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69.99 ppm, 중앙값 11.30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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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00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00 %로 조사되었다.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258,867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87 ㎎/㎥, 중앙값 0.14 ㎎/㎥, 초과율

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26 %, ACGIH TLV 적용시 95.59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00.00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95.59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100.00 %로 조사되었다.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26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41 ppm, 중앙값 0.11 ppm, 초과율은 고

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

준 적용시 0.00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

준 적용시 0.00 %로 조사되었다.

시클로헥사논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17,449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6.46 ppm, 중앙값 1.17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

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00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00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00 %로 조사되었다.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를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

과, 4,809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0.03 ㎎/㎥, 중앙값 0.01 ㎎/㎥m, 초

과율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25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6.80 %, ACGIH TLV 적용시 0.25 %; ACGIH TL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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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6.80 %로 조사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을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21,419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35.98 ppm, 중앙값 6.25 ppm, 초과율은 고용노

동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35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35 %m,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0.00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35 %로 조사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을 대상으로 Monte-Carlo simulation 기법 적용결과, 906개

시료를 측정하였으며 최대값은 5.19 ppm, 중앙값 0.84 ppm, 초과율은 고용노동

부 노출기준 적용시 0.00 %;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시

0.11 %, ACGIH TLV 적용시 0.00 %; ACGIH TLV의 Action Level 수준 적용

시 0.11 %, 독일 AGS 기준치 적용시 93.82 %; AGS의 Action Level 수준 적

용시 100.00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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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시료수 최대값 중앙값

초과율

고용노동부 ACGIH AGS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톨루엔

[고용노동부 : 50 ppm ]

[미국(ACGIH) : 20 ppm] [독일(AGS) : 50 ppm]

171,860 27.57 4.96 0.00 0.01 0.27 19.91 0.00 0.01

수은

[고용노동부 : 0.1 ㎎/㎥]

[미국(ACGIH) : 0.1 ㎎/㎥] [독일(AGS) : 0.02 ㎎/㎥

155 0.02 0.01 0.00 0.00 0.00 0.00 25.16 43.23

휘발성콜타르피치

[고용노동부 : 0.2 ㎎/㎥]

[미국(ACGIH) : 0.2 ㎎/㎥] [독일(AGS) : 미설정]

610 0.09 0.03 0.00 0.00 0.00 0.00 - -

일산화탄소

[고용노동부 : 30 ppm]

[미국(ACGIH) : 25 ppm] [독일(AGS) : 30 ppm]

19,518 20.09 5.20 0.00 0.18 0.00 0.05 0.00 0.18

베릴륨 및 그 화합물

[고용노동부 : 0.002 ㎎/㎥]

[미국(ACGIH) : 0.00005 ㎎/㎥] [독일(AGS) : 0.00006 ㎎/㎥]

2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표 III-32> Monte-Carlo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한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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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시료수 최대값 중앙값

초과율

고용노동부 ACGIH AGS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니켈카보닐

[고용노둥부 : 0.001 ppm]

[미국(ACGIH) : 0.05(C) ppm] [독일(AGS) : 미설정]

26 0.00 0.00 0.00 0.00 0.00 0.00 - -

아크릴로니트릴

[고용노둥부 : 2 ppm]

[미국(ACGIH) : 2 ppm] [독일(AGS) : 1.2 ppm]

511 0.66 0.15 0.00 0.00 0.00 0.00 0.00 1.37

스티렌

[고용노둥부 : 20 ppm]

[미국(ACGIH) : 20 ppm] [독일(AGS) : 20 ppm]

13500 16.33 2.64 0.00 1.36 0.00 1.36 0.00 1.36

메틸알코올

[고용노둥부 : 200 ppm]

[미국(ACGIH) : 200 ppm] [독일(AGS) : 200 ppm]

35590 69.99 11.30 0.00 0.00 0.00 0.00 0.00 0.00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고용노둥부 : 1 ㎎/㎥]

[미국(ACGIH) : 0.02 ㎎/㎥] [독일(AGS) : 0.02 ㎎/㎥]

258,867 0.87 0.14 0.00 1.26 95.59 100.00 95.59 100.00

<표 III-33> Monte-Carlo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한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계속)



Ⅲ. 연구결과 ‥‥ 97

물질명 시료수 최대값 중앙값

초과율

고용노동부 ACGIH AGS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Current

Level

Action

Level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고용노둥부 : 2 ppm]

[미국(ACGIH) : 2 ppm] [독일(AGS) : 2 ppm]

26 0.41 0.11 0.00 0.00 0.00 0.00 0.00 0.00

시클로헥사논

[고용노둥부 : 25 ppm]

[미국(ACGIH) : 20 ppm] [독일(AGS) : 20 ppm]

17,449 6.46 1.17 0.00 0.00 0.00 0.00 0.00 0.00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고용노둥부 : 0.02 ㎎/㎥]

[미국(ACGIH) : 0.02 ㎎/㎥] [독일(AGS) : 미설정]

4,809 0.03 0.01 0.25 6.80 0.25 6.80 - -

디클로로메탄

[고용노둥부 : 50 ppm]

[미국(ACGIH) : 50 ppm] [독일(AGS) : 50 ppm]

21,419 35.98 6.25 0.00 0.35 0.00 0.35 0.00 0.35

트리클로로메탄

[고용노둥부 : 10 ppm]

[미국(ACGIH) : 10 ppm] [독일(AGS) : 0.5 ppm]

906 5.19 0.84 0.00 0.11 0.00 0.11 93.82 100.00

<표 III-34> Monte-Carlo simulation 기법을 이용한 근로자 노출평가 결과(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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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용량-반응 평가 및 위험성 결정
아래 <표 III-35>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

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독성자료 및 RfCworker 산출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냈다.

휘발성콜타르피치, 니켈카보닐,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의 경우 독성자료를 습득

할 수 없었다.

그 결과 톨루엔에 대한 용량-반응 평가 결과의 경우 흰쥐를 대상으로 2주간

6시간씩 흡입독성 실험 결과 발달독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NOAEL : 500 mg/kg bw/day으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39 mg/㎥(10.35 ppm)로 산출되었다.

수은의 용량-반응 평가 결과 흰쥐를 대상으로 주에 5일씩, 104주 동안 경구

독성 실험 결과 반복독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LOAEL : 2.5 mg/kg bw/day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0.2 mg/㎥로 산출되었다.

일산화탄소에 대한 용량-반응 평가 결과의 경우 흰쥐를 대상으로 18일 동안

흡입독성 실험 결과 발달독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

점은 NOAEL : 65 mg/kg bw/day으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

환했을 경우 3 mg/㎥(2.62 ppm)로 산출되었다.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의 용량-반응 평가 결과 흰쥐를 대상으로 흡입독성 실

험 결과 발암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IUR :

2.4 x 10-3 per ㎍/㎥으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0.0002 ㎎/㎥로 산출되었다.

아크릴로니트릴에 대한 용량-반응 평가 결과의 경우 흰쥐를 대상으로 흡입

독성 실험 결과 발암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IUR : 6.8 x 10-3 per ㎍/㎥으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0.01 ㎎/㎥(0.005 ppm)로 산출되었다.

스티렌의 용량-반응 평가 결과 흰쥐를 대상으로 일 7시간씩, 16일 동안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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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실험 결과 발달독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NOAEC: 2.556 mg/kg bw/day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0.2 mg/㎥(0.05 ppm)로 산출되었다.

메틸알코올에 대한 용량-반응 평가 결과의 경우 생쥐를 대상으로 하루 19시

간 씩, 18개월 동안 흡입독성 실험 결과 발암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

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NOAEC: 1.3 mg/kg bw/day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0.3 mg/㎥(0.23 ppm)로 산출되었다.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의 용량-반응 평가 결과 흰쥐를 대상으로 28일 동안

경구독성 실험 결과 반복독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

점은 NOAEL: 4 mg/kg bw/day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

을 경우 0.3 mg/㎥(0.08 ppm)로 산출되었다.

시클로헥사논에 대한 용량-반응 평가 결과의 경우 생쥐를 대상으로 104주

동안 경구독성 실험 결과 발암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LOAEL: 3,300 mg/kg bw/day으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

로 변환했을 경우 175 mg/㎥(43.6 ppm)로 산출되었다.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의 용량-반응 평가 결과 생쥐를 대상으로 일 6시간,

주5일, 총 105주 동안 흡입독성 실험 결과 발암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

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LOAEC : 1.24 mg/kg bw/day으로 보정계수를 고려

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0.1 mg/㎥로 산출되었다.

디클로로메탄에 대한 용량-반응 평가 결과의 경우 흰쥐를 대상으로 흡입독

성 실험 결과 발암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IUR: 1x10-8per µg/㎥으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42 ㎎/㎥(12.09 ppm)로 산출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용량-반응 평가 결과 흰쥐를 대상으로 흡입독성 실험 결

과 발암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그에 따른 종말점은 IUR: 2.3x10-5

per µg/㎥으로 보정계수를 고려한 RfCworker 값으로 변환했을 경우 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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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41 ppm)로 산출되었다.

연구 대상물질 15종에 대한 용량-반응 평가 및 RfCworker 산출 결과를 고찰해

보면 모든 물질에서 현재 국내 노출 기준치보다 엄격한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

재 국내 노출 기준치가 유해성 측면에서는 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관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15종 물질 취급 근로자의 건강 예방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국내 노출 기준치는 보다 상향 조정되어 관리되어야 한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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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물질명

(Cas No.)
Endpoint 비고

노출경로

(표적기관)
참고문헌 RfCworker

1
톨루엔

(108-88-3)

NOAEL :

500 mg/kg bw/day

OECD Guideline 416

(Two-Generation

Reproduction Toxicity

Study),GLP

inhalation

(Toluene decreased foetal weight

and increased skeletal variations)

ECHA
39 mg/㎥

(10.35 ppm)

2
수은

(7439-97-6)

LOAEL : 2.5

mg/kg bw/day

No guideline followed,

GLP

oral

(LOAEL based on effects on

survival, increased kidney weights

and severity of nephropathy as

well as renal hyperplasia and

forestomach epithelium hyperplasia

in male rats.)

ECHA 0.2 mg/㎥

3
휘발성콜타르피치

(65995-93-2)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없음 -

<표 III-35> 연구대상 물질 대상 용량-반응 평가 및 위험성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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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산화탄소

(630-08-0)

NOAEC :

65 mg/kg bw/day

OECD Guideline 414

(Prenatal

Developmental Toxicity

Study)

inhalation

(A small number of skeletal

anomalies (lack of ossification)

were observed in fetuses.)

ECHA
3 mg/㎥

(2.62 ppm)

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7440-41-7)

IUR : 2.4×10
-3

per

µg/m3
자료 없음

inhalation

(Lung cancer)

US EPA

IRIS
0.0002 mg/㎥

6
니켈카보닐

(13463-39-3)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

7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IUR : 6.8×10
-5

per

µg/m3
자료 없음

inhalation

(Respiratory cancer)

US EPA

IRIS

0.01 mg/㎥

(0.005 ppm)

8 스티렌 NOAEC : 2.556 OECD Guideline 414 inhalation ECHA 0.2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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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2-5) mg/kg bw/day

(Prenatal

Developmental Toxicity

Study)

(certain skeletal variants such as

lumbar spurs and delayed

ossification of sternebrae and

vertebral centra)

(0.05 ppm)

9
메틸알코올

(67-56-1)

NOAEC : 1.3

mg/kg bw/day

OECD Guideline 453

(Combined Chronic

Toxicity /

Carcinogenicity

Studies)

inhalation

(papillary lung adenomas in males,

adrenal phaeochromocytomas in

females)

ECHA
0.3 mg/㎥

(0.23 ppm)

10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7439-96-5)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

11

아닐린과

아닐린 동소체

(62-53-3)

NOAEL :
4 mg/kg bw/day

OECD Guideline 407

(Repeated Dose 28-Day

Oral Toxicity in

Rodents), GLP

oral

(The mean absolute spleen

weights were increased)

ECHA
0.3 mg/㎥

(0.08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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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클로헥사논

(108-94-1)

LOAEL :

3300 mg/kg bw/day

EPA OPP 83-5

(Combined Chronic

Toxicity /

Carcinogenicity)

oral

(A dose-related decrease in

weight gain was evident in both

male and female rats. Only

adenoma of the adrenal cortex in

males.)

ECHA
175 mg/㎥

(43.6 ppm)

13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7440-48-4)

LOAEC : 1.24 mg/kg

bw/day

OECD Guideline 451

(Carcinogenicity

Studies), GLP

inhalation

(increased incidences of

alveolar/bronchiolar neoplasms of

the lung (predominantly

carcinoma), including multiple

carcinoma.)

ECHA 0.1 mg/㎥

14
디클로로메탄

(75-09-2)

IUR : 1×10
-8

per

µg/m3
자료 없음

inhalation

(Hepatocellular carcinomas or

adenomas, bronchoalveolar

carcinomas or adenomas)

US EPA

IRIS

42 mg/㎥

(12.09 ppm)

15
트리클로로메탄

(67-66-3)

IUR : 2.3×10-5 per

µg/m3
자료 없음

inhalation

(Hepatocellular carcinoma)

US EPA

IRIS

0.02 mg/㎥

(0.0041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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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 취급실태 분석

  1)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분석
아래 <표 III-36>과 <표 III-37>은 연구대상 15종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2년

간의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나타냈다.

톨루엔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1,913,026톤, 2006년 2,589,024톤으로 조사되

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1,400,278톤, 2006년이 2,125,900톤 나타났으며 유통

량은 2002년 1,958,597톤, 2006년 2,934,440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수은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0톤, 2006년 2,623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량

은 2002년이 13톤, 2006년이 4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14톤, 2006년

2,630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휘발성콜타르피치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77,142톤, 2006년 201,616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13톤, 2006년

이 4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14톤, 2006년 2,630톤으로 각각 관찰되었

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274,675톤, 2006년 442,177톤으로 조사

되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315,792톤, 2006년이 442,242톤 나타났으며 유통량

은 2002년 275,054톤, 2006년 445,994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0톤, 2006년 0톤으로 조사되었

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0톤, 2006년이 0.4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0톤,

2006년 0.2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니켈카보닐의 경우 제조량 및 사용량, 유통

량 등 자료를 습득할 수 없었다.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355,061톤, 2006년 513,932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507,175톤,

2006년이 411,211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499,256톤, 2006년 635,510톤으

로 각각 관찰되었다.

스티렌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3,370,632톤, 2006년 3,364,676톤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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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2,593,007톤, 2006년이 2,634,734톤 나타났으며 유통

량은 2002년 3,967,820톤, 2006년 3,658,216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메틸알코올

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34,648톤, 2006년 64,134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량

은 2002년이 1,065,750톤, 2006년이 1,355,624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255,592톤, 2006년 1,414,553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600톤, 2006년 3,454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량은 2002

년이 188,607톤, 2006년이 85,323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38,138톤, 2006

년 222,987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109,722톤, 2006년 190,081

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130,425톤, 2006년이 205,961톤 나타났

으며 유통량은 2002년 131,024톤, 2006년 192,425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시클

로헥사논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103,993톤, 2006년 191,993톤으로 조사되었으

며 사용량은 2002년이 149,212톤, 2006년이 256,374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133,713톤, 2006년 252,780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코발트 및 그 무기화

합물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0톤, 2006년 98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236톤, 2006년이 635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87톤, 2006년 621

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44,268톤, 2006년 52,208톤으로 조사되

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74,081톤, 2006년이 152,978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44,852톤, 2006년 60,522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경우 제조량은 2002년 34,549톤, 2006년 36,668톤으로 조사

되었으며 사용량은 2002년이 6,922톤, 2006년이 11,686톤 나타났으며 유통량은

2002년 40,615톤, 2006년 39,249톤으로 각각 관찰되었다.

2년간의 통계조사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물질에서 제조량, 사용량, 유

통량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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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화학물질명
제조량(톤) 사용량(톤) 유통량(톤)

2002년 2006년 2002년 2006년 2002년 2006년

1 톨루엔 1,913,026 2,589,024 1,400,278 2,125,900 1,958,597 2,934,440

2 수은 0 2,623 13 4 14 2,630

3 휘발성콜타르피치 77,142 201,616 124,523 117,926 77,170 223,903

4 일산화탄소 274,675 442,177 315,792 442,242 275,054 445,994

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0 0 0 0.4 0 0.2

6 니켈카보닐 - - - - - -

7 아크릴로니트릴 355,061 513,932 507,175 411,211 499,256 635,510

8 스티렌 3,370,632 3,364,676 2,593,007 2,634,734 3,967,820 3,658,216

<표 III-36> 연구대상 화학물질(15종)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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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화학물질명
제조량(톤) 사용량(톤) 유통량(톤)

2002년 2006년 2002년 2006년 2002년 2006년

9 메틸알코올 34,648 64,134 1,065,750 1,355,624 255,592 1,414,553

10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600 3,454 188,607 85,323 38,138 222,987

11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109,722 190,081 130,425 205,961 131,024 192,425

12 시클로헥사논 103,993 191,993 149,212 256,374 133,713 252,780

13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0 98 236 635 87 621

14 디클로로메탄 44,268 52,208 74,081 152,978 44,852 60,522

15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34,549 36,668 6,922 11,686 40,615 39,249

<표 III-37> 연구대상 화학물질(15종)의 화학물질 통계조사 분석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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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검토
아래 <표 III-38, III-39>은 2009년, 2014년도에 실시된 작업환경실태조사 결

과를 근거로 연구대상 물질별 용도, 취급근로자, 취급사업장수, 취급량 등을 정

리하여 나타냈다.

톨루엔의 경우 주로 경화제, 몰딩제에 사용되며 취급근로자수는 2009년

61,205명, 2014년 93,278명, 취급 사업장은 2009년 7,050개소, 2014년 10,738개소,

취급량은 2009년 27,518,855톤, 2014년 25,428,021톤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은은

발광제, 보철재료, 소독제 등에 주로 이용되며 취급근로자수는 2009년 257명,

2014년 633명, 취급 사업장은 2009년 164개소, 2014년 55개소, 취급량은 2009년

22톤, 2014년 13,241톤이고 휘발성콜타르피치는 몰딩제, 표면처리제 제조시 이

용되며 취급근로자는 2009년 231명, 2014년 85명, 취급사업장은 2009년 8개소,

2014년 18개소, 취급량은 2009년 473,550톤, 2014년 117,137톤으로 조사되었다.

일산화탄소는 세정제 및 연료, 용접제에 이용되며 취급 근로자는 2009년 408

명; 2014년 9,589명, 취급사업장은 2009년 35개소, 2014년 52개소, 취급량은

2009년 137,265,668톤, 2014년 1,420,621,735톤 이고,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은 원

료 제조시 이용되며 취급근로자는 2009년 15명, 2014년 172명, 취급사업장 2009

년 5개소, 2014년 14개소, 취급량 2009년 44톤, 2014년 136톤으로 분석되었다.

니켈카보닐은 니켈정련시, 석유, 플라스틱 촉매제에 이용되며 취급근로자, 취급

사업장, 취급량 정보는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에서 찾을 수 없었다.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pH 조절제, 도형제, 부원료 등에 이용되며 취급근로

자는 2009년 4,643명, 2014년 6,790명, 취급사업장 2009년 46개소, 2014년 97개

소, 취급량 2009년 641,710톤, 2014명 3,690,577톤 이고 스티렌은 가소제, 경화

제, 발포제에 주로 사용되며 취급근로자는 2009년 4,643명, 2014년 6,790명, 취

급사업장은 2009년이 930개소, 2014년이 934개소, 취급량은 2009년 7,060,651톤,

2014년 12,374,401톤으로 나타났다.

메틸알콜은 건조제, 경화제, 냉각제 제조시 이용되며 취급근로자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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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0명, 2014년 51,909명, 취급사업장 2009년 2,620개소, 2014년 5,217개소, 취

급량 2009년 6,156,746톤, 2014년 35,838,930톤으로 조사되었고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은 건조 및 분리제, 용접제, 접착제 제조시 사용되며 취급근로자 2009년

3,643명, 2014년 104,058명, 취급사업장 2009년 291개소, 2014년 7,329개소, 취급

량 2009년 2,275,340톤, 2014년 572,533,993톤으로 분석되었다.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의 주요용도는 세정제, 잉크, 안료, 도료, 원료 제조시

이용되며 취급근로자는 2009년 72명, 2014년 393명, 취급사업장수는 2009년 22

개소, 2014년 43개소, 취급량은 2009년 375톤, 2014년 219,628톤이고 시클로헥사

논은 가황제. 건조 및 분리제, 도포제, 세정제에 이용되고 취급근로자는 2009년

7,706명, 2014년 98,193명, 취급사업장은 2009년 504개소, 2104년 866개소, 취급

량은 2009년 1,803,453톤, 2014년 256,955톤으로 나타났다.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은 보조제, 주입제, 전기도금제에 사용되며 취급근

로자 2009년 683명, 2014년 4,485명, 취급사업장 2009년 62개소, 2014년 301개

소, 취급량 2009년 9.357톤, 2014년 156,639톤이고 디클로로메탄은 정돈제, 촉매

제, 세정제에 이용되며 취급근로자는 2009년 2,206명, 2014년 8,519명, 취급사업

장은 2009년 415개소, 2014년 1,414개소, 취급량은 2009년 1,671,780, 2014년

1,007,196톤으로 분석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은 고정제, 발포제, 세정제, 잉크 첨가제에 주로 이용되고

2009년은 472명이 취급하며, 2009년은 69개소에서 32,363톤을 취급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2014년은 1,798명이 취급하며, 2014년은 201개소에서 130,793톤

으로 취급하고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4년마다 수행하는 작업환경실태조사 자료 검토시 2009년과

2014년의 조사결과 비교시 모든 물질에서 취급사업장수, 취급근로자수, 취급량

이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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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화학물질명 용도

취급사업장수
(개소)

취급근로자수
(명)

취급량
(톤)

2009년 2014년 2009년 2014년 2009년 2014년

1 톨루엔
경화제, 몰딩제, 배합제, 세척제, 용매제,

첨가제에 사용
7,050 10,738 61,205 93,278 27,518,855 25,428,021

2 수은
발광제, 보철재료, 소독제, 열처리재, 의약품,

충진재, 표면처리재에 사용
164 55 257 633 22 13,241

3
휘발성

콜타르피치
몰딩제, 원료, 표면처리제 제조에 사용 8 18 231 85 473,550 117,137

4 일산화탄소
세정제, 연료, 용접제, 원료, 윤활유, 절삭유, 첨가제,

표면처리제 에 사용
35 52 408 9,589 137,265,668 1,420,621,735

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원료 제조시 이용 5 14 15 172 44 136

6 니켈카보닐
니켈 정련시 중간정제물, 석유, 플라스틱 및

고무산업에서의 촉매제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7 아크릴로니트릴
pH 조절제, 도형제, 부원료, 세정제, 안료, 도료,

접착제, 첨가제, 코팅제, 합성수지에 사용
46 97 403 2,125 641,710 3,690,577

8 스티렌
가소제, 경화제, 발포제, 원자재, 절연제, 접착제,

주입제, 첨가제, 합침제, 합성수지에 사용
930 755 4,643 6,790 7,060,651 12,374,401

<표 III-38> 연구대상 화학물질(15종)의 작업환경실태조사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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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화학물질명 용도
취급사업장수
(개소)

취급근로자수
(명)

취급량
(톤)

2009년 2014년 2009년 2014년 2009년 2014년

9 메틸알코올
pH 조절제, 건조제, 경화제, 냉각제, 도형제,

몰딩제, 발열제, 부식제, 소독제에 사용
2,620 5,217 21,840 51,909 6,156,746 35,838,930

10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건조 및 분리제, 연료, 용접제, 전기도금제,

접착제, 주원료, 첨가물, 코팅제에 사용
291 7,329 3,463 104,058 2,275,340 572,533,993

11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세정제, 잉크, 안료, 도료, 원료, 점성조정체,

접착제, 주입제, 첨가제, 촉매에 사용
22 43 72 393 375 219,628

12 시클로헥사논

가황제, 건조 및 분리제, 도포제, 세정제, 안료,

도료, 용매제, 원자재, 첨가제, 코팅제, 표면

처리제, 희석제에 사용

504 866 7,706 98,193 1,803,453 256,955

13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보조제, 원료, 원재료, 전기도금제, 주입제, 초경원재료,

촉매제, 코팅제, 표면 처리제에 사용
62 301 683 4,485 9,357 156,639

14 디클로로메탄

건조 및 분리제, 농약중간체, 박리제, 발포제,

세정제, 첨가제, 용매제, 원료혼합, 정돈제,

촉매등 공정조절제에 사용

415 1,414 2,206 8,519 1,671,780 1,007,196

15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고정제, 발포제, 세정제, 잉크 첨가제, 의약품,

접착제, 첨가제, 후처리제, 희석제에 사용
69 201 472 1,798 32,363 130,793

<표 III-39> 연구대상 화학물질(15종)의 작업환경실태조사 분석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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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한국무역협회 자료 검토
아래 <표 III-40, III-41>는 연구대상 물질별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수

입, 수출량 현황을 최근 5년간의 정보를 정리하여 나타냈다. 휘발성콜타르피치,

일산화탄소, 베릴륨 및 그화합물, 니켈카보닐,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트리클

로로메탄(클로로폼) 등 6가지 물질은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톨루엔의 수입량의 경우 2011년 163,305톤, 2012년 89,812톤, 2013년 108,271

톤, 2014년 467,531톤, 2015년은 697,675톤이며 수출량은 2011년 958,461년, 2012

년 1,141,400톤, 2013년 1,066,132톤, 2014년 743,111톤, 2015년은 419,772톤으로

조사되었다. 수은의 최근 5년간의 수입량, 수출량 조사결과 수입량의 경우 2011

년 11톤, 2012년 2톤, 2013년 2톤, 2014년 2톤, 2015년 2톤, 수출량은 2011년 3

톤, 2012년 1톤, 2013년 1톤, 2014년 1톤, 2015년 0톤으로 나타났다.

아크릴로니트릴의 수입량은 2011년 87,084톤, 2012년 113,472톤, 2013년

100,032톤, 2014년 90,358톤, 2015년은 105,260톤이며 수출량은 2011년 185,399톤,

2012년 201,085톤, 2013년 306,053톤, 2014년 276,410톤, 2015년 243,088톤으로

분석되었다. 스티렌의 수입량은 2011년 776,157톤, 2012년 803,873톤, 2013년

947,394톤, 2014년 845,789톤, 2015년 779,160톤이며 수출량은 2011년 1,230,524

톤, 2012년 1,252,635톤, 2013년 1,265,591톤, 2014년은 1,246,952톤으로 조사되었

다.

메틸알코올의 경우 2011년 5톤, 2012년 5톤, 2013년 5톤, 2014년 8톤, 2015년

6톤을 수입하였으며, 2011년 276톤, 2012년 148톤, 2013년 38톤, 2014년 10톤,

2015년 94톤을 수출하였다.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의 수입량은 2011년 114,986

톤, 2012년 68,007톤, 2013년 49,164톤, 2014년 72,151톤, 2015년 84,489톤이며 수

출량 2011년 449톤, 2012년 304톤, 2013년 563톤, 2014년 1,269톤, 2015년 12,971

톤으로 분석되었다.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의 수입량은 2011년 17,157톤, 2012년 15,992톤, 2013

년 35,210톤, 2014년 18,054톤, 2015년 24,458톤이고 수출량은 2011년 0톤,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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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0톤, 2013년 242톤, 2014년 886톤, 2015년은 1,350톤으로 확인되었다. 시클로

헥사논의 수입량 2011년 10,299톤, 2012년 17,281톤, 2013년 1,554톤, 2014년

1,163톤, 2015년 6,707톤이며 수출량은 2011년 42,411톤, 2012년 6,524톤, 2013년

12,845톤, 2014년 7,969톤, 2015년은 343톤으로 분석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수입량은 2011년 1,010톤, 2012년 675톤, 2013년 207톤, 2014년 61톤, 2015년

178톤이며 수출량은 2011년 15,740톤, 2012년 19,181톤, 2013년 16,956톤, 2014년

17,142톤, 2015년 12,267톤으로 나타났다.

연구대상 물질 15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의 수입 및 수출량 분석결과 수

입량과 수출량 모두 스티렌이 가장 많았으며, 수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

다. 최근 5년간의 수입 및 수출량 추이 분석시 전반적으로 모든 물질에서 수입

량의 경우 최근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으며 수출량은 시간에 따라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이 관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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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화학물질명

수입량 (톤) 수출량 (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1 톨루엔 163,305 89,812 108,271 467,531 697,675 958,461 1,141,400 1,066,132 743,111 419,722

2 수은 11 2 2 2 2 3 1 1 1 0

3 휘발성콜타르피치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4 일산화탄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6 니켈카보닐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7 아크릴로니트릴 87,084 113,472 100,032 90,358 105,260 185,399 201,085 306,053 276,410 243,088

8 스티렌 776,157 803,873 947,394 845,789 779,160 1,230,524 1,252,635 1,265,591 1,473,655 1,246,952

<표 III-40> 연구대상 화학물질(15종)의 한국무역협회 자료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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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화학물질명
수입량 (톤) 수출량 (톤)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9 메틸알코올 5 5 5 8 6 276 148 38 10 94

10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114,986 68,007 49,164 72,151 84,489 449 304 563 1,269 12,971

11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17,157 15,992 35,210 18,054 24,458 0 0 242 886 1,350

12 시클로헥사논 10,299 17,281 1,554 1,163 6,707 42,411 6,524 12,845 7,969 343

13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14 디클로로메탄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15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1,010 675 207 61 178 15,740 19,181 16,956 17,142 12,267

<표 III-41> 연구대상 화학물질(15종)의 한국무역협회 자료 검토결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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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18]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입량 경향 

[그림 III-19]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최근 5년간 수출량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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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50 188 150 560

Australia 50 191 150 574

Austria 50 190 100 380

Belgium 20 77 100 384

Canada - Ontario 20      

Canada - Québec 50 188    

Denmark 25 94 50 188

European Union 50 192 100 384

Finland 25 81 100 (1) 380 (1)

France 20 76.8 100 384

Germany (AGS) 50 190 200 (1) 760 (1)

Germany (DFG) 50 190 200 760

Hungary   190   380

Ireland 50 192 100 (1) 384 (1)

Italy 50 192    

Japan 20      

<표 III-42> 톨루엔(108-88-3)의 국내외 노출기준

3.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1) 연구대상 15종 화학물질에 대한 국내외 노출기준 조사
연구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국내외 노출기준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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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via 14 50 40 (1) 150 (1)

New Zealand 50 188    

People's Republic of China   50   100 (1)

Poland   100   200

Singapore 50 188    

South Korea 50 188 150 560

Spain 50 191 100 384

Sweden 50 192 100 (1) 384 (1)

Switzerland 50 190 200 760

The Netherlands   150   384

USA - NIOSH 100 375 150 (1) 560 (1)

USA - OSHA 200   300  

United Kingdom 50 191 100 384

Remarks

European Union

Bold-type: Indicative Occupational Exposure
Limit Values [2,3] and Limit Values for

Occupational Exposure [4] (for references see
bibliography)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France Bold type: Restrictive statutory limit values

Germany (AGS)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DFG) STV 15 minutes average value

Ireland (1) 15 minutes reference period

Italy skin

Latvia (1) 15 minutes average valu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15 minutes average value

Spain skin

Sweden (1) Short 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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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NIOSH (1) 15 minutes average value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0.1

Australia 0.003 0.025    

Austria   0.02   0.08

Canada - Ontario   0.025    

Finland   0.02 (1)    

Germany (AGS)   0.02   0.16 (1)

Germany (DFG)  
0.02

inhalable
aerosol

 
0.16

inhalable
aerosol (1)

New Zealand   0.025 (1)    

People's Republic of China   0.02   0.04 (1)

Poland   0.02    

Singapore   0.025    

South Korea   0.025    

Switzerland 0.005 (1) 0.05 (1) 0.04 (1) 0.4 (1)

USA - NIOSH   0.05    

Remarks

Finland (1) calculated as Hg

Germany (AGS) (1) 15 minutes average value

<표 III-43> 수은(7439-97-6)의 국내외 노출기준

▶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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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DFG) (1) 15 minutes average value

New Zealand
(1) Exposure can also be estimated by biological

monitor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1) 15 minutes average value

Switzerland (1) Vapour and aerosol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0.2    

Belgium   0.2    

Canada - Ontario   0.2 (1)    

Canada - Québec   0.2    

Denmark   0.2   0.4

France   0.2    

Japan   0.2    

People's Republic of China   0.2    

South Korea   0.2    

Spain   0.2    

Switzerland  
0.2

inhalable
aerosol

   

Remarks

Canada - Ontario (1) as benzene soluble aerosol

Japan as benzene solubility

<표 III-44> 휘발성콜타르피치(65996-93-2)의 국내외 노출기준

 

▶ 휘발성콜타르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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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30 34 200 229

Australia 30 34    

Austria 30 33 60 66

Belgium 25 29    

Canada - Ontario 25   100  

Canada - Québec 35 40 200 230

Denmark 25 29 50 58

Finland 30 35 75 (1) 87 (1)

France 50 55    

Germany (AGS) 30 35 60 (1) 70 (1)

Germany (DFG) 30 35 60 70 (1)

Hungary   33   66

Ireland 20 23 100 (1) 115 (1)

New Zealand 25   400 (1)  

      200 (2)  

      100 (3)  

People's Republic of China   20 (1)   30 (1) (4)

        20 (2)

        15 (3)

Poland   23   117

Singapore 25 29    

South Korea 30 34 200 229

<표 III-45> 일산화탄소(630-08-0)의 국내외 노출기준

▶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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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25 29    

Sweden 35 40 100 (1) 120 (1)

Switzerland 30 35 60 70

The Netherlands   29    

USA - NIOSH 35 40 200 (1) 229 (1)

USA - OSHA 50 55    

United Kingdom 30 35 200 232

Remarks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AGS)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DFG) (1) 15 minutes average value

Ireland (1) 15 minutes reference period

New Zealand
(1) Ceiling limit value (2) 15 minutes average
value (3) 30 minutes average value (4) 60

minutes average valu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not in high altitude area (2) in high altitude
area ( 2000-3000m) ceiling limit value (3) in

high altitude area (> 3000m) ceiling limit value
(4) 15 minutes average value

Sweden (1) Short-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USA - NIOSH (1) Ceiling limi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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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0.002 0.01 

Australia   0.002    

Austria   0.002   0.008

Belgium   0.002   0.01

Canada - Ontario   0.002   0.01

Canada - Québec   0.00015    

Denmark   0.001   0.002

Finland   0.0001   0.0004 (1)

France   0.002    

Germany (AGS)   0.00006 (1)  
0.00006
(1)(3)

    0.00014 (2)  
0.00014
(2)(3)

Hungary       0.002

Ireland   0.0002    

Japan   0.001    

Latvia   0.001    

New Zealand   0.002    

People's Republic of China   0.0005   0.001 (1)

Poland   0.0002    

Singapore   0.002    

South Korea   0.002   0.01

Spain  
0.0002

inhalable
   

<표 III-46>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의 국내외 노출기준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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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rosol

Sweden   0.002 (1)    

Switzerland  
0.002

inhalable
aerosol

   

USA - NIOSH   0.0005 (1)   0.0005 (1)

USA - OSHA   0.002   0.005

United Kingdom   0.002    

Remarks

Austria TRK value (based on technical feasibility)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AGS)
(1) Respirable fraction (2) Inhalable fraction (3)

15 minutes average valu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15 minutes average value

Poland inorganic compounds

Spain sen

Sweden (1) Total dust

USA - NIOSH (1) not to exc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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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2 4.5    

Australia 2 4.3    

Austria 2 4.5 8 18

Belgium 2 4.4    

Canada - Ontario 2   10  

Canada - Québec 2 4.3    

Denmark 2 4 4 8

Finland 2 4.4 4 (1) 8.8 (1)

France 2 4.5 15 32.5

Germany (AGS) 1.2 (1) 2.6 (1) 9.6 (1)(3) 20.8 (1)(3)

  0.12 (2) 0.26 (2)    

Hungary       4,3

<표 III-48> 아크릴로니트릴(107-13-1)의 국내외 노출기준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0.001 0.007

Finland 0.001 0.007 0.003 (1) 0.021 (1)

Remarks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표 III-47> 니켈카보닐(13463-39-3)의 국내외 노출기준

▶ 니켈카보닐

▶ 아크릴로니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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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eland 4 4.5    

Japan 2      

Latvia   0.5    

New Zealand 2 4.3    

People's Republic of China   1   2 (1)

Poland   2   10

Singapore 2 4.3    

South Korea 2 4.5    

Spain 2 4.4    

Sweden 2 4.5 6 (1) 13 (1)

Switzerland 2 4.5    

USA - NIOSH 1   10 (1)  

USA - OSHA 2   10  

United Kingdom 2 4.4    

Remarks

Austria TRK value (based on technical feasibility)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AGS)

(1) Workplace exposure concentration
corresponding to the proposed tolerable cancer

risk. (see background document: Germany AGS)
(2) workplace exposure concentration

corresponding to the proposed preliminary
acceptable cancer risk . (see background

document: Germany AGS) (3) 15 minutes
average valu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15 minutes average value

Spain skin, sen

Sweden (1) Short-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USA - NIOSH (1) Ceiling limit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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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20 85 40 170

Australia 50 213 100 426

Austria 20 85 80 340

Belgium 50 216 100 432

Canada - Ontario 35   100  

Canada - Québec 50 213 100 426

Denmark 25 105 25 105

Finland 20 86 100 (1) 430 (1)

France 50 215    

Germany (AGS) 20 86 40 (1) 172 (1)

Germany (DFG) 20 86 40 (1) 172 (1)

Hungary   50   50

Ireland 20 85 40 (1) 170 (1)

Japan 50      

Latvia   10   30 (1)

New Zealand 50 213 100 426

People's Republic of China   50   100 (1)

Poland   50   200

Singapore 50 213 100 426

South Korea 20 85 40 170

Spain 20 86 40 172

Sweden 10 43 20 (1) 86 (1)

<표 III-49> 스티렌(100-42-5)의 국내외 노출기준

▶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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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zerland 20 85 40 170

USA - NIOSH 50 215 100 (1) 425 (1)

USA - OSHA 100   200  

United Kingdom 100 430 250 1080

Remarks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AGS)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DFG) (1) 15 minutes average value

Ireland (1) 15 minutes reference period

Latvia (1) 15 minutes average value

People's Republic of China (1) 15 minutes average value

Sweden (1) Short 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USA - NIOSH (1) 15 minutes avera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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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200 260 250 310

Australia 200 262 250 328

Austria 200 260 800 1040

Belgium 200 266 250 333

Canada - Ontario 200   250  

Canada - Québec 200 262 250 328

Denmark 200 260 400 520

European Union 200 260    

Finland 200 270 250 (1) 330 (1)

France 200 260 1000 1300

Germany (AGS) 200 270 800 (1) 1080 (1)

Germany (DFG) 200 270 800 1080

Hungary   260    

Ireland 200 260    

Italy 200 260    

Japan 200      

Latvia 200 260    

New Zealand 200 262 250 328

People's Republic of China   25   50 (1)

Poland   100   300

Singapore 200 262 250 328

South Korea 200 260 250 310

<표 III-50> 메틸알코올(67-56-1)의 국내외 노출기준

▶ 메틸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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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in 200 266 250 333

Sweden 200 250 250 (1) 350 (1)

Switzerland 200 260 800 1040

The Netherlands   133    

USA - NIOSH 200 260 250 (1) 325 (1)

USA - OSHA 200 260    

United Kingdom 200 266 250 333

Remarks

European Union

Bold-type: Indicative Occupational Exposure
Limit Values [2,3] and Limit Values for

Occupational Exposure [4] (for references see
bibliography)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France Bold type: Restrictive statutory limit values

Germany (AGS)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DFG) STV 15 minutes average value

Italy skin

People's Republic of China (1) 15 minutes average value

Spain skin

Sweden (1) Short-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USA - NIOSH (1) 15 minutes avera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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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1    

Australia   1    

Austria  
0.5

inhalable
aerosol

 
2 inhalable

aerosol

Belgium   0.2    

Canada - Ontario   0.2    

Canada - Québec   5    

Denmark   0.2   0.4

Finland   0.2 (1)    

    0.02 (2)    

Germany (AGS)   0.02 (1)  
0.16

(1)(3)(4)

    0.2 (2)  
1.6

(2)(3)(4)

Germany (DFG)  
0.02

respirable
aerosol

 

0.16
respirable

aerosol
(1)(3)

   
0.2

inhalable
aerosol

 

1.6
inhalable
aerosol
(2)(3)

Hungary   5   20

Ireland   0.2 (1)   3 (1)(2)

    0.2 (3)    

Japan   1    

<표 III-51>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의 국내외 노출기준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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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via   0.1 (1)    

New Zealand   1    

Poland   0.3    

Singapore   1    

South Korea   1    

Spain   0.2    

Sweden  
0.2 total
aerosol

   

   
0.1

respirable
aerosol

   

Switzerland  
0.5

inhalable
aerosol

   

USA - NIOSH   1   3 (1)

USA - OSHA       5

United Kingdom   0.5    

Remarks

Finland (1) Inhalable fraction (2) Respirable fraction

Germany (AGS)
(1) Respirable fraction (2) Inhalable fraction (3)
15 minutes average value (4) STV exceeding

factor for permanganates: 1

Germany (DFG)
(1) permanganates: STV 0,02 mg/m³ , (2)

permanganates: STV 0,2 mg/m³ (3) 15 minutes
average value

Ireland
(1) Manganese fume (2) 15 minutes reference
period (3) Manganese and compounds as Mn

Latvia (1) Welding aerosol

USA - NIOSH (1) 15 minutes average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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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2 10    

Australia 2 7.6

Austria 2 8 10 40

Belgium 2 7.7    

Canada - Ontario 2      

Canada - Québec 2 7.6    

Denmark 1 4 2 8

Finland 0,5 1.9 1.0 (1) 3.9 (1)

France 2 10    

Germany (AGS) 2 (1) 7.7 (1) 4 (1)(2) 15.4 (1)(2)

Germany (DFG) 2 7.7 4 15.4

Hungary   8   32

Ireland 1 3.8    

Latvia   0.1    

New Zealand 1 (1) 4    

People's Republic of China   3    

Poland   5   20

Singapore 2 7.6    

South Korea 2 10    

Spain 2 7.7    

Sweden 1 4 2 (1) 8 (1)

Switzerland 2 8 4 16

<표 III-52>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62-53-3)의 국내외 노출기준

▶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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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 NIOSH (1)      

USA - OSHA 5 19    

United Kingdom 1 4    

Remarks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AGS)
(1) Inhalable aerosol and vapour (2)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DFG) STV 15 minutes average value

New Zealand (1) and homologues

Spain skin

Sweden (1) Short-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USA - NIOSH (1) lowest feasible concentration

USA - OSHA The LV is listed as "Aniline and homologues"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25 100 50 200 

Australia 25 100

Austria 5 20 20 80

Belgium 10 40.8 20 81.6

Canada - Ontario 20   50  

Canada - Québec 25 100    

Denmark 10 40 20 80

<표 III-53> 시클로헥사논(108-94-1)의 국내외 노출기준

▶ 시클로헥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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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10 40.8 20 81.6

Finland 10 41 20 (1) 82 (1)

France 10 40.8 20 81.6

Germany (AGS) 20 80 20 (1) 80 (1)

Hungary   40.8   81.6

Ireland 10 40.8 20 (1) 81.6 (1)

Italy 10 40.8 20 81.6

Japan 20      

Latvia 10 40.8 20 (1) 81.6 (1)

New Zealand 25 100    

People's Republic of China   50    

Poland   40   80

Singapore 25 100    

South Korea 25 100 50 200

Spain 10 41 20 82

Sweden 10 41 20 (1) 81 (1)

Switzerland 25 100 50 200

The Netherlands       50

USA - NIOSH 25 100    

USA - OSHA 50 200    

United Kingdom 10 39 20 78

Remarks

European Union

Bold-type: Indicative Occupational Exposure
Limit Values [2,3] and Limit Values for

Occupational Exposure [4] (for references see
bibliography)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France Bold type: Restrictive statutory limi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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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AGS) (1) 15 minutes average value

Ireland (1) 15 minutes reference period

Italy skin

Latvia (1) 15 minutes average value

Spain skin

Sweden (1) Short-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0.02    

Australia   0.05

Austria   0.1   0.4

Belgium   0.02    

Canada - Ontario   0.02    

Canada - Québec   0.02    

Denmark   0.01   0.02

Finland   0.02    

Hungary   0.1   0.4

Ireland   0.1    

Japan   0.02 (1)    

Latvia   0.5    

New Zealand   0.05 (1)    

People's Republic of China   0.05   0.1 (1)

<표 III-54>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의 국내외 노출기준

▶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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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and   0.02    

Singapore   0.02    

South Korea   0.02    

Spain   0.02    

Sweden   0.02 (1)    

Switzerland  
0.05

inhalable
aerosol

   

The Netherlands   0.02    

USA - OSHA   0.1    

United Kingdom   0.1

Remarks

Austria TRK value (based on technical feasibility)

Finland

Japan (1) 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New Zealand
(1) Exposure can also be estimated by biological

monitoring.

People's Republic of China (1) 15 minutes average value

Spain sen

Sweden (1) 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The Netherlands Dust and f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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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50 175    

Australia 50 174    

Austria 50 175 200 700

Belgium 50 177    

Canada - Ontario 50      

Canada - Québec 50 174    

Denmark 35 122 70 244

Finland 100 350 250 (1) 880 (1)

France 50 178 100 356

Germany (AGS) 50 180 100 (1) 360 (1)

Germany (DFG) 50 180 100 (1) 360 (1)

Hungary   10   10

Ireland 50 174 150 (1) 550 (1)

Japan 100      

Latvia   150   150 (1)

New Zealand 50 174    

People's Republic of China   200    

Poland   88    

Singapore 50 174    

South Korea 50 175    

Spain 50 177    

<표 III-55> 디클로로메탄(75-09-2)의 국내외 노출기준

▶ 디클로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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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den 35 120 70 (1) 250 (1)

Switzerland 50 180    

USA - OSHA 25   125  

United Kingdom 100 350 300 1060

Remarks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France Bold type: Restrictive statutory limit values

Germany (AGS)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DFG) (1) 15 minutes average value

Ireland (1) 15 minutes reference period

Latvia (1) 15 minutes average value

Sweden (1) Short-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Country

Limit value -

Eight hours

Limit value -

Short term

ppm mg/m³ ppm mg/m³

고용노동부 10 50    

Australia 2 10

Austria 2 10    

Belgium 2 10    

Canada - Ontario 10      

Canada - Québec 5 24.4    

Denmark 2 10 4 20

<표 III-56>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67-66-3)의 국내외 노출기준

▶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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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opean Union 2 10    

Finland 2 10 4 (1) 20 (1)

France 2 10 50 250

Germany (AGS) 0.5 2.5 1 (1) 5 (1)

Germany (DFG) 0.5 2.5 1 (1) 5 (1)

Hungary   10   10

Ireland 2 9.8    

Italy 2 10    

Japan 3      

Latvia 2 10    

New Zealand 2 9.9    

People's Republic of China   20    

Poland   8    

Singapore 10 49    

South Korea 10 50    

Spain 2 10    

Sweden 2 10 5 (1) 25 (1)

Switzerland 0.5 2.5 1 5

The Netherlands   5   25

USA - NIOSH     2 (1) 9.78 (1)

USA - OSHA     50 240

United Kingdom 2 9.9    

Remarks

European Union

Bold-type: Indicative Occupational Exposure
Limit Values [2,3] and Limit Values for

Occupational Exposure [4] (for references see
bibliography)

Finland (1) 15 minutes average value

France Bold type: Restrictive statutory limit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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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y (AGS) (1) 15 Minutes average value

Germany (DFG) (1) 15 minutes average value

Italy skin

Spain skin

Sweden (1) Short-term value, 15 minutes average value

USA - NIOSH (1) 60 minutes average value

물질명(CAS No.)

Regulatory Limits

OSHA PEL

Cal/OSHA PEL

(as of 4/26/13)

8-hour TWA

(ST) STEL

(C) Ceiling

톨루엔

(108-88-3)
300 ppm

10 ppm

(ST) 150 ppm

(C) 500 ppm

수은

(7439-97-6)
0.1 mg/m3

0.025 mg/m3 for metallic and

inorganic

휘발성콜타르피치

(65996-93-2)
0.2 mg/m3 0.2 mg/m3

일산화탄소

(630-08-0)

50 ppm

55 mg/m3

25 ppm

(C) 200 ppm

베릴륨 및 그 화합물

(7440-41-7)
5 µg/m3

0.2 µg/m3

(C) 25 µg/m3

니켈카보닐

(13463-39-3)

0.001 ppm

0.007 mg/m3
0.001 ppm

아크릴로니트릴 - 2 ppm

<표 III-57> 미국 OSHA의 허용기준(PEL)

  2) 미국 OSHA의 허용기준(Permissible Exposure Limits) 검토
미국 OSHA의 PEL(Permissible Exposure Limits)검토 결과는 아래 <표

III-5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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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1)

스티렌

(100-42-5)
200 ppm

50 ppm

(ST) 100 ppm

(C) 500 ppm

메틸알코올

(67-56-1)
200 mg/m3 260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7439-96-5)
(C) 5 mg/m3 0.2 mg/m3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62-53-3)

5 ppm

19 mg/m3

2 ppm

(aniline only)

시클로헥사논

(108-94-1)

50 ppm

200 mg/m3
25 ppm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7440-48-4)
0.1 mg/m3 0.02 mg/m3

디클로로메탄

(75-09-2)
-

25 ppm

(ST) 125 ppm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67-66-3)

(C) 50 ppm

(C) 240 mg/m3
2 ppm

물질명

(CAS No.)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 폐기물 국외

톨루엔

(108-88-3)

작측

특검

관리

노출

유독

사고

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

체)

지정

폐기물

-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규정)

수은

(7439-97-6)

작측

특검

관리

노출

유독 -
지정

폐기물

-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규정)

<표 III-58> 국내외 타 부처의 규제기준

  3) 국내외 타 부처의 규제기준 고찰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국내외 타 부처의 규제기준 고찰 결과는 아래

<표 III-5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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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롼리정보

(로테르담협얍물질)

휘발성콜타르피치

(65996-93-2)

허가

작측

특검

노출

- - -

일산화탄소

(630-08-0)

작측

특검

관리

노출

사고 -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7440-41-7)

허가

작측

특검

노출

-
제2류 5.

금속분

-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규정)

니켈카보닐

(13463-39-3)

작측

관리

노출

유독
제4류

제1석유류

지정

폐기물

-미구관리정보

(OSHA규정)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02 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04 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 규정)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작측

특검

관리

노출

유독

사고

4류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

체)

지정폐

기물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02 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04 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 규정)

스티렌

(100-42-5)

작측

특검
-

4류

제2석유류(
-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Ⅲ. 연구결과 ‥‥ 145

관리

노출

비수용성액

체)

-미국관리정보

(EPCRA 313 규정)

메틸알코올

(67-56-1)

작측

특검

관리

노출

유독

사고

4류

알코올류

지정폐

기물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 규정)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7439-96-5)

작측

특검

관리

노출

- - -
-미국관리정보

(EPCRA 313 규정)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62-53-3)

작측

특검

관리

노출

유독

4류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

체)

지정폐

기물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02 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04 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 규정)

시클로헥사논

(108-94-1)

작측

특검

관리

노출

-

4류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

체)

-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7440-48-4)

작측

특검

관리

노출

- - -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 규정)

디클로로메탄

(75-09-2)

작측

특검

관리

노출

- - -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67-66-3)

작측

특검

관리

노출

유독 -
지정폐

기물

-미국관리정보

(CERCLA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02 규정)

-미국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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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CRA 304 규정)

-미국관리정보

(EPCRA 313 규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작측: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특검: 특수건강진단대상물질/ 관리: 관리대상물질 /

노출: 노출기준설정물질 / 허가: 허가대상물질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유독: 유독물질 / 사고: 사고대비물질

*위험물(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폐기물관리법)

물질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환경부

톨루엔

인화성액체 구분2

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흡입유해성 구분1

인화성액체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2

흡입유해성 구분1

수은

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1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급성독성(흡입) 구분2

생식독성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표 III-59>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환경부의 GHS 분류결과

  4) GHS 분류결과 조사
연구대상물질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과 환경부의 GHS 분류결과 비교 조

사하여 아래 <표 III-59>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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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민성 구분1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휘발성

콜타르피치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1A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호흡기계자극)

수생환경(만성) 구분4

-

일산화탄소

인화성가스 구분1

고압가스 압축가스

급성독성(흡입:가스）구분3

생식독성 구분1A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2

인화성가스 구분1

고압가스 구분1

급성독성(흡입) 구분3

생식독성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2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인화성고체 구분1

호흡기과민성 구분1

피부과민성 구분1

발임성 구분1A Skin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

니켈카보닐

인화성액체 구분2

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1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1

호흡기과민성 구분1

발암성 구분1A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인화성액체 구분2

급성독성(흡입) 구분1

발암성 구분1

생식독성 구분1

아크릴로니트릴

인화성액체 구분2

급성독성(경구) 구분3

급성독성(경피) 구분2

인화성액체 구분2

급성독성(경구) 구분3

급성독성(경피) 구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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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피부과민성 구분1

발암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급성독성(흡입) 구분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1

피부과민성 구분1

발암성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스티렌

인화성액체 구분3

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흡입유해성 구분1

-

메틸알코올

인화성액체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인화성액체 구분2

급성독성(경구) 구분3

급성독성(경피) 구분3

급성독성(흡입) 구분3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생식독성 구분1B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급성독성(경구) 구분4

급성독성(경피) 구분3

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2

급성독성(흡입: 분진/미스트)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피부과민성 구분1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급성독성(경구) 구분3

급성독성(경피) 구분3

급성독성(흡입) 구분3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생식세포변이원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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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급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1

시클로헥사논

인화성액체 구분3

급성독성(경구) 구분4

급성독성(경피) 구분3

급성독성(흡입: 증기) 구분3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생식세포 변이원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생식독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호흡기과민성 구분1

피부과민성 구분1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3

(호흡기계 자극)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4

-

디클로로메탄

급성독성(경구)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급성독성(경구)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1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구분1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구분1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급성독성(경구) 구분4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 구분2

발암성 구분2

특정표적장기 독성(반복 노출 구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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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수생환경 유해성 구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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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1) 현행 관련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9호) 제42조의2의 적정성 검토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 허용기준 설정 물질의 분석법과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

2013-39호) 별표2의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의

13종 물질에 대한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검토하고 시료채취, 유량, 분석방법,

검출한계 그리고 인용한 타기관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요약하였다. 그 내

용은 다음 <표 III-60, III-61, III-62>에 나타내었다.

NIOSH와 OSHA는 대부분 각 물질에 대한 개별 혹은 물질 분류별 시료채취

및 분석법을 대부분이 갖고 있으나 HSE와 ISO에서는 각 물질에 대한 개별적

인 방법을 갖고 있지 않고 여러 물질에 통합적인 방법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밀한 분석과 지역시료채취(area air sampling)가 아닌 작업자에 대한 개인시

료채취(personal air sampling)가 필요한 작업장에서 HSE와 ISO 방법보다는

NIOSH나 OSHA 방법의 활용도가 더 우선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모든 물질군

에서 NIOSH 방법과 OSHA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둘 중 NIOSH의 방법이 있

을 경우에는 NIOSH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준용하고 있으며 만약 NIOSH의 방

법이 없는 경우에는 OSHA의 방법을 준용하고 있다. NIOSH 방법은 비교적 정

밀도와 정확도 및 검출한계가 우수하고 다른 방법에 비해 간편하며, 정도 높은

방법으로서 실무를 담당하는 국내의 측정분석기관들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방법

이므로 현행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NIOSH,

OSHA, KOSHA GUIDE의 세가지 방법을 검토한 결과 현행 허용기준 설정물

질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39호에 준하는 KOSHA GUIDE에 근거하여 측

정 및 분석 방법이 제정되었으므로, 향후 본 연구대상 물질 15종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이 적용되어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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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7439-92-1)

․시료채취기 : 막여과지(직경 : 37 ㎜, 공극 : 0.8 ㎛,

cellulose ester membrane)와 패트(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

․유량 : 1～3 L/min

․분석 :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또는

원자흡광광도계(AAS)

․검출한계 : 0.062 ㎍/시료(ICP), 2.6㎍/시료(AAS)

2

니켈

(불용성 무기화합물)

(7440-02-0)

․시료채취기 : 막여과지(직경 : 37 ㎜, 공극 : 0.8 ㎛,

cellulose ester membrane)와 패트(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

․유량 : 1～3 L/min

․분석 :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또는

원자흡광광도계(AAS)

․검출한계 : 0.020 ㎍/시료(ICP), 0.16㎍/시료(AAS)

3
디메틸포름아미드

(68-12-2)

․시료채취기 : 실리카겔관(silica gel 150㎎/75㎎ 또는 동등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는 흡착튜브

․유량 : 0.01～1 L/min

․분석 :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 : 50 ㎍/시료

4
벤젠

(71-43-2)

․시료채취기 :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 7㎝,

외경 : 6㎜, 내경 : 4㎜, 앞층 : 100㎎, 뒷층 : 50㎎,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춘 흡착관

․유량 : 0.01～0.20 L/min

․분석 :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 : 0.5 ㎍/시료

<표 III-60> 현행 허용기준 설정물질의 물질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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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5
2-브로모프로판

(75-26-3)

․시료채취기 :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 7㎝,

외경 : 6㎜, 내경 : 4㎜, 앞층 : 100㎎, 뒷층 : 50㎎,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춘 흡착관

․유량 : 0.01～0.20 L/min

․분석 :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 : 1.0㎍/시료

6 석 면

․시료채취기 : 셀롤로오즈 에스테르 막여과지(공극 : 0.45

～1.2㎛, 직경 : 25㎜)와 패드가 장착된 길이가 약 50 ㎜의

전도성 카울(extension cowl)이 있는 3단 카세트(직경 25㎜)

를 사용

․유량 : 0.5～16L/min

․분석 : 위상차현미경(PCM, phase contrast microscope)

․검출한계 : 7개/㎟

7
6가 크롬화합물

(7440-47-3)

․시료채취기 : PVC 여과지(직경 : 37㎜, 공극 : 5.0 ㎍,

polyvinyl chloride membrane)와 패드(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를 사용

․유량 : 1～4 L/min

․분석 : 전도도 또는 분광 검출기가 장착된 이온크로마토

그래피

․검출한계 : 3.5 ㎍/시료

8
이황화탄소

(75-15-0)

․시료채취기 : 건조관(길이 7 ㎝, 외경 : 6 ㎜, 내경 : 4 ㎜,

270 ㎎의 황산나트륨, 22 ℃의 상대습도 100%인 공기 6L를

완전 제습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질 것)과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 7 ㎝, 외경 : 6 ㎜, 내경 : 4 ㎜, 앞층

100㎎, 뒷층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는 흡착관)

․유량 : 0.01～0.20 L/min

․분석 : 불꽃광전자검출기(FP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 : 0.02 ㎎/시료

<표 III-61> 현행 허용기준 설정물질의 물질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요약(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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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7440-43-9)

․시료채취기 : 막여과지(직경 : 37 ㎜, 공극 : 0.8 ㎛,

cellulose ester membrane)와 패트(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

․유량 : 1～3 L/min

․분석 :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 또는

원자흡광광도계(AAS)

․검출한계 : 0.0075 ㎍/시료(ICP), 0.05 ㎍/시료(AAS)

10

2,4-톨루엔디이소시아

네이트

(584-84-9)

․시료채취기 : 1-2PP(1-(2-pryridyl)piperazine))이 코팅된

유리섬유여과지가 장착된 37 ㎜ 3단 카세트 홀더를 사용

․유량 : 1～2 L/min

․분석 : 자외선-가시광선 검출기 도는 형광 검출기가 장착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

․검출한계 : 19 ng/시료

11
트리클로로에틸렌

(79-01-6)

․시료채취기 :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 7㎝,

외경 : 6㎜, 내경 : 4㎜, 앞층 : 100㎎, 뒷층 : 50㎎,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춘 흡착관

․유량 : 0.01～0.20 L/min

․분석 :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 : 0.01㎎/시료

12
포름알데히드

(50-00-0)

․시료채취기 : 2,4-디니트로페닐히드라진(2,4-DNPH,

2,4-dinitrophenylhydrazine이 코팅된 실리카겔관(60/100

mesh) 또는 카트리지

․유량 : 0.03～1.5 L/min

․분석 : 자외선-가시광선 검출기 도는 형광 검출기가 장착된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

․검출한계 : 0.07㎍/시료

13
노말헥산

(110-54-3)

․시료채취기 :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 7㎝,

외경 : 6㎜, 내경 : 4㎜, 앞층 : 100㎎, 뒷층 : 50㎎,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춘 흡착관

․유량 : 0.01～0.20 L/min

․분석 :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검출한계 : 0.4 ㎍/시료

<표 III-62> 현행 허용기준 설정물질의 물질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요약(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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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대상 화학물질(15종)의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 방법 제안
여러 국가의 정부 및 국제규격 제정기관에서 작업환경 공기 중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매뉴얼 발간하고 있다. 다음의 <표 III-63>에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을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를 제시하고 있다. 여러 방법 중 적절한 해당 물질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석방법에 어

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법 개정 시 OSHA 방

법을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적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연구대상 화학물질인 톨루엔, 수은, 휘발성콜타르피치, 일산화탄소,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니켈카보닐, 아크릴로니트릴, 스트렌, 메틸알코올,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시클로헥사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디클

로로메탄,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15종의 선진 외국의 측정·분석 방법은

다음의 <표 III-64>와 같다. 연구대상 화학물질별 국내외 시료채취 및 분석방

법을 비교·분석하고, 필요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더 나은 측정 및 분석 방법으

로 제시하고 활용하였다.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선택할 때는 정확도와 정밀도가 검증된 방법을 선

택하여야 한다. 미국 OSHA에서는 95% 신뢰수준으로 노출기준 수준에서 참값

의 ±25%이내의 정확도와 정밀도가 검증된 방법을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작업 환경에 대한 지식과 시료채취분석의 화학에 대한 전반적인 안목이 시

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공기 중의 물질의 농도

가 낮을 때는 측정 및 분석방법의 민감도를 반드시 고려하여 허용 가능한 최대

한의 유속으로 권고되는 공기유량을 최소한 이상으로 공기를 포집하여야 한다.

습도가 높고, 공기 중 농도가 높을 때는 파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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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홈페이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

http://www.kosha.or.kr/bo

ard.do?menuId=4833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and Health

(NIOSH)

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

(NMAM)

www.cdc.gov/niosh/nmam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

OSHA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

Manual

www.osha.gov/dts/sltc/me

thods/index.html.

<표 III-63>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을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

[그림 III-20] NIOSH Manual of Analytical Methods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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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II-21] OSHA Sampling and Analytical Methods의 예

[그림 III-22] 작업환경측정․분석 기술지침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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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화학물질명 CAS No. 측정 및 분석법 분석기기

1 톨루엔 108-88-3
KOSHA(A-72-2015), NIOSH 1500, NIOSH 1501,

NIOSH 3800, NIOSH 4000, OSHA 111
GC/FID, GC/ECD

2 수은 7439-97-6
KOSHA(A-44-2015), NIOSH 6009, OSHA ID 140,

OSHA ID 145
AA

3 휘발성콜타르피치 65996-93-2 OSHA 58 HPLC/FL

4 일산화탄소 630-08-0
KOSHA(A-1-046),

NIOSH 6604, OSHA ID 209, OSHA ID 210
Sensor

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7440-41-7

KOSHA(A-7-2015), NIOSH 7102, NIOSH 7300,

NIOSH 7301, NIOSH 7303, NIOSH 7306, NIOSH 9102,

OSHA ID 125G

ICP/AES

AA/GF

6 니켈카보닐 13463-39-3 KOSHA(A-49-2015), NIOSH 6007 AA/GF

<표 III-64> 연구대상 화학물질(15종)의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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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크릴로니트릴 107-13-1 KOSHA(A-96-2015), NIOSH 1604, OSHA 37 GC/FID, GC/NPD

8 스티렌 100-42-5
KOSHA(A-70-2015), NIOSH 1501, OSHA 09,

OSHA 89, OSHA 1014
GC/FID, HPLC/UV

9 메틸알코올 67-56-1
KOSHA(A-117-2014), NIOSH 2000, NIOSH 3800,

OSHA 91

GC/FID

GC/ECD

10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7439-96-5
KOSHA(A-5-2015), NIOSH 7300, NIOSH 7301,

NIOSH 7306, NIOSH 9102, OSHA ID 121, OSHA ID 125G

ICP/AES

AA or AES

11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62-53-3
KOSHA(A-91-2015), NIOSH 2002, NIOSH 2017,

NIOSH 8317, OSHA PV2079

GC/FID

HPLC/ECD

12 시클로헥사논 108-94-1
KOSHA(A-109-2015), NIOSH 1300, NIOSH 2555,

OSHA 01
GC/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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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코발트및 그 무기화합물 7440-48-4

KOSHA(A-15-2015), NIOSH 7027, NIOSH 7300,

NIOSH 7301, NIOSH 7303, NIOSH 7306, NIOSH 7327,

NIOSH 9102, OSHA ID 121, OSHA ID 125G, OSHA ID 213

ICP/AES

FAAS

14 디클로로메탄 75-09-2
KOSHA(A-19-2015),

NIOSH 1005, OSHA 59, OSHA 80
GC/FID

15
트리클로로메탄

(클로로포름)
67-66-3

KOSHA(A-28-2015),

NIOSH 1003, OSHA 05
GC/F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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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비교표

▶ 톨루엔(108-88-3)

톨루엔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111, NIOSH 1501, KOSHA A722015

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OSHA 111 방법과 NIOSH 1501 방법, KOSHA

A 722015 방법 모두 charcoal tube로 시료를 채취하여 CS2로 탈착하고

GC/FID를 사용하여 톨루엔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Coconut shell charcoal, 100㎎/50㎎)

3) 시료채취유량 : 0.2 L/min

4) 공기량 : 최소  1 L

최대 - 8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안정성 : 5℃에서 30일

4. 공시료 : 시료의 10%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CS2 1mL을 넣고, 30분 동안 교반

3. 주입량

4. 칼럼 : Capillary, fused silica, 30 m x 0.32

mm ID; 1.00 um film 100% dimethyl

polysiloxane 또는 그와 유사한 것

5. 범위 : 0.024～4.51 ㎎/시료

6. 검출한계 : 0.7 ug/시료

7. 정밀도 : 0.022

NMAM #1501 by NIOSH (2003)

<표 III-65> NIOSH Method 1501의 톨루엔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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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흡착튜브

(Coconut shell charcoal tube)

2.채취유량: 50 mL/min (240분)

최대: 12 L

3. 운반: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액 : DMF/CS2(60/40) 1mL

3. 온도 : 칼 럼  60 ℃ (등온)

도입부  250 ℃

검출부  275 ℃

4. 운반가스 : hydrogen (carrier)  2.5 mL/min

5. 칼럼 : A 30m × 0.32mm i.d. fused silica XTI5

(bonded 5% phenyl 95% dimethylsiloxane) capillary

column with a 1.0µm df from Restek Corporation

#111 by OSHA (1998)

<표 III-66> OSHA Method 111의 톨루엔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Coconut shell charcoal, 100㎎/50㎎)

3) 시료채취유량 : 0.2 L/min 이하

4) 공기량 : 최소  1L

최대  8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5℃에서 30일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5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CS2 1mL, 30분 동안 교반

3. 주입량 : 1uL

4. 온도 : 도입부  220℃

검출부  250℃

칼 럼  40℃(3 min) - 10℃/min - 200℃

5. 칼럼 : Capillary, fused silica, 30 m x 0.32

mm ID; 1.00 um film 100% dimethyl

polysiloxane 또는 그와 유사한 것

6. 검출기 : FID

7. 범 위 : 0.024~4.51 mg/sample

8. 검출한계 : 0.7 ug/sample

9. 정밀도 : 0.022

#A722015 by KOSHA (2015)

<표 III-67> KOSHA GUIDE(A722015)의 톨루엔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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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은(7439-97-6)

수은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ID 140과 NIOSH 6009, KOSHA

A44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OSHA ID 140, NIOSH 6009, KOSHA

A442015 모든 방법이 수은을 흡착튜브에 채취하여 농질산과 염산으로 전처리

한 다음 시료용액을 제조한 후 AAScold vapor system으로 분석한다. 따라서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NIOSH Method을 기준으로 흡착튜브를 사용하여 시

료채취를 하는 분석법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Hopcalite in single section, 200㎎)

3) 시료채취유량 : 0.15～0.25 L/min

4) 총량 : 최소 2L(AT 0.5㎎/㎥)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안정성 : 25℃에서 30일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분석기술 : 원자흡광광도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Cold vapor)

2. 파장 : 253.7 nm

3. 분석대상물질 : 수은(Hg)

4. 전처리 : 흡착튜브의 흡착제를 50mL 용량플라스크

에 옮긴 후 질산 25 mL를 넣고, 그다음 염산

25mL를 넣는다.(순서주의)

검은 흡착제가 녹을 때까지 방치(1시간 정도).

증류수를 가하여 50mL가 되게 함.

5. 최종용액 : BOD병에 위 용액 20mL와 80mL

증류수를 넣은 용액 100mL.

6. 범위 : 0.1～1.2 ug/시료

NMAM #6009 by NIOSH (1994)

<표 III-68> NIOSH Method 6009의 수은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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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Hopcalite in single section, 200㎎)

3) 시료채취유량 : 0.2 L/min

4) 공기량 : 최대  100 L

최소  3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대상물질을 흡착튜브에 채취하여 산으로

희화시킨 다음 시료용액을 조제하여 원자흡광광

도계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

2) 기기 : 원자흡광광도계(AAS)

2. 전처리 : 질산, 염산

3. 범위 : 0.01～0.02 ug

4. 검출한계 : 0.02 ug

5. 정밀도 : 0.039

#140 by OSHA (1979)

<표 III-69> OSHA Method ID 140의 수은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Hopcalite in single section, 200㎎)

3) 시료채취유량 : 0.15～0.2 L/min

4) 공기량 : 최대100 L

최소 2 L(AT 0. 5㎎/㎥)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25℃에서 30일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분석기술 : 원자흡광광도계법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Cold vapor)

2. 파장 : 253.7 nm

3. 분석대상물질 : 수은(Hg)

4. 전처리 : 흡착튜브의 흡착제를 50mL 용량플라스크

에 옮긴 후 질산 25 mL를 넣고, 그다음 염산

25mL를 넣는다.(순서주의)

검은 흡착제가 녹을 때까지 방치(1시간 정도).

증류수를 가하여 50mL가 되게 함.

5. 최종용액 : BOD병에 위 용액 20mL와 80mL

증류수를 넣은 용액 100mL.

6. 범위 : 0.1～1.2 ug/시료

#A442015 by KOSHA (2015)

<표 III-70> KOSHA GUIDE(A442015)의 수은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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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성 콜타르피치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58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채취법

2) 기구 및 채취제 : 유리섬유

필터를 포함하는 카세트 (GFF)

3) 시료채취유량 : 2 L/min

4) 총량 : 960 L

2. 운반 : 각 GFF는 샘플링 후

별도의 섬광 유리병에 밀봉된

유리병에 전송

1. 원리

1) 원리 : 샘플링된 시료를 벤젠으로 추출 후 중량

으로 추출 후 중량분석

2) 전자저울

2. 전자저울

1) 사용 : 시료채취 전과 후에 사용되는 저울은 반드

시 동일한 저울을 사용해야 함

2) 보정 : 주기적으로 검․교정 실시

#58 by OSHA (1991)

<표 III-71> OSHA Method 58의 휘발성 콜타르피치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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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ID 210과 NIOSH 6604, KOSHA

A146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기존의 KOSHA A146 방법의 가스셀이

장착된 IR 보유기관이 많지 않은 실정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보이고, GC-DID

를 보유한 기관도 많지 않아 OSHA-210 방법의 적용도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NIOSH 6604 방법이 현재 비교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벨리데이션

(검증)이 수행된 직독식 장비를 이용하여 주기적으로 검교정을 실시하고 해당

필터를 자주 교체하여 주는 방식으로 제안한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시료채취매체 : PotableDirect

(Reading Co monitor)

2. 공기량 : 장비적인 특성

- 최대: 없음

- 최소:

3. 운 반 : 장비의 일반적인 운반

5. 시료의 안정성 : 최소7일 25℃에서

6. 공시료 : 신선한 공기 또는 압축 CO가

없는 실린더

1. 분석기술 : electrochemical sensor

2. 분석대상물질 : Carbon monoxide(CO)

3. 기기보정 :

-영점 : 일산화탄소가 없는 공기

-SPAN : 스팬가스의 표준 실린더의 원하는

범위

4. 범위 : 0 ~ 200 ppm

5. 검출한계 : 1ppm

6. 정밀도 : 0.035(20ppm)

0.012(50ppm)

0.008(100ppm)

NMAM #6604 by NIOSH (1996)

<표 III-72> NIOSH Method 6604의 일산화탄소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Ⅲ. 연구결과 ‥‥ 167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채취법

2) 기구 및 채취제 : five-layer

aluminized gas sampling bag

3) 시료채취유량 : 0.01～0.05 L/min

4) 총량 : 2～5 L

2. 운반 : 샘플 수집 후 2주 이내에

분석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샘플링루프를 통해 들어온 가스를 GC에

주입하고 DID검출기로 분석

2) 기기 : DID가 장착된 GC

2. 기기조건 : 컬럼 90℃

밸브오븐 60℃

검출부 190℃

3. 운반가스 : 헬륨

4. 칼럼 : A 4-foot × 1/8-inch stainless steel, 60-80

mesh, Hayesep Q column and a 12-foot ×

1/8-inch stainless steel, 60-80 mesh, molecular

sieve 5A column

5. 정밀도 : 0.025

# ID 210 by OSHA (1991)

<표 III-73> OSHA Method ID 210의 일산화탄소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직접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테드라 백(5L)

(3) 시료채취 유량:

(4) 총량 : 5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테드라백에 직접 채취하여 10 meter

pathlenth 가스셀에 넣어 적외선 분광광도계로

분석

2) 기기 : IR

2. 정도 :

1)범위 : 10 – 500 ppm

2)정밀도 : ± 10%

#A1-46 by KOSHA (1997)

<표 III-74> KOSHA GUIDE(A1-46)의 일산화탄소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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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릴륨(7440-41-7)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ID 125G와 NIOSH 7102,

7300, KOSHA A7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막여과지

(MCE)

3) 시료채취유량 : 1～4 L/min

4) 공기량 : 최대  2,000 L

최소  10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안정함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여과지를 산으로 회화시킨 후 원자흡광

시료 용액을 조제하여 광도계(AAS)를

이용하여 정량

2) 기기 : 원자흡광광도계(AAS)

2. 파장 : 234.9 nm

3. 전처리 : 진한질산(HNO3) 10 mL

진한황산(H2SO4) 1mL

4. 최종용액 : 2%Na2SO4/3%H2SO4 10mL

5. 검량선 : Be²⁺표준용액 in 2%Na2SO4/3%H2SO4

6. 주입량 : 10 ㎕

7. 범위 : 0.05 ～ 1 ㎍/sample

8. 검출한계 : 0.005 ㎍/sample

9. 정밀도 : 0.008

NMAM #7102 by NIOSH (1994)

<표 III-75> NIOSH Method 7102의 베릴륨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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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막여과지

(MCE)

3) 시료채취유량 : 2 L/min

4) 공기량 : TWA 480L

STEL 30L

Ceiling 30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Argon 가스를 주입하여 전자가 방출하는

에너지로부터 파장을 감지하여 성분의 양을

분석

2) 기기 : 유도결합플라즈마(ICP-AES)

2. 전처리 : 질소, 황산, 과산화수소 (촉진제 : 염산)

3. 추출 : 전처리를 실시한 필터를 핫플레이트를

이용해 증발시켜 불용성 미립자를 제거

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분석물질 추출

4. 기기조건

1) 사용가스: 아르곤

2) Gas 유량 : plasma 12-16 L/min

3) 전력 : 1.1kw

4. 범위 : 0.12-0.48 ㎍/sample

5. 검출한계 : upper limit 5㎍

Qual Det Limit 0.013 ㎍

Quan Det Limit 0.043 ㎍

6. 정밀도 : 0.010

#ID125G by OSHA (2002)

<표 III-76> OSHA ID-125G의 베릴륨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막여과지

(MCE) 혹은 PVC 필터

3) 시료채취유량 : 2 L/min

4) 공기량 : TWA  480 L

STEL  30 L

Ceiling  30L

2. 운반 : 여과지의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

3. 시료의 안정성 : 안정함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여과지를 산으로 회화시킨 후 원자흡광

시료 용액을 조제하여 광도계(AAS)를

이용하여 정량

2) 기기 : 원자흡광광도계(AAS)

2. 파장 : 234.9 nm

3. 전처리 : 진한질산(HNO3) 10 mL

진한황산(H2SO4) 1mL

4. 최종용액 : 2%Na2SO4/3%H2SO4 10mL

5. 검량선 : Be²⁺표준용액 in 2%Na2SO4/3%H2SO4

6. 범위 : 0.05 ～ 1 ㎍/sample

7. 검출한계 : 0.005 ㎍/sample

8. 정밀도 : 0.008

#A-7-2015 by KOSHA (2015)

<표 III-77> KOSHA GUIDE(A72015)의 베릴륨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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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켈카보닐(13463-39-3)

니켈카보닐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NIOSH 6007, KOSHA GUIDE A-49-2015

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KOSHA GUIDE와 NIOSH 6007 방법은 전처리

와 방법면에 있어서 동일하다. 니켈카보닐을 프리필터 및 고체흡착관에 채취하

여 3% 질산으로 회화시킨 다음 시료용액을 조제하여 원자흡광광도계

(AASgraphite furnace)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프리필터 및

고체흡착관

(low Ni charcoal, 120㎎/60㎎

0.8 um cellulose ester membrane)

3) 시료채취유량 : 0.05～2 L/min

4) 공기량 : 최대 80 L

최소 7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실온에서 17일

저장시 95% 안정함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여과지에 채취하여 산으로 회화시킨

다음 시료용액을 조제하여 원자흡광광

도계를 이용하여 정량한다

2) 기기 : 원자흡광광도계(AAS)

2. 파장 : 232 nm

3. 전처리 : 3% 질산 1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처리

4. 주입량 : 20㎕

5. 보정 : 3% 질산(w/v)에서 Ni²⁺의 표준용액

6. 범위 : 니켈(Ni) 0.05～0.6 ㎍/sample

7. 검출한계 : 니켈(Ni) 0.01 ㎍/sample

8. 정밀도 : 0.028 at 니켈(Ni) 0.08～0.5㎍/sample

NMAM #6007 by NIOSH (1994)

<표 III-78> NIOSH Method 6007의 니켈카르보닐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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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프리필터 및

고체흡착관

(low Ni charcoal, 120㎎/60㎎

0.8 um cellulose ester membrane)

3) 시료채취유량 : 0.05～2 L/min

4) 공기량 : 최대  80 L

최소  7 L

2. 운반 : 여과지(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함)와 고체흡착관

의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

3. 시료의 안정성 : 실온에서 17일

저장시 95% 안정함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여과지에 채취하여 산으로 회화시킨

다음 시료용액을 조제하여 원자흡광광

도계를 이용하여 정량한다

2) 기기 : 원자흡광광도계(AAS)

2. 파장 : 232 nm

3. 전처리 : 3% 질산 1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처리

4. 보정 : 3% 질산(w/v)에서 Ni²⁺의 표준용액

5. 범위 : 니켈(Ni) 0.05～0.6 ㎍/sample

6. 검출한계 : 니켈(Ni) 0.01 ㎍/sample

7. 정밀도 : 0.028 at 니켈(Ni) 0.08～0.5㎍/sample

#A49-2015 by KOSHA (2015)

<표 III-79> KOSHA GUIDE(A492015)의 니켈카보닐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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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로니트릴(107-13-1)

아크릴로니트릴의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37과 NIOSH 1604, KOSHA

A96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KOSHA 방법은 흡착관 (코코넛 껍질

활성탄, 100㎎/50㎎), 1mL 2%(v/v; 아세톤/이황화탄소)를 넣고 30분간 방치,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검출을 사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NIOSH 방법

과 동일하다. 현행의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제안한다

.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Coconut shell charcoal, 100㎎/50㎎)

3) 시료채취유량 : 0.01～0.2 L/min

4) 공기량 : 최대 20 L

최소 3.5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25℃에서 최소 7일

이상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활성탄관으로 채취하여 2%v/v 아세톤

/이황화탄소로 탈착 후 일정량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여 정량한다.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전처리 : 1mL 2%v/v 아세톤/이황화탄소를 넣

고 30분간 방치

3. 컬럼 : 3-m x 3-mm stainless steel, 20%

SP-1000 on 80/100 Chromosorb WHP

4. 기기조건 : 주입구 200℃

검출기 200℃

컬 럼 85℃

5. 운반가스 : 질소 또는 헬륨 25mL/min

6. 주입 : 2㎕

7. 검량선 : 1-1000㎕/sample

8. 범위 : 15～1000 ㎍/sample

9. 검출한계 : 1㎍/sample

10. 정밀도 : 0.06 at 16㎍/sample

NMAM #1604 by NIOSH (1994)

<표 III-80> NIOSH Method 1604의 아크릴로니트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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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흡착관

(Coconut shell charcoal, 100㎎/50㎎)

3) 시료채취유량: 0.2 L/min

4) 총량: 20 L

2. 운반: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NPD로 분석

2) 기기: NP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기기조건 : 주입구  200℃

검출기  200℃

컬 럼  100℃

3. 탈착 방법: Propionitrile (Acetone containing 0.1

µL/mL)

4. 주입량: 1 uL

5. 운반 가스: N2 20 mL/min

6. 칼럼: 20-ft × 1/8-in. stainless steel column

packed with 10% SP-1000 on 80/100 Supelcoport

#37 by OSHA (1982)

<표 III-81> OSHA Method 37의 아크릴로니트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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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Coconut shell charcoal, 100㎎/50㎎)

3) 시료채취유량 : 0.01～0.2 L/min

4) 공기량 : 최대  20 L

최소  3.5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25℃에서 최소 7일

이상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활성탄관으로 채취하여 2%v/v 아세톤

/이황화탄소로 탈착 후 일정량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여 정량한다.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전처리 : 1mL 2%v/v 아세톤/이황화탄소를 넣

고 30분간 방치

3. 컬럼 : Capillary, DB-wax,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30m×0.25㎜×0.25㎛ 또는 동등

이상의 컬럼

4. 기기조건 : 주입구 200℃

검출기 200℃

컬 럼 85℃.

5. 운반가스 : 질소 또는 헬륨 25mL/min

6. 주입 : 2㎕

7. 검량선 : 1-1000㎕/sample

8. 범위 : 15～1000 ㎍/sample

9. 검출한계 : 1㎍/sample

10. 정밀도 : 0.06 at 16㎍/sample

#A96-2015 by KOSHA (2015)

<표 III-82> KOSHA GUIDE(A962015)의 아크릴로니트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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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렌(100-42-5)

스티렌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89, NIOSH 1501, KOSHA A-70-2015

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관

(Coconut shell charcoal, 100㎎/50㎎)

3) 시료채취유량 : 1 L/min 이하

4) 공기량 : 최대 14 L

최소 1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5℃에서 30일

4. 공시료 : 시료의 10%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활성탄관으로 채취하여 이황화탄소로 탈착

시킨 후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

여 정량한다.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액 : 이황화탄소 1mL, 30분 동안 방치

3. 컬럼 : Capillary, fused silica, 30 m x 0.32

mm ID 1.00 um film 100% dimethyl

polysiloxane 또는 동등이상의 컬럼

4. 기기조건 : 주입구 220℃

검출기 250℃

컬 럼 40℃.

5. 운반가스 : 질소 또는 헬륨 1～2 mL/min

6. 주입 : 1㎕

7. 범위 : 0.181～8.49 ㎍/sample

8. 검출한계 : 0.4㎍/sample

9. 정밀도 : 0.014

NMAM #1604 by NIOSH (1994)

<표 III-83>NIOSH Method 1501의 스티렌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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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관

(coconut shell charcoal coated

with 4tertbutylcatechol)

3) 시료채취유량: 0.05 L/min

4) 총량 : 12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기기조건 : 주입구 200℃

검출기 300℃

컬 럼 100℃

3. 탈착 방법 : 250 µL of an appropriate internal

standard to 1 L of toluene. n-Hexyl

benzene (reagent grade)

4. 주입량 : 1 uL

5. 운반가스 : N2 33 mL/min

6. 칼럼 : A 60-m × 0.32-mm i.d. DB-5 (1.0-µm

film thickness) capillary column (J & W

Scientific)

#89 by OSHA (1991)

<표 III-84>OSHA Method 89의 스티렌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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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관

(Coconut shell charcoal, 100㎎/50㎎)

3) 시료채취유량 : 1 L/min 이하

4) 공기량 : 최대 14 L

최소 1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5℃에서 30일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5개의

현장 공시료 필요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활성탄관으로 채취하여 이황화탄소로 탈착

시킨 후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

여 정량한다.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액 : 이황화탄소 1mL, 30분 동안 방치

3. 컬럼 : Capillary, fused silica, 30 m x 0.32

mm ID 1.00 um film 100% dimethyl

polysiloxane 또는 동등이상의 컬럼

4. 기기조건 : 주입구 220℃

검출기 250℃

컬 럼 40℃.

5. 운반가스 : 질소 또는 헬륨 1～2 mL/min

6. 주입 : 1㎕

7. 범위 : 0.181～8.49 ㎍/sample

8. 검출한계 : 0.4㎍/sample

9. 정밀도 : 0.014

#A70-2015 by KOSHA (2015)

<표 III-85> KOSHA GUIDE(A702015)의 스티렌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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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틸알코올(67-56-1)

메틸알코올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NIOSH 2000과 KOSHA(A1172014),

OSHA 91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NIOSH 2000 방법은 실리카겔로 시료

를 채취하고 물로 탈착한 후 FID 검출기를 부착한 GC로 분석하는 방법이며,

OSHA Method 91은 두 개의 Anasorb 747® 튜브(6-nm I.d 유리튜브, 400/200

㎎)를 연속적으로 연결하여 시료를 채취하고 50/50 이황화탄소와 DMF 용액으

로 1시간 동안 탈착한 후 FID 검출기를 부착한 GC로 분석한다. OSHA에서 제

시한 Anasorb 747®를 이용한 시료채취방법은 시료채취과정에서 메탄올의 시

료채취 후 이동을 적게 할 수 있으며 메탄올을 시료 채취하는 과정에서 얻은

다른 분석물질들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SOLID SORBENT TUBE

(silica gel, 100/50 mg)

3) 시료채취유량 : 0.02～0.2 L/min

4) 총량: 최소 - 1 L (200 ppm)

최대 - 5 L

2. 운반: 안전하게 포장 하여 5℃에

보관

3. 시료안정성 : 30일 안정(5℃)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1 mL water/isopropanol (95:5)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50 ℃

검출부  300 ℃

칼 럼  50 to 90 ℃ at 8 ℃/min

(Split Ration 10:1)

5. 운반가스 : 헬륨, 2.6 mL/min

6. 칼럼: capillary, 30 m x 0.53-mm ID; 3-μm film

35% diphenyl-65% dimethyl polysilozane,
Rtx™35 or equivalent 또는 유사한 것

7. 검출기 : FID

8. 범위 : 2.2 ～ 6000 ㎍/sample

9. 검출한계 : 0.7 ug/sample

10. 정밀도 : 0.030

NMAM #2000 by NIOSH (1998)

<표 III-86> NIOSH Method 2000의 메틸알코올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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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흡착튜브 + 흡착튜브

(2 Coconut shell Anasorb 747
®

tube)

3) 시료채취유량: 0.05 L/min

4) 총량: 5 L

2. 운반: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3 mL CS2/DMF (50:50)인 용액

3. 주입량: 1 uL

4. 온도 : 도입부  200 ℃

검출부  250 ℃

칼 럼  40 ℃

5. 가스: N2, 33 mL/min

6. 칼럼:  60-m × 0.32-mm i.d., 1-m df Stabilwax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7. 정밀도 : 0.0048

#91 by OSHA (1991)

<표 III-87>OSHA Method 91의 메틸알코올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관

(2개의 Anasorb747
®
튜브, 앞 400㎎,

뒤 200㎎ 튜브를 실리콘 튜브로 연결)

3) 시료채취유량 : 0.05 L/min

4) 공기량 : 최소 - 0.75 L (100 ppm)

최대 - 5 L

권장 - 3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18일 (회수율 88%)

4. 공시료 : 총 시료 수의 10% 이상

또는 시료 세트 당 2-10개 현장 공시

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CS2 1 mL을 넣고, 30분간 방치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20-225 ℃

검출부  250-300 ℃

칼 럼  50℃ (2min) - 200℃(5℃/min)

5. 운반가스 : Helium, 2.4 mL/min

6. 칼럼 : 60 m × 0.32 mm ID 1 ㎛ Fused silica

capillary 컬럼 또는 동등이상

7. 검출기 : FID

8. 범위 : 1 ～ 2600 ㎍/sample

9. 검출한계 : 0.93 ㎍/sample

10. 정밀도 : 0.0048

#A117-2014 by KOSHA (2014)

<표 III-88> KOSHA GUIDE(A1172014)의 메틸알코올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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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간(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의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121, OSHA ID

125G와 NIOSH 7300, 그리고 KOSHA GUIDE A-5-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

고 있다. OSHA의 두 가지 방법은 망간 이외의 다른 금속도 같이 분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업환경측정 중의 여러 금속을 일반적으로 채취 분석하는 방법

이다. ID 121방법은 원자흡광분석기(AAS)를 사용하고, ID 125G는 유도결합플

라스마(ICP)를 이용한다. OSHA 방법의 장점은 OSHA에 의해 완전히 검증된

방법으로 검출한계, 정밀도 등이 제시되어 있고 그 백업 자료도 같이 제시되어

있어 좋은 정보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여러 가지 금속 및 금

속화합물에 대해 한 방법 내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많고 장황

하다는 점이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지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막여과지

(MCE Filter, PVC Filter)

3) 시료채취유량 : 1～4 L/min

4) 총량 : 최소 - 5 L

최대 - 200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안정성 : 안정됨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전자가 방출하

는 에너지로부터 파장을 감지하여

성분의 양을 분석

2) 기기 : ICP-AES

2. 전처리 : HNO3/HClO4 (4:1), 5 mL

(필요에 따라 2 mL씩 추가)

3. 온도 : 실온에서 30분간 150 ℃

4. 파장 : 257nm

5. 최종용액 : 4% HNO3, 1% HClO4, 25 mL

6. 범위 : 요소에 따라 다양함

7. 검출한계 : 0.005 ug/Filter

8. 정밀도 : 1.77

NMAM #7300 by NIOSH (2003)

<표 III-89> NIOSH Method 7300의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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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지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MCE Filter

(0.8-µm pore size, cellulose backup

pads, andcassettes, 37-mm diamete)

3) 시료채취유량 : 2 L/min

4) 총량 : TWA - 480 L

STEL - 30 L

Ceiling - 30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전자가 방출

하는 에너지로부터 파장을 감지하여 성분의

양을 분석

2) 기기 : ICAP-AES

2. 전처리 : 질소, 황산, 과산화수소

(촉진제: 염산)

3. 추출 : 비커에 전처리를 실시한 필터를 핫플레

이트를 이용해 증발시켜 불용성 미립자를 제거

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분석물질 추출

5. 기기 조건

1) 사용 가스 : 아르곤

2) 가스 유량 : 12 - 16 L/min

3) 전력 : 1.1kW

6. 범위 : 75 - 300 ug/Filter

7. 검출한계 : 15ug/mL (상한치)

8. 정밀도 : 0.032

#ID125G by OSHA (2002)

<표 III-90> OSHA Method ID 125G의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지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막여과지

(MCE Filter, PVC Filter)

3) 시료채취유량 : 2 L/min

4) 공기량 : 최대 960 L

최소 480 L

2. 운반 : 여과지의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

3. 시료의 안정성 : 안정함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대상물질을 여과지에 채취하여 산으로

회화시킨 다음 시료용액을 조제하여 원자흡광

광도계(AAS)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

2) 기기 : 원자흡광광도계법

2. 전처리 : 진한질산(HNO3) 3-5 mL

3. 최종용액 : 4% HNO3, 25 mL

4. 검량선 : Mn 표준용액 in 4% HNO3

5. 범위 : 0.01~3 ㎍/mL

6. 검출한계 : 0.002 ㎍/mL

7. 정밀도 : 0.044

#A5-2015 by KOSHA (2015)

<표 III-91> KOSHA GUIDE(A52015)의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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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의 측정 및 분석법은 OSHA PV2079, 그리고 NIOSH

2017 및 KOSHA(A91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Filter + SOLID SORBENT

(glass fiber filter, sulfuric acid treated

+ silica gel sorbent tube, 520/260 mg)

3) 시료채취유량 : 0.2 L/min

4) 총량: 최소 - 5 L

최대 - 50 L

2. 운반: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안정성 : 7일 안정(5℃)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1 mL Ethanol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50 ℃

검출부  300 ℃

칼 럼  35 ℃ - 150℃ (8 ℃/min)

5. 운반가스 : 헬륨, 2.4 mL/min

6. 칼럼: capillary column, 30 m, 0.32-mm ID,

1-μm film, (Rtx-5, or equivalent)

7. 검출기 : FID

8. 범위 : 31 ～ 255 ㎍/sample

9. 검출한계 : 4 ug/sample

10. 정밀도 : 0.016

NMAM #2017 by NIOSH (1998)

<표 III-92> NIOSH Method 2017의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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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흡착튜브

(XAD-7 tube)

3) 시료채취유량: 0.2 L/min

4) 총량: 30 L

2. 운반: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탈착방법: 메탄올/1-헥사놀, 수산화암모늄

(25uL:각각 0.2N) 1 mL

3. 주입량: 1 uL

4. 온도 : 도입부  200 ℃

검출부  250 ℃

칼 럼  120 ℃

5. 운반가스 : 헬륨, 2.6 mL/min

6. 칼럼: 60 m RTX-5, 1.0 µm film thickness,

0.32- mm i.d. 

#PV2079 by OSHA (1994)

<표 III-93> OSHA Method PV2079의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관

(실리카겔, 150/75㎎)

3) 시료채취유량 : 0.02 - 0.2 L/min

4) 공기량 : 최소 - 5 L

최대 - 30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7일 이상 안정

4. 공시료 : 시료 세트 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1 mL Ethanol (1시간 초음파)

3. 주입량 : 5 uL

4. 온도 : 도입부  250 ℃

검출부  300 ℃

칼 럼  35 ℃ - 150 ℃ (8 ℃/min)

5. 운반가스 : 헬륨 또는 질소, 25 mL/min

6. 칼럼 : stainless steel, 0.6 m x 3 ㎜ OD,

packed with 80/100 mesh Chromosorb 103

7. 검출기 : FID

8. 범위 : 0.1 - 3 ㎍/sample

9. 검출한계 : 0.01 ㎍/sample

10. 정밀도 : 0.013

#A91-2015 by KOSHA (2015)

<표 III-94> KOSHA GUIDE(A912015)의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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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클로헥사논(108-94-1)

시클로헥사논의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01, 그리고 NIOSH 1300,

NIOSH 2555 및 KOSHA(A109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OSHA 01

방법은 활성탄관 대신 chromosorb 106 흡착제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흡

착제를 활성탄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 이외에는 다른 유기용제 측정분석방법

과 유사하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Anasorb CMS, 150 mg/75 mg)

3) 시료채취유량 : 0.01 - 0.2 L/min

4) 총량: 최소 - 1 L

최대 - 10 L

2. 운반: 냉장보관 후 운반

3. 시료안정성 : 30일 안정(5℃)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1 mL CS2 (30분간 탈착)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50 ℃

검출부  300 ℃

칼 럼  40℃(1min) - 200℃(8℃/min)

5. 운반가스 : 헬륨, 1 mL/min

6. 칼럼: Capillary, fused silica, 30 m x 0.53-mm

ID, 3.00-μm film crossbonded® 35%

diphenyl - 65% dimethyl polysiloxane

7. 검출기 : FID

8. 범위 : 3 ～ 273 ㎍/sample

9. 검출한계 : 1 ug/sample

10. 정밀도 : 0.006

NMAM #2555 by NIOSH (2003)

<표 III-95> NIOSH Method 2555의 시클로헥사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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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흡착튜브

(SorbentTubes, Chromosorb-106)

3) 시료채취유량: 0.05 - 0.2 L/min

4) 총량: 10 L

2. 운반: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탈착방법: CS2, 1 mL

3. 주입량: 1 uL

4. 온도 : 도입부  200 ℃

검출부  250 ℃

칼 럼  125 ℃

5. 운반가스 : 헬륨, 25 mL/min

6. 칼럼: 10-ft × 1/8-in. stainless steel, 20%

SP2100, 0.1% CW 1500 on 100/120

Supelcoport

#01 by OSHA (1979)

<표 III-96> OSHA Method 01의 시클로헥사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관

(Coconut shell charcoal, 100㎎/50㎎)

3) 시료채취유량 : 0.01 - 0.2 L/min

4) 공기량 : 최소 - 1 L

최대 - 10 L

2. 운반 : 냉장보관 후 운반

3. 시료의 안정성 : -

4. 공시료 : 시료 세트 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1 mL CS2 (30분간 방치)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50 ℃

검출부  300 ℃

칼 럼  50 ℃ -170 ℃ (10 ℃/min)

5. 운반가스 : 헬륨 또는 질소, 25 mL/min

6. 칼럼 : Capillary, DB-wax,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30 m×0.25 ㎜×0.25 ㎛ 또는

동등이상의 컬럼

7. 검출기 : FID

8. 범위 : 0.06 - 10 mg/시료

9. 검출한계 : 0.02 mg/시료

10. 정밀도 : 0.025

#A109-2015 by KOSHA (2015)

<표 III-97> KOSHA GUIDE(A1092015)의 시클로헥사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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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발트(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ID 125G과 NIOSH

7300, 그리고 KOSHA A15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시료채취 원리

는 작업환경 중의 분석대상 물질을 여과지에 채취하여 전처리 용액으로 회화시

킨 후 시료용액을 제조하여 AAS(원자흡광분석기, Atomic Absorption

Spectroscpy)나 ICP(유도결합플라즈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를 이용하

여 정량한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지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막여과지

(MCE Filter, PVC Filter)

3) 시료채취유량 : 1～4 L/min

4) 총량 : 최소 - 5 L

최대 - 200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안정성 : 안정됨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전자가 방출하

는 에너지로부터 파장을 감지하여

성분의 양을 분석

2) 기기 : ICP-AES

2. 전처리 : HNO3/HClO4 (4:1), 5 mL

(필요에 따라 2 mL씩 추가)

3. 온도 : 실온에서 30분간 150 ℃

4. 파장 : 257nm

5. 최종용액 : 4% HNO3, 1% HClO4, 25 mL

6. 범위 : 요소에 따라 다양함

7. 검출한계 : 0.005 ug/Filter

8. 정밀도 : 1.77

NMAM #7300 by NIOSH (2003)

<표 III-98> NIOSH Method 7300의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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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지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MCE Filter

(0.8-µm pore size, cellulose backup

pads, andcassettes, 37-mm diamete)

3) 시료채취유량 : 2 L/min

4) 총량 : TWA - 480 L

STEL - 30 L

Ceiling - 30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아르곤 가스를 주입하여 전자가 방출하

는 에너지로부터 파장을 감지하여

성분의 양을 분석

2) 기기 : ICP-AES

2. 전처리 : 질소, 황산, 과산화수소

(촉진제: 염산)

3. 추출 : 비커에 전처리를 실시한 필터를 핫플레

이트를 이용해 증발시켜 불용성 미립자를 제거

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분석물질 추출

5. 기기 조건

1) 사용 가스 : 아르곤

2) 가스 유량 : 12 - 16 L/min

3) 전력 : 1.1kW

6. 범위 : 75 - 300 ug/Filter

7. 검출한계 : 15ug/mL (상한치)

8. 정밀도 : 0.032

#ID125G by OSHA (2002)

<표 III-99> OSHA Method ID 125G의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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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여과지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막여과지

(MCE Filter, PVC Filter)

3) 시료채취유량 : 2 L/min

4) 공기량 : 최대 960 L

최소 480 L

2. 운반 : 여과지의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

3. 시료의 안정성 : 안정함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대상물질을 여과지에 채취하여 산으로

회화시킨 다음 시료용액을 조제하여 원자흡광

광도계(AAS)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

2) 기기 : 원자흡광광도계법

2. 전처리 : 진한질산(HNO3) 3-5 mL

3. 최종용액 : 4% HNO3, 25 mL

4. 검량선 : Mn 표준용액 in 4% HNO3

5. 범위 : 0.01~3 ㎍/mL

6. 검출한계 : 0.002 ㎍/mL

7. 정밀도 : 0.044

#A15-2015 by KOSHA (2015)

<표 III-100> KOSHA GUIDE(A152015)의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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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클로로메탄(75-09-2)

디클로로메탄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59, OSHA 80 그리고 NIOSH

1005 및 KOSHA(A19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OSHA 59 방법은

디클로로메탄을 흡착튜브(Coconut shell charcoal, 350㎎)로 채취하여 CS2로 탈

착시킨 후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FID)에 주입하여 정량하는 방법이

다.

NIOSH 1005 방법은 작업환경 중 디클로로메탄을 2개의 흡착튜브(2 coconut

shell charcoal tubes, 100㎎/50㎎)을 연결한 시료채취기로 채취하여 CS2로 탈착

시킨 후 일정량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FID)에 주입하여 정량한다. 디클로

로메탄의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은 2개의 고체 흡착튜브(2 coconut shell

charcoal tubes, 100㎎/50㎎)을 이용한 NIOSH 방법을 제시한다. 이 방법은 시

료 채취 방법이 간단하고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시료 채취 효율이 높고 분석

의 감도가 좋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상대습도가 80% 이상인 지역에서는 시료

의 채취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시료 채취 지

역의 환경조건에 따라 다른 종류의 시료 채취 매체를 사용하여 채취하여야 한

다. OSHA 59 방법은 NIOSH에서 제시한 시료 채취방법의 단점(파과현상, 시

료 이동)을 보완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도 시료의 채취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다. 또한 넓은 농도 범위의 디클로로메탄의 시료 채취 및 분석이 가능하고

측정이 정확하고 분석의 감도가 좋은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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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흡착튜브

(2 Coconut shell charcoal tubes)

3) 시료채취유량 : 0.01～0.2 L/min

4) 총량: 최소 - 0.5 L (500 ppm)

최대 - 2.5 L

2. 운반: 앞, 뒤 층의 활성탄관을 분리

하여 운반

3. 시료안정성 : 30일 안정(5℃)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CS2 1 mL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50 ℃

검출부  300 ℃

칼 럼  80 to 150 ℃ at 10 ℃/min

5. 운반가스 : 헬륨, 2.4 mL/min

6. 칼럼: capillary, 30m × 0.32mm ID × 0.25 um

film polyethylene glycol, Stabilwax, 또는 그

와 유사한 것

7. 검출기 : FID

8. 범위 : 1.4 ～ 2600 ㎍/sample

9. 검출한계 : 0.4 ug/sample

10. 정밀도 : 0.026

NMAM #1005 by NIOSH (1998)

<표 III-101> NIOSH Method 1005의 디클로로메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흡착튜브 + 흡착튜브

(2 Coconut shell charcoal tube)

3) 시료채취유량: 0.05 L/min

4) 총량: 10 L

2. 운반: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CS2 1 mL

3. 주입량: 1 uL

4. 가스: N2 25 mL/min

5. 칼럼: 20-ft × 1/8in o.d. stainless steel, 10%

SP-1000 on 80/100 mesh Supelcoport

#59 by OSHA (1986)

<표 III-102> OSHA Method 59의 디클로로메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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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흡착튜브 + 흡착튜브

(2 Coconut shell charcoal tube)

3) 시료채취유량: 0.05 L/min

4) 총량: 3 L

2. 운반: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CS2 1 mL

3. 주입량: 1 uL

4. 가스: N2 25 mL/min

5. 칼럼: 30 m × 0.32-mm i.d. capillary

SUPELCOWAX 10(0.25 ㎛ film thickness)

column

#80 by OSHA (1990)

<표 III-103> OSHA Method 80의 디클로로메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활성탄관+활성탄관

(2개 Coconut shell charcoal tube)

3) 시료채취유량 : 0.01～0.2 L/min

4) 공기량 : 최대 2.5 L

최소 0.5 L (500 ppm)

2. 운반 : 앞, 뒤 층의 활성탄관을 분리

하여 운반

3. 시료의 안정성 : 30일간 안정(5℃)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CS2 1 mL을 넣고, 30분간 방치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50 ℃

검출부  300 ℃

칼 럼  80 ℃  10 ℃/min  150 ℃

5. 운반가스 : Helium, 2.4 mL/min

6. 칼럼 : capillary, 30m × 0.32mm ID × 0.25 um

film polyethylene glycol, Stabilwax, 또는 그

와 유사한 것

7. 검출기 : FID

8. 범위 : 1.4 ～ 2600 ㎍/sample

9. 검출한계 : 0.4 ㎍/sample

10. 정밀도 : 0.026

#A19-2015 by KOSHA (2015)

<표 III-104> KOSHA GUIDE(A192015)의 디클로로메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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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67-66-3)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포름) 시료채취 및 분석법은 OSHA 05와 NIOSH

1003, KOSHA GUIDE A-28-2015에서 시험법이 권고되고 있다. OSHA 05 방

법과 NIOSH 1003 방법, KOSHA GUIDE A-28-2015 방법 모두 동일한 방법으

로 흡착튜브(Coconut Shell Charcoal, 100㎎/50㎎)로 시료를 채취하여 CS2로

탈착하고 FID가 장착된 GC를 이용하여 트리클로로메탄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료 채취 면에서 안정적인 저장성과 높은 탈착효율을 나타내고, 분

석면에서도 일반적으로 실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GC/FID를 사용하여 접

근이 용이하고 낮은 검출한계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Coconut shell charcoal tube)

3) 시료채취유량 : 0.01～0.2 L/min

4) 총량 : 최소 - 1 L (50 ppm)

최대 - 50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안정성 : 30일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CS2 1 mL을 넣고, 30분간 방치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00 ℃

검출부  250 ℃

칼 럼  35 ℃

8℃/min 승온 150℃ (hold 3min)

5. 운반가스 : 헬륨, 2.6 mL/min

6. 칼럼 : capillary, fused silica, 30m × 0.32mm

ID; 1.80㎛ film diphenyl/dimethyl polysiloxane,

Rtx
®502.2 또는 그와 유사한 것

7. 검출기 : FID

8. 범위 : 2 - 190 ppm (50 L)

9. 검출한계 : 0.8 ug/sample

10. 정밀도 : 0.035

NMAM #1003 by NIOSH (2003)

<표 III-105> NIOSH Method 1003의 트리클로로메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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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Coconut shell charcoal tube)

3) 시료채취유량 : 0.2 L/min

4) 총량 : 10 L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CS2 1 mL을 넣고, 30분간 방치

3. 주입량 : 10 uL

4. 가스 : 헬륨, 수소, 공기

5. 칼럼 : 10-ft × 1/8in. stainless steel 0.1%

SP-1000 coated on 80/100 mesh Carbopack C

6. 검출한계 : 5.3 ng/injection

#05 by OSHA (1979)

<표 III-106> OSHA Method 05의 트리클로로메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시 료 채 취 분 석 개 요

1. 채취

1) 방법 : 고체 채취

2) 기구 및 채취제 : 흡착튜브

(Coconut shell charcoal tube)

3) 시료채취유량 : 0.01～0.2 L/min

4) 공기량 : 최대 50 L

최소 1 L (50 ppm)

2. 운반 : 일반적인 방법

3. 시료의 안정성 : 30일

4. 공시료 : 시료 세트당 2～10개의

현장 공시료

1. 원리 및 기기

1) 원리 : GC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FID로 분석

2) 기기 : FID 검출기가 부착된 GC

2. 탈착 방법 : CS2 1 mL을 넣고, 30분간 방치

3. 주입량 : 1 uL

4. 온도 : 도입부  225 ℃

검출부  250 ℃

칼 럼  35 ℃

8℃/min 승온 190℃ (hold 3min)

5. 운반가스 : N2, 1 mL/min

6. 칼럼 : capillary, fused silica, 30m × 0.32mm

ID; 1.80㎛ film diphenyl/dimethyl polysiloxane,

Rtx
®502.2 또는 그와 유사한 것

7. 검출기 : FID

8. 범위 : 2 - 190 ppm (50 L)

9. 검출한계 : 0.8 ug/sample

10. 정밀도 : 0.035

#A28-2015 by KOSHA (2015)

<표 III-107> KOSHA GUIDE(A282015)의 트리클로로메탄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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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의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15종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지정측정기

관 평가 등에 관한 고시」별표2의 허용기준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 방법(제42조의2 관련)의 양식에 맞춰 노출 농도 측정 및 분석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의 경우 <부록

5>에 나열하여 나타냈다.

5. 사회성 ·경제성 평가 대상 물질 선정 절차 제안

아래 <표 III-108>은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건강유해성 점수를 3등급(10

점, 9점, 7점)으로 분류했으며 물질별 직업병 발생, 노출 가능성, 근로자 노출평

가의 가중치 부여기준 적용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냈다(이은정 등,

2014).

건강유해성 가중치 10점을 부여받은 물질들의 선정 절차에 근거한 평가 결

과, 휘발성콜타르피치의 항목별 가중치는 건강유해성 가중치 22점, 직업병 가중

치 10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4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18개소 , 전년도 대비 변동율 : 55.6%),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6점, 0

점(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85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171.8%), 취급

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점, 0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117,137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304.3톤), 노출평가 가중치 4점(초과율 : 1.76%)으로 합계 68점으로

산출되었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건강유해성 가중치 17점, 직업병 가중치 7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6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52개소, 전년도 대

비 변동율 : 32.7%),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9,589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95.7%), 취급량 및 변동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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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치 2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1,420,621,735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90.3%), 노출평가 가중치 5점(초과율 : 2.26%)으로 합계 73점으로 산출되었다.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은 건강유해성 가중치 27점, 직업병 가중치 7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4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14개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64.3%),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8점, 3점(2014년도 기

준 노출 근로자 수 : 172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91.3%), 취급량 및 변동율

가중치 16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136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67.6%),

노출평가 가중치 8점(초과율 : 11.67%)으로 합계 77점으로 산출되었다. 니켈카

보닐의 항목별 가중치는 건강유해성 가중치 39점, 직업병 가중치 7점, 취급장

수, 노출 근로자 수, 취급량, 노출평가 가중치 모두 0점으로 합계 46점으로 산

출되었다.

건강유해성 가중치 9점을 부여받은 물질들의 선정 절차에 근거한 평가 결과,

수은은 건강유해성 가중치 34점, 직업병 가중치 10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

중치 6점, 0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55개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198.2%),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2점(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

자 수 : 633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59.4%), 취급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점, 3

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13,241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99.8%), 노출평가

가중치 4점(초과율 : 0.84%)로 합계 89점으로 산출되었다.

아크릴로니트릴의 경우 건강유해성 가중치 38점, 직업병 가중치 7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6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97개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52.6%),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2014년도 기

준 노출 근로자 수 : 2,125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79.8%), 취급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3,690,577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82.6%), 노출평가 가중치 4점(초과율 : 1.75%)으로 합계 93점으로 산출되었다.

메틸알코올의 항목별 가중치는 건강유해성 가중치 13점, 직업병 가중치 10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5,2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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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49.8%),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2점

(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51,909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57.9%), 취급

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35,838,930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82.8%), 노출평가 가중치 3점(초과율 : 0.41%)로 합계 73점으로

산출되었다.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의 경우 건강유해성 가중치 15점, 직업병 가중치 7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7,329개

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96.0%),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

(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104,058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96.7%.), 취

급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572,533,993톤, 전년

도 대비 변동율 : 99.6%), 노출평가 가중치 4점(초과율 : 1.73%)로 합계 75점으

로 산출되었다.

건강유해성 가중치 7점을 부여받은 물질들의 선정 절차에 근거한 평가 결과,

톨루엔의 경우 건강유해성 가중치 26점, 직업병 가중치 10점, 취급장 수 및 변

동율 가중치 10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10,738개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34.3%),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2점(2014년도 기준 노

출 근로자 수 : 93,278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34.4%), 취급량 및 변동율 가중

치 20점, 0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25,428,021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8.2%), 노출평가 가중치 4점(초과율 : 0.6%)로 합계 84점으로 산출되었다.

스티렌은 건강유해성 가중치 26점, 직업병 가중치 7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0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755개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23.2%),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2점(2014년도 기준 노출 근

로자 수 : 6,790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31.6%), 취급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

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12,374,401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42.9%), 노

출평가 가중치 6점(초과율 : 3.44%)으로 합계 83점으로 산출되었다.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는 건강유해성 가중치 40점, 직업병 가중치 7점,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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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4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43개소, 전

년도 대비 변동율 : 48.8%),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2014년

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393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81.7%), 취급량 및 변

동율 가중치 2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219,628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99.8%), 노출평가 가중치 4점(초과율 : 1.11%)로 합계 93점으로 산출되었다.

시클로헥사논의 항목별 가중치는 건강유해성 가중치 40점, 직업병 가중치 7

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866

개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41.8%),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

(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393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81.7%), 취급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점, 0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256,955톤, 전년도 대비 변

동율 : -601.9%), 노출평가 가중치 3점(초과율 : 0.35%)로 합계 95점으로 산출

되었다.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의 경우 건강유해성 가중치 24점, 직업병 가중치 7

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301

개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79.4%),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

(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4,485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84.8%), 취급

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156,639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94.0%), 노출평가 가중치 6점(초과율 : 4.98%)로 합계 86점으로 산출

되었다.

디클로로메탄은 건강유해성 가중치 22점, 직업병 가중치 10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1,414개소, 전년도 대

비 변동율 : 70.7%),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8,519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74.1%), 취급량 및 변동율 가

중치 20점, 0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1,007,196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66.9%), 노출평가 가중치 4점(초과율 : 1.82%)로 합계 82점으로 산출되었다.

트리클로로메탄의 항목별 가중치는 건강유해성 가중치 24점, 직업병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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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점, 취급장 수 및 변동율 가중치 8점, 2점(2014년도 기준 취급사업장 수 : 201

개소, 전년도 대비 변동율 : 65.7%), 노출 근로자수 및 변동율 가중치 10점, 3점

(2014년도 기준 노출 근로자 수 : 1,798명, 전년도 대비 변동율 : 73.7%), 취급

량 및 변동율 가중치 20점, 3점(2014년도 기준 취급량 : 130,793톤, 전년도 대비

변동율 : 75.3%), 노출평가 가중치 6점(초과율 : 3.56%)로 합계 83점으로 산출

되었다.

각 건강유해성 등급별 총 합계 가중치 점수를 높은 물질 순으로 나열한 결

과, 10점으로 분류된 4가지 물질들의 경우 1.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 일산화탄

소, 3. 휘발성콜타르피치, 4. 니켈카보닐 순으로 나타났다. 9점으로 분류된 물질

들의 경우 1. 아크릴로니트릴, 2. 수은, 3.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4. 메틸알코

올 순으로 조사되었다. 건강 유해성 7점으로 분류된 물질들의 경우 1. 시클로헥

사논, 2.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3.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4. 톨루엔, 5. 스

티렌, 트리클로로메탄, 7. 디클로로메탄 순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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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건강

유해성
직업병

작업환경

실태조사
근로자

노출평가
합계

후보 물질

순위
취급장 수 변동율

노출

근로자수
변동율 취급량 변동율

최고점 총점

휘발성콜타르피치

10

22 10 4 2 6 0 20 0 4 68 3

일산화탄소 17 7 6 2 10 3 20 3 5 73 2

베릴륨 및 그 화합물 27 7 4 2 8 3 16 2 8 77 1

니켈카보닐 39 7 0 0 0 0 0 0 0 46 4

수은

9

34 10 6 0 10 2 20 3 4 89 2

아크릴로니트릴 38 7 6 2 10 3 20 3 4 93 1

메틸알코올 13 10 10 2 10 2 20 3 3 73 4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15 7 10 3 10 3 20 3 4 75 3

톨루엔

7

26 10 10 2 10 2 20 0 4 84 4

스티렌 26 7 10 0 10 2 20 2 6 83 5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40 7 4 2 10 3 20 3 4 93 2

시클로헥사논 40 7 10 2 10 3 20 0 3 95 1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24 7 10 3 10 3 20 3 6 86 3

디클로로메탄 22 10 10 3 10 3 20 0 4 82 7

트리클로로메탄 24 7 8 2 10 3 20 3 6 83 5

<표 III-108> 유해성 및 취급실태 등에 따른 우선순위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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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연구대상 화학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아래 <표 IIII-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에 정리하여 나타냈다.

전반적으로 모든 연구대상 물질들이 GHS 분류 결과에 근거시 높은 수준의

건강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내외적으로 상당 부분 직업병 진단

및 급성중독사고의 발생 사례가 있는 조사되었다.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및 환경부 화학물질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년도 대비 취급사업장, 취급근로자, 취급량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작업환경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 노출평가를 수행한 결과 노출

기준과 Action Level 수준 모두 일정 수준의 초과율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모든 평가 항목의 분석 결과를 종합 고찰해 보았을 때, 본 연구대상 화학물

질 15종의 경우 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사회성⦁경제성 분석 평가 대상 물질로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Ⅳ. 결  론 ‥‥ 201

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GHS

분류결과

직업병

사례

국내

취급현황

노출

평가

1
톨루엔

(108-88-3)

생식독성 2

급성독성(흡입) 4

피부자극성 2

눈자극성 2

흡인유해성 1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1

국내

: 10건

국외

: 12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10.738개소

○ 취급근로자

: 93,273명

○ 취급량

: 25,428,021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2,589,024톤

○ 사용량

: 2,125,900톤

○ 유통량

: 2,934,440톤

노출기준 초과

: 0.10%

Action Level***)

초과

: 1.09%

2
수은

(7439-97-6)

생식독성 1B

급성독성(흡입) 1

피부자극성 2

눈자극성 2

피부과민성 1

특정표적장기특성

(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1

국내

: 15건

국외

: 18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55개소

○ 취급근로자

: 633명

○ 취급량

: 13,241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2,623톤

○ 사용량

: 4톤

○ 유통량

: 2,630톤

노출기준 초과

: 0.00%

Action Level

초과

: 1.69%

<표 IIII-109>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 

*) 2014년 고용노동부 작업환경실태조사
**) 2006년 환경부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 대상 화학물질별 노출기준의 1/2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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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GHS

분류결과

직업병

사례

국내

취급현황

노출

평가

3

휘발성

콜타르피치

(65996-93-2)

발암성 1A

피부자극성 2

눈자극성 2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3

국내

: 0건

국외

: 5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18개소

○ 취급근로자

: 85명

○ 취급량

: 117,137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201,616톤

○ 사용량

: 117,926톤

○ 유통량

: 223,903톤

노출기준

초과

: 0.00%

Action Level

초과

: 3.52%

4
일산화탄소

(630-08-0)

생식독성 1A

급성독성(흡입) 3

특정표적장기독성

(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

(반복) 2

국내

: 4건

국외

: 39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52개소

○ 취급근로자

: 9,589명

○ 취급량

: 1,420,621천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442,177톤

○ 사용량

: 442,242톤

○ 유통량

: 445,994톤

노출기준

초과

: 0.03%

Action Level

초과

: 4.50%

<표 IIII--110>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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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GHS

분류결과

직업병

사례

국내

취급현황

노출

평가

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7440-41-7)

발암성 1A

호흡기과민성 1

피부과민성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

국내

: 2건

국외

: 7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14개소

○ 취급근로자

: 172명

○ 취급량

: 136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0톤

○ 사용량

: 0.4톤

○ 유통량

: 0.2톤

노출기준

초과

: 0.00%

Action

Level

초과

: 23.33%

6
니켈카보닐

(13463-39-3)

발암성 1A

생식독성 1B

급성독성(흡입) 1

피부자극성 2

심하눈손상성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국내

: 0건

국외

: 4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 개소

○ 취급근로자

: - 명

○ 취급량

: - 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 톤

○ 사용량

: - 톤

○ 유통량

: - 톤

노출기준

초과

: 0.00%

Action

Level

초과

: 0.00%

<표 IIII-111>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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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GHS

분류결과

직업병

사례

국내

취급현황

노출

평가

7

아크릴로

니트릴

(107-13-1)

발암성 1B

급성독성(경구) 3

급성독성(경피) 2

급성독성(흡입) 2

피부자극성 2

눈자극성 2

피부과민성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2

국내

: 2건

국외

: 6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97개소

○ 취급근로자

: 2,125명

○ 취급량

: 3,690,577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513,932톤

○ 사용량

: 411,211톤

○ 유통량

: 635,510톤

노출기준

초과

: 0.00%

Action

Level 초과

: 3.49%

8
스티렌

(100-42-5)

발암성 2

급성독성(흡입) 4

피부자극성 2

눈자극성 2

흡인유해성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

국내

: 3건

국외

: 13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755개소

○ 취급근로자

: 6,790명

○ 취급량

: 12,374,401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3,364,676톤

○ 사용량

: 2,634,734톤

○ 유통량

: 3,658,216톤

노출기준

초과

: 1.12%

Action

Level 초과

: 5.76%

<표 IIII-112>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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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GHS

분류결과

직업병

사례

국내

취급현황

노출

평가

9
메틸알코올

(67-56-1)

생식독성1B

눈자극성 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국내

: 5건

국외

: 7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5,217개소

○ 취급근로자

: 51,909명

○ 취급량

: 35,838,930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63,134톤

○ 사용량

: 1,355,624톤

○ 유통량

: 1,414,553톤

노출기준

초과

: 0.03%

Action

Level

초과

: 0.78%

10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7439-96-5)

생식독성 1B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

국내

: 4건

국외

: 22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7,329개소

○ 취급근로자

: 104,058명

○ 취급량

: 572,533,933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3,454톤

○ 사용량

: 85,323톤

○ 유통량

: 222,987톤

노출기준

초과

: 0.73%

Action

Level

초과

: 2.73%

<표 IIII-113>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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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GHS

분류결과

직업병

사례

국내

취급현황

노출

평가

11

아닐린 과

아닐린동족체

(62-53-3)

발암성 2

생식세포변이원성 2

급성독성(경구) 4

급성독성(경피) 3

급성독성(흡입) 2

피부자극성 2

눈자극성 2

피부과민성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

국내

: 1건

국외

: 30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43개소

○ 취급근로자

: 393명

○ 취급량

: 219,628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190,081톤

○ 사용량

: 205,961톤

○ 유통량

: 192,425톤

노출기준

초과

: 0.00%

Action

Level 초과

: 2.22%

12
시클로헥사논

(108-94-1)

발암성 2

생식세포변이원성 2

생식독성 2

급성독성(경구) 4

급성독성(경피) 3

급성독성(흡입) 3

피부자극성 2

눈자극성 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

국내

: 2건

국외

: 4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866개소

○ 취급근로자

: 98,193명

○ 취급량

: 256,955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191,993톤

○ 사용량

: 256,374톤

○ 유통량

: 252,780톤

노출기준

초과

: 0.01%

Action

Level 초과

: 0.69%

<표 IIII-114>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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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GHS

분류결과

직업병

사례

국내

취급현황

노출

평가

13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7440-48-4)

발암성 2

호흡기과민성 1

피부과민성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3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

국내

: 4건

국외

: 11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901개소

○ 취급근로자

: 4,485명

○ 취급량

: 156,639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98톤

○ 사용량

: 635톤

○ 유통량

: 621톤

노출기준

초과

: 1.26%

Action

Level

초과

: 8.70%

14
디클로로메탄

(75-09-2)

발암성 2

급성독성(경구) 4

피부자극성 2

눈자극성 2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

국내

: 9건

국외

: 6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1,414개소

○ 취급근로자

: 8,519명

○ 취급량

: 1,007,196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52,208톤

○ 사용량

: 152,978톤

○ 유통량

: 60,522톤

노출기준

초과

: 0.35%

Action

Level

초과

: 3.28%

<표 IIII-115>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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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화학물질명

(CAS No.)

GHS

분류결과

직업병

사례

국내

취급현황

노출

평가

15

트리클로로

메탄

(67-66-3)

발암성 2

급성독성(경구) 4

피부자극성 1

눈자극성 1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1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1

국내

: 3건

국외

: 2건

작업환경 실태조사

○ 취급사업장

: 201개소

○ 취급근로자

: 1,798명

○ 취급량

: 130,793톤

환경부 유통량 조사

○ 제조량

: 36,668톤

○ 사용량

: 11,686톤

○ 유통량

: 39,249톤

노출기준

초과

: 0.32%

Action

Level

초과

: 6.81%

<표 IIII-116> 연구대상 물질 15종에 대한 연구결과 종합(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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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1] 연구대상물질 15종 관련 국내 직업병 사례 조사 결과

순번 발생년도 물질명 노출량 성별 나이 직종 발생 직업병

1 2006년~2007년 톨루엔
3년 10개월 근무, 노출수준이 상당함,

환기 불량
여 51세

전기기기

제조공
다발성신경병증

2 2006년~2007년 톨루엔

12년 근무, 퇴직후 증상호전, 잉크,

경화제, 신너 등의 유기용제는 만성

후두염 초래가능성 있음

여 53세
고무제품

제조업
만성유기용제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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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생년도 물질명 노출량 성별 나이 직종 해부학적 분류

3 2006년~2007년 일산화탄소

노출기준을 매우 초과하는 고농도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지연성

저산소성뇌증이 발생

남 57세 보일러기사 저산소성뇌증

4 2006년~2007년 망간

10년간 주철공장에서 고농도 노출,

용해작업근로자에서 급성흡입손상을

동반한 폐렴, 급성 호흡곤란증후군이

발생할수있다는 보고 존재

남 50세 용해작업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렴

5 2008년 톨루엔 환기 미비, 신나의 톨루엔 함량 4.419% 남 44세
고무벨트

제조업

소뇌실조증 및

MSA 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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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발생년도 물질명 노출량 성별 나이 직종 해부학적 분류

6 2009년 톨루엔

13년간 페인트 품질관리 업무, 유기용제

노출이 파킨슨증후군의 원인으로

보고됨

남 55세 도료 제조업 파킨슨병

7 2009년 톨루엔
20년 9개월 간 세척작업, 고농도의

TCE와 톨루엔 노출이 사용됨
남 48세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소뇌위축증

8 2011년 톨루엔

11년간 가죽코팅 공장의 코팅 및

접착기계 운전자, 만성 유기용제 노출에

의해서 소뇌위축과 신경계질환이

증가하는것으로 알려짐, 10년이상

유기용제에 기중, 피부로 반복 노출됨

남 50세

코팅 및

접착기계

운전

소뇌성 운동실조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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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고일자 사고원인 피해정도 사고형태 사고구분

1 2000.1.31 정전기 제거 또는 발생 완화대책 미흡
부상1명, 재산피해

7,000만원
화재 고정시설

2 2000.8.19
작업방법 부주의로 톨루엔 탱크 공급배관

연결부에서 톨루엔 누출
사망 1명 누출 고정시설

3 2002.5.29 정전기에 의한 스파크로 톨루엔 폭발 부상 6명 폭발 고정시설

4 2003.5.29

정전기에 의한 이형제 제조업체에서 주입

펌프를 이용하여 소형용기로 주입하던 중

화재

부상 3명, 사망 1명 화재 고정시설

5 2004.4.10 중 건조기 내부에서 폭발안전관리 미흡으로 부상 2명, 사망 1명 폭발, 화재 고정시설

[부록-2] 연구대상물질 15종 관련 국내 화재/폭발/누출 사고 사례집

▶ 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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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코팅 원단을 생산하기 위해 합성섬유

원단에 톨루엔을 코팅하던

6 2004.6.6
유증기에 마찰에 의한 정전기가 발생하여

착화

부상 1명, 사망2명,

재산피해 4,652.1만원
화재 고정시설

7 2004.11.19

작업중 유증기가 정전기 등에 의해 착화

발화하여 인근 섬유 및 볼트 제조 회사 등

4개 업소에 번짐

부상9명, 재산피해
18,700만원 폭발, 화재 고정시설

8 2005.7.16 안전관리 미흡으로 드레인 밸브 개방 부상 70명 누출 고정시설

9 2005.12.24 유증기 누출로 인한 폭발
부상3명,재산피해

2,869.7만원
폭발, 화재 고정시설

10 2006.3.8
정전기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용제를 받던

드럼통에서 폭발 발생

부상1명, 재산피해
5,891.3만원

폭발, 화재 고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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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3.1.11 제어장치 오작동으로 폭발 사망 1명 폭발 고정시설

12 2013.7.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08호(고분자 나노

융합 실험실)에서 후드 내부에서 톨루엔

정제과정(가열) 중 톨루엔 용기(500ml)

과열로 화재발생

부상 5명 화재 고정시설

13 2015.1.16

경부고속도로 영천IC 부근 교통사고로 인한

탱크로리(톨루엔) 차량이 추락하여 톨루엔

유출(유출량 약 200L)

부상 1명 누출 차량

14 2015.4.22

울산 웅촌면 부림인터내셔널 공장내 “PVC

타일 제조공정”에서 ‘퍽’하는 소리와 동시에

폭발, 화재가 발생.사업장 옥내 공장내

인화성액체 드럼 폭발, 화재로 사업장 외

인근 피해 없음

사망 1명 화재 고정시설

15 2015.9.23

톨루엔 저장탱크(50㎥)에서 소용기(18ℓ)로

소분작업 중 정전기 스파크 발생(소방서

추정)으로 유증기에 발화되어 연소 확대된

부상 1명 화재 고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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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16 2015.10.7

유해화학물질 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옥외저장소 등으로 연소 확대된 사고

부상 1명, 재산피해

15,000만원
화재 고정시설

17 2015.10.28

야간 작업자가 공장동 내부 1톤 용기에

톨루엔을 담는 과정에서 쇠막대기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불티가 체류된 유증기에

착화되어 폭발 및 화재가 발생

부상 1명 화재, 폭발 고정시설

18 2016.2.9

분말소화기 제조 공장 저장탱크 용접

작업중 톨루엔 유증기(추정)에 착화되어

탱크가 폭발

부상 2명, 사망 1명 폭발 고정시설

순번 사고일자 사고원인 피해정도 사고형태 사고구분

1 2015.1.30

압력배출용 밸브 오픈되면서 대기 누출되면서

공급펌프 정지로 반응기 내에 있던 미 반응한

일산화탄소 상부 배기관을 통해 누출 추정

부상 5명 누출 고정시설

▶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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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사고일자 사고원인 피해정도 사고형태 사고구분

1 2013.8.12

유독물 운반차량(탱크로리, 용량 25톤)에

아크릴로니트릴을 싣고 운행 중이던 운전자가

탱크로리 배관 이상 발견, 고속도로 갓길에 차량

정차 후 배관 균열 확인, 약 80L의 아크릴로니트릴

누출, 누출물질 톱밥 등으로 확산방지 및 흡착,

인근 하천 등 유출 없음

부상 1명 누출 차량

순번 사고일자 사고원인 피해정도 사고형태 사고구분

1 2000.11.2 메탄올 저장탱크의 폭발 사망 4명 폭발 고정시설

2 2004.5.25
역화 방지기 미 설치에 의한 메틸알코올 저장탱크 지지철물

설치 작업중 용접 불꽃에 의해 폭발

사망 2명, 재산피해

400만원
폭발 고정시설

3 2004.9.30 메탄올 저장 플라스틱 폭발하여 화재발생
부상 3명, 사망 2명,

재산피해 728.7만원
폭발 고정시설

▶ 아크릴로니트릴

▶ 메틸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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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12.24

화학물질 혼합중 혼합기의 안전압력 이상으로 내압이

상승되어 안전장치인 압력파쇄기가 작동, 분출된 유증기가

다른 점화원에 의해 폭발, 화재발생

부상 3명, 재산피해

2,869.7만원

폭발,

화재
고정시설

5 2014.10.11
발안산업단지 공장에서 메탄올 공급 배관 이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 탱크 내 메탄올 3톤을 옮기던 중 화재발생

부상 1명, 재산피해

15,000만원
화재 고정시설

6 2015.10.7
유해화학물질보관하는 옥내저장소에서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옥외저장소 등으로 연소 확대된 사고

부상 1명, 재산피해

15,000만원
화재 고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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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42명의 대학생
3일 각각 7시간동안

75ppm, 150ppm

패턴기억과 패턴인지를 포함한 많은 수의 4가지 시험들을 포함한

행동과 인지시험에서 감소

Echeverria D

et al.(1989)(21)

43명의 인쇄공
6시간 30분동안

100ppm

피로, 졸림, 취한느낌, 육체능력감소, 색구별 능력감소, 테스트에서

시각에서 정확도감소

Baelum J

et al.(1985)
(22)

18명의 지원자 4시간동안 100ppm
민첩도와 정신운동기능의 28가지 측정들을 시험받았고

시각적-경계시험에서 약간의 장애

Dick RB

et al. (1984)(4)

싱가폴의 54명 인쇄공 246 mg/m
3

(65ppm)
톨루엔의 평균혈액수준은 0.63mg/L; 피부염은 대조군에서 1.9%인 것과

비교하여 인쇄공들에게는 38.9%

Chia SE

et al. (1987)
(38)

남성작업자 30명 12년 이상 50에서 80ppm 수용능력, 기억, 배움 감소로 나타난 지적기능의 장애
Larsen F

et al. (1988)(39)

싱가폴의 88ppm 손재주, 시각, 그리고 언어적 기억의 감소 Foo SC et al.

[부록-3] 연구대상물질 15종 관련 국외 직업병 발생 사례조사

▶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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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0명 (1990)(40)

그라비어인쇄공과

고무공장 작업자
36 과 42ppm

잠재적인 파랑-노랑 색각변화; 노출되지 않은 제본업자의 그룹(N=19)와

비교했을 때 72명의 인쇄공과 공장에서의 34명 작업자에게서 색각변화

Campagna D

et al. (2001)
(45)

로토그라비아인쇄공장과

신발공장 작업자
66ppm과 250ppm

공기 중 톨루엔, 혈액 중 톨루엔 그리고 orthocreosol 또는 소변의

마뇨산의 수준과 연관된 색각 변화

Zavalic M

et al.(1988)
(48)

남성 로토그라비어

인쇄공 20명

여포자극호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에서

가역적 변화;

FSH, LH의 혈장수준은 더 낮았고 활성테스토스테론을 보였다

Svensson BG

et al.(1992)(49)

독일에서 톨루엔에 노출된

150명의 남성과 90명의

여성

과거에 노출된 수준은

10ppm에서 200ppm까지

다양

남성에게 위험률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생식력은 절반쯤 감소 Plenge-Bonig A e

t al.(1999)(51)

55명의 기혼여성
평균 88ppm(범위,

50-150ppm)

자연유산이 대조그룹(4.5%)에 비교하여 톨루엔에 노출된

그룹(12.5%)에게서 높게 발견

Ng TP; Foo SC

et al. (1992)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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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명의

기형아
2년

톨루엔에 의해 영향 받은 노출과 방향족 용매에서의 직업적 노출의

내력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선천성기형의 위험률은 증가; 기형은 주로

위장과 신장-소변에서의 기형

McDonald JC et

al. (198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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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2명의 남자와 2명의

여자(40-88)

노출이후 11에서18일간

1층에서는 912 μg/m3

지하층에서는 786 μg/m3

메스꺼움, 설사, 숨가쁨, 비 특이성 가슴고통, 그리고 진행성의

호흡곤란과 폐 동맥판 폐쇄부전증; 수은증기에 노출된 후

11-24일 이내에 모든 환자들이 사망

4명의 환자들 중 3명의 소변수은수준은 94-423 μg/L

4명의 환자들 중 2명의 혈청수은수준은 127-161μg/L

Morbidity and MortalityWeekly

Report 40(23):393–395 (June 14,

1991).

림, 정서불안정과 성급함, 말초신경장애, 치은염, 구강병,

신경과민, 시각과 색각변화, 청각상실, 그리고 신경장애를

나타낸다. 이 영향들은 아릴화합물을 포함하여 금속수은,

무기수은화합물, 그리고 유기수은화합물에 노출된 사람에게

관찰됨

Bidstrup, P.L.(1980)
(8)

수은에 노출된 모든 사람에게 호흡곤란, 폐렴, 그리고 떨림이

나타남

Seaton, A. et al.(1978)(12)

Lien, D.C.

et al.(1983)(13)

Lilis, R. et al.(1985)(14)

Levin, M. et al.(1988)(15)

18개월의 남자아이 한 달간 노출 말단동통증(핑크병; 고통, 팽창,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Curtis, H.A. et al. (1987)
(20)

▶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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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트에서 300 μg/m3

방안 어린이 침대에서 10

μg/m3

때때로, 볼과 코끝의 핑크착색을 특징으로 하는 수은독성)

소변수은수준은 350 nmol Hg/L(거의 700μg Hg/L)

여자아이 2달간 노출
말단동통증;

소변수은수준은 214μg Hg/L

Foulds, D.M. et al.

(1987)
(21)

수은중독인 작업자의 아들 말단동통증; 소변수은수준은 182μg/g 크레아틴 Wide, C. (1986)(23)

40명의 생화학기술자

5년이하

작업자42% 10μg

Hg/m
3
이하

작업자 80% 40μg

Hg/m
3
이하

평균 혈장 갈락토시다아제와 카탈라아제활성은 상당히

증가하였고 적혈구 콜린에스테라아제는 대조군의 수치와

비교하여 감소

Lauwerys, R.P. et al.

(1973)
(34)

클로랄칼리공정 작업자 0.06-0.3 mg/m3 β-galactosidase, β-glucuronidase, N-acetyl-β-glucosaminidase (NAG),

and β-glucosidase의 혈청수준 높음; 사구단백뇨 15명
Foa, L. et al. (1976)(35)

63명의 클로랄칼리작업자
사구체 기능장애 증가, 혈액 속과 소변 중 β-Galactosidase 증가, 혈청과

소변속β2u-globulin의 증가 Buchet, J.P. et al.(1980)
(39)

형광튜브생산 공장21명의

작업자

손가락 떨림

소변수은수준 20μmol Hg/mol 크레아틴(거의 36μg/L)
Verberk, M.M. et al.(1986)(40)

12명의 작업자 노출기간범위(3개월-8년)

상당히 뒤떨어진 시각추적, 많은 떨림, 그리고 단기기억능력들의

감소; 소변수은수준: 5명-200 μg/L 초과, 5명-100-200 μg/L

1명-103 μg/L이하 1명-100 μg/L이하

Williamson, A.M. et

al.(1982)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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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명의 클로랄칼리작업자

평균소변수은수준: 290μg/L

5명-비정상적인 신경행동속도

3명-장기적인 말단잠재성

1명-장기적인운동과 말단감각잠재성

Levine, S.P. et al.(1982)(44)

화학공장의 35명 작업자 β-glucosaminidase배출량 증가 Meyer, B.R. et al.(1984)
(49)

270명 남성과 106명 여성

CNS와 신장의 영향;

CNS영향(기억곤란, 우울한 감정, 피로, 그리고 과민성)

남성 작업자에게서 손 떨림 스펙트럼에서 변화

소변 중 β-galactosidase활성과 렌티날 결합단백질의 배출증가

Roels, H. et al.(1985)
(53)

247명의

작업자
노출범위:20년-35년 잠재적인 신경계이상, 신경학적 이상, 다발성신경장애 Albers, J.W. et al.(1982)(54)

온도계제조 시설의

84명의 여성
9.3-75.6μg Hg/m

3 정지 시 떨림과 발끝걸음걸이의 어려움, 숙면어려움, 쇠맛, 높은

NAG와 β2u-globulin
Ehrenberg, R.L. et al.(1991)

(59)

폴란드치과에서의 여성 월경이상과 불임 Sikorski, R. et al.(1987)(65)

6명의 남성 최대노출 44.3 mg/m
3 성급함, 떨림, 피로 같은 만성수은독성의 증상, 비가역적인

성기능 손상

McFarland, R.B. et

al.(1978)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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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연료작업자들
사례 보고서의 많은 수는 콜타르와 콜타르피치에 노출된

작업자들에서 피부암(음낭암 포함)발견

IARC Monographs,

35,83-159, 1985
(1)

용광로와 유지보수 작업자들 폐와 방광암 발생

IARC Monographs,

34,37-64, 1984(2)

지붕을 수리하는 사람들(미국)
구강암, 후두암, 식도암, 위암, 피부암, 방광암 그리고 백혈병의

발생증가

인쇄출판공장의

기계수리기술자와 용접공
백혈병, 폐암 그리고 소화장기의 암발생

Kjuus, H. et al.

(1986)
(3)

타르를증류하는사람들과연료작업자들 방광암, 신우암 발생

국외 휘발성콜타르피치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휘발성콜타르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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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CO-Hb %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4명의 건강한

남성(16-25)
10-15분 ≤20

4-5% CO-Hb로부터 높은 CO-Hb수준에서

시각장애의 심각성 증가

Halperin, M. H. et al.
(1959)(28)

체력이 좋은 남성(16-25) 5-20 5% CO-Hb 시각한계점변화
McFarland, R. A. et al.

(1944)
(29)

3명의 어린남성 0, 10, 20 10과 20%CO-Hb: 야간운전능력감소
Ray, A. M. et al.

(1967)(30)

10명의 시험대상(남,여)
0.5-100-150

/110분

연속적으로 증가된 CO용량으로 청각상태시험에서

손상수준, 심지어 0.5ml/m
3
에서 손상된 각성

Groll-Knapp, E., H. et al. 
(1972)(31)

18명의 학생, 비흡연자
0, 50, 100,

175, 200
Beard, R. R., G. A. et al. 

(1967)(32)

9명의 남성(19-22) 0(3시간), 50(3시간) 0.96 다양한 정신검사의 결과들에서 아무 영향없음 Mikulka, P., R. et al.

국외 일산화탄소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일산화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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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시간)

(1969)(33)

비흡연자들
2.98

6.64

5

3
200 250

10.35

12.37

다양한 정신검사의 결과들에서 아무 영향없음

한사람에게 약간의 두통

Beard, et al.
(1970)(34)

7

4

50(64분)

0, 50, 150, 250(1시간)

손상된 시간판단능력

50ml/m3로부터 손상된시각; 폐포의CO에서감소된

것보다 빠르게 회복

Stewart, R. D. et al.
(1970)

(36)

건강한 성인인 27명의

남성과 여성

< 2, 50, 100, 200, 500

/≤5시간
≤20

시간간격 구별과 판단능력의 손상을 보이지

않음(Beard-Wertheim, Marquette)
Stewart, R. D. et al.

(1973)(35)

18명의

건강한남성(24-42),

비흡연자

< 1, 25, 50, 100, 200,

500, 1000 /0.5-24
≤30

8시간동안 100ml/m
3
로 휴식때 CO-Hb11-13%:

시험결과에서 아무런 증상과 영향을 보이지 않음;

CO-Hb가 15-20%일 때: 두통, 시각반응 변화,

육체조직손상

Stewart, R. D. et al.
(1970)

(36)

18명의 건강한

남성(24-42), 비흡연

< 1, 25, 50, 100, 200,

1000 /≤8시간

1-100ml/m
3
(11-13% CO-Hb): 증상을 보이지않으며,

생리지수 또는 혈액상태에서 변화없음

200ml/m
3
(24.8% CO-Hb): 두통, 정상혈액수치등,

하지만 시각반응에서 변화를 유발

Stewart, R. D. et al.
(196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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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ml/m3(22-24.5% CO-Hb): 200ml/m3에서보다

심각한 변화와 증상

1000ml/m3(31.8% CO-Hb): 심각한 두통, 임상적 화학

또는 ECG변화가 없음, 시각측정 손상이 없지만 눈에

띄는 시각반응변화 유발

50명의 남성과

여성(17-66)

인공호흡기에서

80ml 100% /45분
5.6-7.0

3.4%에서 6.3%까지 CO-Hb의 증가에서 다양한 실험적

정신운동시험에서 보이는 운동능력에서의 약간감소

Wright, G., P. et al.
(1973)

(38)

10명의 성인(21-32)
26(평균)/ 111(최고)

/2시간
6.6

111ml/m3(6.6% CO-Hb)에서 시각활동장애, 심장박동수

또는 분당 호흡기량 변화 없음
Horvath, S. M. et al.

(1971)(39)

12명 비 흡연자, 남과여 50 / 5시간
90분뒤 지연반응과 청각활동시험에서 문제, 정신장애는

없음

Fodor, G. G. et al.
(1971)

(40)

5명의 어린남성,

비 흡연자
0-100 / 4시간 시각시험결과에서 아무런 영향 없음

Hanks, T. B. et al.
(19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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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의 시험자

(27명 남, 15명 여)
100 / 3시간 7 다양한 심리시험에서 인지능력과 지능의 약간의 장애

Bender, W. et al.
(1972)

(42)

60명의 작업자 ≤100 / 8시간 7

3%의 CO-Hb로 컨트롤그룹과 비교했을 때,

신경쇠약증후군빈도증가(63%와 40%)와 두통의 증가,

일반적으로 허약해짐, 그리고 EEG에서 α-rhythm으로

낮은 전압곡선

Grudzinska, B. et al.
(1963)(43)

49명의 건강한

남성(25-55)
100 / 300 ≤20.4

측정한 생리지수와 CO-Hb사이의 연관성이 보이지

않음; 일련의 심리시험의 결과는 상당히 일치; 5%의

CO-Hb에서 첫 번째로 영향이 나타남

Schulte, J. H. et al.
(1963)

(44)

28명의 건강한

사람(20-50)
700 6-11-17

6% CO-Hb는 운전능력에 영향을 끼치지않음; 11%와

17% CO-Hb는 심각한 장애의 원인이 되지 않지만

몇몇의 통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이 있음
McFarland, R. A. et al.

(1973)(45)

언급되지 않은 3명
200 /4시간

24.8

정상범위의 임상적화학적 한도에서 약간의 두통;

유발된 시각반응 변화 Stewart, R. D.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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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37)

- 500(2시간), 1000(2시간)
22-25.4

31.8

위의 영향들이 증가

심각한 두통, ECG또는 임상적화학적 한도에서 변화

없음; 시간측정의 손상 없음

Stewart, R. D. et al.
(1969)

(37)

6명의 건강한

남성(31-46), 비 흡연
1000-35600 /10분45초 -

9.1% 또는 11.6% CO-Hb에서 급격한 증가는 즉각적인

두통의 원인이됨;

Stewart, R. D. et al.
(1973)(46)

8명의 건강한 남성 -
≤30

45

모의 실험으로부터 정상적인 결과

모의 실험으로부터 심한 영향을 받음; 신경쇠약

Forbes, W. H. et al.
(1937)

(47)

협심증을 가진 10명의

환자(40-56)
90분 5.08

협심증 증상이 발달되기 전에 활동시간 감소;

수축기혈압, 맥박수와 호흡감소

Aronow, W. S. et al.
(1972)

(48)

협심증을 가진 10명의

성인남성

50, 100

5일동안 하루당 4시간

2.9

4.5

두 농도에서 고통이 발달되기 전에

트레드밀 운동 가능기간 감소;100ml/m3에서

고통지속 증가

Anderson, E. W. et al.
(1973)(49)

협심증을 가진 10명의

환자(40-55)
50, 하루 2시간 2일 2.68

협심증 증상이 발달되기 전 운동량 감소

수축기혈압과 맥박수 감소

Aronow, W. S. et al.
(1973)

(50)

50 2.27 파행이 생기기전에 운동시간의 상당한 감소 Aronow, W. S.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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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헐성 파행을 가진

10명의 남성(33-58)
2시간 (1974)(51)

언급되지 않은 9명 0-14 승모판 협착증, 관상 동맥성심장 또는 기종을 가진

환자에서 3% CO-Hb로부터 심근물질대사 감소

Brody, J. S. et al.
(1969)(52)

12명의 남성(21-36)

임상적으로 정상인

남성(41-60)

100

4시간
6.4

운동이 있든 없든, 운동하는 동안 7명에게

검출가능한 병적인 변화는 없고, CO노출 이후

심근 허혈증의 증상이 더 심각해짐

Anderson, E. W. et al.
(1971)

(53)

언급되지 않은 5명
4000

0.5-2분

CO-Hb가 5-10%일 때 정맥혈과 동맥에서

산소분압감소

Ayres, S. M. et al.
(1965)(54)

10명의 비 흡연자

5000

2.5-3.5분

3.95±1.87
3.95±1.8% CO-Hb에서 9명의 흡연자와 비교했을

때, 호흡량 상당한변화

Chevalier, R. B. et al.
(1966)

(55)

언급되지 않은 26명 50000 관상동맥성 심장 또는 기종이 있는 사람에게 5% Ayres, S. M. et al.
(1969)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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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분 CO-Hb로부터 호흡과 혈액변화

언급되지 않은 970명 몇 년 ≤10
432명의 컨트롤그룹과 비교했을 때 만성 CO중독

또는 질병의 증상의 발병률 증가를 보이지 않음

Lindgren, S. A. et al.
(1961)(57)

경찰과 운전자
-

일하는 날
7.3-9.3 노출되지 않은 컨트롤군보다 CO-Hb수준이 높음 Bruin, A. de (1967)(58)

331명의 교통경찰
10-12

/하루 5시간

작업을 시작할 때 3-8% CO-Hb수준이 노출 이후에

약간 변화; 20ml/m
3

CO는 CO-Hb+1.6%, 10ml/m
3

CO는 CO-Hb+0.7%

Chovin, P. (1967)(59)

20명의 세관사

13.8/8시간(8.00-16.00)

65.6/8시간(16.00-24.00)

114.4/8시간(24.00-8.00)

배출된 CO로부터 계산된 CO-Hb:

모든 3시트에서의 평균:

비 흡연자에게 1.5%에서 3.6%까지의 CO-Hb증가

흡연자에게 4.8%에서 6.4%까지의 CO-Hb증가

나머지 2시트에서의 평균:

비 흡연자에게 1.4%에서 4.0%까지의 CO-Hb증가

흡연자에게 3.8%에서 7.6%까지의 CO-Hb증가

Cohen, S. I. et al.
(1971)

(60)

경찰 2명 흡연자 3.1-3.9% CO-Hb, Clayton, G. D. et al.
(1960)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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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17 최고치 120

/8시간
비흡연자 0.8-1.2% CO-Hb

68명의 검차원 10-150/하루 8시간 3.74
Hb수준이 흡연자 컨트롤 그룹보다 상당히 증가

(2.67 CO-Hb)

Hofreuter, D. H. et al.
(1962)(62)

38명의 차고 작업자 59/하루 8시간 컨트롤군보다 CO-Hb와 Hb가 상당히 증가
Ramsey, J. M. et al.

(1967)(63)

터널에서 교통경찰관
70, 최대 200 /

하루 2시간
0.5-13.1% 증상이 없고, Hb수준과 요중 단백질, 당수치 정상

Sievers, R. R, T. I. et al.(1942)(64)

Sievers, R. F. et al.
(1942)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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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16명의 작업자 -/-
16명 중 8명에게 피부 과민성이 나타남

Curtis GH, 1951
(6)

- -/-

베릴륨만성 질환 124 명 중 11 %는 CBD의 발병 이전에

하나 또는 두 가지의 베릴륨급성 질환이 있었다.
Freiman and Hardy ,

1970(10)

베릴륨 정밀 가공공장의 작업자 노출 LTW- 0.2μg Be/m
3
이상

조사한 작업자 235명 중 22명에게 비정상적

BeLPT수치가 확인되었고, 22명 중 13명은 CBD로

진단되고 2명은 CBD일 가능성을 가졌으며, 4명은 BeS로

진단됨(3개월 이내에 공장에 고용된 사람)

Kelleher et al.,

2001
(1)

베릴륨 세라믹 공장의 8명 직원

0.8μg Be/m3이하

기계공정 작업자들은

2μg/m3이하

8명 중 6명은 CBD로 진단(전체 발생률의 4.4%);

기계공정 작업자들의 BeS는 14.3% 발생률을 가짐
Kreiss et al,

1996(16)

구리베릴륨합금유통센터 작업자 1명
중앙값은 0.03μg Be/m3

산술평균은 0.05μg Be/m3 주괴를 재포장하는 동안 피부접촉으로 인하여 BeS와

Stanton et al.,

2006(3)

국외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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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샘플들은 0.2μg Be/m3이하
CBD증상을 보임

베릴륨합금 정제&교정 회사 작업자

5명

1960년대 중-1980년대 초

용광로: 0.50 ± 0.44 µg/m
3

금속파괴: 2.7 ± 7.2 µg/m
3

4명은 용광로 근처에서 작업

1명은 금속파괴/분리 작업;

CBD증상

Cullen et al., 1987
(24)

베릴륨공정의 9225명 남성

(7개의 공장)
-/-

기도, 기관지 그리고 폐암의 상당한 증가(표준사망률[SMR]: 1.26;

95%신뢰구간[CI]: 1.12-1.42)
Ward et al., 199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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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46세의 남성

소변 중 니켈수준은 172μg/dL

초기증상은 약간의 어지러움, 두통, 가쁜 숨, 흉부고통 그리고 기력부족 Kurta et al. (1993)
(5)

니켈공장 근처쓰레기처리공장

작업자 7명

고열, 오한, 흉골 늑막염 흉통 그리고 운동성 호흡곤란, 백혈구증가와

흉부방사선침투의 확산(3명 사망, 4명생존)
Seet et al. (2005)(6)

64명의 남성 / 48명의 여성 0.007-0.52 mg/m
3 최대호기유량비율, 최대호기중간유량(MMF),

강제폐활량(FVC)감소-폐기능악화
Shi (1994)

(7)

남쪽Wales, Clydach

니켈정련소 작업자
비부비동과 폐암의 높은 발생률

Amor, (1939)(9)

Doll, (1958)(10)

Morgan, (1958)(1)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1952)(10)

국외 니켈카보닐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니켈카보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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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 장기적인 피부접촉/-

황달, 빈혈 그리고 불확실한 일반적인

증상들과 메스꺼움, 구토, 두통과 어지러움이

발생, 수포형성을 일으키고 몇 시간동안의

노출이후는 불타는 듯한 감각과 홍반발생

Brieger et al. 1952
(17)

,

Zeller et al. 1969
(18)

작업자 10년이상/-

말초혈액의 백혈구에서 산성인산효소,

미엘로퍼록시다아제, 숙신산탈수소효소의 활성이

감소,글리코겐량은 증가

Grigoreva 1990(19)

아크릴아미드 생산 작업자

41명

-/아크릴로니트릴-헤모글로빈

부가물수준은 0.02~66nmol/g 헤모글로빈
- Bergmark et al. 1993

(20)

- 피부노출/-
노출 후 5분 뒤에 피부에서 타는 듯한 감각이

느껴졌고 하루 뒤에는 수포형성이 일어남
WHO 1983(21)

아크릴로니트릴 생산

작업자 5명

8명의 대조군

피부 첩포시험 수행

0.1%의 아크릴로니트릴이 용해된(99.5%는 순수)

첩포시험에서 모든 환자들은 3+의 심각성으로

반응하였다. 8명의 대조군은 피부에서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음

Bakker et al. 1991
(23)

국외 아크릴로니트릴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아크릴로니트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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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소공장의 중합공정

작업자 470명
5년/-

아크릴로니트릴에 잠재적 노출이 있던 작업자들

사이에서 폐와 결장암에서의 증가된 위험률,

16명의 암환자(사망자와 생존자 포함)를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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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스티렌 노출 작업자 1-40ppm 말초임파구계획에 없던 DNA합성[UDS]의 증가
Pero, R.W.;

(1982).(20)

6명의 작업자 12-74ppm 말초임파구에서 염색체이상의 빈도증가 Hogstedt, B.; et al. (1983)
(21)

36명의 작업자 2.8-154ppm 말초임파구에서 염색체이상의 빈도증가
Andersson, H.C.; et al.

(1980)(22)

15명의 작업자 27ppm 말초임파구에서 염색체이상의 빈도증가
Nordenson, I.; Beckman, L.

(1984)
(23)

플라스틱 제조공장 6명 작업자 말초임파구에서 염색체이상의 빈도증가
Maki-Paakkanen, J.; et al.

(1991)(24)

18명의 작업자 50ppm이하 말초임파구에서 염색체이상의 빈도증가
Hansteen, I.L.; et al.

(1984)
(25)

강화 플라스틱 제조공장 26명

작업자
1-140ppm 염색체이상유발, 비정상적 임파구

Meretoja, T. (1977)

Meretoja, T.

(1978)(27)

자발적 낙태가 지역의 전체 비율과 비교하여 2배로 나타남 Hemminki, K

국외 스티렌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스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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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렌/비스코스 레이온 산업,

9000명의 여성작업자

(1980)
(31)

작업자들 사이에서 색각구별에서의 통계적으로 상당한 감소

Gobba, F et al. (1991)(51)

Gobba, F et al. (1993)(52)

Eguchi, T.et al. (1995).(53)

Campagna, D.et al (1995).(54)

34명의 남성 41명의 여성
8시간 TWA

스티렌농도: 16ppm

파랑-노랑 범위에 영향을 주는 색각 예리함에 상당한 감소
Gobba, F et al. (1991)

(51)

60명의 남성

조선업자(평균나이29)

평균 작업장 주변

농도 24ppm

빨강-초록 또는 파랑-노랑 결함증가(p<0.05)로 발달,

높은 요 중 만델산과 페닐글리옥시산을 배출
Fallas, C et al. (1992)(48)

9명의 사람
7시간동안 50, 100, 216,

376ppm에 노출

1시간동안 50ppm: 자각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결과 보이지 않음.

100ppm: 일시적인 자각반응 376ppm: 불쾌, 자각증상과

신경장애가 나타남 Stewart, R.D.; (1968)
(1)

폴리에스테르수지에서스티렌에노출된

9명의작업자

감마 글로불린에서의 약간의 증가, 9명의 작업자 중 한명은

감지할 수 있는 간과 몇몇의 약간의 종양
Zielhuis, R.L. (1961).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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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 -/-
한정된 공간에서 작업으로 기인한 몇 몇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맥주통 니스 칠하기
McNally, 1937(5)

1명의 여성근로자
12시간

/4,000-13,000ppm
흡입으로 인한 직업적 메탄올 중독 Browning, 1965

(6)

1명의 근로자
4년

/1,200-8,000ppm

시력이 현저히 감소했다. 그 밖의 주변의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음
Henson, 1960

다수의 근로자 -/300ppm
메탄올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나타난 두통

Henson, 1960(7)

스피릿 복사 근로자 -/400-10,000ppm
증상이나 통증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었으나 이런 농도는 과도한

노출로 여겨짐
McAllister, 1954

(8)

다수의 근로자 -/200-375 ppm 심각한, 재발되는 두통
Kingsley and

Hirsch (1955)
(9)

45 %의 스피릿 복사기계

작동자들
20분/1330 mg/m3 메탄올 독성과 일치하는 몽롱한 시야, 두통, 멀미, 어지럼증,

시각장애를 경험
NIOSH ,1990(13)

국외 메틸알코올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메틸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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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광산과 산업현장의 근로자 -/평균 망간농도 210 mg/m3 망간과 그 화합물의 고농도의 먼지와 흄을 흡입한 근로자에게서

폐렴에 대해 높은 유병률이 관찰됨

Lloyd Davies,

1946(13)

총 34명의 광석 근로자

-/망간의 최고 수치가

170mg/m
3
이고 평균농도가

47mg/m
3

11/34(32 %)의 광석 근로자가 망간중독증,30 mg/m
3
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는 아무 증상이 없음

Flinn, 1940
(12)

유고슬라비아의 공장 근로자 -/7–63 mg/m3 망간중독증 사례 보고
Kesic and Hausler,

1954(15)

광부 -/ 5 mg/m
3

광부들의 만성적인 망간중독 중 공기샘플의 1/3만이 5 mg/m
3
이상

Schuler,

1957
(16)

75개 펜실베니아 공장의

144명의 근로자 -/5 mg/m
3

망간흄과 분진의 농도가 5 mg/m3를 초과한 144명의 근로자 중

망간중독증의 7건의 확실한 사례와 15건의 모호한 사례를

보고했다. 7건의 확실한 사례 중 4건은 망간 분진에 노출되었고

3건은 망간 흄에 노출

Tanaka and

Lieben, 1969
(17)

국외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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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실베니아 철 공장 근로자

71명

-/평균 노출은 13.3 mg/m
3

5건의 망간중독증, 5건중 3건은 망간철 흄으로 인한 노출이다.

3건 중 2건은 모래성형공정 주입구에서 5년간 흄에 노출, 나머지

1건은 주입공정, 나머지 2건은 망간 철 중쇄작업과 스크리닝 작업

Smyth, 1973
(18)

141명의 남성근로자들

대조군은 망간에 노출되지

않은 104명의 근로자들

근무기간은 1-19년이고, 평균

7.1년/망간 먼지의

TWA농도(개인시료)의 범위는

0.07에서 8.61 mg Mn/m3

망간 노출군에서 유의미하게 추운 날씨에 기침의 높은 이환율,

운동 중 호흡장애, 급성기관지염을 발견,이러한 증상의

발생규모와 이환율은 혈중, 소변의 망간농도, 노출의 기간과는

연관성이 없음간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수행된 정신운동에 대한

테스트는 더 긴 평균반응시간, 음성-언어적 단기기억 테스트에서

훨씬 낮은 수행력, 대조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눈과 손의

조화성, 손 안정화 매개변수를 보여줌

Roels,

1987a, b
(19)(20)

알칼라인 건전지 공장의

102명의 남성근로자

대조군은 104명

노출기간은 02-17.7년, 평균

5.3년/망간 농도의 중앙값은

0.71 mg Mn/m
3
(총 에어로졸)

18 mg Mn/m
3
(호흡성 입자)

혈중, 소변의 망간 농도는 망간에 노출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음, 대조군과 망간 노출군 사이 호흡기 증상의

이환율에 대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음, 망간 노출군이

수행한 몇 가지 신경행동학적 테스트가 대조군이 수행한 것보다

Roels and

Lauwerys,199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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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떨어짐

알칼라인 건전지 공장의

102명의 남성근로자

대조군은 104명

8년/1987년 0.80 mg

Mn/m3에서 1995년 0.25 mg

Mn/m3

대부분 노출된 부분군(중간군과 높은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간노출이 감소하자 장애가 부분적으로 가역적,전 임상적인 EHC

수행장애가(망간 중독증의 중요한 전조증상) 초기에 관찰되고

낮은 직업적 망간 노출에서만 관찰되는 눈과 손의 조화는 망간

노출이 감쇄되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개선

Roels,

1999(22)

2개의 주조공장에서 총 30명
1-35년, 평균

9.9년/0.02–1.40mg Mn/m
3

단순반응시간, 반응시간의 표준편차, 주된 손의 수지력 검사에

대한 중요함 차이점이 망간 노출군과 대조군간에서 발견
Iregren,

1990
(23)

2개의 주조공장에서 총 30명
1-35년, 평균

9.9년/0.02–1.40mg Mn/m3

자기 기입식 설문지에서 발견되는 건강문제의 비율이 늘었으며,

비정상적인 뇌파, 느린 뇌간청각 유발전위 잠복기, 느린

길항반복이 노출된 근로자에서 발견

Wennber,

1991, 1992(24)(25)

실리코망간 산업에서

근무하는 74명의 근로자

-/호흡성 에어로졸은 0.225

mg Mn/m
3
, 총 분진의 범위는

0.014–11.48mg Mn/m
3

질문지에 있는 안 좋은 증상에 대한 비 일치쌍이 46개 항목 중

33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망간 합금 근로자들은 대조군과

인지유연성과 정서 상태, 후각 인지의 차이가 뚜렷

Mergler and

colleagues, 1994
(26)

실리코망간 산업에서

근무하는 58명의 근로자
-/-

신경운동기능과(루리아 동작척도), 일정기분(화, 적개심,

혼란스러움, 어리둥절함)과 관련 있었으며, 노출군과 대조군

사이의 인지 테스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망간 노출이

신경행동학적, 신경 정신병학적 범위와 관련 있고, 망간의 직업적

Bouchard et al.,

2007a, b
(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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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

합금철 공장에서 근무하는

61명의 공장 근로자와 근처

병원에 있는 87명의 대조군

-/용광로실은 1981년 1.60 mg

Mn/m
3
에서 1987년 0.24

mg/m
3
으로 떨어짐. 주조실은

0.15에서 0.26 mg Mn/m
3
으로

평균적으로 증가, 용접작업은

평균적으로 0.17에서 0.055

mg Mn/m
3
으로 감소

합금 노동자에서 신뢰할 수준의 과민성, 어지럼증, 강직성에 대한

높은 증상 비율이 관찰
Lucchini, 1999

(29)

북 미시시피 금속공장의

75명의 미국 근로자

대조군: 망간 노출이 없는

75명의 근로자

-/노출 평균은 0.066 mg

Mn/m3

눈과 손의 조화, 복잡반응시간, 수지력 실험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행능력이 감소했다. 망간 노출로 인한 우울증, 불안, 피로,

수면장애, 집중력, 기억력, 기분변화, 조병, 떨림, 불균형에 대한

분명한 증상이 없음

Gibbs,

1999
(30)

남부 아프리카의 망간

제련공장 근로자 589명

대조군은 전기어셈블리

공장의 망간에 노출되지않은

67명의 근로자

-/0.82±1.04 mg/m
3

제련근로자와 대조군사이에 (Santa Ana)운동수행, 벤톤의

시각기억검사, 숫자 외우기와 숫자부호의 테스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 주된 손과 주되지 않은 손의 수지력 검사는 제련

노동자와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 차이

Myers.2003a,

b
(31)(32)

100명의 망간 합금 공장 -/호흡성 입자 0.301 mg Bast-Petter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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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대조군 100명
Mn/m3, 흡입성 입자0.036 mg

Mn/m3

증가하는 수전증에 관해 망간 노출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임. 이 연구는 수전증에 대한 망간 관련 효과가

기하평균 노출 0.036 mg Mn/m3(호흡성 입자 분율)에서

이뤄진다고 밝힘

2004(33)

60명의 철강 근로자 -/-

공기 중 납 노출도 존재해서 신경행동학적 테스트에서

망간노출로 인한 변화에 관한 평가가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팔뚝의 회내-회외의 점진적 감소가 철강

근로자에게는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고 이는

철강 노동자에서 망간의 효과와 일치

Blond et al., 2007;

Blond and

Netterstrom, 2007)
(34)(35)

43명의 다리 용접공
-/0.01–0.38

mg Mn/m3(총분진)

용범위에서 망간의 CEI와 혈중망간 농도에 신경 심리적 테스트가

연관이 있다는 중요한 노출반응곡선이 나타났다. 이 연구는

용접공들이 실제로 망간과 관련된 부작용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주나 이 그룹의 노출농도는 너무 높아 용접공을 보호할 수

있는 노출한계 설정이 힘듬

Bowler,

2006
(37)

96명의 러시아 용접공,

96명의 연령 매칭된 대조군
평균 13.5년/0.12 mg Mn/m

3
(

가장 많이 노출된 그룹에서 수지력 검사와 숫자부호테스트

수행의 감소가 관찰
Ellingsen,2008

(38)

도제 용접공 근로자 -/-
망간 노출 증가에 따라 반응시간의 증가와 글쓰기 테스트의

퇴보를 보여줌

Laohaudomchok,2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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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의 용접공과 7명의

대조군

24.1±15.5년/0.88±0.57 (SD)

mg Mn/m3-year

대조군에 비해 용접공은 후각신경구, 전두백질, 담창구, 피각에

축적, 운동수행능력이 주된손, 주되지 않은 손 모두 용접공에서

대조군에 비해 안좋음

SEN,

2011(40)

선광의 85명의 망간염 제조

근로자

-/0.07–8.61

mg Mn/m
3
(총 분진)

질문지를 이용해 남성 근로자의 불임을 조사, 노출군의 16-25,

26-35 연령 그룹 자녀출생은 기대보다 낮음. 연구는1mg Mn/m
3
이

남성의 생식독성을 일으키는데 충분, 망간의 노출된 자녀 출생

수에 큰 감소를 시킨다고 결론을 내림

Lauwerys et al.,

198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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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인구 수 실험농도 실험결과 실험기간 참고문헌

아래쪽 다리에 피부염이 있는

113명의 환자

5%

(바셀린)

113명중 10명이 양성

(8.9%)

테스트 기간:1970-1973

306명의 환자 중 113명이 아닐린 테스트를 함

Angelini el al.

1975(11)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 139명의

환자

25%

(양모유 연고)
139명중 0명이 양성 테스트 기간: 명시되지 않음 Bonnevie 1939

(12)

500명의 환자
10%

(아몬드 오일)
4.9%가 양성

테스트 기간: 명시되지 않음. 모든 환자들이

안닐린 테스트를 함

Calas et al

.1978(13)

손에 습진이 있는 206명의

환자; 아래쪽 다리에 습진이

있는 205명의 환자

명시되지 않음

206명중 4명이 양성(1.9%)

205명 중 6명이

양성(2.9%)

테스트 기간:1969-1975
Eberhartinger 1984

(14)

다리에 궤양이 있는 200명의

환자

5%

(바셀린)

200명중 8명이 양성

(4%)
테스트 기간: 명시되지 않음

Ebner and

Lindemayr,

1977(15)

1%

(명시되지 않음)
111명중 0명이 양성

테스트 기간:1977-1983
Enders 1986(16)

국외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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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명의 환자
인쇄업자에 대한 규격으로 실험을 진행함

148명의 환자
1%

(명시되지 않음)
148명중 0명이 양성

테스트 기간:1977-1983

가죽업자에 대한 규격으로 실험을 진행함

Enders 1986
(16)

191명의 환자
1%

(명시되지 않음)
191명중 1명이 양성(0.5%)

테스트 기간:1977-1983

페인터업자들에 대한 규격으로 실험을 진행함

1119명의 환자

1%

(바셀린이나

양모유 연고)

-

테스트 기간:1992-6/2005

어떤 환자들은 높은 농도나 다른 수단으로도

실험이 진행됐으나 모든 반응은 바셀린이나

양모유 연고의 1%아닐린으로 실험함

IVDK 2005
(17)

1000명의 환자
5%

(올리브 오일)
1.9%가 양성 테스트 기간: 명시되지 않음 Malten 1969(18)

0.5% 100명중 10명이 양성(10%) 테스트 기간: 명시되지 않음 Malte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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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에 궤양이 있는 100명의

환자

(올리브 오일) 1973(19)

196명의 도색작업자와 페인터

명시되지 않음

196명중 15명이

양성(7.7%)
테스트 기간:1960-1962

Meneghini

et al.

1963
(20)

129명의 화학자 129명중 10명이

양성(7.8%)
테스트 기간:1960-1962

합성 수지 공장에서 근무하는

80명의 근로자

명시되지 않음

80명중 3명이양성(3.8%) 테스트 기간:1960-1962

Meneghini

et al. 1963(20)섬유산업에서 근무하는 77명의

근로자
77명중 9명이 양성(11.7%) 테스트 기간:1960-1962

70명의 목수와 도색작업자 70명중 1명이 양성(1.4%)
테스

트 기간:1960-1962

56명의 헤어디자이너와

미용전문가 명시되지 않음
56명중 5명이 양성(8.9%)

테스트 기간:1960-1962
Meneghini et al.

1963(20)

고무산업에서 근무하는 51명의
51명중 3명이 양성(5.9%) 테스트 기간:1960-1962



부 록 ‥‥ 317

근로자

그래픽 산업에서 근무하는

45명의 근로자
명시되지 않음

45명중 3명이 양성(6.7%) 테스트 기간:1960-1962
Meneghini et al.

1963
(20)가죽 공정에서 근무하는

43명의 근로자
43명중 1명이 양성(2.3%) 테스트 기간:1960-1962

536명의 환자
2%

(파라핀 오일)
536명중 1명이 양성(0.2%) 테스트 기간:1976

Morieatry et al.

1978
(21)

70명의 환자
2%

(명시되지 않음)
70명중 3명이 양성 테스트 기간:1970 Pambor 1971(22)

아토피 피부염의 93명의 환자
5%

(명시되지 않음)
93명중 0명이 양성 테스트 기간: 명시되지 않음

Rudzki and

Grzywa 1975(23)

600명의 환자
5%

(황색 바셀린)
3.6%가 양성

테스트기간:

9/1967-1/1970

Rudzki and

Kleniewska

1970(24)

1057명의 환자
5%

(바셀린)

1057명중 32명이

양성(3.0%)
테스트 기간: 명시되지 않음

Rudzki and

Kleniewska

197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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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5명의 환자

10%

(아몬드 오일)

3105중 269명이

양성(8.7%)
테스트 기간:1956-1965

Scarpa and Ferrea

1966(26)

737명의 환자
5%

(양모유 연고)

737명중 62명이

양성(8.4%)

아닐린에 관한 표준 실험을 진행함, 24시간을

적용했을 때 62명이 양성으로 나왔고 48시간 후

추가로 11명의 약한 반응과 점점 약한 반응이

관찰됐고 28명의 의심스러운 반응이 관찰됨

Schultheiss

1959
(27)

1000명의 환자 명시되지 않음 3.2%가 양성
테스트 기간

:8/1970-12/1971
Schwarz and

Gorrmann

Luckerath 1982(28)1000명의 환자 명시되지 않음 1.9%가 양성
테스트 기간:

5/1976-1/1979

1529명의 환자
10%

(명시되지 않음)

1529명중 154명이

양성(10.1%)
테스트 기간:1933-4/1935 Zundel 1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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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실험 지원자
3-5분/50 ppm, 75 ppm, 8시간

7분/70 ppm, 90 ppm

0 ppm에서 노출되었을 때 목에 염증이 발생했고 75 ppm에

3-5분간 노출될 때 눈, 코, 목 모두 염증이 발생하고 하루 8시간

동안 견딜 수 없다고 판단, 7분간 노출 된 실험에서 코의 염증이 70

ppm에서 보고되었고 눈과 목의 염증이 90 ppm에서 보고됨

Nelson et al.

1943(1)

비디오테이프 제조공장

근로자

메틸에틸케톤, 테트라 하이드로

퓨란, 사이클로헥사논, 톨루엔이

6:2:2:1의 비로 혼합된 유기용제

시각-운동 통합 능력과 단기기억의 행동점수의 감소를 보고
Chia et al

,1993
(3)

가구 공장 근로자 -/41-92 ppm
눈과 호흡기의 염증, 두통, 기분장애, 기억장애, 골통과 기타 다른

증상들이 보고

Grahm,

2000(4)

실험 지원자 -/50ppm 어떠한 증상도 보고되지 않음
Mraz et al.1998,

1999(5)(6)

국외 시클로헥사논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시클로헥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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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인구) 수 노출기간 / 노출농도 건강상 영향 참고문헌

27명의 초경합금 공장 2년/- 2명의 폐에 관한 X-ray 변화를 발견
Jobs, Ballhausen,

1940(1)

미국의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공구 산업
-/-

3건의 진폐증을 보고. 3가지 사례는 “특이한(독특한) 타입의 폐의

반응과 고글로불린 혈증”으로 판단. 연구자는 이 병이 코발트로 인한

것이라 추측

Miller et al. 1953
(3)

영국의 255명의 초경합금

노동자
-/0.30 and 0.34mg/m3 6건의 중금속 질병에 대한 사례를 발견,연구진들은 코발트가

중금속질병의 작용물질이라 추측
Beck et al. 1962(4)

1500명의 텅스텐 카바이드

그라인딩 근로자
1달-28년, 평균12.6/-

2명에게서 미만성 간질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12명 중 8명은

죽었고, 그 8명 중 4명의 폐조직 표본은 섬유조직의 소결절 간질성

침윤 반응을 보임

Coates Watson,

1971
(5)

3명의 텅스텐 카바이드

근로자

-/-

한 명은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고 정상적인 폐의 기능을 가졌다. 또

한명은 아급성의 간질성 폐렴으로 그라인더였고, 마지막 한명은 간질성

섬유증의 초기

Coates Watson,

1973
(6)

국외 코발트 및 그 화합물 직업병 발생여부 조사결과

▶코발트 및 그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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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초경합금 산업

근로자
-/0.06 mg/m

3

폐쇄성 폐질환이 0.06 mg/m
3
의 평균농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나타남

0.06 mg/m
3
의 평균 코발트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는 호흡성 과민을

호소했다. 소변과 혈중 코발트 농도와 코발트 노출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

1)Alexandersson,
(7)(8)

2)Alexandersson,

Hedenstierna
(9)

3)Alexandersson

Atterhog
(10)(11)

두 텅스텐 카바이드Plant

A에서 150명, Plant B에서

140명의 근로자를 대상

-/ 0.5 mg/m3 90명 중 11명은 간질성 침윤,텅스텐 카바이드 제조 공정의 많은

단계에서 0.5 mg/m3을 초과
Sprince, 1984(13)

미국의 텅스텐

카바이드산업의 41명의

근로자

-/-
호흡기계 증상에 대한 높은 발생률과(41명 중 34명이 호흡장애),

방사선학적 이상(41명 중 13명), 폐기능 이상(41명 중 23명)을 보임

Fischbein et al, 1992
(14)

텅스텐 카바이드 근로자

42명

2년/0.14에서 16

mgcobalt/m3

4명의 근로자가 거세포성 간질설 폐렴을 보였고 상당한 농도의 텅스텐

카바이드가 발견. 연구대상 중 16건이 비정상적인 흉부 X-ray를 보였고

폐 기능 변화를 보임

Auchincloss,1992(15)

벨기에 다이아몬드 연마공 -/-
생체 검사 중 조직병리학적 검사 샘플을 채취한 5건중 4건은 Coates와

Watson이 서술한(5) 중금속 흡입으로 인한 것,노출을 중지 한 후,

Demedts et al.198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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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어진 증상은 빠르게 진정됐고, 방사선학적 흉부 음영이 퇴행했고,

폐 기능은 정상으로 호전됐다. 일을 재개하자 증상이 되돌아갔고,

상태가 진행

21명의 코발트에 노출된

천식 근로자, 천식없는

55명의 근로자

-/-

상대 위험도가 통제군에 비해 코발트에 노출된 근로자가 4.1배 높다고

보고했다. 어떤 코발트 근로자는 이산화황에 노출됐다고 언급,천식의

위험이 0.1 mg/m3이하 농도의 황산 코발트에 노출된 근로자가 5배

높다

Roto,198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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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6, 여성 6

(18-40살 범위)

노출기간: 4시간

대조군:0 ml/m
3
에 노출

남성 실험군:200 ml/m
3
에 80분씩 3번 노출

여성 실험군:70 ml/m
3
에 80분씩 3번 노출

CO-Hb: 대조군: 노출 전 1.6%, 노출 후 1.4%

남성 실험군: 노출 전 1.5%, 노출 후 4.85%;

두 가지 검사(추적 검사 및 시각신호감지 검사):추적

오류 증가, 반응시간 증가(마지막 2시간 노출 후)

경계력 검사: 반응에 대한 정확성 감소, 반응시간 증가

여성 실험군: 노출 전 1.35%, 노출 후 5.1%

추적 오류 증가, 반응시간 증가, 반응에 대한 정확성

감소, 반응시간 증가

putz et al.1979
(24)

6-14명의 남성,20명의

대조군

노출시간: 4시간

300,500,800ml dichloromethane/m3에 노출

300ml/㎥과 그 이상의 농도에서: 플리카 빈도, 집중

수행력, 정신운동 수행력 모두 유의한 변화 있음
winneke 1981(25)

14명의

남성,

870,1740,2600,3470 mg/m3에

노출(246,493,737,983 ml

dichloromethane/m3에 노출)

덧셈 과제 수행능력, 단순반응속도, 단기기억과 음향

경고 신호에 대한 유의한 변화 없음

983ml/㎥: 반응시간 변화에 대한 유의한 증가가

gamberale et al.

1975(26)

▶디클로로메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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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씩 4번 노출 있음(단순반응)

46명의 남성

대조군:12명의 노출되지

않은 남성

추적조사:46명의 노출된

남성중 29명 조사

대조군:29명

75-100 ml/m
3
에 노출(9:1비율로

디클로로메탄과 메탄올이 혼합된

유기용제),추적조사가 이뤄진 29명의

남성은 10년간 노출됨. 나머지 17명은

10년보다 노출기간이 적음

12달이 지난 후(질문지를 통해 조사) 노출된 대조군

12명중 1명과 46명중 20명이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남(두통, 어지럼증, 균형 상실, 기억 장애, 손발의

저림과 아림)

추적조사: 심전도 검사, 신경전도검사, 신경학적 증사,

점찍는 검사, 숫자잇기 검사, 시각 검사, 독해력 검사,

기억력 검사에서 노출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cherry et al.1981
(27)

56명의 남성

대조군:36명
28-173 ml/m3에 노출

시각통증척도, 숫자기호 대체시험, 단순반응시간 검사:

노출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숫자기호 대체시험의 저하와 신체 상태(졸림, 육체적

피로, 정신적 피로)가 혈중 디클로로메탄 농도와 연관이

있음

cherry et al.

1983(28)

46명의 은퇴한

항공정비사

97-236 ml/m
3
에 노출

노출기간은 최소한 6년

수지력 검사, 단순반응, 선택반응, 복합선택 반응에서

노출군과 통제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음
Lash et al. 199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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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근로자 -/80-240 ppm, 20-70 ppm

0-240 ppm에 노출된 근로자들에서 몇 가지 심각한 증상을

보고했고(피로, 소화장애, 정신장애), 20-70 ppm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덜 심각한 증상을 보고

Challen, 1958(1)

68명의 근로자 1-4년/10-20 ppm 25 %는 간이 비대해짐 Bomski H, 1967
(2)

▶트리클로로메탄



326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부록-4] 연구대상물질 15종에 대한

ACGIH TLV DOCUMENTATION 고찰 결과

▶ 톨루엔

CAS number: 108-88-3

동의어: Aantisal 1a; Methacide; Methyl-benzene; Methylbenzol;

Methyl-benzene; Monomethyl benzene; Phenyl methane;

Tol, Toluol; Tolu-sol

분자식: C7H8

화학구조:

TLV–TWA, 20 ppm (75 mg/m3)

A4 — 사람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Human Studies(역학 연구)

case reports(사례보고)

톨루엔 또는 톨루엔남용의 사고노출들 이후 의식 잃음, 질병률, 사망

률의 출판된 몇몇 보고서들이 있다. 의식 잃음은 수용성톨루엔혼합물

속 찌꺼기를 다룬 두 남성(8), 타일을 설치하는 두 명의 다른 사람(9), 톨

루엔이 포함된 방녹페인트가 발려진 공간에서의 몇몇 판매자들(10), 그리

고 배에서 톨루엔기반 살충제의 분무에 노출된 3명의 사람들(10)이 보고

되었다. 메스꺼움, 어지러움, 그리고 두통은 이러한 사고들에서 의식 잃

음 후(6) 그리고/또는 전에 종종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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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되는 톨루엔 노출에 기인하는 죽음은 사고노출과 증기호흡으로

의도적인 남용으로 발생된다. 10,000갤런의 톨루엔저장창고(11)에 들어간

남성은 의식 잃음으로써의 사망하였다. 의도적인 남용으로 인한 죽음이

보고되었다
(12-14)

. WHO(World Health Organization)
(7)

은 1시간동안 4000

ppm또는 10000에서 30000 ppm에서 몇 분간의 노출은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고 판단했다. 2년에서 10년까지의 잠재적 톨루엔 남용은 뇌 위

축과 소뇌, 대뇌피질 분산과 연관된 여러 종류의 CNS증상을 야기한다

고 보고하였다.(15-19) 증상은 두통, 비정상적 언어능력, 기억상실 인지결

함, 운동실조(몸과 팔다리), 경기, 졸림, 색각변화, 눈 떨림(빠르게, 무의

식적 눈의 움직임), 청각상실, 경도치매, 수전증 그리고 후각상실이다.

톨루엔 남용으로 인한 뇌병증은 치매의 특징이 있다.(6) 몇몇 심장, 신장,

간, 그리고 혈액독성들 또한 톨루엔 남용자들에게 발견할 수 있다.
(1, 7)

태아 알콜 증후군과 비슷한 선척적인 장애들도 톨루엔남용의 결과로 보

고되었다.
(5, 20)

Experimental(실험연구)

톨루엔을 흡입한 지원자들의 CNS증상을 시험한 몇몇 연구들이 있다.

3일 각각 7시간동안 75와 150 ppm의 톨루엔에 노출된 42명의 대학생

들에게 많은 양의 기억을 하게하였는데, 이들에게 패턴기억과 패턴인지

를 포함한 많은 양의 4가지 시험들을 포함한 행동과 인지시험에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1)

43명의 인쇄공들은 6시간 30분동안 100 ppm의 톨루엔에 노출되었고

대조군들과 짝지어 분석하였다. 노출군은 피로, 졸림, 취한느낌 등이 나

타났고, 육체능력감소, 색구별 능력감소, 테스트에서 시각에서 정확도감

소가 나타났다.(22) 같은 저자의 그 이후 연구(23)에서 7시간동안 100 ppm

에 노출한 지원자들에게서 색깔테스트에서 아무런 영향을 보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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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6명의 지원자들에게 10, 40, 100 ppm의 톨루엔에 6시간동안 노출시

켰을 때, 그들은 통계적으로 20개의 변수로 측정된 8가지 행동능력시험

에서 통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 연구에서, 100 ppm에 노

출된 사람들은 시험이 더 힘겹고, 두통, 어지러움, 취한 느낌을 더 자주

보고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6명의 건강한 성인들은 30분의 운동시간을 포함하여 6시간동안 100

ppm의 톨루엔에 노출되었고 혈액수치, 폐 기능, 신경심리, 그리고 행동

검사들을 시험하였다.
(24)

폐 기능은 변하지 않았지만 신경심리와 행동검

사는 감소하였다. 이 결과들은 운동에 의해 향상되었다.

100 ppm에 4시간동안 노출된 18명의 지원자들은 민첩도와 정신운동

기능의 28가지 측정들을 시험받았고 시각적-경계시험에서 약간의 장

애가 있었다.(4)

3시간동안 50 ppm의 톨루엔에 노출된 11명의 여성과 5명의 남성의

혈청호르몬(FSH & LH)수준이 조사되었다. 비정상적인 LH 또는 FSH

이력은 보이지 않았다.
(25)

4시간동안 80 ppm에서, 13명의 지원자들의 행동검사들은 노출에 영향

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6)

Epidemiology(역학자료)

인쇄공장이나 다른 작업장에서 톨루엔 수준은 1950년대(27) 이래로 일

반적으로 감소하였고, 4가지 요소에 의해 TLV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

다. 이 요소는 몇몇 후향적 역학연구들의 해석을 복잡하게 한다. 이러한

많은 역학연구들은 톨루엔은 휘발성 화합물로만 노출되기 때문에 로토

그라비어인쇄공의 인구에게 집중하였다.(28) 이 로토그라비어공정들에서,

그림은 톨루엔 기반의 잉크로 회전하는 원통에 새겨지는데, 그림이 건

조기에 통과하기 전에 움직이는 종이웹에 칠해진다. 칠해지는 잉크는



부 록 ‥‥ 329

75%에서 80%의 톨루엔으로 되어있고, 잉크가 건조되면서 노출이 야기

된다.(29) 이 인쇄소 연구들의 해석의 문제점은 노출수준인데, 그 이유는

1969년부터 1980년까지의 공기측정 데이터의 모음집에 따르면 작업 노

출은 한 자릿수이상으로 낮아진 것이 측정되었기 때문이다(1770 ppm에

서 43-157 ppm까지).(27) 1980년대에 출판된 많은 역학연구들은 10년간

노출된 인구를 조사하였다. 그러므로 이 기간의 조사에서 사용된 톨루

엔 노출수준은 실제 노출보다 상당히 과소평가되었을 수 있고 이것이

보고된 영향들을 야기했을 수 있다.

Organ-Related Toxicity(장기관련 독성)

92명의 로토그라비어인쇄공들과 74명 대조군들을 비교한 장기 연구에

서 50 ppm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장기능에 장애는 없었다.(30) 46명의

공장작업자들은 32명의 노출되지 않은 작업자들과 비교하였고 피에서

백혈구 수치를 제외하고 혈액 또는 소변 이상은 없었고 정상적인 범위

를 유지하였다.
(31)

1987년에서 1983년 동안 작업데이터베이스에서 관찰

된 Finnish직원들의 연구에서 0.18 mg/L의 평균혈액수치에서 톨루엔에

노출된 직원들의 암 위험률은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이탈

리아에서 34명 로토그라비어작업자들의 말초혈액임파구의 염색체연구에

서 대조그룹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3)

Neurobehavioral(신경행동학적 증상)

30명의 스웨덴 인쇄공의 1989년 연구는 설문지와 정신측정시험으로

높은 비율의 인쇄공들이 피로, 단기기억문제들, 집중장애 그리고 심리장

애를 보고한 것을 제안하였다.(27) 다른 가게에서 일한 이 인쇄공들의 평

균노출수준은 43 mg/m3(11 ppm)과 157 mg/m3(42 ppm)이고 평균노출

기간은 29년이었다. 노출수준은 각각의 가게에서 일주일간 5명의 개인

샘플러로 측정을 하였다. 저자는 1980년 전의 높은 주위노출수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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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고용기간을 고려하여 각각 개인의 누적노출지수를 계산하였다.

그 노출수준범위는 600에서 45,900 mg/m3×years까지였다. 13가지의 정

신측정시험을 하기 전에 월요일아침에 혈액 중 톨루엔을 측정하였다.

정신측정시험은 나이와 언어로 보정을 하였고, 다른 산업에서 종사하는

72명의 참조그룹과 비교를 하였고 하나의 시험(비교그룹보다 인쇄공이

더 높음)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다(cylinder board). 측정된 노출수준

은 시험결과들과 약하게 연관되어있다. 시험하기 전 정맥혈액수준은 높

은 시험점수와 함께 높게 나타났다. 누적노출지수는 하나의 시험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다른 시험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저

자는 설문지와 정신측정시험에서 유해한 차이들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기억교란이 있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잠재성을 불러일으키는 청각, 인지, 시각은 평균 22년간 톨루엔에 노

출된 49명의 인쇄기 작업자들과 어느 것도 노출되지 않은 59명의 모르

는 작업자들과 비교하여 조사되었다.
(34-37)

노출수준은 말초혈액 속 톨루

엔 측정으로 평가하였고, 교대 후 소변의 마뇨산을 기반으로 노출은 40

에서 60 ppm으로 측정되었다. 이 저자는 각각의 시험에서 톨루엔 노출

그룹의 진폭과 발생할 잠재성의 잠재기에 변화들을 발견하였다.

싱가폴에서 54명 인쇄공들과 대조군을 짝지은 한 연구는 인터뷰, 임상

검사, 그리고 신경행동학적 시험들을 포함하였다.(38) 그 연구는 사례군

과 대조군에서 신경행동학적 시험 또는 간 기능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

측정된 노출수준은 246 mg/m3(65 ppm)이고 톨루엔의 평균혈액수준은

0.63 mg/L였다. 피부염은 대조군에서 1.9%인 것과 비교하여 인쇄공들

에게는 38.9%이었다.

남성작업자의 블라인드 정신감정은 12년 이상 노출되고 조사기간에

50에서 80 ppm에 노출된 30명과 노출이 없는 대조군으로 행해졌다.(39)

저자는 수용능력, 기억, 배움 감소로 나타난 지적기능의 장애를 톨루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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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작업자들이 좀 더 가진다고 발견하였다.

그 당시 TLV(80 ppm)에 노출된 것으로 측정된 34명의 스웨덴 로토

그라비어인쇄공들은 종합적인 정신감정이 행해졌다.
(28)

대조그룹과 비

교했을 때, 톨루엔에 노출된 그룹의 결과는 좋지 않은 반응시간을 제외

하면 다르지 않았고, 이것을 저자는 급성노출영향으로 해석하였다.

신경행동학적 시험들은 88 ppm의 노출수준을 가진 싱가폴의 30명 여

성에게 행하였다.
(40)

통계적으로 상당한 차이들은 손재주(grooved peg

board), 시각주사(trail making, visual reproduction, Benton visual

retention, and digit symbol), 그리고 언어적 기억 (digit span)에서 나

타났다. 각각 이러한 테스트들에서 결과는 공기 중 톨루엔의 TWA노출

농도와 연관이 있다. 혈액 톨루엔 수준은 1.25 mg/L이었다.

Color Vision(색각증상)

색각의 몇몇 시험들이 있다: Lanthony의 새로운 색깔시험에서,

Farnsworth-Munsell 100 hue, 그리고 Lanthony의 채도를 낮춘panel

D-15. 이것은 나중에 화학적 노출 때문에 색각에서 가장 예민하게 변화

할 것이다.
(41)

한 시간이내의 톨루엔 급성노출
(42)

과 1주노동시간의 노출

동안(43) 색각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색각변화는 또한 최근에 46 ppm

의 톨루엔에 노출된 111명의 여성과 63명의 남성에게 보이지 않았다.
(44)

잠재적인 파랑-노랑 색각변화는 각각36 과 42 ppm에 노출된 그라비

어인쇄공과 고무공장 작업자에게서 관찰되었다. 프랑스에서 그라비어인

쇄공장의 최근연구에서, 노출되지 않은 제본업자의 그룹(N=19)와 비교

했을 때 72명의 인쇄공과 공장에서의 34명 작업자에게서 색각변화를 발

견했다.(45) 호흡영역에서 8시간동안 개인 공기 샘플링은 인쇄공이 평균

36 ppm에 노출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인쇄공들의 공장에서 평균

고용기간은 18년이었다. 저자는 현재노출, 누적노출, 그리고 과거 총 탄

화수소노출과 연관된 색각에서 감소를 발견하였다. 16명의 대조군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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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공장에서 10년 덜 일한 42 ppm(소변의 수준을 기반으로)에 노

출된 33명의 고무 작업자들의 연구에서 또한 소변에서 톨루엔의 수준이

아닌 누적 용제 노출과 연관된 색각의 장애를 발견했다.
(46)

두 연구에서

색각의 상실은 혁신적이고 지속되는 노출에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

러나 다른 Lanthony D-15색 식별테스트를 사용한 4가지연구에서의 메

타분석은 반응의 가변성 때문에 색각의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

주는데 실패하였다.
(47)

66 ppm과 250 ppm의 톨루엔에 노출된 로토그라비어인쇄공장과 신발

공장 작업자들의 이전 연구에서 교대 이후 공기 중 톨루엔, 혈액 중 톨

루엔 그리고 오르토크레졸 또는 소변의 마뇨산의 수준과 연관된 색각

변화를 보였다.(48)

Reproductive(생식력)

남성 로토그라비어인쇄공들의 혈액 중 호르몬수치 평가는 여포자극호

르몬follicle stimulating hormone (FSH), 황체형성호르몬luteinizing

hormone (LH) 그리고 테스토스테론에서 가역적 변화를 보였다. 20명의

인쇄공들은 대조 그룹의 44명 보다 FSH, LH의 혈장수준은 더 낮았고

활성테스토스테론을 보였다.(49) 더 큰 그룹의 47명 인쇄공들은 감소된

LH, 테스토스테론과 노출농도(5에서 45 ppm)에 연관성을 보였다.
(50)

이

연구에서 혈액농도의 범위는 0.17에서 0.736 mg/L이다. 이 영향이 급성

이고 가역적이라고 추측하는 과거 누적노출과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

었다.

독일에서 톨루엔에 노출된 150명의 남성과 90명의 여성에서 생식력을

관찰한 한 연구는 다른 산업에서의 작업자들과 그들을 비교하였다.(51)

어떠한 노출 수준에서도 남성에게 위험률이 증가하지 않았지만, 여성의

생식력은 절반쯤 감소하였다. 과거 노출수준은 10에서 200까지 다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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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자연유산의 비율은 몇몇 연구들에서 보고되었다. 이러한 4가

지 연구들에서 스칸디나비아 여성의 비슷한 그룹들을 평가하였다. 이

사례대조군연구들은 1960년대부터 1983년에 일한 스칸디나비아 여성의

임신내력을 조사하였고, 그 당시 톨루엔 노출은 연구의 시기보다 거의

10에서 35배 높았다. 782명의 스웨덴 실험실직원들은 임신내력과 직업

적 노출에 대해 조사되었다.
(52)

톨루엔 노출이 자연유산에 기여하는 비

율은 10.2 %였다. 의학적으로 진단된 자연유산과 직업적 노출사이의 연

관성은 몇몇 유기용제들을 위해 연구되었다.(53) 그들은 톨루엔에 노출된

신발작업자들의 작은 그룹에서 자연유산비율은 거의 9배 증가한 것을

발견했다. 9000명 이상의 마무리 여성 작업자의 사례대조군연구는 일주

일에 3일 이상 노출된 여성의 부분집합만이 톨루엔에 의한 자연유산의

위험률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54)

노출수준에 대한 가장 좋은 정보를 제공한 연구는 싱가폴의 오디오스

피커 공장에서 행한 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55명의 기혼여성들에

게 개인 인터뷰와 설문지로 자연유산의 비율을 결정하였다.(55) 이 여성

들은 평균 88 ppm의 톨루엔에 노출되었다(범위, 50-150 ppm). 자연유

산의 더 높은 비율은 외부 공동체인 대조그룹(4.5 %)에 비교하여 톨루

엔에 노출된 그룹(12.5 %)에게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의 리뷰에서, Bukowski(56)는 자연유산이 톨루엔남용 때

문에 높게 노출된 여성의 문제에 대해 문서화 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

적하였다. 그는 또한 회상과 선택교란뿐만 아니라 이 연구들에서는 교

란변수가 존재한다고 제시하였다.

Developmental(발달장애)

톨루엔노출이 선천성 기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한 두 연구가

있다. 1982년과 1984년 사이 기형의 300명의 경우들은 Montreal 지역에

서 답사실천과 직업적 노출회상을 엄마에게 물어봄으로써 조사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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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7)

톨루엔에 의해 영향 받은 노출과 방향족 용매에서의 직업적 노출

의 내력이 있는 여성들에게서 선천성기형의 위험률은 증가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기형은 주로 위장과 신장-소변에서의 기형이다. 1965년과

1983년 사이 Finland에서 유기용매에 노출된 남자의 자식들에 대한 한

연구에서 보통 유기용매로부터 위험률이 증가하지 않음을 발견했지만

톨루엔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증가가 발견되었다.
(58)

▶ 수은

CAS number: 7439-97-6 (elemental mercury)

실험식: Hg

Skin

TLV–TWA, 0.1 mg/m3, as Hg — Aryl compounds

TLV–TWA, 0.025 mg/m
3
, as Hg — Inorganic forms including

metallic mercury

A4 — Not Classifiable as a Human Carcinogen — Inorganic forms,

including

metallic mercury

⦁ Human studies(역학 연구)

병력을 통해 수은화합물의 사람에 대한 독성은 인식되어왔다.

Bidstrup(8)에 의한 이전 문헌의 리뷰는 다양한 수은 화합물에서 만성과

급성의 많은 노출의 영향력에 대해 자세하게 논한 것이 제시되어있다.

고전적인 징후와 증상들은 떨림, 정서불안정과 성급함, 말초신경장애,

치은염, 구강병, 신경과민, 시각과 색각변화, 청각상실, 그리고 신경장애

를 나타낸다. 이 영향들은 아릴화합물을 포함하여 금속수은, 무기수은화

합물, 그리고 유기수은화합물에 노출된 사람에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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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수은노출자료의 많은 리뷰들은 1972년에 Friberg and

Vostal(1)에 의해 행해졌다. 이 리뷰는 수은과 수은화합물의 흡수, 분배,

누적, 그리고 영향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수은노출로부터 인간영향에 관한 문헌에서, 연구들의 과반수는 혈액

중 수은(HgB) 또는 소변 중 수능(HgU)에 관한 생물학적 수준을 보고

하였다. 소변은 샘플을 얻기 쉽기 때문에 흔히 사용된다. 소변샘플들은

소변의 24시간수집 또는 점적샘플일 것이다. 소변샘플링은 다양한 요소

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9,10) 수은은 Biological Exposure Indices

(BEIs)가 권고되어지고 소변샘플링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물질이다.(11) 비교적 짧은 기간의 시간동안 높은 수은증기농도의 흡입은

폐렴, 기관지염, 가슴고통, 호흡곤란, 기침, 구내염, 치은염, 타액 분비,

그리고 설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Seaton and Bishop(12), Lien et al.(13), Lilis et al.(14), and Levin et

al.
(15)

은 급성수은중독의 원인에 대해 보고하였다. 노출된 모든 사람에게

호흡곤란, 폐렴, 그리고 떨림이 나타났다. 소변수은수준은 그들의 범위

는 200에서 900μg Hg/L이기 때문에 병의 좋은 예측변수가 아니다.

Lien et al.(13)은 급성노출들의 2-구획 모델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구획

모델은 이틀의 반감기와 두 번째 구획모델은 팔일의 반감기이다.

1989년 5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미국 학교 또는 개인 거주지에서 수

은원소노출의 8가지 사건이 ATSDR(16)에 보고되었다. 하나의 노출사건

은 아말감으로부터 은을 찾아내기 위해 개인 사유지의 지하층에서 치과

용 아말감의 용광로 주물의 용해로부터 40부터 88세의 범위에 있는 2명

의 남자와 2명의 여자에게 일어났다. 용해작업동안 방출된 수은 흄은

분명히 지하층으로 들어갔을 것이고 집 전체를 순환하였을 것이다. 메

스꺼움, 설사, 숨가쁨, 비 특이성 가슴고통, 그리고 진행성의 호흡곤란과

폐 동맥판 폐쇄부전증의 사건과 병원격리에 따라, 수은증기에 노출된



336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후 11-24일 이내에 모든 환자들이 사망하였다. 4명의 환자들 중 3명의

소변수은수준의 범위는 94에서 423 μg/L이고 4명의 환자들 중 2명의

혈청수은수준은 127과 161 μg/L이였다. 노출이후 11에서18일간 수은의

주위실내공기농도의 측정들은 1층에서는 912 μg/m3
이고 주택의 지하층

에서는 786 μg/m3만큼 높았다.

Burton and Weaver
(17)

와 Sauder et al.
(18)

에 의해 보고된 시도된 두

연구들과 성공적인 연구들에서 소변 중 수은은 개인의 흡수용량의 신뢰

할만한 지표가 아니라고 나타냈다. 수은에 의해 생긴 환각으로 인해 고

통받던 한 환자는 디메르카프롤로 치료하기 전에 45μg Hg/L을 배설하

였다. 수은의 피부흡수는 수은의 노출경로로 오랫동안 인식되었다.

Friberg and Vostal(1)은 이 측면을 자세하게 논의하였다. Hursh et

al.
(19)

은 5명에게서 공기 중 수은증기로부터 피부흡수연구를 실행하였고

피부를 통한 흡수의 비율은 폐를 통한 비율의 2.2%였다고 보고하였다.

그 조사자
(19)

들은 옷에 튀긴 수은방울의 영향들 또는 피부에 액체수은

원소의 흡수 비율을 측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옷에 튀긴 수은이 포화도

에 다다르는 수은수준에 피부가 노출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를 더 심각한 유해성으로 제기된다고 믿었다.

수은에 의한 아급성 독성은 직업적 그리고 비직업적 환경에서 일어난

다. 어린이는 아급성 노출로부터의 독성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주는 사

례이다. 아이들은 또한 작업자들의 옷에서 수은의 이동에 의한 집의 오

염을 막아야 하는 가장 필요한 이유이다.

Curtis et al.(20)은 침실에서 오염된 카펫으로부터 야기된 수은증기에

한 달간 노출된 18개월의 남자아이의 말단동통증(핑크병; 고통, 팽창,

그리고 손가락과 발가락 그리고 때때로, 볼과 코끝의 핑크착색을 특징

으로 하는 수은독성)을 보고하였다. 카페트에서 300 μg/m3의 수준과 방

안 어린이 침대에서 10 μg/m3수준의 노출이 측정되었다. 자라는 유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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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바닥을 기어갈 때 높은 노출을 받았을 것이다. 어린이의 소변배

출수준은 350 nmol Hg/L(거의 700μg Hg/L)였다.

Foulds et al.
(21)

은 또한 압력계로부터의 수은이 엎어진 것을 불충분하

게 청소하여 2달간 노출된 것으로 야기된 유아소녀의 말단동통증을 보

고하였다. 그 어린이의 24시간 소변은 214μg Hg/L였다. 그 저자는 또한

수은독성을 위한 Reinsch 시험 검사방법의 불확실성을 나타냈다.

어린이들은 작업으로부터 집으로 가져오는 수은에 오염된 옷으로부터

노출을 받는다. Hudson et al.(22)은 온도계공장 작업자의 어린이들은 대

조군의 어린이보다 5배 높은 소변 중 수은이 평가된 것으로 보고하였

다. Wide(23)는 수은중독을 가진 작업자의 아들 또한 말단동통증에 걸린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아들의 소변 중 수은수준은 182μg/g 크레아틴이

었다.

Tunnessen et al.(24)은 형광전구의 부서진 통으로부터의 수은에 노출

된 23개월 유아를 포함한 경우를 보고하였다. 증상이 나타나기 5개월

전에, 아기방에 인접한 헛간에서 전구는 부서졌다. 수은과 유리는 제거

되었지만, 유아는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놀았다. 연구당시에 영향을 받

은 어린이의 소변 중 수은의 농도는 73μg Hg/L이였다. 그 어린이의 엄

마의 소변 중 수은 농도는 137μg Hg/L이였다. 형제의 침실에서 가장

높은 농도(54μg/m3)였다. 치료 후 3개월 뒤, 영향 받은 어린이는 명백한

증상 없이 소변 중 농도는 19 μg/L이였다. 문헌 속에서 수은중독 경우

들은 많다. 이들은 의사(25), 장비와 계량기 수리 직원(23,26), 그리고

carbide bits 재활용으로부터 수은에 노출된 작업자들을 포함한다.(27)

이전의 많은 연구들(28-33)은 소변 중 수은수준과 신경계와 신장손상의

대략적인 측정에 의해 수은노출인구들을 특징화하였다. 그들은 손가락

떨림 같은 세심한 측정을 사용하지 않았다. Smith et al.(31), El-Sadik

and El-Dakhakhny(32), 그리고 Vroom and Greer(33)는 모두 100μg H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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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노출과 연관된 건강영향들에 대해 보고하였다. 생식의 영향들은

연구되지 않았다.

Lauwerys and Buchet
(34)

은 금속수은에 노출된 40명 생화학 기술자에

대해 보고하였다. 80%의 작업자들은 5년 이하로 노출되었다. 작업장 대

기에서 측정된 수은농도가 42%는 10μg Hg/m3이하로 80%는 40μg

Hg/m
3
이하로 노출되었다. 평균수은수준은 노출된 기술자들의 소변과

혈액 샘플들에서 높았다. 평균 혈장 갈락토시다아제와 카탈라아제활성

은 상당히 증가하였고 적혈구 콜린에스테라아제는 대조군의 수치와 비

교하여 감소하였다. Lauwerys and Buchet
(34)

은 리소좀과 페록시소몰

효소의 방출과 함께 세포 내 막 투과성에서 수은에 의한 변화로부터 야

기된 증가된 효소활성을 가설하였다.

Foa et al.
(35)

은 클로랄칼리공정 작업자들을 연구하였고 β

-galactosidase, β-glucuronidase, N-acetyl-β-glucosaminidase (NAG),

and β-glucosidase의 혈청수준은 수은에 노출된 작업자들에게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대기 중 수은농도의 범위는 0.06에서 0.3 mg/m3이다.

노출의 정도는 혈청수준의 상승과 연관되어있다. 뚜렷한 사구단백뇨의

15경우들을 발견하였다. 이 경우들 중 5명은 이전에 신경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 중 4명은 고혈압과 사구단백뇨를 가지고 있었다.

Langolf et al.(36)은 떨림, 근전도 검사(electromyelogram-EMG), 그리

고 심리운동검사를 이용하여 클로랄칼리작업자들을 연구하였다. 작업자

들의 수은노출과 연관된 잠재적인 영향들을 발견하였다. 변화들은 소변

중 수은수준이 이전년도동안 0.5 mg/L을 초과한 작업자들과 가장 연관

되어있었다.

Levine et al.(37)은 수은증기에 노출된 신경장애 진단이 없는 작업자들

의 연구를 보고하였다. 다중선형회귀분석들은 느린 운동전도속도, 말초

운동잠재성, 그리고 말초감각잠재성이 소변 중 수은수준과 연관되어있



부 록 ‥‥ 339

음을 보여주었다. 최대운동상태속도와 소변 중 수은수준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Schuckmann
(38)

은 7년이상 수은에 노출된 39명의 클로랄칼리공정작업

자들을 보고하였다. 전체 2800개의 공기측정들을 채취하였다; 3분의 2는

30과 90μg Hg/m3사이이고 평균은 75.1 μg/m3이였다. 300과 500 μg/m3

사이에서 7개의 피크들이 확인되었다. 평균 소변 중 수은의 수치들은

124.4(1970), 73.1(1975), 그리고 87.2(1976) μg/L이였다. Schuckmann
(38)

은 노출된 작업자들과 대조군 작업자들 사이에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

하였다;

Buchet et al.(39)은 63명의 클로랄칼리작업자들을 연구하였고 수은노출

과 연관되어 있는 증가된 사구체 기능장애를 발견하였다. 높은 분자량

단백질의 배출과 소변의 높은 β2u-globulin농도에서 수반되는 변화 없이

혈청 속 β2u-globulin의 높은 발병률이 관찰되었다. 혈액 속과 소변 중 β

-Galactosidase활성 또한 증가하였다. 이 발견들은 50μg Hg/g 크레아틴

보다 높은 소변 중 수은수준을 가진 작업자들에서 더 높았다.

Verberk et al.
(40)

은 형광튜브생산 공장에서 21명의 작업자들의 떨림에

관한 연구를 보고하였다. 평균 소변 중 수은배출은 20μmol Hg/mol 크

레아틴(거의 36 μg/L)이었다. 이전년도의 평균 소변 중 수은은 18.9μ

mol Hg/mol 크레아틴(33 μg/L)이었다. 손가락의 떨림은 소변 중 수은

에 의해 나타난 수은노출과 연관되어있다. 그 저자(40)는 20μmol Hg/mol

크레아틴이 거의 현재TLV(0.05 mg/m3)의 삼분의 일인, 17μg Hg/m3의

대기 중 노출과 거의 일치한다고 여겼다. 대조군은 피부노출이 확인되지

않았다.

Williamson et al.(41)은 다양한 형태의 수은에 노출된 12명의 작업자들

을 연구하였다; 8명은 수은기반의 살균제를 제조하는 화학공장의 작업

자들이였다. 그들의 일은 염화 제2수은과 메톡실수은아세테이트에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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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나머지 4명의 노출된 작업자들은 아말감에 사용되는 수은의 금

정제를 하였다. 노출기간의 범위는 3개월에서 8년이다. Williamson et

al.
(41)

은 단기간 기억과 손안전성을 포함한 다양한 행동검사들을 이용하

였다. 24시간 소변 채취를 사용한 현재 소변 중 수은수치의 범위는 10

에서 670 μg/L이었다. 연구된 작업자들의 대다수는 5년 전 소변 중 수

은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다. 12명 중 5명은 이전 또는 현재 소변 중 수

은 수준은 200 μg/L을 초과하였고, 5명은 100과 200사이, 1명은 미미하

게 100이하였고, 1명은 103이하의 현재 단일 배출측정결과를 가지고 있

었다. 하지만, 마지막 1명의 이전데이터는 없다. 소은에 노출된 작업자

들은 상당히 뒤떨어진 시각추적, 많은 떨림, 그리고 단기기억능력들의

감소를 가지고 있었다. 몇몇 검사들에서, 수은노출 작업자들의 대부분은

충분히 잘 시험된 일에 대해 배우지 못하였다. 그 감소는 손 떨림을 제

외하고 소변 중 수은과 연관되지 않았다. Williamson et al.(41)은 노출

의 단일측정은 실제체내축적유해물질의 지표로 불충분하다고 여겼다.

Roels et al.(42)은 수은아연 아말감공장과 클로랄칼리공장으로부터 42명

의 작업자들을 보고하였다. 증가된 단백뇨와 단백뇨증은 대조군에서 보

다 수은에 노출된군에서 더 널리 퍼져있었다. 정신운동의 기능은 대조

군과 비교하여 손상되어 있었다. 비정상적인 정신운동기능의 유병률과

혈액 또는 소변 중 수은수준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정신운동

기능의 잠복기는 신장영향과는 관계가 없다. 비정상적인 정신운동의 증

가된 유병률수치는 혈액 중 수은수준은 1과 2μg Hg/dl사이였고 소변

중 크레아틴은 50과 60μg/g사이였다.

Albers et al.(43)은 188명의 클로랄칼리작업자들을 연구하였다. 18명은

경미한 감각의 다발성신경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발견하였다. 이들

은 감소된 임상, 말단, 진동, 그리고 핀의 감각, 감소된 말단의 힘, 그리

고 증가된 팔의 떨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시험들에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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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되었다. 그들은 또한 접촉압력, 두 지점구별, 진동, 그리고 핀-고

통감각의 시험들에서 차이점이 조사되었다. 임상적으로 정상적인 작업

자들은 더 적은 노출연수를 가지고 있었다(8년 대 비정상 노출자의 13

년). 가벼운 신경장애를 가진 작업자들은 지속적으로 36개월 이상 소변

에서 120μg Hg/L이상의 평균을 나타냈다. 그들은 또한 정상적인 작업

자들보다 500μg Hg/L이상의 peak로 상당히 많은 개월 수를 보냈다.

Albers은 이 수은노출수준은 증상이 없지만 임상적으로 분명한 하나의

축삭돌기형태인 감각운동의 다발성신경장애와 연관되어있다고 결론지었

다. 이는 크고 작은 신경섬유기능이 포함된다.

Levine et al.(44)은 또한 18명의 클로랄칼리작업자들을 신경행동검사들

을 사용하여 연구하였다. 평균 소변 중 수은농도는 290μg Hg/L이었다.

5명의 작업자는 비정상적인 신경행동속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3명은 장

기적인 말단잠재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명은 장기적인 운동과

감각 말단잠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신경감각의 결함들은 250또는 500이

상의 수준에서 반 개월 이상을 보내는 것과 월간 평균소변 중 수은이

440이상이었다.

87명의 클로랄칼리작업자 연구에서, Stonard et al.(45)은 클로랄칼리

작업자의 평균소변 중 수은수준은 67μg Hg/g크레아틴인 것을 발견하였

다. 수은노출그룹은 소변 중 β2u-oglobulin의 농도는 대조군보다 더 낮

았다. 소변 중 NAG효소의 높은 활성들과 감마 글루타밀 전이 효소의

유병률에서 약간의 증가는 소변 중 수은의 농도가 100μg Hg/g크레아틴

을 초과할 때 관찰되었다. 높은 NAG활성은 또한 10년 이상 노출되었을

때 보였다. Fawer et al.(46)은 형광튜브공장, 클로랄칼리공장, 그리고 화

학공장으로부터 금속수은에 노출된 26명의 작업자들을 연구하였다. 평

균대기 중 개인노출은 26μg Hg/m3이였다. 평균소변 중 수은은 11.3μ

mol/mol 크레아틴이었다(거의 40.6μg Hg/L). Fawer et al.(46)은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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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자들은 손 떨림 스펙트럼에서 대조군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

하였다. 손 떨림의 가장 중요한 예측변수는 노출기간이다.

Smith et al.
(47)

은 단기간 기억에 대해 수은원소의 영향을 보고하였다.

86명의 클로랄칼리작업자들은 두 연구그룹으로 나누어 연구되었다. 정

확한 연속기억의 작업자 50 %임계값을 측정하는 검사를 사용하여, 저

자
(47)

는 수은원소노출의 증가로 단기 수용력의 통계적으로 상당한 감소

를 발견하였다. 첫 번째 그룹에서 소변 중 수은의 평균은 200μg Hg/L

이고 두 번째 그룹에서는 100μg Hg/L이였다. 대조군은 이용되지 않았

다.

Cragle et al.(48)은 농축된 리튬의 생산에서 리튬동이원소의 분리로부

터 수은원소에 노출된 2133명의 남성의 사망률연구를 실행하였다. 수은

의 노출은 병 또는 수은의 타겟이된 장기라 생각된 장기의 암으로부터

(예를 들어, 간, 폐, 중앙신경계[CNS], 신장) 어떠한 죽음의 초과와 연관

되어 있지 않다.

Meyer et al.(49)은 수은 화합물, 주로 아세트산페닐수은과 염화 제2수

은을 생산하는 뉴저지화학공장에 포함된 35명의 작업자들을 연구하였다.

Meyer과 공동연구자들은 높은 β-glucosaminidase배출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수은 작업자들에서 상당히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150μg Hg/L이상의 소변

중 수은수준을 가진 작업자는 150μg Hg/L이하의 수은수준을 가진 작업자들

보다 상당히 높은 배출비율을 가졌다.

Roels et al.(50)은 수은아연아말감과 수은원소에 노출된 270명의 남성과

106명의 여성을 연구하였다. 147μg Hg/g크레아틴인 95번째 백분위수를 가

진 남성의 평균소변 중 수은은 52μg Hg/g크레아틴이었다. 63μg Hg/g크레

아틴인 95번째 백분위수를 가진 여성의 평균소변 중 수은은 37μg Hg/g크

레아틴이었다. 이 수준들은 CNS와 신장의 영향들을 향상시켰다. CNS와 관

련된 증상들은 알려져 있다(기억곤란, 우울한 감정, 피로, 그리고 과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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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떨림 스펙트럼에서 변화들은 수은에 노출된 남성들에게서만 발견되었다.

떨림은 10년 이상 노출된 남성작업자들에게 더 유효했다. 수은에 노출된 남성

과 여성들은 증가된 소변 중 β-galactosidase활성과 증가된 렌티날 결합

단백질의 배출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잠복기의 신장영향들은 소변

중 수은수준이 50μg Hg/g크레아틴을 초과할 때 주로 검출된다. 여성

수은 작업자들은, 평균노출기간이 남성작업자들보다 길었고 여성의 평

균소변 중 수은은 50μg Hg/g크레아틴(37μg Hg/L) 이하 이고, 떨림을

보이지 않았지만, 반면에 더 짧은 노출의 남성들의 평균 수은은 50μg

Hg/L보다 높았고 떨림
(50)

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Roels et al.
(50)

은 50크레아틴은 수은증기에 노출되는 작업자들의 생물학적 임계점이라

고 결론지었다.

Bunn et al.
(51)

은 대기 중 0.05와 0.10 Hg/m
3
사이의 수은농도에 노출

되는 작업자들에게 공공연한 수은증상들의 흔적이 있는 231명의 클로랄

칼리작업자를 연구하였다. 이 경우는 공공연한 수은중독이 발견되지 않

았다.

Rosenman et al.
(52)

은 신경, 신장, 안구의 독성을 위해 산화수은, 수은

염, 페닐 수은 아세테이트를 포함하여 무기수은화합물을 생산하는 화학

공장으로부터 40명의 작업자들을 연구하였다. 50 %는 소변 중 수은수

준이 2500이상이었고, 23.7 %은 1000과 2500사이의 수준이었으며, 26 %

는 1000의 수준을 가졌다. 40명 중 31명은 신경학적 증상들이 보고되었

다. 5명은 그들의 사지에 고통과 마비가 있었다. 이들 중 3명은 운동과

신경전도기능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발견되고 조사되었다. 15명의 작업

자만이 시각영향들이 조사되었다. 모든 15명은 눈에서 불투명함을 가졌

다. 15명의 경우에서 불투명함은 피질과 세포핵에서 관찰되고 두드러졌

다. Rosenman et al.(52)은 일반적인 인구에서 이러한 불투명함은 관찰되

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Saccadic안구검사에서 연구된 작업자들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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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 사이에 상당한 차이들이 관찰되었다. 신경행동학적 검사수치는 대

조군과 비교하여 감소되었지만 수은수지와 연관성이 없었다. 신장증후

군의 한 경우가 확인되었다. 대기 중 노출, 혈액 중 수은수준, 그리고

소변 중 수은수준들은 수은아연 아말감에 노출된 10명의 작업자들에서

Roels et al.(53)에 의해 5일 동안 관찰되었다. 이것을 기반으로, 교대작업

끝과 다음날아침 소변에서 하루대기 중 노출과 혈액 중 수은수준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발견되었다. Roels et al.
(53)

은 공기 중 수은(μg/m3
): 혈액

중 수은(μg/dl): 소변 중 수은비율(μg/g 크레아틴)은 1:0.045:1.22인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조사자들은 소변 중 50μg Hg/g크레아틴은 공기

중에서40μg Hg/m3이고 혈액 중에서 1.8μg Hg/dl인 생물학적 TLV을

결론지었다. 조사자들은 작업자들이 노출될 피부접촉의 정도에 대해서

는 논의하지 않았다.

Albers et al.(54)은 520명의 작업자들을 연구하였고, 그들 중 247명은

이전에 20년에서 35년간 직업적 수은노출을 가지며 잠재적으로 신경계

이상과 연관된 것을 확인하였다. 수은 노출은 강화리튬으로부터 야기되

었다. Albers et al.
(54)

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노출된 작업자들에게 떨림

의 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그 집단이 두 그룹으로 나뉘

었을 때(즉, 하나의 집단은 600μg Hg/L이상의 피크를 하나 또는 그이

상이고, 다른 집단은 600μg Hg/L이상의 피크를 가지지 않는다.), 상당

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대부분의 신경학적 측정으로, 적어도 600μg

Hg/L이상의 하나의 peak를 가지는 그룹에서 행동이 악화되고 신경학적

이상의 유병률이 더 높았다. 높은 노출그룹은 더 나뉘고 분석되었다. 대

상자의 28%는 신경장애의 임상적증거가 있는 850μg Hg/L이상의 peak

를 가졌다. 또한, 600μg Hg/L이상의 피크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피크가 없는 사람들보다 상당히 더 이상이 있었다. 600μg

Hg/L이상의 피크를 세 개 또는 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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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여전히 상당히 이상이 있었다. 다발성신경장애를 가진 대상자들은

일반사람들보다 높은 수은노출이 있었다. 노출기간은 다발성신경장애의

유무와는 연관이 없었다. 나이에 의해 노출그룹이 분석되었을 때, 대조

집단과 높고, 낮은 노출그룹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졌다. 조사자들은 그

데이터는 나이와 연관된 신경학소모의 결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여

준다고 여겼다.

Barregard et al.
(55)

은 41명의 클로랄칼리작업자들을 연구하였고 50μ

g/L보다 높은 소변 중 수은에서 NAG의 소변 중 배출이 높은 것을 발

견하였다. 다중선형회구는 소변 중 NAG는 소변 중 수은과 통합적인 양

은 연관되어있지만 혈액 중 수은수준과는 연관되어있지 않음을 보여주

었다.

Piikivi and Ruokonen
(56)

은 노출의 지표로써 혈액 중 수은수치를 사용하여

60명의 남성 염소-알칼리작업자들을 연구하였다. 수은노출은 최소 5년이

었다. 혈액 중 수은수치를 사용하여 대기 중 노출을 이끌어내고, Piikivi

and Ruokonen(56)은 대기 중 노출은 거의 25μg Hg/m3라고 결론지었다. 노출

된 작업자들에서 사구 또는 관의영향 어느 것도 관찰되지 않았다.

Singer et al.(57)은 산화수은, 수은염, 그리고 페닐수은산에 노출된 작

업자들에서 중앙 운동, 중앙센서, 그리고 비복신경의 신경행동속도를 연

구하였다. 중앙운동신경의 느려짐은 소변과 신경학적 증상들에서 증가

된 수은수준과 연관되어있는 노출된 작업자들에게서 발견되었다. 평균

소변 중 수은수치는 거의 508 μg/L이었다.

Roels et al.(58)은 가속도계와 두 개의 정신운동시험들을 사용하여 세

개의 공장으로부터 수은에 노출된 54명의 남성작업자들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흡연과 커피 그리고 술의 섭취가 고려되었다. 손의 안정

성검사와 눈과 손의 협응검사는 자세와 의식적인 떨림에서 잠재적인 변

화들을 나타냈고, 반면에 가속도계에 의해 나타난 변화들은 통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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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지 않았다. 수은에 노출된 그룹은 75μg Hg/g 크레아틴의 스폿소

변과 평균7.7년의 노출기간을 가졌다. Roels와 공동연구자들은 노출초기

의 어린작업자들에게서 더 높은 비정상적 손 수치의 유병률을 발견하였

다. Roels와 동료들은 생물학적 제한수치인 50가 어린작업자들을 보호

하기에 충분하게 높은지에 대해 의문점이 있는 그들의 생각을 다시 한

번 언급하였다.

Ehrenberg et al.
(59)

은 온도계 제조 시설에서 84명의 수은에 노출된 작

업자들(대부분 여성)을 연구하였다. 소변 중 수은수준의 평균과 중앙값

은 100 μg/g크레아틴 이하였다. 노출된 작업자들은 정지 시 떨림과 발

끝걸음걸이의 어려움에 대한 유병률이 특히 높았다. 그들은 반사저하일

가능성이 덜 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는 작업자들은 노출지수에서 상

당하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었다. 증상조사에서, 숙면어려움과 쇠맛은

노출그룹과 상당히 연관되어 있었다. 노출된 작업자들은 또한 소변 중

수은수준과 연관된 NAG와 β2u-globulin의 높은 수준의 유병률을 가지

고 있었다. Ehrenberg와 동료들(59)은 이 연관성은 소변 중 수은은 β

2u-globulin에 의해 나타나는 만성영향보다 급성영향(NAG에 의해 나타

나는)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수은노출측정들은

과거노출들이 고려되지 않았고 조사때 취해진 측정들은 제한되었다. 평

균공기 중 농도는 9.3에서 75.6μg Hg/m3범위에 있다. 피부노출은 논의

되지 않았다.

Piikivi and Tolonen(60)은 41명 클로랄칼리작업자들의 뇌파검사

(electroen-cephalographs EEGs)을 연구하였다. EEGs의 컴퓨터분석에

서, 알파주파수, 전체 주파수, 그리고 실효치(root mean square-RMS)에

의해 영향 받은 신호의 진폭수치에서 통계적으로 상당한 차이들이 관찰

되었다. 노출된 그룹의 평균소변 중 수은은 11.6 μmol/mol크레아틴이었

다. Piikivi and Tolonen은 Roels비율을 사용하여 25μg Hg/m3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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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노출을 계산하였지만, 실제 대기 중 샘플들을 측정하지 않았다.

Piikivi(61)는 남성클로랄칼리작업자들에서 심장혈관반사를 연구하였다.

저자는 30 μg/m3
에서 장기간노출은 자율신경계에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

이 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이 연구는 25 μg/m3
의 WHO수은노출권고

사항을 지지하였다.(2)

Barregard et al.
(62)

은 클로랄칼리작업자들에게서 사망률과 암발생률을

연구하였다. 그들은 흡연을 할 때 여겨지는 심장혈관사망률에서 설명되

지 않는 증가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뇌 또는 신장 또는 뇌와 신장종양

의 질병으로부터 사망률에서 증가하지 않았다.

Piikivi and Hanninen(63)은 대기 중의 평균농도인 25 μg/m3에 장기간

노출된 작업자들에서 인지, 운동, 기억, 또는 배움 능력에서 이상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메틸수은에 대한 동물 또는 사람생식의 수은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문

헌을 이용할 수 있음과 달리, 금속수은 또는 무기수은 노출로부터 사람

생식영향들에 대한 정보는 적다.

Friberg and Vostal
(1)

은 매독에 대비한 수은연고에 노출된 여성의 사

산아에서 검출될 수 있었던 1928년 수은에 대해 언급하였다. 임신한 여

성, 태아, 그리고 신생아에서 수은독성의 Koos and Longo
(3)

리뷰는 낙태

를 시도하려고 2.5그램의 수은염이 주입된 여성에서 수은중독 경우를

보고하였다. 주입 후 13일 뒤, 그녀는 자발적으로 태아를 낙태시켰다.

Lien et al.(13)은 집에서 수은금아말감의 난방으로부터 야기된 수은증

기의 높은 농도에 단일 노출된 임신한 여성의 경우를 보고하였다. 그녀

는 호흡의 고통과 메스꺼움의 증상을 보였다. 처음 24시간 소변 중 수

은수치는 거의 200μg Hg/L이었다. 그녀는 노출 뒤 26일후 만삭아를 출

산하였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아이는 건강하였고 이상들은 보이지 않았

다. 태어났을 때, 엄마의 혈액 중 수은수준은 3.7 μg/dl이었고,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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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혈액 중 수은수준은 3.2 μg/dl이었다. 두 수준은 태어나고 32일

뒤에 마지막측정을 했을 때 2μg/dl의 수치를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떨어졌다.

Melkonian and Baker
(64)

은 수은독성을 위하여 조사된 15주된 임신한

여성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그녀는 2년간 직업적으로 수은에 노출되었

었다. 초기 소변 중 수은수준은 875 μg/L이다; 혈액 중 수은은 5.4 μ

g/dl이었다. 그 환자들은 약간의 신경장애를 가졌다. 그 엄마는 예정일

에 정상적인 남자신생아를 출산하였다. 탯줄은 23.0mg Hg/g을 포함하였고,

제대혈은 0.4μg Hg/dl를 포함하였으며 태반은 2.4μg Hg/dl를 포함하였다.

신생아의 소변 중 수은은 2.5 μg/L이었고, 2달이 되었을 때 3.0 μg/L이

었다.

Sikorski et al.
(65)

은 폴란드 치과에서 여성을 연구하였고 두피와 음모

에서 관찰된 전체수은과 연관된 월경이상과 불임을 발견하였다. 머리카

락에서 관찰된 수은의 범위는 최소한 대조군의 5배였다. 대기 중, 소변,

또는 혈액수준은 주어져있지 않다.

McFarland and Reigel
(66)

은 남성 생식영향들의 6가지 경우들을 보고

하였다. 남성은 1965년에 단일 급성 수은노출을 받았었다; 사고 후 첫날

24시간 소변 중 수은수준의 범위는 46에서 3280μg Hg/L이었다. 대기

중 측정들은 취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작업자들의 이론적인 최대 노출

은 44.3 mg/m3만큼 높을 것이다. 모든 6명의 남성들은 급성 호흡 고통

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는 성급함, 떨림, 피로 같은 만성수은

독성의 증상들로 발전하였다. 모든 6명의 남성들은 손상된 성기능을 가

지고 있었고 이것은 비가역적이었다. McFarland and Reigel(66)은 손상

된 성기능은 종종 간과되는 수은중독의 양상이라고 여겼다.

Cordier et al.(67)은 잘 설계된 연구에서 아버지의 노출과 생식결과를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아버지의 소변에서 수은의 증가된 농도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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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의 비율의 증가를 관찰하였다. 50 μg/L이상의 소변 중 수은수준에

서, 자연유산의 위험률은 2배였다. 설문지는 남편과 아내 둘에게 주어졌

다. 노출은 작업범주와 과거 생물학적 모니터링자료에 의해 결정되었다.

Alcser et al.
(68)

은 1953년에서 1963까지 수은을 다룬 미국의 에너지시

설부서에서 아버지의 노출로의 생식결과들을 연구하였다. 그 생식결과

들은 아버지의 기억으로만 결정되었다. 수은노출과 감소된 생식력 또는

심각한기형의 비율증가 또는 심각한 아동기질환 사이에 연관성들은 보

이지 않았다. 이전의 유산병력으로 제어 후, 수은원소노출은 저자에 의

해 상당한 위험요소 또는 유산의 예측변수로 여겨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100 μg/L소변의 노출에서 증가는 최대 18%로 유산결과를 가지

는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Erfurth et al.
(69)

은 수은에 노출된 남성작업자들에게서 뇌하수체호르

몬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소변 중 수은평균은 26

nmol/mmol 크레아틴이었다.

Lauwerys et al.(70)은 수은증기에 노출된 남성작업자들의 생식력을 연

구하였다. 소변 중 수은농도의 범위는 5.1에서 272.1 μg/g 크레아틴이었

다. 관찰된 출생수와 대조그룹의 생식경험에 근거하여 예상한 출생수

사이에 통계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Brodsky et al.(71)은 29,514명의 치과의사들과 30,272명의 여성 치과보

조원들을 연구하였다. 수은에 노출된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주마다 0에서 40아말감 수복물을 준비하거나 사용하는 그룹하나와 주마

다 40아말감 수복물 이상을 준비하거나 사용하는 그룹하나. 의사들의

아내는 그들의 남편들에 따라 분류되었다. 조사자(71)들은 낮고 높은 노

출비율사이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수은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

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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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 콜타르피치

CAS number: 65996-93-2

TLV-TWA, 0.2 mg/m
3
, Benzene Solubles

A1 — Confirmed Human Carcinogen

⦁ Human Studies 관련 연구수행 실적 없음

▶ 일산화탄소

CAS number: 630-08-0

분자식: CO

TLV–TWA, 25 ppm (29 mg/m3)

⦁ Human Studies(역학 연구)

background(배경)

일산화탄소의 주요독성작용은 흡입노출에 따른 세포산화의 제어이다.

일산화탄소는 폐포, 모세혈관, 그리고 태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그

것은 역으로 헴단백질의 하나와 결합한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흡수

된 일산화탄소의 약 80-90 %는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주로 독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트콘드리아 호흡의 직접적인

억제를 일으키는 cytochrome a3산화효소와 결합한 일산화탄소를 포함하

고 있다.(1) 다른 헴단백질과 결합한 일산화탄소의 나머지, 예를 들어, 심

기능과 근육산소운반에 압박의 원인이 되는, 미오글로빈; 아마 산소 라

디칼로 세포에 타격을 주는 원인인, 하이드로퍼록시데이스; 그리고 시토

크롬 P-450.

적은양의 일산화탄소는 주로 헤모글로빈의 이화작용으로부터 내부적

으로 생산된다. 움직이지 않는 노출이 없는 건강한 몸에서 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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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xyhemoglobin(COHb)가 나타난다.
(2)

일반적인 인구에서 배경수준

(0.5-1.5 %)은 환경적 노출 때문에 더 높다. 임신동안에는, 산모의

COHb는 0.4-2.6 %까지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3)

비슷하게, 비 흡연 산

모의 태아 COHb는 0.7-2.5 %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흡연산모와 흡연

경험이 있는 산모의 64명 신생아의 연구에서 COHb의 범위는 1.1-4.3

%인 것을 발견했다.
(4)

과신진대사, 특정약물, 그리고 용혈성 빈혈은

4-6 %까지 COHb의 내적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
(5)

담배흡연은 인구

의 가장 크게 노출되는 비산업적 부분이다. 하루에 한 갑을 소비하는

사람의 COHb의 범위는 4-20 %이고, 평균은 5-6 %였다.
(6)

일산화탄소의 흡수와 제거는 수학적으로 묘사되었다.(7,8) COHb수준결

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들은 일산화탄소의 농도, 노출기간, 그리

고 폐포 환기이다. 예를 들어, 35 ppm의 일산화탄소농도에서 6-8시간동

안 가벼운 작업의 수준에서 평균성인은 거의 혈액에서 5% COHb수치로

예상된다.

Cardiovascular Studies(심혈관 연구)

이전에 많은 연구들은 5%이하의 COHb의 증가는 운동부하에서의 급

성감소,(9,10) 동맥과 혼합정맥의 산소장력 감소,(11) 그리고 안정적인 협심

증을 가진 남자에게서 협심증발생기간 감소 같은 일반적인 지원자들에

게서 심혈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12) 비록 이러한 발견들은 항

상 재발견되진 않지만,(13) 두 연구는 심장동맥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서

이 발견들을 확인하였다. 63명의 남성에게서 0.6에서 2 % 그리고 3.9 %

COHb수준의 상승은 심근허혈과 협심증 시간에서 감소의 원인이 되

고,(14) 그리고 평균COHb수준이 2.9 %일 때 협심증의 발생과 함께 운동

부하의 상당한 감소를 야기했다.(15) 이러한 발견들은 동물 실험들에 의

해 지지받고 있다. 5 %의COHb포화는 개에게서 급성 심근경색과 연관

된 심근허혈의 상승을 야기하였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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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land Tunnel에서의 작업자들 중 한 직원은 평균 70 ppm의 일산화

탄소 농도인 터널에서 2시간동안 일하고, 2시간마다 터널 밖으로 교대

하며, 8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이 작업자들은 평균 5 %의 COHb이고

아무도 10 %을 넘지 않았다. 평균노출은 거의 35 ppm이였고, 어떠한

증상이나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17) 반면에, 후향적 연

구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5 %이하의COHb인 1212명의 터널직원들

은 죽상경화심질환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사망위험률을 가지는 것을 발

견했다.(18)

이전에 관상동맥질병에 걸린 두 명의 직원은 약 25 %COHb가 생산되

기에 충분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이후에 사망하였다. 이 수준은 15분

간 가벼운 작업으로 약 2000 ppm의 일산화탄소에서 노출된 이후에 이

를 수 있는 수준이다.
(19)

Neurologic/Psychomotor Studies(신경/심리 증상 연구)

일산화탄소중독에 의해 생산된 산소결핍은 급성 신경학적 결함뿐만

아니라 극심하고 종종 지체되는 신경학적 후유증을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0 %이상의 COHb수준의 원인이 되는 충분한 일산화탄소

의 흡수는 두통과 같은 증상에 의해 알아차려진다. 많은 연구들은 심리

적 일의 근무에서 낮은 수준의 일산화탄소 노출(2-5 %COHb)의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비록 모순된 결과들이 보고되었지만, 심리적 기능에서

의 감소는 3-4 %의 COHb에서 관찰되었다.(20)

모순되는 결과들의 한 가지 이유는 심리적일이 오랜 기간일 때 종종

긍정적인 결과들이 관찰되는 것이다.(21) 예를 들어, 3.4 %의 COHb증가

는 “운전조심”(22)만큼 높은 상당한 결함을 야기하고, 2또는4 % COHb는

비디오게임을 줄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으며,(21) 그리고 5 %의 COHb에

서는 집중검사에서 감소를 야기한다.(23) 행동시험에서 5 %COHb가 발

생할 만큼 충분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사람은 어려운“이중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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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험들에서만 운동수행에 미미한 영향이 있었다.
(24)

Bunnell and

Horvath의 보고서(25)에서는 7 %에서 인지적 수행에서의 미미한 영향은

확실히 관찰되었고 신체적 작업 이후에 악화된 것을 나타냈다.

background(배경)

일산화탄소의 주요독성작용은 흡입노출에 따른 세포산화의 제어이다.

일산화탄소는 폐포, 모세혈관, 그리고 태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되고 그

것은 역으로 헴단백질의 하나와 결합한다.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흡수

된 일산화탄소의 약 80-90 %는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이 감소하게 된다.

하지만, 주로 독성이 일어나는 장소는, 미트콘드리아 호흡의 직접적인

억제를 일으키는 cytochrome a3산화효소와 결합한 일산화탄소를 포함하

고 있다.(1) 다른 헴단백질과 결합한 일산화탄소의 나머지, 예를 들어, 심

기능과 근육산소운반에 압박의 원인이 되는, 미오글로빈; 아마 산소 라

디칼로 세포에 타격을 주는 원인인, 하이드로퍼록시데이스; 그리고 시토

크롬 P-450.

적은양의 일산화탄소는 주로 헤모글로빈의 이화작용으로부터 내부적

으로 생산된다. 움직이지 않는 노출이 없는 건강한 몸에서 0.4-0.7 %

carboxyhemoglobin(COHb)가 나타난다.(2) 일반적인 인구에서 배경수준

(0.5-1.5 %)은 환경적 노출 때문에 더 높다. 임신동안에는, 산모의

COHb는 0.4-2.6 %까지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3) 비슷하게, 비 흡연 산

모의 태아 COHb는 0.7-2.5 %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흡연산모와 흡연

경험이 있는 산모의 64명 신생아의 연구에서 COHb의 범위는 1.1-4.3

%인 것을 발견했다.(4) 과신진대사, 특정약물, 그리고 용혈성 빈혈은

4-6 %까지 COHb의 내적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다.(5) 담배흡연은 인구

의 가장 크게 노출되는 비산업적 부분이다. 하루에 한 갑을 소비하는

사람의 COHb의 범위는 4-20 %이고, 평균은 5-6 %였다.(6)

일산화탄소의 흡수와 제거는 수학적으로 묘사되었다.(7,8) COHb수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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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들은 일산화탄소의 농도, 노출기간, 그리

고 폐포 환기이다. 예를 들어, 35 ppm의 일산화탄소농도에서 6-8시간동

안 가벼운 작업의 수준에서 평균성인은 거의 혈액에서 5% COHb수치로

예상된다.

Cardiovascular Studies(심혈관 연구)

이전에 많은 연구들은 5%이하의 COHb의 증가는 운동부하에서의 급

성감소,
(9,10)

동맥과 혼합정맥의 산소장력 감소,
(11)

그리고 안정적인 협심

증을 가진 남자에게서 협심증발생기간 감소 같은 일반적인 지원자들에

게서 심혈관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했다.
(12)

비록 이러한 발견들은 항

상 재발견되진 않지만,(13) 두 연구는 심장동맥 질병을 가진 환자에게서

이 발견들을 확인하였다. 63명의 남성에게서 0.6에서 2 % 그리고 3.9 %

COHb수준의 상승은 심근허혈과 협심증 시간에서 감소의 원인이 되

고,(14) 그리고 평균COHb수준이 2.9 %일 때 협심증의 발생과 함께 운동

부하의 상당한 감소를 야기했다.
(15)

이러한 발견들은 동물 실험들에 의

해 지지받고 있다. 5 %의COHb포화는 개에게서 급성 심근경색과 연관

된 심근허혈의 상승을 야기하였다.
(16)

Holland Tunnel에서의 작업자들 중 한 직원은 평균 70 ppm의 일산화

탄소 농도인 터널에서 2시간동안 일하고, 2시간마다 터널 밖으로 교대

하며, 8시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이 작업자들은 평균 5 %의 COHb이고

아무도 10 %을 넘지 않았다. 평균노출은 거의 35 ppm이였고, 어떠한

증상이나 부정적인 건강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17) 반면에, 후향적 연

구에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5 %이하의COHb인 1212명의 터널직원들

은 죽상경화심질환으로부터 상당히 높은 사망위험률을 가지는 것을 발

견했다.(18)

이전에 관상동맥질병에 걸린 두 명의 직원은 약 25 %COHb가 생산되

기에 충분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이후에 사망하였다. 이 수준은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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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가벼운 작업으로 약 2000 ppm의 일산화탄소에서 노출된 이후에 이

를 수 있는 수준이다.(19)

Neurologic/Psychomotor Studies(신경/심리 증상 연구)

일산화탄소중독에 의해 생산된 산소결핍은 급성 신경학적 결함뿐만

아니라 극심하고 종종 지체되는 신경학적 후유증을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10 %이상의 COHb수준의 원인이 되는 충분한 일산화탄소

의 흡수는 두통과 같은 증상에 의해 알아차려진다. 많은 연구들은 심리

적 일의 근무에서 낮은 수준의 일산화탄소 노출(2-5 %COHb)의 영향에

대해 보고하였다. 비록 모순된 결과들이 보고되었지만, 심리적 기능에서

의 감소는 3-4 %의 COHb에서 관찰되었다.(20)

모순되는 결과들의 한 가지 이유는 심리적일이 오랜 기간일 때 종종

긍정적인 결과들이 관찰되는 것이다.
(21)

예를 들어, 3.4 %의 COHb증가

는 “운전조심”(22)만큼 높은 상당한 결함을 야기하고, 2또는4 % COHb는

비디오게임을 줄이는 것과 연관성이 있으며,
(21)

그리고 5 %의 COHb에

서는 집중검사에서 감소를 야기한다.(23) 행동시험에서 5 %COHb가 발

생할 만큼 충분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사람은 어려운“이중으로 하는

일”시험들에서만 운동수행에 미미한 영향이 있었다.(24) Bunnell and

Horvath의 보고서
(25)

에서는 7 %에서 인지적 수행에서의 미미한 영향은

확실히 관찰되었고 신체적 작업 이후에 악화된 것을 나타냈다.

▶ 베릴륨 및 그 화합물

CAS number: 7440-41-7

TLV–TWA, 0.00005 mg/m3 (0.05 μg/m3), 흡입성 입자 물질

A1 — 사람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

수용성 화합물

피부 자극성(dermal sensitizer-D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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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성 화합물

호흡 과민성(respiratory sensitizer-RSEN)

⦁ Human Studies(역학 연구)

베릴륨과 그 화합물의 직업적 노출은 세 가지의 증상과 관련이 있다.

1)급성 베릴륨 질병은 높은 농도의 베릴륨에 단기 노출에 의한 것이다.

2)BeS and CBD는 몇 주에서 몇 년까지의 잠복기 이후에 발생하는 면

역매개성 반응이다. 3) 그리고 폐암

Acute Beryllium Disease

급성 베릴륨 질환은 비염, 인두염, 기관 기관지염 및 폐렴을 일으키는

기도에 어느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성 폐렴은 잠재적으로

높은 수준의 수용성 베릴륨 염에 급성 노출된 가장 심각한 결과이다.

이것은 큰 노출 뒤 3일 이내에 폭발적인 질병 또는 화합물의 낮은 수준

에서의 장기간 노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주된 증상은 호흡곤

란이다. 불안감, 식욕부진, 체중감소는 일반적인 증상들이다. 급성 벨릴

륨 질병은 치명적일 수 있다. 섬유증은 각각의 살아남은 질병사이에서

생길 수 있다(Vorwald et al., 1966).(9) 급성 벨릴륨 질병을 가진 사람은

또한 만성 질환으로 될 수 있다. Freiman and Hardy (1970)(10)의 보고

서에는 만성 질환 124 명 중 11 %는 CBD의 발병 이전에 하나 또는 두

가지의 급성 질환이 있었음을 보고했다.

Beryllium Sensitization (BeS) and Chronic Beryllium Disease

(CBD) (베릴륨감작증상과 만성베릴륨질병)

임상적 CBD는 운동성 호흡곤란, 체중감소, 마른기침, 피로, 흉통, 식

욕부진 및 쇠약이 특징이다. 이것은 증상의 심각도 증가와 함께 장기간

진행된다. 증가된 사례에서는 손가락 발수 및 섬유증 결합과 활성 간질

성염이 나타난다. 폐 심장증이 나타날 수 있고 매우 증가된 경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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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원인이 된다. 임상 CBD가 나타나는 잠복기간은 20년 이상일 수

있다. 베릴륨에 노출된 개체의 일부(2 % -19 %)만이 베릴륨 감작이 나

타난다(Kreiss et al., 1993a, b, 1996, 1997; Newman et al., 2001,

2005b; Kelleher et al., 2001; Maier, 2002; Sackett et al., 2004; Schuler

et al., 2005; Stange et al., 2001, 2004).(4,11,12,14-21) 그러나 베릴륨에 최소

한의 노출에도 일부는 감작이 나타나거나 CBD가 발생한다(Newman et

al., 2001; Kelleher et al., 2001).
(1,19)

감작은 항상 CBD진행의 원인은 아

니다. 분류된 작업자의 50 %까지 질병의 증거없이 감작이라고 나타내

었다(Maier, 2002).
(21)

하지만 감작으로부터 진행되는 질병은 입증되었다

(Newman et al., 2001, 2005a, b; Stange et al., 2001; Henneberger et

al., 2004).(11,13,19,20) 그러므로, 베릴륨에 대한 면역적 과민성을 나타내는

개인는 잠재성 및 임상적 CBD 발생에 대한 위험률이있을 수 있습니다.

Curtis (1951)(6)은 베릴륨 유발성 피부염과 작업자들에게서 피부 과민

성을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베릴륨에 노출되지 않은 16명의 "대조"

군은 가용성 베릴륨 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검사를 하였다. 16 중 8

명에게서 피부 과민성이 나타났고, 이것은 베릴륨의 감작이 피부 노출

로부터 생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Tinkle et al. (2003)(7)은 난용성 베

릴륨의 피부감작을 쥐를 통해 BeS를 입증하였다. 노출된 작업자들에서

새로운 사례의 관찰은 공기 중 농도 저하에도 불구하고 또한 피부 노출

이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Studies Evaluat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Beryllium Exposure

and BeS and CBD(베릴륨 노출과 BeS와 CBD증상 사이의 연관성 평

가연구)

4개의 공장작업 범주(rod 와 wire 생산, strip 금속생산, 생산 지원, 관

리)를 포함한, CBD의 유병율(7 %, 6/81)은 지금까지 rod와 wire 생산

쪽에서 일한 사람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이 작업범주 내에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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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서리, 번선, 피클링 그리고 신선하위범주에서 일하는 사람을 포함한

CBD발생률은 각각 21 %(3/14), 10 %(4/39) 그리고 10 %(4/42)이다. 이

러한 발생률은 모든 해당되는 비노출 대조 그룹에 비하여 유의하게 컸

다. 이 같은 하위범주에서는 베릴륨에 감작된 개인의 발생률은 각각 21

%(3/14), 13 %(5/40), 14 %(6/44)였다. 점과 모서리, 번선과 피클링, 그리

고 신선하위범주에서의 총 베릴륨 노출의 중앙값은, 0.03μg Be/m
3
(범위

0.01-1.58이하), 0.12μg Be/m
3
(범위 0.01-7.80), 그리고 0.06μg Be/m

3
(범

위 0.01-0.38). 0.2μg Be/m3을 초과하는 샘플의 비율은 점과 모서리, 번

선과 피클링, 그리고 신선하위 작업 각각 6 %, 54 %, 그리고 13 % 이

다. wire 와 rod생산, strip 금속 생산, 생산 지원 및 관리 내에서 모든

다른 작업들의 베릴륨 노출 수준의 중앙값은 0.02-0.11μg/m3이다. 이러

한 범주에서 샘플들 비율의 상한값이 0.2μg/m3
을 초과하는 것은 7%이

하다.

전반적으로, BeS 또는 CBD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발생률은 노출 농도

의 중앙값 범위가 0.03-0.12μg/m3이고 대략 25%의 개인노출 샘플이 0.2

μg/m3
을 초과하는 작업범주와 연관이 있다. 그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지 않는 위험률은 노출농도의 중앙값이 0.02-0.11μg/m3이고 0.2μ

g/m
3
을 초과하는 샘플들의 비율이 7%이하인 작업 범주와 연관이 있었

다.

베릴륨 노출과 Bes와 CBD사이에서의 연관성은 베릴륨 정밀 가공공

장에서 작업자들의 집단안에서 조사했다(Kelleher et al., 2001).(1) 공장

의 작업은 1696년에 시작하였고, 베릴륨 금속, 산화물, 합금을 사용하고

있다. 1995년에서 1997년에 초기 작업자(235명) 분류가 실행되었다. 후

속 분류는 초기 분류 이후 다음 2년마다 원래235명 중 187명으로 실행

했다. 그 그룹은 제조공장에 취업한지 평균 11.7년이었다(범위 1달-29

년). 235명 중 60명은 그들의 초기혈액 분류는 공장에 고용된지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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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였다.

초기분류에서 235명 중 15명은 비정상적인 혈액 BeLPT 결과가 확인

되었다. 2년 뒤 후속추적은 추가적인 5명의 비정상적인 BeLPT가 확인

되었고, 1999년에 시행된 두 번째 후속추적은 2명의 추가적인 비정상적

인 BeLPT가 확인되었다. 비정산적 BeLPT의 22명 중 19명은 임상적

추적을 하였다. 19명 중 13명은 CBD를 진단받았고, 2명은 CBD일 가능

성을 가졌으며, 4명은 베릴륨에 감작으로 진단받았다. BeS 또는 CBD인

4명은 3개월 이내에 공장에 고용된 사람이었다. BeS 또는 CBD인 작업

자는 거의 기계공으로 일하고 있었다(odds ratio, 4.4; 95% 신뢰구간

[CI], 1.1-17.6).

베릴륨노출과 BeS/CBD 발생 사이의 관계를 결정하기 위해, 작업자들

을 두가지 그룹으로 나누었다: BeS/CBD로 확인된 작업자(“사례들”로

칭함)그리고 병이 없는 작업자(“대조”로 칭함). 처음 두 번의 조사(1995

년과 1997년)에서 BeS/CBD로 확인된 20명은 사례로 포함되었다. 남아

있는 감작이 검출되지 않거나 병이 없는215명 중 206명은 “대조”그룹에

포함되었다. 작업자들의 인터뷰에 기반하여, 각각의 직책으로 할당하였

다. 사례그룹에 있는 20명중 18명은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인 캐스케이드 충격기 샘플들은 베릴륨 가공이 일어나는 지역(59개)

와 베릴륨 가공과 연관성이 없는 지역(41개)개를 수집하였다. 샘플들은

작업자의 호흡영역으로부터 채취하였다. 노출측정은 각각 작업 범주에서

전체 베릴륨 노출, 6 μm이하의 입자에서 노출, 1 μm이하의 공기역학적

입자 사이즈에서 노출 샘플들로부터 계산되었다. 이 연구의 일부인

1995년부터 1997년에 채취한 베릴륨 공기 중 농도와 1981-1984년으로

부터의 과거 수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례와 대조 그룹에서의 각각 작업자의 직업적 베릴륨 노출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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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계산되었다.

각각의 베릴륨 노출 평균LTW은 직책으로 간주된 각각의 누적 노출

로 나누어 계산되고, 공장에서 고용된 총 연도 수에 의해 μg/m3-years

로 표현된다(μg Be/m
3
).

수집된 100개의 개인 임팩터 베릴륨 샘플들의 총 베릴륨 노출의 중앙

값은 0.13 μg/m3
(범위는 0.006-22.62)이고, 50개의 샘플들은 0.2μg/m3

이

하로 나타났고 9개의 샘플들은 2μg/m3이상으로 나타났다. 그것들은 사

례그룹과 대조그룹의 누적노출(μg/m3-years)의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례그룹의 평균LTW는 대조그룹의 평균LTW

와 비슷하였다. 노출중앙값 또는 총 베릴륨입자의 평균농도는 사례그룹

과 대조그룹 모두 0.25 μg/m3
이다. 사례그룹과 대조그룹의 6μm이하의

입자 노출농도는 각각 0.20, 그리고 0.14 μg/m3이다. 각각 사례그룹과

대조그룹의 6μm이하의 입자 노출농도는 0.13과 0.11이다.

20명의 사례그룹 중 12명은 노출 LTW가 0.2μg Be/m3이상이다. 16명

사례는 총 미립자질량 노출LTW가 0.1μg Be/m3이상 이었다. 4명의 사

례는 노출값이 0.02-0.1μg Be/m3사이였다. 주목할 점은 고용 3달 이내

의 4명 작업자와 이전에 베릴륨에 노출되지 않은 작업자들이 BeS또는

생체검사에서 CBD로 진단받았다는 것이다(n=2).

Madl et al. (2007)(2)은 Kelleher et al. (2001)(1)에 의해 조사된 같은

베릴륨 기계공 공장의 노출평가를 더 포괄적으로 하였다. 더 많은

1980-1995년 과 1995-1999기간 동안의 개인(N=3831)과 지역(N=616)샘

플은 Kelleher(1)에 의해 보고된 잠재적인CBD와 BeS의 20명 사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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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노출LTW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 2000-2005년도

의 노출평가 데이터는 새로 잠재적 CBD를 가지고 있거나 베릴륨에 감

작된 것으로 확인된 추가적인 7명의 작업자들 노출 LTW를 계산하는데

사용되고 보고되었다. 1995년과 1999년 사이의 기간동안 청소하는데 사

용된 가압공기호스제거, dry sweeping제거, 이물질제거공정 폐쇄 제작,

몇몇 부서에서의 국소배기설치, 유니폼의 의무적 착용, air shower가 사

용되는 생산구역의 접근 수정, 작업화정책의 실행과 진공장치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작업자들의 베릴륨 노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많은 개선책

이 만들어졌다. 세 개의 기간 동안의 노출 재구성은 중앙값, 평균, 95번

째 백분위수 추정, 0.02와 0.2 그리고 2 μg/m3 초과분율 계산을 포함하

고 다섯 가지의 다른 접근법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했다.

보충데이터와 함께 각각의 직책에서 일한 모든 년도의 데이터를 사용

하여 공장에 있는 BeS또는 잠재적 CBD를 가진 27명 중 1명의 총 베릴

륨입자중량의 중앙값은 0.02와 0.05 μg/m3
사이에 있고, 6명의 LTW은

0.05와 0.1 μg/m3사이, 8명의 LTW은 0.1과 0.2 μg/m3사이, 5명의 LTW

은 0.2와 0.4 μg/m3
사이에 있고 나머지 7명의 LTW은 0.4 μg/m3

이상이

다.

중앙값보다 노출농도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LTW을 계산할 때, 데이터

가 더 높은 값 때문에 약간 왜곡된다. 다음을 확인하였다: 아무도 0.05

μg/m3이하의 LTWs을 가지지 않았고, 3명의 LTWs은 0.05와 0.1μg/m3

사이였고, 7명의 LTWs은 0.1과 0.2 μg/m3사이였으며, 3명의 LTWs은

0.2와 0.4 μg/m3사이고, 8명의 LTWs은 0.4와 0.8 μg/m3사이, 2명의

LTWs은 0.8과 1.6 μg/m3사이, 그리고 나머지 4명의 LTWs은 1.6 μ

g/m3이상이었다.

95번째 백분위수로, 27명의 사례들 중 1명의 LTW만이 0.1과 0.2 μ

g/m3사이였다. 나머지는 0.2 μg/m3이상이었다. 이러한 관찰은 저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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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을 95%확률로 0.2이하로 낮춘다면 BeS와 CBD를 예방할 수 있을

것 이라고 결론짓도록 한다.

Johnson et al. (2001)
(22)

은 Cardiff Wales, U.K.에 있는 Cardiff Atomic

Weapons Establishment 공장의 체험을 보고하였다. 이 시설은 1961년

과 1997년 사이에 40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했다. 금속성의 베릴륨을

주로 사용하였다. 게다가 대규모의 공기모니터링과 공장에서의 산업위

생 프로그램 또한 표면오염제어, 엔지니어링, 작업자, 그리고 베릴륨노

출감소의 물질적 제어에 이용되고 있다. 전자 데이터베이스는 101개 지

역에서 지역 샘플링 367,757개 그리고, 1981년에서 1979년 기간에 걸친

194명의 직원으로부터 개인 옷깃 샘플링 217,681개를 포함하고 있다. 전

체 작업자의 연도개인샘플링농도의 범위는 0.11에서 0.72 μg/m3사이이

다. 주조공장 작업자는 가장 높은 농도인 평균 0.87 μg/m3
이였다. 모든

지역의 연도지역샘플농도의 평균의 범위는 0.02에서 0.32 μg/m3사이이

다. 입자사이즈분포에 대한 자료는 없었다. 운영기간동안, 공장에는 만

성 CBD의 사례밖에 없었는데 이를 저자는 호흡노출보다 상처노출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 추측하였다.

그러나 저자는 discussion부분에서 “...비록 Cardiff 장소는 현존하는

모든 베릴륨시설 중 가장 대규모의 작업장 측정 데이터베이스 이지만

이 측정은 실제 작업자 노출을 반영하는데 불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 샘플링이 실행되는 동안 Cardiff 작업

자들은 공통적으로 호흡보호구를 사용하였고, 우리는 이 요소를 설명하

는 공기 샘플링 결과를 보정하지 못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특정 개

체, 특정 작업, 호흡보호구사용 데이터는 없었다.

Kreiss et al. (1997)(17)은 순수한 금속, 산화물, 합금들, 세라믹을 생산

하는 베릴륨제조공장에서 작업공정과 연관된 베릴륨질병과 감작의 위험

률요소를 평가하였다. 조사대상공장은 1953년에 오픈하고 그것의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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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조사실행(1993-1995)사이에 약 2274명의 직원들이 고용되었다. 세라

믹생산 공정은 1984년에 다른 시설로 이주되었다.

1984년 이후로 작업을 시작한 직원 중, 다른 모든 공정에서의 직원들

의 0.7 % 유병률(1/140)인것과 비교하여 베릴륨 금속생산 공정(특히

pebble plant와 진공용해공정)에서 BeS와 CBD의 8 % 유병률(4/50)인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1983년 이후로 고용된 사람들은, 공장의 다른

부분보다 pebble 공정 부분에서 일한 직원들에서 좀 더 많은 비정상적

인 혈액검사결과가 있었다(46.2 % 대 20.5 % 다른 장소를 포함하여).

pebble 공정에서의 일반적 지역시료측정, 호흡영역측정, lapel시료들의

베릴륨 농도측정의 중앙값은 0.4, 1.1, 0.9 μg/m3이고, 1990년에서 1992

년 후기에만 수집되었다. 2 μg/m3TWA 또는 5 μg/m3STEL값을 초과하

는 일반적 영역, 호흡영역, lapel샘플들 각각의 샘플의 비율은 6.4, 11,

27.5였다.

Kreiss et al. (1996)
(16)

은 1980년 이래로 영업한 베릴륨 세라믹 공장에

서의 작업자들의 BeS와 CBD의 유병률을 조사하였다. cohort연구는 136

명의 직원들로 구성되었다. 작업일의 매일가중평균Daily weighted

average(DWA)노출은 공식적으로 포함된 대부분의 작업시간 연구들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영역, 교대영역, 호흡영역측정들을 이용하여 분기별

로 측정되었다. 공식적인 DWA는 수년간 공장 내에서 변화된 작업으로

수정되었다. DWA값은 3개 직책으로부터는 1/81에서 12/82, 6개 직책으

로부터는 1/83에서 9/85, 14개 직책으로부터는 10/85에서 3/88 그리고

19개 직책으로부터는 4/88에서 9/91을 얻을 수 있었다. 데이터가 없는

작업 기간은 추정을 하였다.

8명의 베릴륨에 감작된 직원들이 확인되었다(5.9 % 발생률).8명중 6명

은 CBD로 진단받았다(전체 발생률은 4.4 %). 기계공들은 다른 직원들

중 1.2 %의 전체적 비율에 비교하여 14.3 %의 감작률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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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에서 3/88기간 동안의 주요공정의 일반적 영역과 호흡영역측정들

은 0.8μg Be/m3이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BeS의 odds ratio가 14.3인 결과의 대부분은 2 μ

g/m
3
이하라고 제시했다.

Cummings et al. (2007)(23)은 2000년과 2004년 사이에 상당한 노출제

어개선을 실행한 베릴륨 산화세라믹 제조시설의 갱신된 BeS의 유병률

을 제공했다. 그들은 1993년과 1998년 사이에 고용된 직원들과 2000년

에서 2004년으로부터 고용된 직원들의 감작률을 비교했다. 대기중 베릴

륨 수준은 이 두기간의 중앙값, 기하평균, 95번째 백분위수 상위 잔류허

용량한계수치는 비슷하였고, 각각 1994년부터 1999년 까지는 0.2, 0.21,

1.25μg Be/m3 그리고 2000년부터 2003년 까지는 0.18, 0.18그리고 1.66

이다. 감작발생률 측정은 1993년부터 1998년은 8.7 % 2000년부터 2004

년은 단지 1 %였고, 작업절차와 다른 제어들 사이의 대기수준을 줄이

는 것은 BeS을 제어하는데 중요하다고 제시된다. 피부노출을 막는 것

은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Rosenman et al. (2005, corrected in 2006)
(5)

은 혼합된 노출뿐만 아니

라 입자사이즈(흄 대 먼지)와 다른 형태(수용 대 불수용)의 베릴륨 혼합

물의 노출과 BeS와 CBD발생의 연관성을 베릴륨공정시설로부터 577명

이상의 작업자로부터 평가하였다. 확실하거나 잠재적CBD의 유병률은

7.6 %이고 BeS는 7.0 %로 비록 평균과 노출피크 또한 높은 다른 보고

된 연구에 비하여 더 높았다. 불용성 Be입자의 평균과 노출피크의 범위

는 각각 1.6-1.7μg Be/m3와 5.1-6.1μg Be/m3이다. 수용성 입자의 해당

하는 범위는 각각 0.8-0.9μg Be/m3와 1.1-3.3μg Be/m3이다. 먼지의 평

균과 노출피크의 범위는 각각 1.5-1.6μg Be/m3와 5.1-6.6μg Be/m3이고,

흄의 평균과 노출피크의 범위는 각각 0.5-0.9μg Be/m3와0.8-3.3μg

Be/m3이다. BeS나 CBD의 증거가 없는 개인들에게서 노출의 차이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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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병의 발생은 또한 각각의 일의 교대동안 소비된 시간의 양과 일

에 기반한 샘플링을 이용하여 계산된 DWA노출농도와 비교하였다.

DWAs가 0.02에서 0.2μg Be/m
3
이하의 범위에서 확실하거나 잠재적인

CBD의 사례는 없었고, 33명의 경우는 DWAs의 범위는 0.2부터 2μg

Be/m3이하이었고 7경우의 DWAs는 2μg Be/m3이상이었다. DWAs가

0.02에서 0.2μg Be/m
3
이하의 범위인 확실하거나 잠재적인 BeS의 경우

는 없었고, 24명의 경우는 DWAs의 범위는 0.2부터 2μg Be/m
3
이하이었

고 13명의 경우는 DWAs 2μg Be/m3이상이었다.

Stanton et al. (2006)
(3)

은 세 개의 구리베릴륨합금유통센터에서의 100

명의 직원들을 교차조사를 수행하였다. 한명의 작업자만이 감작되었음

을 발견하였고 유병률은 1 %이다. 교대 개인 lapel 샘플농도의 중앙값

은 0.03μg Be/m
3
이고 산술평균은 0.05μg Be/m

3
이고 97 %의 샘플들은

0.2μg Be/m3이하였다. BeS/CBD인 작업자는 제작지원 직책으로 22년간

일했고 트레일러차량이 나가고 들어오는 동안 외부오염과 베릴륨파편을

포함한 BeO 파우더의 드럼을 다루었다. 그는 또한 무게측정과 먼지투

성이인 주괴를 재포장하는 동안 피부접촉이 있었다.

Cullen et al. (1987)(24)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구성물질을 가지

게 된 베릴륨과 베릴륨 합금을 포함한 많은 산업파편물질로부터 중요한

물질의 정제와 교정에 종사하는 회사에서 5명의 CBD환자들을 포함하

여 측정된 140명의 작업자들을 확인하였다. CBD에 걸린 작업자들은

1960년대 중부터 1980년 초 동안에 노출되었었다. 4명은 용광로 구역에

서 일하였고, 한명은 주로 금속 파괴/분리 구역에서 일하였다. 1983년

에, 6가지 직책에서의 개인샘플링은 CBD에 걸린 작업자들의 베릴륨노

출을 측정하기 위해 실행되었다. 노출평가의 타당성은 CBD에 걸린 작

업자들의 지지를 받은 공장에서의 작업은 그 기간 동안 변하지 않았고

사실 에어샘플링을 하는 동안 사용된 파편의 종류는 이전에 사용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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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높은 베릴륨농도를 포함하고 있을 것 이라는 직원에 의해 주장된

것에 의해 수년 뒤에 실행되었다. 베릴륨 농도는 용광로 작업자들로부

터의 샘플들에서는 0.50 ± 0.44 µg/m
3

(n = 29)이였고, 금속 파괴 작업

자들로부터는 2.7 ± 7.2 µg/m
3

(n = 36)이였다. 저자는 용광로 구역에

서는 주로 흄(열에 의해 생산된 산화물0이고 파괴구역에서는 금속합금

먼지(기계공정으로부터)인 대기중금속으로 표시했다. BeS, CBD와 베릴

륨에 노출되는 것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통찰은 베릴륨시설 근

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연구로부터 나타냈다. Maier et al. (2008)은 잠

재적인 지역 후천적 CBD인 16명의 사례들의 평가를 보고하였다. 그들

은 베릴륨에 직업적 또는 보조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주민들에게서 8명

의 CBD 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8명의 사례들 중 3명은 가족인 것

으로부터 CBD의 유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사례들은 평균적

으로, 시설로부터 0.37miles(범위는 0.1-1.05mile)에 살았다. 1958년으로

부터 모니터링된 자료에 근거하여, 주위 베릴륨 농도는 0.0155-0.028μg

Be/m3의 범위였다. 몇몇 노출들은 0.35μg Be/m3를 초과하였다.

Cancer

수많은 역학연구들은 대기 중 베릴륨에 노출된 작업자들에게서 기도

종양의 원인인 베릴륨의 잠재성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 연구들의 대부

분은 베릴륨공정시설에서 노출된 작업자들의 후향적cohort연구를 하였

다. 공장들은(n=7) Ohio와 Pennsylvania에 위치하였고 몇 번이고 분석

하고 재분석되었다. 초기연구동안은 혼란되는 요소에 대해 잘 컨트롤

되지 않았고(Mancuso, 1970, 1979, 1980; Mancuso and el-Attar, 1969;

Bayliss et al., 1971; Wagoner et al., 1980)(26-31), 좀 더 최근연구들은

담배와 같은 혼란요소와 적절한 대조인구들을 적절하게 다루는 증진된

기술을 이용하였다(Ward et al., 1992; Steenland and Ward, 1991;

Sanderson et al., 2001)(32-34). 이 연구들의 몇몇 결론은 또한 연구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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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담배와 같은 혼란요소의 불충분한 고려에 대한 걱정에 근거하여 심

문받았다(MacMahon, 1994; Eisenbud et al., 1997; Levy et al.,

2002)
(35-37)

. Eisenbud et al. (1997)
(36)

은 또한 공장지역에서의 작업자들

을 포함한 관찰된 폐암의 높은 SMR에 대한 Lorain공장에서 높은 수준

황산증기의 잠재적 공헌에 대해 거론하였다.

Ward et al. (1992)
(32)

은 7개의 베릴륨공정에서의 9225명 남성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모든 결합된 7개의 공장에서 기도, 기관지 그리고

폐암의 상당한 증가(표준사망률[SMR]: 1.26; 95%신뢰구간[CI]:

1.12-1.42)를 관찰하였다. 이 결과들은 9225명의 남성 작업자들을 포함

하고 있다. 이 공장에서 공장으로의 cohort 분석들은 Lorain(SMR=1.69)

에서 관찰하고 공장들에서 나타난(SMR=1.24)상당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전체 공장 분석들에서,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된 시점 이래로, 폐암

의 죽음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었다. 작업자들의 30년 이상인 종양잠재

기(고용시작시점이래로)는 SMR(1.46)에서 상당한 높이를 가지고 있었

다. 중요하게, 작업자들이 10년간 작업한 것은 폐암위험률의 증가와 상

당한 연관성이 있다. 노출 수준은 1930년대와 1940년대에 상당한 증가

를 하였고(1949년에 설립된 엄격한 노출수준을 따르면서 노출수준의 감

소는 시작), 1950년과 1960년 십년동안 폐암의 SMR에 대한 증가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Lorain과 다른 공장들에서 나타난 SMRs는 각각

1.49(1.13-1.03)과 1.08(0.91-1.31)로 감소하였고, 몇몇 조정은 흡연으로

인해 만들어졌다. Lorain의 Ohio작업자들의 SMR만이 상당하게 증가하

고 있다.

IARC (1993)은 베릴륨의 cohort연구들의 평가와 실험실 동물들에게서

베릴륨 발암현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사람들과 실험적인 동물

에게서 충분한 증거들로 베릴륨은 발암성이라는 결론을 지었다. 몇몇

베릴륨 cohort연구들의 측면들은 작업자들의 증가하는 폐암위험률과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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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륨금속과 합금의 정제, 가공, 생산을 포함한 작업환경이 원인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IARC's의 결론을 지지하였다. 이것들을 포함: 1)많은

수의 폐암사례들은 사망률의 안정적인 측정결과들을 제공하였다; 2)대

부분의 베릴륨공장들에서 폐암의 일관성은 초과했다; 3) 1950년 이전에

고용된 작업자들에서 상당한 초과를 하였고, 그 이후에 작업장 노출들

은 낮아지고 더 제어되었다; 4)베릴륨 사례등록소에 기록된 사례들을

포함하여 급성베릴륨폐렴의 사례들의 최적비율을 가진 공장에서 폐암의

위험률은 증가했다; 5)가장 높은 폐암 위험률이 일어난 공장에서는 폐

렴과 다른 호흡성질병들의 위험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흡연에 의한

잠재적 교란은 몇몇 방법으로 대처하고 베릴륨작업자들에게서 증가하는

폐암위험률을 설명할 정도로 나타나지 않는다. 폐암의 증가에서 베릴륨

용량의 역할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들은 Pennsylvania Reading공장에

서 제한된 베릴륨작업자들의 사례대조군연구인 Sanderson et al.

(2001)
(34)

에 의해 제공되었다. 이 연구는 각각 142명의 폐암사례들을 5

개의 짝지어진 대조 사례들로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한 가지 목표는

누적, 평균, 그리고 최대 베릴륨노출농도에 관한 폐암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었다. Reading공장에서의 전체적인 폐암사망률은 증가하였다

(SMR=1.22; 95%신뢰수준=1.03-1.43). 중요하게, 사례들과 대조들의 사

망은 1940년대 동안 제어되지 않은 노출수준동안에 고용부터 시작했다.

누적, 평균, 그리고 최대 노출레벨이 측정되지 않은 동안 사례들과 대조

들은 상당하게 차이가 없었지만, 도입 이후 10 또는 20년의 기간에서의

분석들은 사례들의 베릴륨 노출수준은 거의 대조들보다 두 배였고 상당

하게 차이를 보였다.

NIOSH 조사관들(Schubauer-Berigan et al., 2008)(38)은 로그변환조정

의 대안사용과 출생년도와 고용시점에 맞는 조정들로 조건부로지스틱회

귀를 사용한 그들의 재분석들로 응답했다. 높은 폐암위험률은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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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노출과 연관성이 없지만 10년뒤 측정된 때의 평균 그리고 최대노출

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었다.

▶ 니켈카보닐

CAS number: 13463-39-3

동의어: Nickel tetracarbonyl; Tetracarbonylnickel; (T-4)-Nickel

tetracarbonyl

분자식: Ni(CO)4

TLV–Ceiling, 0.05 ppm (0.12 mg/m
3
), as Ni

A3 — 사람에게 적합한지 모르며 동물발암성이 확인됨.

⦁ Human Studies(역학 연구)

340분간 30 ppm의 니켈카르보닐은 사람에게 치명적일 것으로 예측된

다. 주된 급성노출의 영향은 폐에 끼쳐진다. 사람에게서의 두통, 메스꺼

움, 흉부압박, 그리고 어지러움의 초기증상 뒤에 노출 후 12에서 36시간

에 낮은 수준의 열과, 폐부종, 청색증, 가쁜 호흡의 증상이 지연된다. 소

변 중 니켈수준의 측정은 급성직업노출의 심각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이 된

다. 소듐 디에틸디티오카르밤산염(Sodium diethyldithiocarbamate-dithiocarb)은

니켈카르보닐에 노출된작업자들의 치료에 적용되었다(AIAH-1968).

Case Reports(사례보고)

Kurta et al. (1993)(5)은 니켈몰드를 생산하는 동안 갑작스럽게 니켈카

르보닐에 노출된 46살의남성의 경우를 보고하였다. 유도관을 수리하는

동안, 작업자의 작업복은 오염이 되었고 호흡보호구가 제거되었을 때

노출의 근원이 되었다. 초기증상은 약간의 어지러움, 두통, 가쁜 숨, 흉

부고통 그리고 힘없음이다. 입원 중에 그는 폐 관련증상을 가지고 산소

를 필요로 하였다. 초기 소변 중 니켈수준은 172 μg/dL이었다(몇몇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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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 50 μg/dL).

처음에 치료는 디설피람으로 하였고, 이것이 효력이 있었을 때, 디티

오카브, 산소기도내압, 항생제, 그리고 메틸프레드니솔론으로 호전되었

고 그는 18일에 퇴원을 할 수 있었다. 3개월간의 평가에서, 그는 폐 기

능테스트와 그의 흉부 X-ray가 정상적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Seet et al. (2005)
(6)

은 니켈의 중화반응이 진행 중인 공장과 4시간거

리로 근접한 쓰레기처리 공장에서 일하는 7명의 싱가폴 남자들에게서

돌발적인 노출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니켈폐기물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고 먼지안면마스크를 착용하였다. 그 남성들은 3일간 12시

간 내에 병원에서 고열, 오한, 흉골 늑막염 흉통 그리고 운동성 호흡곤

란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환자들은 백혈구증가와 흉부방사선침투의 확

산에서 두드러진 결과가 나타났다. 모든 환자들은 호흡기의 도움을 받

았다: 3명은 죽고, 그리고 4명은 생존했으며 입원 후 15-20일 뒤에 퇴

원을 하였다. 차후조사에서 사고의 원인은 오래된 착화제, 적절하게 보

관되지 않고 6개월 이내로 사용되지 않으면 TMTD제와 다른 황, 일산

화탄소, 이산화탄소같은 분해생성물을 생성하는 Metalplex의 사용을 시

사했다. 조사자들은 일산화탄소가 니켈카르보닐로부터 공정되어 생긴

니켈과 반응한다고 상정했다.

Epidemiology(역학자료)

Shi (1994)(7)는 112명의 니켈카르보닐 작업자(64명의 남성과 48명의

여성)와 니켈카르보닐에 직업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75명의 대조군들을

단면적 폐활량측정 연구를 시행하였다. 노출된 작업자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룹A는 각각, 평균18.8년과 16.6년간 노출된 32명의 남성과

20명의 여성, 20명의 남성과 20명의 여성대조군들로 구성되었다; 그룹B

는 각각, 평균 2.5년과 3.8년간 노출된 32명의 남성과 28명의 여성, 19명

의 남성과 16명의 여성대조군들로 구성되었다. 니켈카르보닐 노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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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방법으로 측정하여 0.007-0.52 mg/m
3
이였다.

그 결과에서 14년 이상 더 노출된 남성작업자들에게서 평균 폐활량의

50%와 25%(V50과V25)에서 최대호기유량비율, 최대호기중간유량(MMF),

강제폐활량(FVC)에서 1초율(FEV1)의 비는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10년 이상 더 노출된 여성작업

자들에게서 FEV1, 최대호기속도(PEFR), V50과V25는 대조군에 비해 상

대적으로 상당히 감소하였다. 8년보다 짧게 노출된 작업자들은, MMF와

V50에서만 상당히 낮았다. 동맥혈가스에서는 노출된 작업자들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자는 0.52 mg/m
3
또는 그 이하에서 노

출된 작업자들에게, 니켈카르보닐의 만성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은 소

규모의 기도기능장애와 함께 방해되는 패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폐 기

능악화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심각도는 노출기간과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인구집단을 구성하는 것과 아마 같은 작업자집단에

서 Shi (1992)
(8)

에 의해 보고된 이전연구에서 주어진 노출수치와 연구된

작업자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노출수치의 신뢰도에 관한 몇몇 질문이

있다.

남쪽Wales, Clydach 니켈정련소에서 몬드법(니켈 광석에서 니켈을 채

취하기 위한 정련 방법)은 1902년 이래로 사용되었고, 작업자들은 비부

비동과 폐암의 높은 발생률을 경험하였다(Amor, 1939;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1952; Doll, 1958; Morgan, 1958)(1,19,10,11). 이러한 처음 관찰

들은 니켈카르보닐이 의심되는 사람발암물질인 것을 결론을 이끌어냈

다. 하지만, 폐의 증가된 위험과 부비강암은 제련공정에서 니켈카르보닐

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니켈정제공장으로부터 보고되었다. 그러므로, 비

록 니켈카르보닐의 생산과 분해가 1957년까지 작업자수가 같고 기본적

으로 공정기술의 변화 없이, Doll et al. (1977)(2)은 1930년에 비해 호흡

성암의 발생률이 상당히 감소한 것을 발견하였다. Mond니켈정제공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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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들에 대한 그의 논문인, Morgan (1958)
(1)

에서 용광로흄에서의 노출

이 위험한 노출로 결론지었다.

▶ 아크릴로니트릴

CAS number: 107-13-1

동의어: Propenenitrile; Vinyl cyanide

분자식: C3H3N

구조식: H2C=CH–CºN

피부

TLV–TWA, 2 ppm (4.3 mg/m3)

A3 — 사람에게 적합한지 모르며 동물발암성이 확인됨.

⦁ Human studies(역학 연구)

아크릴로니트릴의 산업적 사용이 합성고무의 생산과 급격이 증가한

1940년대에 인간에 대한 아크릴로니트릴의 급성 독성 효과에 대한 보고

들이 시작됐다.(4) 아크릴로니트릴의 공학적 제어 수단들은 직업적 노출

을 줄였고 급성 인체 독성의 경우는 그 이후에 보고되지 않았다. 사람

에 대한 급성 아크릴로니트릴 유독성과 중독은 요약되어왔다.(1,4)

훈증에 사용된 사염화탄소 또는 염화메틸렌에 대한 아크릴로니트릴

혼합물에 의한 중독의 많은 치명적이고 치명적이지 않은 경우들은 서술

되어졌다.(4) 몇 사람의 죽음은 피나 다른 조직에 시안화물(청산가리) 형

성과 연관되어져 있다. 아크릴로니트릴은 더 이상 훈증약(소독·살충에

이용)으로서 사용되지 않는다.

아크릴로니트릴에 대한 피부 노출은 염증, 화상, 물집을 유발한다.(4)

게다가 아크릴로니트릴에 대한 피부 노출은 침투성의 유독성과 치명성

을 초래할 수 있다. 만성적인 영향들 또한 아크릴로니트릴 증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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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에 대한 노출 후에 발생할 수 있다. 다양한 영향들은 5에서 20

ppm 정도의 아크릴로니트릴에 노출된 576명 작업자들 코호트연구에서

두통, 불면증, 일반적인 약함, 피로, 메스꺼움, 구토, 코피, 호흡 곤란 그

리고 비정상적인 간 기능을 포함하여 보고되었다.
(9)

그러나 이 노동자들

은 또한 다른 화학작용제에 노출되었고, 오로지 아크릴로니트릴뿐 만의

노출은 보고된 영향에 책임이 있는지 불확실했다.

Thiess 과 Fleig
(10)

은 평균 15.3년동안 아크릴로니트릴에 노출된 18명

의 노동자들로부터 림프구들의 세포 유전학 분석을 실시했다. 1963과

1974년 사이에 아크릴로니트릴 5 ppm의 평균 작업장 공기 농도와 1975

년과 1977년 사이의 아크릴로니트릴 1.5 ppm 수준에서 대기의 모니터

링을 실시했다. 100개의 중기(유사 분열에서 염색체가 적도면(赤道面)에

나열하여 방추체를 완성하는 시기.)들은 염색체 이상에 대한 각 피 실

험자로부터 조사되었고, 연령을 맞추고,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으로부터

얻은 표본과 비교하였다. 아크릴로니트릴에 노출된 그룹에서 염색체 이

상들의 빈도들은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에 피 실험자와 다르지 않았다.

아크릴로니트릴에 노출된 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전염병학 연구들은

공개되었다. 폐와 전립선암의 과잉을 보고한 뒤퐁작업자들의 O'Berg(11)

연구를 제외하고 1994년 이전에 공개된 12개의 연구들은 부정적이었다.

그러나 뒤퐁의 코호트 연구에서 암초과율은 5년 이후 같은 추가의 코호

트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았다.(12) 각 12개의 보고된 아크릴로니트릴 전염

병학 연구들은 작은 집단 크기, 불완전한 노출 평가, 불완전한 이후연

구, 그리고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포함한 불충분한 점에 시달렸

다.(13,14) 12개의 전염병학 연구들의 메타 분석(단일 주제를 조사한 많은

연구들에 걸쳐서 요약하는 비교적 객관적인 기법) 아크릴로니트릴에 노

출된 노동자들의 암으로 인한 사망의 초과율은 발견되지 않았다. (표준

화된 사망률 비율, 1.03, 90% 신뢰구간[CI], 0.92-1.15).(15) 이 전염병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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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들의 통계적인 분석들은 이 연구들은 초과율이 존재한다면 아크릴

로니트릴 작업자들에 대한 암 초과율를 검출하는데 충분한 힘(>80%)을

가졌다고 제시했다.
(13)

NCI(U.S. National Cancer Institute)는 미국에서 8개의 아크릴로니트

릴 공장들에 고용한 58,460명 작업자들의 치사율 연구를 하였다.(16) 작

업자들은 1950년대에서부터 1983까지 고용되었고, 건강상태와 죽음의

원인에 대해 1989까지 연구를 했다.

과거 아크릴로니트릴의 양적 추정들은 행해졌고, 흡연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다양한 (방사선) 선량계의 노출 (축적되는[ppm-years], 평균, 정

점, 강도, 지속기간, 낮아진 노출)은 노출된 작업자들에 암의 일관된 초

과율에 드러나지 않았다. 폐암으로부터 사망률은 축적된 노출 (비교적

위험, 1.5; 95% CI, 0.9-2.4)의 가장 높은 5분위 수에 올라갔다고 나타났

다. 하지만 10분위수 카테고리에 의해 노출량 추정 분석은 농도-반응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 큰 코호트 연구의 결과들은 아크릴로니트릴

에 대해 노출된 작업자들에게 암의 증가된 위험률과 연관되어 있지 않

았다.

▶ 스티렌

CAS number: 100-42-5

동의어: Cinnamene; Ethenylbenzene; Ethylbenzol; Phenylethylene;

Vinylbenzene

분자식: C8H8

구조식:

TLV–TWA, 20 ppm (85 mg/m3)

TLV–STEL, 40 ppm (170 m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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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 사람의 발암물질로 분류되지 않음.

⦁ Human Studies(역학 연구)

많은 저자들은 스티렌에 노출된 작업자들의 말초임파구에서 증가된

염색체 이상들(소핵, 염색체 간격 또는 파손들, 핵결합, 그리고 계획에

없던 DNA합성[UDS])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말초임파구와 관계있는

염색체이상과 비교적 소규모의 연구된 집단은 스티렌이 생산하는 사람

유전적독성의 장애에 대한 정보를 해석할 수 있었다.
(18,19)

Pero et al.
(20)

은 1에서 40 ppm의 스티렌에 노출된 작업자들에게 말초임파구UDS의

증가를 발견하였고, Hogstedt et al.(21)은 12에서 74 ppm의 스티렌에 노

출된 6명의 작업자들로부터 수집한 말초임파구에서 염색체이상의 증가

된 빈도를 보고하였다. 2.8에서 154 ppm스티렌(22)에 노출된 36명의 작업

자들, 27 ppm
(23)

에 노출된 15명의 작업자들, 플라스틱 제조공장
(24)

에 고

용된 6명의 작업자들, 50 ppm이하의 대기에 있는 스티렌에 노출된 18

명의 작업자들의 말초임파구의 조사에서 비슷한 결과들이 있었다.
(25)

Meretoja와 동료(26,27)들은 강화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종사하는 동안 1

에서 140 ppm스티렌에 노출된 26명 남성의 말초임파구에서 스티렌에

의해 생성된 염색체이상유발을 발견하였다; 관계된 다른 남성에서 비정

상적인 임파구는 1에서 4%인 것에 비교하여 이 남성들로부터 조사된

임파구의 10%에서 26%는 비정상으로 분류되었다.

비록 IARC의 스티렌 코호트 연구에서 폐 또는 상피함, 또는 비 호지

킨 림프종에서의 전체 사망률에 상당한 초과율을 보이지 않았고, 1년

이상 고용된 사람에게서 백혈병과 림프종에서의 가능한 초과 위험율은

확인되었지만,(29) 노출-반응패턴은 일관되지 않았다.(30) 여기 부정적 임

신 결과로 가능한 위험에 대한 직업적 스티렌 노출의 잠재적 영향에 관

한 5가지 적절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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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mminki et al.
(31)

은 스티렌/비스코스 레이온 산업에 종사하는 9000

명의 여성작업자들 중 자발적 낙태가 지역의 전체 비율과 비교하여 2배

비율인 것을 발견하였다. Harkonen와Holmberg
(32)

는 67명의 라커작업자

들과 그 산업에 고용되지 않은 연령대를 맞춘 67명의 여성들과 비교하

였고 스티렌에 노출된 작업자들 중 자발적 낙태의 증가된 위험을 발견

하지 못하였다. Lindbohm와 그의 동료
(33)

들 또한 스티렌 플라스틱 제조

업에 고용된 여성들 중 자발적 낙태의 증가된 위험을 발견하지 못하였

다. 직업적 스티렌 노출의 기록을 가진 1397명의 스웨덴과 282명의 노

르웨이 여성의 임신의 사례대조군평가에서 선천적 기형, 배아/태아의

죽음, 또는 출생률 감소에서의 증가를 발견할 수 없었다.(34) 80 ppm의

스티렌 공기 중 농도에서의 라미네이트 작업에 고용된 여성의 신생아

의 몸무게가 스티렌에 노출된 기록이 없는 여성의 신생아에 비해 감소

했다(4%).(35) 그러나, 위에서 인용된 논문에서, 작업장 스티렌 농도는 측

정되지 않았거나 스티렌과 작업장의 다른 화학약품들이 부적절하게 문

서화되어 있다.

작업자의 뇌파도(EEG)기록의 변화
(41-43)

과 연관된 직업적 스티렌 노출

의 많은 평가결과들은 작업자의 말초신경전도속도에서 가변적인 감소

(2%-8%)를 보였다.
(44-46)

NIOSH는 급성 그리고 반복된 스티렌 노출에

기인된 뇌 위축, 소뇌신경 이상, 신경염, 그리고 비정상적인 반사신경의

경우들을 요약하였다.

스티렌 작업자의 최소노출그룹과 최대노출그룹간의 비교에서 높은 빈

도의 청력역치(49)의 차이가 있었지만, 100 ppm 스티렌(47, 50) 이내에서

노출된 사람들 중에서 측정 가능한 다른 청각시스템의 영향(순음, 고실

측정, 소리반사)을 발견할 수 없었다.

스티렌에 노출된 작업자들 사이에서 색각구별에서의 통계적으로 상당한

감소를 보였다.(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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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인식을 확인하는 채도 D-15 panel방법을 사용하여 Gobba와 그의

동료들(51,52), Eguchi et al.(53), 그리고 Campagna et al.(54)에 의한 연구들

은 이러한 현상들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제공하였다.

Gobba와 그의 동료들
(51)

은 색인식의 정량적 평가와 연관된 16 ppm

(범위: 0.7-126 ppm)의 8시간 TWA 스티렌농도에서 노출된 34명의 남

성과 41명의 여성에서 요 중 스티렌농도와 대사산물 농도를 연구하였

다. 암면산업에 고용된(스티렌에 노출되지 않은) 연령대를 맞춘 34명의

남성과 26명의 여성을 비교하였고, 이 연구에서 나이와 연관된 상당한

감소와 50 ppm이상의 작업장 대기 중 TWA스티렌 농도에 노출된 사람

들 중에서 주로 파랑-노랑 범위에 영향을 주는 색각 예리함에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 근무교대 마감에서의 소변 중 스티렌 농도와 후천적 색

각식별력손상(색각이상) 유형Ⅲ사이의 선형상관이 나타났다. 비슷한 조

사에서, Fallas et al.(48)은 강화유리섬유 설치동안에 스티렌에 노출(평균

작업장 주변 농도 24 ppm)되는 60명의 남성 조선업자(평균나이29)를 평

가하였다; 이 남성들은 나이, 흡연, 민족, 사회적 매개변수로 보일러 제

작자와 창고작업자 60명과 매칭되어 비교되었고 빨강-초록 또는 파랑-

노랑 결함증가(p<0.05)로 발달되고 높은 요 중 만델산과 페닐글리옥시

산을 배출하였다.

Gobba와 Cavalleri(52)는 36명의 대조군과 매칭한 추가된 36명의 스티

렌작업자들을 평가하였다. 대조 군과 비교하여, 15 ppm의 평균 작업장

대기농도에 노출된 스티렌 작업자들 중 색 식별력의 상당한 감소를 관

찰할 수 있었다.

평균 18.5 ppm(범위: 6.6-35.4 ppm)의 농도로 스티렌에 노출된 남성작

업자들 중 더 낮게 노출된 개인 또는 대조군에 비해 높게 노출된 그룹

에서 색 식별력의 상당한 감소가 있었다.

이전에 연구된 강화 섬유유리 플라스틱작업자인 67명의 캐나다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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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명의 이탈리아인 중 스티렌에 의해 얻어진 색각이상과의 농도반응관

계의 최대 가능성 재분석에서 Campagna et al.(57)은 4 ppm(상위 95%신

뢰구간=26 ppm)이상의 8시간 TWA스티렌 노출로 상당한 색각의 장애

(잠재적이지만)을 발견하였다.

Carpenter et al.(58)은 스티렌의 감각기와 신경계역할을 다른 탄화수소

와 비교하였고 4시간동안의 800 ppm의 스티렌노출은 비슷한 농도의 톨

루엔보다 더 해롭고 신경계에 영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눈과 기도

의 자극은 200 ppm이상의 농도에서 일어난다. 350 ppm에서의 2시간노

출은 그러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36)

그러나 50-100 ppm
(37)

에서의 제

어된 스티렌 흡입 또는 92 ppm(39)의 평균농도에서 작업장노출은 신체와

심적피로에 대한 불평들의 확연한 증거의 원인이 된다. 그러한 불평들

은 10 ppm
(40)

또는 35 ppm
(38)

의 스티렌 평균농도에서 노출된 작업자들

에게서는 없었다.

Stewart와 그의 공동연구원들
(1)

은 일정치 않은 기간에 7시간동안 50,

100, 216 그리고 376 ppm의 스티렌증기농도를 9명의 사람에게 노출시켰

다. 1시간동안 50 ppm에 노출시긴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각증상 또는

비정상적인 임상결과들이 없었다. 그러나, 100 ppm의 노출증기는 노출

시킨 사람의 반에게 일시적인 자각반응이 나타났다. 376 ppm에서는, 대

부분 불쾌해했고, 자각증상과 신경장애의 확연한 증상을 나타냈다. 재

노출은 시행하지 않아서, 최소수준의 시험에서 변화반응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없다.

Zielhuis(59)는 폴리에스테르 수지에서 스티렌에 노출된 9명의 작업자로

된 한 그룹을 연구하였다. 졸림에 대한 불평은 많은 직원들에 의해 등

록되었고 감마 글로불린에서의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9명의 작업자 중

한명은 감지할 수 있는 간과 몇몇의 약간의 종양을 가졌다. 스티렌증기

의 측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1개월 동안 한사람 당 약 4kg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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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이 공정에서 사용된 스티렌양은 비교적 적었다. 여기서 스티렌의

증상에 대한 설명은 트리에틸렌테트라아민에 수반되는 노출에 의해 교

란되었다. 200-700 ppm에서 흡입한 작업자들 중 “스티렌 질병”(졸림,

메스꺼움, 두통, 피로, 그리고 어지러움)이 있었다.
(60)

▶ 메틸알코올

CAS number: 67-56-1

Synonyms: Carbinol; Methyl alcohol; Methyl hydroxide, Wood alcohol;

Wood spirits,

Columbian spirits

Molecular formula: CH4O

Structural formula: H3COH

TLV–TWA, 200 ppm (262 mg/㎥)

TLV–STEL, 250 ppm (328 mg/㎥)

Skin

⦁ Human Studies(역학 연구)

사람에게서 메탄올의 독성은 자세히 연구되고 있다(ATSDR, 1993; Gosselin

et al., 1984). 사람에게 치명적인 경구 투여량은 2-8 온스이다(Gosselin et al.,

1984).(1) 메탄올은 보통 날숨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Eriksen and Kulkarni,

1963)(2), 내생적으로 형성된다 (Axelrod and Daly, 1965).(3) Henderson과

Haggard (1943)에 따르면, 메탄올은 몸에서 천천히 제거 된다; 반복 노출은 혈

액 및 조직에서 메탄올 농도를 증가시킨다.(4) McNally (1937)는 직업적 메탄올

중독은 사람에게 빈번하게 사망이나 실명을 일으킨다고 서술한다. 한정된 공간

에서 작업으로 기인한 몇 몇 사례가 있다. 예를 들면 맥주통 니스 칠하기이다.

두통과 시력장애는 자주 보고된 증상이었다. 그는 8 g의 메탄올 흡수는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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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고, 메탄올 8g의 흡수는 8시간 동안 800-1000

ppm의 메탄올 흡입으로 인한 결과이다.(5) Browning (1965)은 메탄올 증기의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만성중독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결막염, 두통, 현기증, 불

면증, 소화장애, 양안실명이 뚜렷했다. 흡입으로 인한 직업적 메탄올 중독의 한

가지 치명적인 사례는 12시간 동안 노출 된 한 여성근로자이다. 사건 이후 한

연구에서 메탄올 증기의 범위가 4,000-13,000 ppm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6)

Henson (1960)은 메탄올 중독으로 인한 만성적인 한 케이스를 언급했는데,

이 케이스는 4년간 1,200에서 8,000 ppm의 노출로 인해 시력이 현저히 감소했

다. 그 밖의 주변의 근로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Henson (1960)은 또한 복사

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300 ppm의 메탄올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서 나타난

두통에 대한 보고를 기록했다.(7)

McAllister (1954)는
(8)

스피릿 복사(화상전사에 알코올을 사용) 과정에서

400-10,000 ppm 범위의 농도의 노출을 보고했다. 증상이나 통증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었으나 이런 농도는 과도한 노출로 여겨진다. Kingsley and Hirsch

(1955)의 보고는 200-375 ppm 범위 농도의 메탄올에 노출된 근로자에서 심각

한, 재발되는 두통을 나타냈다.
(9)

대부분의 메탄올 중독의 심각한 케이스는 술로 착각해 메탄올을 마신 것으

로 보고됐다 Rowe and McCollister, 1982.(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 일부

는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인 시력 손실을 겪었다.)(10) 사람에서 메탄올의 흡수와

배설비에 대한 연구 후, Leaf와 Zatman(1952)는 몸에 축적이 발생하는 농도는

3,000 ppm이고 직업적 노출이 일어나도 최대로 안전한 농도는 300 ppm이라고

결론지었다.(11)

메틸알코올로 피부를 반복적으로 문지른 결과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구장애

와 실명은 Rowe와 McCollister (1982)에 의해 리뷰된 두 연구에서 보고됐다.(10)

그러나 피부 흡수가 노출의 주요 원인이지만 메탄올 흡입에 대한 것도 배제할

수 없다(Kahn and Blum, 197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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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SH는 워싱턴대의 45 %의 스피릿 복사기계 작동자들이 메탄올 독성과

일치하는 몽롱한 시야, 두통, 멀미, 어지럼증, 시각장애를 경험한다는 것을 보고

했다. NIOSH가 공기 중 메탄올 농도를 20분간 복사기 근처에서 창문과 문을

열고 측정하였을 때 평균농도는 1330 mg/㎥이었다(NIOSH Health Hazard

Evaluation Report, HETA 81-177 1981 as cited in Kavet and Nauss,

1990).
(13)

미국 국립기관 NIOSH의 메탄올에 대한 기준문서에 따르면 메탄올 중

독 특성에 관한 증상과 징후 대부분이 뚜렷한 시각장애와 대사성산증이라고 밝

혔다(NIOSH, 1997).(14) 완전한 실명을 피한다하더라도 영구적인 손상(잔여암체)

이 발생할 수 있다. 초기 심각한 대사성 산증에서 살아남은 환자들이 언어능력

장애와 운동후유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 NIOSH의 보고는 직장환경의 한

계에 관한 역학적인 조사를 밝히는데 실패했다.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CAS number: 7439-96-5

TLV–TWA, 0.02 mg/㎥, 호흡성 입자

0.1 mg/㎥, 흡입성 입자

A4 — 인간에게 발암을 유발하지 않음

⦁ Human Studies(역학 연구)

망간은 사람과 많은 동물들의 영양에 필수적인 원소이다. 망간은 결합조직과

뼈 형성에 관여하고 있으며, 탄수화물과 지질 대사와 몇 가지 대사경로에 촉매

로 쓰인다(Wedler, 1994). 인간에서 망간 결핍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된 증상은

없다.(1)

사람에서 망간의 부작용에 대한 여러 보고서들이 있다. (e.g.. ATSDR, 2000;

Clewell et al., 2003; Oliguy et al., 2003).(2)(3)(4) 만성 망간중독의 심한 형태(망

간중독증)는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친다. 추체외로계의 관여는 파킨슨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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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 비슷한 임상적 장애를 일으킨다. 망간은 상자기성 물질이라 뇌에 망간이

축적되면 MRI를 통해 발견 할 수 있다(Fitsanakis et al., 2006).(5) 사람에서 망

간은 우선적으로 담창구에 축적되며, 흑색치밀부분 신경세포를 따라 선조체, 솔

방울샘, 후각신경구, 흑질치밀부에 축적된다. 이것은 흑질치밀부에 먼저 축퇴되

는 파킨슨병과 대조된다. 또한 망간중독증은 파킨슨병과 달리 GABA와 관련된

경로에 장애를 일으킨다. 망간중독증은 도파민 경로와 관련있다. 파킨슨병이 도

파민 대사에 심각한 장애가 있으나 L-dapa의 투여로 개선되는 것과 달리 망간

중독증은 L-dopa로는 치료되지 않는다(Cerosismo and Koller, 2006; Roth and

Garrick, 2003).
(6)(7)

망간중독증으로 인한 신경학적 손상은 망간노출이 중단되어

몇 년 후 혈액과 조직의 망간 농도가 정상으로 돌아온다고 해도 지속되고 진행

된다(Huang et al., 1993, 1998).(8)(9) 망간중독증은 19세기 이후부터 알려졌다.

Fairhall and Neal (1943)는
(10)

1837년과 1940년 사이 12개 나라에서 353건의 망

간중독증에 대한 보고서를 수집했다. Hunter (1975)에(11) 따르면 1968년에는

118건 이상의 케이스가 보고되었다. 초기의 망간중독증의 증상은 무기력함, 가

면 같은 얼굴, 정서장애(조절 안 되는 웃음), 경련성 걸음걸이(발꿈치를 들고

걸음), 가볍게 밀면 뒤로 나가떨어지는 경향이 좀 더 망간중독증이 진행됐을

때 발견되었다(Fairhall and Neal, 1943; Flinn et al., 1940).(10)(12) 또한 망간과

그 화합물의 고농도의 먼지와 흄을 흡입한 근로자에게서 폐렴에 대해 높은 유

병률이 관찰되었다(Lloyd Davies, 1946).(13) 공기 중의 망간농도는 임상적인 케

이스가 발견된 광산과 산업현장에서 매우 높았다. Rodier (1955)는(14) 망간의 농

도를 100–900 mg/㎥라고 기록했고, < 100 mg/㎥의 농도가 합리적으로 안전

한 수준이라고 봤다. Flinn과 그의 동료들이(1940) 조사한 보고서에는(12) 망간의

최고 수치가 170mg/㎥이고 평균농도가 47 mg/㎥에 노출된 11/34(32 %)의 광

석 근로자가 망간중독증이라고 보고했다. 30 mg/㎥보다 낮은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들에게는 아무 증상이 없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더 현대적인 설비

와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의 광석 분광에서 분진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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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의 평균 농도가 2.3 mg/㎥, 6 mg/㎥이라고 보고됐다.

Lloyd Davies(1946)는(13) 평균 망간농도 210 mg/㎥에 노출되면 폐렴에 걸린

다고 보고했다.

Kesic and Hausler(1954)는
(15)

유고슬라비아의 공장에서 이산화망간의 농도

가 7–63 mg/㎥일 때 망간중독증의 사례를 보고했다. 그러나 농도가 3–9 mg/

㎥일 때 중독된 사람의 비율이 낮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Schuler와 그의 동료들은(1957)
(16)

광부들의 만성적인 망간

중독 중 공기샘플의 1/3만이 5 mg/㎥이상이었다. Tanaka and Lieben (1969)는
(17)

75개 펜실베니아 공장에서 일어난 망간흄과 분진의 농도가 5 mg/㎥를 초과

한 144명의 근로자 중 망간중독증의 7건의 확실한 케이스와 15건의 모호한 케

이스를 보고했다. 7건의 확실한 케이스 중 4건은 망간 분진에 노출되었고 3건

은 망간 흄에 노출되었다. 5 mg/㎥이하의 대기 중 흄과 에어로졸 농도에 노출

된 48명의 근로자에게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펜실베니아 철 공장에 대한 조사와(1965) Smyth와 그의 동료들의(1973) 조

사는(18) 5/71(7 %)의 근로자들이 만성의 망간중독증이라고 보고했다. 5건중 3건

은 망간철 흄으로 인한 노출이다. 3건 중 2건은 모래성형공정 주입구에서 5년

간 흄에 노출된 근로자로 그들의 평균 노출은 13.3 mg/㎥이다. 3번째 작업자는

(나머지 1건) 주입공정에서 망간의 공기 중 농도가 1 mg/㎥이하였다. 나머지

둘은 공기 중 농도가 대략 30–50 mg/㎥인 곳에서 망간 철 중쇄작업과 스크리

닝 작업을 했다가 질병에 걸렸다. 망간중독증의 전개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임상전의 전조증상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신경학상,

신경행동학적인 증상에 집중했다. 노출-반응 관계는 이러한 테스트의 결과로

얻어졌다.

⦁ Neurological/Neuropsychological Studies(신경학적/신경심리 연구)

Roels와 그의 동료들은(1987a, b)(19)(20) 횡단적 단면연구를 수행해 망간광석에

서 유래된 산화망간과 염에 노출된 141명의 남성근로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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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평균나이는 34.3살이다. 근무기간은 1-19년이고, 평균 7.1년이다. Roels et

al. (1987a)는(19) 망간이 폐,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생체적 지표를 보고했

다. 결과는 대조군의 104명의 근로자들과 짝지어 비교했다. 공기 중 망간 먼지

의 TWA농도(개인시료)의 범위는 0.07에서 8.61 mg Mn/㎥, 총 에어로졸(전체

적인 평균값과 중앙값은 1.33과 0.97 mg Mn/㎥) 입자사이즈 분포와 먼지의 순

도는 보고되지 않았다. 호흡기관의 영향에 대한 결과 보고에서 Roels와 그의

동료들은(1987b)
(20)

망간 노출군에서 유의미하게 추운 날씨에 기침의 높은 이환

율, 운동 중 호흡장애, 급성기관지염을 발견했다. 폐의 영향이란 면에서 최대

호기의 유량, 강제폐활량, 1초간 강제 폐의 부피가 망간에 노출된 흡연자들이

망간에 노출되지 않은 흡연자들에 비해 약간 감소했다. 이러한 증상의 발생규

모와 이환율은 혈중, 소변의 망간농도, 노출의 기간과는 연관성이 없었다. 연구

자들은 페의 영향과 관련된 요인과 망간 노출과 흡연에 대해 어떠한 상승작용

도 관찰하지 못했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망간의 초기 영향을 탐지하기 위해

Roels와 그의 동료들은(1987b)
(20)

설문지를 이용해 표준화 된 신경학적 실험을

수행했고, 몇 가지 정신운동성의 테스트를 실시했다(손 떨림, 단기기억, 단순반

응시간). 표준화 된 신경학적 실험은 실험군과 망간 노출 근로자의 몸통의 경

직에 대한 차이를 밝혔다. 망간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수행된 정신운동에 대한

테스트는 더 긴 평균반응시간, 음성-언어적 단기기억 테스트에서 훨씬 낮은 수

행력, 실험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눈과 손의 조화성, 손 안정화 매개변수

를 보여줬다. 이 연구는 0.96 mg Mn/㎥이 노출기간이 20년 이하인 몇몇 근로

자의 중추신경계와 폐에 해로운 임상효과를 유발한다고 보여주었다. Roels과

그의 동료들은(1992)(21) 두 번째 횡단적 단면 역학 연구를 알칼라인 건전지 공

장에서 이산화망간에 노출된 102명의 남성 근로자를 연구해 그들의 첫 번째 연

구(Roels et al. 1987a, b)에서(19)(20) 유도된 결론의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했다.

그리고 더 나은 무기망간 화합물의 노출한계를 정의하기 위해 이 연구를 수행

했다. 근로자들의 평균 나이는 31.3세, 노출의 평균기간은 5.3년이었다(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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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결과는 평균 나이가 29.3인 실험군 104명 근로자와 비교했다. 개인시료에

의해 측정된 공기 중 망간 농도의 중앙값은 0.71 mg Mn/㎥(총 에어로졸) 18

mg Mn/㎥(호흡성 입자)였다. 입자사이즈와 순도는 제공되지 않았으나 호흡성

입자의 절단간(cut-point)의 중앙값은 5 μm이다. 총 분진과 호흡성 먼지의 농

도는 상관성이 높았고 (R2=0.81) 호흡성 파편에 망간의 양은 평균적으로 총 에

어로졸의 25 %였다. 직업성의 전 생애 종합적인 망간 노출은 현재 공기 중 망

간의 농도에 근로자의 직무분류별로 근무기간을 곱하고(산술적으로) 결과를 더

하여 각각의 직문에서 근로자가 노출된 양을 구했다. 직업성 전 생애 종합적인

총 에어로졸 농도의 기하평균은 3.51 mg Mn/m㎥-year (범위: 0.19–27.5 mg

Mn/㎥-year)였다. 근로자들의 집단으로 보았을 때, 혈중, 소변의 망간 농도는

망간에 노출된 그룹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개개인을 보

았을 때 혈중망간농도와 소변 중 망간농도와 다양한 노출인자(노출기간, 망간

의 노출이력과 현재 노출 여부 등)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이 발견은 Roels et al. (1987a, b)의 초기 연구와
(19)(20)

일치했다. 호흡기 증상에

대한 자기기입식 설문지가 이용되었고 흡연자, 비흡연자를 따로 분석하고 두

그룹을 묶어서도 분석했다. 분석은 대조군과 망간 노출군 사이에 호흡기 증상

의 이환율에 대해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경학적 증상에 대한 질문

지의 분석은 대조군과 망간 노출군에 있어 보고된 증상들에 대해 유의미한 이

환율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망간 노출군이 수행한 몇 가지 신경행동학

적 테스트와 평가가 대조군의 근로자들이 수행한 것보다 뒤떨어졌다. 망간 노

출군이 대조군보다 테스트 기간 동안 반응시간이 훨씬 길었다. 5가지 눈과 손

의 조화에 대한 지표들에 대한 결과가 대조군보다 망간 노출근로자에서 더 불

안정했으며, 떨린 테스트(손 안정성)에서 망간 노출군이 대조군에 비해 체계적

으로 더 높은 떨림 점수를 받았다. 비록 망간 노출 근로자들이 음성언어적 단

기기억 테스트에서 대조군에 비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지만, 단어를 인식하거

나 정확하게 기억하는 점수의 평균은 두 그룹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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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로지스틱 회귀모델을 사용해 데이터를 분석했으며, 손 떨림(손 안정성)

이 역치값을 정하는데 가장 민감한 측정법이었다(Roels et al., 1992).(21) 전생애

종합적입 총 망간 분진 노출(LIRD)에 대한 데이터인 3.58 mg Mn/㎥-year와

전생애 종합적인 호흡성 망간 분진 노출(LIRD)는 0.73 mg Mn/㎥

-year(0.036mg Mn/㎥에 20년간 노출된 것에 상당함)를 넘은 이 데이터는 떨림

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다르게 보자면, 비 정상적인 손의 안정화 확률(p)에 대

한 로지스틱 모델은 다음과 같이 LIRD와 관계를 보여준다.

ln [p/(1-p)] = 1.8615 × log10 [LIRD] – 7.5197,

p값에 0.05를 대입하면 0.287 mg Mn/㎥-year에 대한 LIRD에 대한 값이 나

온다. 망간 취급 근로자들의 평균 노출 기간을 5.3년이라고 감안한다면, 5 %의

근로자에서 손 안정화의 비정상이 생길것이라 예상되는 노출 농도는 0.054 mg

Mn/㎥이다. 망간 독성에 대한 국제적인 심포지움에서 Roels and Lauwerys

(1992)는(21) 망간의 신경독성으로부터 40년간 노동수명동안 다수(95 %)의 노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기 중 망간의 8시간 TWA가 총분진에서 0.090 mg

Mn/㎥, 호흡성 분진에서 0.018 mg Mn/㎥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횡단적 단면 연구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Roels et al. (1999)는
(22)
눈과 손의

조화, 손 안정화, 단순 반응 시간에 대한 초기 효과가 가역적인가를 결정하기

위해 동일한 코호트에 대해 8년간 종적인 조사를 수행했다. 관찰 기간인 1988

년부터 1995년동안 망간에 대한 총 분진 샘플이 매달 채취됐고, 1300개가 넘는

개인시료가 채취됐다. 총 분진 측정은 싸이클론 샘플러(SIMPEDS)로 했고, 싸

이클론에 집진된 총 분진의 질량과 관통된 총 분진의 질량을 더해서 계산했다.

Roels et al. (1999)는(22) 총 공기 중 망간의 값이 총 분진의 표준에 따르지 않

는다고 경고했다. SIMPEDS 샘플러의 측정값은 1.9–2.0 L/min의 유량으로 샘

플링 할 때 영국 의학자 Council이 권고한 호흡성 응답 곡선에 충족하지만, 불

행하게도 Roels의 연구는 유량 1.5 L/min에서만 측정했고, 샘플 된 중량은 과

대평가됐다. 몇 년 간 이산화망간 에어로졸에 대한 노출은 해마다 망간 농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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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 평균의 꾸준한 감소를 보여준다. 시간 추세 분석은 1987-1995년에 망간

노출의 유의미한 감소를 나타내며, 특히 1991-1992년 이후 현저한 감소를 나타

냈다. 총 에어로졸의 농도는 1987년 0.80 mg Mn/㎥에서 1995년 0.25 mg Mn/

㎥으로 감소했다. Roels와 그의 동료들은(1999)
(22)

그들의 전향적 연구를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1. 종적인 연구 디자인을 따져봤을 때 신경행동학적 작용에 대한 망간의 준

임상적인 독성효과의 평가의 전제조건인 눈과 손의 조화(EHC), 손 안정화

(HST), 단순반응시간(VRT) 테스트에 관한 표준화된 적용이 좋은 신뢰도로 수

행됐다.

2. 1987-1995년 종적인 연구는 밝히길 과거 심각한 만성적인 이산화망간 노

출은 장애의 기준선으로(평균적으로 10~30 %) 손과 전완의 움직임의 정확성에

의해 결정되고, 노출이 감소되면 다음의 개선 패턴이 결정된다. 대부분 노출된

부분군(중간군과 높은군)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망간노출이 감소하자 장애가

부분적으로 가역적이었다.

; 낮은 노출 그룹에서 EHC 테스트 결과가 연구가 끝날 무렵 평균 MnT 초

기 농도보다 30%나 떨어졌고,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 결과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공기 중 이산화망간 입자의 농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건

강 노동자 효과” 메카니즘이 종적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낮다. 그러

나 HST와 VRT 테스트의 시간적 변화는 비가역적인 변화와 개선의 부재를 보

여준다.

3. 1987년 처음 실험한 지 10년 후, 대조군군을 다시 실험한 결과, 나이는 현

재 실험해서 얻은 EHC, HST, VRT 실험 결과의 혼란변수가 아니었다.

4. 망간 작업자였던 그룹의 추적조사는 EHC, HST, VRT테스트 결과의 시간

적 변화라는 종적인 연구 결과를 확증한다. 그리고 EHC 행동에 대해 중요한

개선이 증명되었고, HST와 VRT결과에 대해서는 노출을 멈춘 저번 실험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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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망간 노출이 거의 없었던 추적조사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이 연구는 전 임상적인 EHC 수행장애가(망간 중독증의 중요한 전조증상)

초기에 관찰되고 낮은 직업적 망간 노출에서만 관찰되는 눈과 손의 조화는 망

간 노출이 감쇄되는 경우에만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Iregren (1990)은
(23)

2개 스웨덴 주조공장에서 망간에 노출된 근로자를 평가

했다(각 공장에서 15명씩). 노출은 1-35년 동안(평균 9.9년)이고, 총 분진의 범

위는 0.02–1.40 mg Mn/㎥(평균 0.25 mg Mn/㎥; 중앙값 0.14 mg Mn/㎥)이

었다. 각각의 공장에서의 공기노출 측정은 노출이 18년 전과 달라진 게 없음을

보여준다. 각각 노출된 근로자는 나이, 지리적 지역, 일의 종류를 망간이 존재

하지 않는 다른 공장과 매치시켰다. 단순반응시간, 반응시간의 표준편차, 주된

손의 수지력 검사에 대한 중요함 차이점이 망간 노출군과 대조군간에서 발견됐

다. 게다가 덧셈 암산도, 단기기억 숫자 외우기, 단어 이해력이 유의하게 노출

군과 대조군군에서 차이가 있었다. 단어 이해력 차이는 그룹 간에 일반적 인지

능력이 잘 매칭 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행위는 추

가적인 매칭 기준으로 사용됐고 단순반응시간, 반응시간의 표준편차, 주된 손의

수지력 검사는 두 그룹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게다가 언어적 테스트 점수

를 공변량으로 사용한 분석은 3가지 신경행동학적 기능에 대한 측정이 노출군

과 대조군 사이에 다름을 보여준다. 노출된 그룹에서 용량반응 관계를 수립하

기 위한 노출매개변수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다.

Wennberg와 그의 동료들은(1991, 1992)(24)(25) 같은 근로자에서 추가적인 신경

행동학적, 전기생리학적 평가를 보고했다. 자기 기입식 설문지에서 발견되는 건

강문제의 비율이 늘었으며, 비정상적인 뇌파, 느린 뇌간청각 유발전위 잠복기,

느린 길항반복이 노출된 근로자에서 발견되었다.

작은 샘플 크기 때문에 망간 노출군과 관계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Mergler and colleagues (1994)는(26) 실리코망간 산업에서 일하는 74명의 망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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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군과 대응-짝 대조군에 대한 결과를 보고했다. 지역시료의 노출농도의 기

하 평균은 0.035 mg Mn/㎥였고, 호흡성 에어로졸은 0.225 mg Mn/㎥, 총 분진

의 범위는 0.014–11.48mg Mn/㎥이다. 대응-짝에는 증상이 없는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있는 안 좋은 증상이 근로자에 대한 비 일치쌍이 46개 항목 중 33개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피로, 정서 상태, 기억력, 집중력, 집중장애, 악몽,

신체 운동 중 땀이 나지 않는 증상, 성기능 장애, 하부요통, 관절 통증, 이명

등. 망간 중독증의 더 악화되는 증상(수전증, 필적변화, 돌 때 균형상실, 고정점

에 도달하기 어려움)은 망간 노출근로자와 대조군에서 유사했으며 보고된 증상

은 망간근로자에서 대한 바이어스 때문은 아니라고 추측된다. 신경행동학적 기

능에서 큰 차이점이 길항반복과 빠르게 움직이는 움직임 같은 테스트에서 보고

됐다. 근로자는 신경심리학적 동작 척도에 관한 적성검사뿐 아니라 손안정화,

수평선 긋기 행동, 빠르게 알아보는 능력, 알파벳 문자를 식별하고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악화됐다. 망간 합금 근로자들은 매치된 대조군과 인지유연

성과 정서 상태, 후각 인지의 차이가 뚜렷했다. 전반적으로, 신경행동학적 테스

트의 결과는 망간 합금 근로자들이 대조군과 보고된 증상에 대하여(정서 상태,

특정한 운동기능, 손안정성, 후각인지, 인지유연성에서)차이가 있었다. 이 자료

의 기하 평균을 이용해 US E.P.A(1993)은 LOAEL값 0.035 mg Mn/㎥(호흡성

에어로졸)을 설정했다.

Mergler et al. (1994)가(26) 연구한 망간노출 근로자들이 일한 공장이 1990년

도에 문을 닫았고, 2004년 이 근로자들은 (Bouchard et al., 2007a, b)에(27)(28) 의

해 재평가 되었다. 살아남은 근로자들 중 78%의 망간노출근로자와 67%의 대

조군에서 재실험이 진행됐다. 지속된 이상 증상이 몇 가지 테스트에서 이전 망

간 노출군에서 있었다. 특히 신경운동기능과(루리아 동작척도), 일정기분(화, 적

개심, 혼란스러움, 어리둥절함)과 관련 있었으며, 노출군과 대조군 사이의 인지

테스트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했다(Bouchard et al., 2007b).(28)

생존 근로자에 수행된 신경정신병학 변화에 대한 실험이 자세하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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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chard et al., 2007a)
(27)

. 이전 망간 노출 근로자들은 대조군보다 지속적으로

우울증과 불안감에 높은 평균을 기록했다. 누적되는 망간 노출은 신경정신병학

적 변화를 33개까지 분류한 후,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에 대한 노출반응관계가

(우울증, 불안감, 적개심, 신체화 장애) 뚜렷이 나타났다. 이 데이터는 망간 노

출이 신경행동학적, 신경 정신병학적 범위와 관련 있고, 망간의 직업적 노출이

중단된 후에도 오랜 기간 지속된다고 말했다.

Lucchini 와 그의 동료들(1999)은
(29)

61명의 합금철 공장 근로자와 근처 병원

은 87명의 대조군에 대한 연구를 보고했다. 그들은 신경행동적성검사와 기분상

태점수(POMS)같은 질문지를 이용했다. 총 분진에 대한 개인시료와 지역시료를

얻을 수 있었다. 총 분진에 대한 평균(기하평균) 망간 농도 변화는 1981-1997

년 사이 지역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용광로실은 1981년 1.60 mg Mn/㎥에서

1987년 0.24 mg/㎥으로 떨어짐. 주조실은 0.15에서 0.26 mg Mn/㎥으로 평균적

으로 증가, 용접작업은 평균적으로 0.17에서 0.055 mg Mn/㎥으로 감소했다. 각

각의 근로자에 대해 CEI가 계산됐다. 총 분진의 망간농도와 혈중 망간농도사이

에서 양의 상관관계가 관찰됐으나(N = 55; R2=0.13 P=0..007) CEI와 혈중, 소변

중간의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합금 노동자에서 신뢰할 수준의 과민성, 어지럼증, 강직성에 대한 높은 증상

비율이 관찰됐다. 중추파동, 분산같은 수전증의 척도가 노출군과 대조군에서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급속회외회내운동과 기억작용같은 운동기능에

대한 장애가 망간 노출군에서 관찰됐다. CEI와 몇몇 테스트 결과에 대한 용량-

효과 관계가 관찰되었다. 안전한 노출 농도를 추정하기 위해 종래의 LOAEL기

반 접근 방식을 따라, 연구자들은 중간 노출군의 총분진 CEI의 기하평균을

(1.11 mg Mn/㎥-year), 노출기간의 기하평균(11.51년)으로 나눠 총분진에 대한

평균 노출값인 0.097 mg Mn/㎥를 수율 2.6으로 나눈 호흡성 입자 값인 0.038

mg Mn/㎥을 동등한 LOAEL노출로 본다.

Gibbs와 그의 동료들은(1999)(30) 북 미시시피의 금속공장에서 망간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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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명의 미국 근로자에 대한 의학적 조사에 관한 보고를 했다. 노출된 근로자는

망간에 직업적 노출이 없는 75명의 근로자와 짝지었다. 그 공장은 일반적인 의

료, 안전, 산업위생 서비스를 공유했다. 공기 중 망간 농도는 설비에 따라 12항

목으로 나뉘어져 평가됐고, 총 분진과 호흡성 분진에 대한 전 작업시간동안 개

인시료를 채취했다. 작업장의 노출 평균은 0.066 mg Mn/㎥이고 호흡성 에어로

졸에서, (중앙값은 0.051 mg Mn/㎥) 총 에어로졸에서는 0.180 mg Mn/㎥이었

다(중앙값은 0.086 mg Mn/㎥). 최근 몇 년간 장비와 업무실습이 변화된 것도

평가됐으며, 그 결과도 노출에 평가됐다. 이 자료에 근거해 75명의 근로자의 호

흡성 망간의 총 평균 전 생애 누적 노출은 1.04 mg Mn/㎥-year였다.

망간 노출군과 대조군 모두 눈과 손의 조화, 손 안전성, 복잡반응시간, 수지

력에 대한 테스트가 평가됐다. 질문지가 신경정신학적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됐다. 눈과 손의 조화, 복잡반응시간, 수지력 실험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

라 수행능력이 감소했다. 망간 노출로 인한 우울증, 불안, 피로, 수면장애, 집중

력, 기억력, 기분변화, 조병, 떨림, 불균형에 대한 분명한 증상이 없었다. 이 연

구는 음성적 연구로 노출된 근로자의 중앙값은 0.05 mg Mn/㎥(호흡성 에어로

졸)의 낮은 농도의 망간에 노출되었다.

Myers와 그의 동료들은(2003a, b)(31)(32) 남부아프리카에서 망간 제련공장 근

로자들 589명을 전기어셈블리 공장의 망간에 노출되지 않은 67명의 근로자와

비교했다. 노출 측정은 10M 흡입성 샘플러를 이용해 310명의 공기 중 개인시

료를 채취했고(Myers et al., 2003b)(32), 망간 분석을 위한 필터가 사용됐다. 각

각의 근로자에 대한 CEI가 계산됐고, 평균 노출 세기(INT)가 개개인의 CEI를

공장에서 일한 시간으로 나눠 구해졌다.

제련 근로자에서 호흡성 입자에 대한 평균 CEI는 16.0±22.4 (SD) mg Mn/㎥

-year, INT의 평균은 0.82±1.04 mg/㎥였다. 대조군은 근로현장에서 망간이 검

출되지 않았으며, 평균적으로 제련근로자들보다 더 젊었고(38.6 versus 45.1

years), 학교에 더 오래 다녔다(8.0 versus 4.2 years). 제련근로자와 대조군사이



392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에 (Santa Ana)운동수행, 벤톤의 시각기억검사, 숫자 외우기와 숫자부호의 테

스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숫자외우기와 숫자 부호 테스트는 CEI농도가

증가함에 따른 중요한 경향 있었다. 주된 손과 주되지 않은 손의 수지력 검사

는 제련 노동자와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 사이에 차이를 보여주나 CEI와는 미

미한 관련이 있었다. 평균 시각 반응시간은 노출군과 비노출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CEI의 측정이 INT보다 의미하는 것은 실제 노출 농도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노출 반응 곡선에서 높은 CEI에서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여주는 이유이다. 이것은 장기간의 노출은 주로 낮은 농도에서 이뤄진다

는 걸 반영하나, 뒤바뀐 관계의 다른 원인은 선택편향의 일종으로 높은 노출지

역에서 낮은 노출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노동자들이 더 적게 영향 받는 곳으로

떠나는 것이다. 어떤 이유던 간에 CEI의 이용은 노출반응 곡선이 숫자외우기와

숫자부호 테스트에서만 올라가고 주된손과 주되지 않은 손의 수지력 검사에서

는 모호한 결과를 보여줬다.

Bast-Pettersen와 그의 동료들은(2004)(33) 100명의 망간 합금 공장 근로자와

100명의 나이를 짝지은 대조군에 대해 조사했다. 연구자들은 신경행동학적 적

성검사와 공기 중 측정으로 노출을 조사했고, 망간에 대한 혈중, 소변 중 검사

도 수행했다. 노출에 대한 기하 평균은 호흡성 입자에서 0.301 mg Mn/㎥, 흡

입성 입자에서 0.036 mg Mn/㎥이었다. 증가하는 수전증에 관해 망간 노출군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인지 속도/시각주사, 집중/단기

기억력, 수면장애 증상, 피로, 기억력/집중력, 정서적 가변성, 신체증상 호소, 운

동인지능력 변화 테스트에서는 아니었다. 이 연구는 수전증에 대한 망간 관련

효과가 기하평균 노출 0.036 mg Mn/㎥(호흡성 입자 분율)에서 이뤄진다고 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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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와 1995년에 이뤄진 92명의 철강 근로자 중, 2003년 60명을 재조사 하였

다(Blond et al., 2007; Blond and Netterstrom, 2007).
(34)(35)

인지 및 신경 운동

기능 평가가 각 조사마다 이뤄졌고, 혈중 망간과 납 농도가 비교됐다. 이 연구

의 결과는 망간의 노출-반응 관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망간에 대한

공기 중 노출 측정이 지역시료와 개인시료로 측정됐지만, 각각의 노출평가는

이뤄지지 않았다. 망간 노출에 대한 노출-반응 모델링이 보고되지 않았다. 이

작업환경에서는 공기 중 납 노출도 존재해서 신경행동학적 테스트에서 망간노

출로 인한 변화에 관한 평가가 매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팔뚝의

회내-회외의 점진적 감소가 철강 근로자에게는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에서는 관

찰되지 않았고 이는 철강 노동자에서 망간의 효과와 일치한다. 공기 중 농도의

중앙값은 1970년대와 1990년대에 각각 0.11 mg Mn/㎥, 0.03 mg Mn/㎥(총 에

어로졸)로 측정되었다.

143명의 호주 합금철 노동자들에 대한 신경 정신적 조사는 몇 가지 신경행

동학적 테스트를 수행했는데, 누적된 망간 노출이 3.51 mg Mn/㎥-year(흡입성

에어로졸), 1.20mg Mn/㎥-year(호흡성 에어로졸)이었다. 평균 노출은 0.38 mg



394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Mn/㎥(흡입성, 범위 0.01-3.90), 0.12 mg Mn/㎥(호흡성, 범위 0-0.90)이었다.

연구는 대조군이 결여됐으나 노출된 근로자의 분석은 누적된 호흡성 입자의

노출과 몇 가지 측정의 유의한 연관성을 보여주었다. (숫자-기호 바꿔쓰기, 길

만들기 검사, 스트룹검사-색깔 및 단어 검사) 위계선형모형을 사용하여, 연구자

들은 누적된 망간 노출뿐 아니라 전체 지능지수, 교육수준, 나이까지 측정하는

평가를 포함했다. 작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망간 평균 효과가 관찰되었고, 이

것은 교육수준의 기여와 유사한 규모였다.

용접공과 인근의 근로자는 매우 미세하고 호흡성 입자인 용점 흅 망간에 노

출된 다른 그룹들이다. Antonini(2003)는
(36)

용접작업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했고

용접작업의 유해성에 대해 연구했다.

Bowler와 그의 동료들은(2006)(37) 망간 노출군을 조사했는데, 비좁은 공간에

서 용접하고 거의 호흡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43명의 다리 용접공에서 신경행

동학적 테스트와 폐의 기능을 연구했다. 평균 노출의 범위는 0.01–0.38 mg

Mn/㎥(총분진)였고, 절반이상이 0.2 mg Mn/㎥보다 큰 평균을 가진 그룹의 평

균은 0.21±0.08 (SD) mg Mn/㎥(총분진)였다. 작용범위에서 망간의 CEI와 혈중

망간 농도에 신경 심리적 테스트가 연관이 있다는 중요한 노출반응곡선이 나타

났다. 이 연구는 용접공들이 실제로 망간과 관련된 부작용을 겪는다는 것을 보

여주나 이 그룹의 노출농도는 너무 높아 용접공을 보호할 수 있는 노출한계 설

정이 힘들다. 그러나 총 분진에서 노출한계 0.2 mg Mn/㎥은 용접공을 망간의

유해 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너무 높은 수치다.

Ellingsen와 그의 동료들은(2008)(38) 96명의 러시아 용접공과 96명의 연령 매

칭된 대조군에서 신경행동학적 테스트를 수행했다. 용접공의 노출의 기하평균

은 0.12 mg Mn/㎥(respirable aerosol, range: 0.007–2.23)이고, 평균 13.5년 일

했다. 근로자들은 노출 수준에 의해 3개의 유사집단으로 나뉘었다. 가장 많이

노출된 그룹에서 수지력 검사와 숫자부호테스트 수행의 감소가 관찰됐다. (노

출 기하 평균:0.42 mg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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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제 용접공에 대한 신규연구에서 Laohaudomchok와 그의 동료들은(2011)
(39)근무 교대 전 후의 몇 가지 신경행동학적 테스트와 기분상태를 조사하고 이

것들을 같은 작업시간의 호흡성 망간 입자의 농도와 관련시켰다. 그들은 망간

노출 증가에 따라 반응시간의 증가와 글쓰기 테스트의 퇴보를 보여줬다. N수가

작지만 > 0.02 mg Mn/㎥의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는 ≤ 0.02 mg Mn/㎥인 근

로자보다 테스트 결과의 큰 비율의 저하를 보여줬다(5 of 6 versus 9 of 17,

respectively).

7명의 용접공과 7명의 대조군에 대한 자세한 연구에서 SEN과 그의 동료들

은(2011)
(40)

MRI스캔을 수행하고 몇 가지 신경행동학적 테스트를 해 뇌에 망간

이 축적됐는지 검사하고 이것이 신경행동학적 테스트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

살펴보았다. 대조군에 비해 용접공은 후각신경구(OB), 전두백질(FWM), 담창구

(GP), 피각에 축적됐다. 운동수행능력이 주된손, 주되지 않은 손 모두 용접공에

서 대조군에 비해 안 좋았다. 주된 손의 변화는 FWM, GP, 피각, 전두 회백질

의 MRI강도와 연관이 있으며 주되지 않은 손의 점수는 FWM과 가장 상관성

이 크다. 평균 누적 농도는 0.88±0.57 (SD)

mg Mn/㎥-year이고 평균 노출기간은 24.1±15.5년이다. (호흡성 에어로졸)

실험자의 수는 적지만, 데이터는 만성적 노출이 뇌에서 망간 발견을 가능하게

하며, 이 망간의 만성적 노출은 신경행동학적 변화와 상관관계가 있다. 평균 노

출 강도는 0.03-0.04mg Mn/㎥범위에서 위의 효과가 서술된 다른 연구와 일관

된다.(호흡성 에어로졸)

⦁ Reproductive Studies in Humans(사람에서 생식연구)

망간은 불임, 성욕상실, 발기부전 같은 남성 생식문제를 일으킨다. 또한 동물

실험에 근거해 시상하부는 망간의 축적장소로 시상하부 뇌하수체 고환축 호르

몬의 장애가 있을 수 있다.

Lauwerys et al., (1985)와 그의 동료들은(41) 선광의 85명의 망간염 제조 근

로자들의 불임을 조사했다. 개인 시료에서 공기 중 망간의 농도는 0.07–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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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Mn/㎥(총 분진)이었고, 산술중앙값, 기하평균은 1.33, 0.97와 0.94 mg Mn/

㎥이었다. 연구자들은 Levine과 그의 동료들인 사용한(1980) 질문지를 이용해

남성 근로자의 불임을 조사했다. 질문지는 근무기간, 거주, 흡연여부, 물을 마시

는 습관 등이 포함됐다. 대조군은 망간에 노출되지 않은 81명의 남성근로자이

다. 실험군과 대조군 사이에 근로자연령, 아내연령, 결혼한 연령, 부인과의 나이

차, 근무기간, 흡연습관, 술을 마시는 양, 교육수준, 배우자의 추업여부는 큰 차

이가 없었다. 망간 노출군의 16-25, 26-35 연령 그룹의 자녀출생은 기대했던

것보다 낮았다. 망간 이외에 대조군과 노출군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설명할 지

표가 없다. 이 연구는 망간의 TWA노출 1 mg Mn/㎥(총 에어로졸)이 남성의

생식독성을 일으키는데 충분하고 망간의 노출된 자녀 출생 수에 큰 감소를 시

킨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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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닐린과 아닐린 동족체

CAS number: 62-53-3

Molecular formula: C6H5NH2

Skin

TLV–TWA, 2 ppm (7.6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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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나 사람에게서는 알 수 없음

⦁ Human Studies(역학 연구)

직업적 아닐린 중독은 꽤 흔하다. 과도한 노출의 결과, 메트헤모글로빈 형성

에 의한 급성독성은 청색증을 유발하며 질식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효과가 단지 메트헤모글로빈의 형성 때문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

다.
(1)(2)

한 가지 치명적인 케이스에서 간경변증과 간 위축증이 발견됐다.
(3)

만성

독성은 주로 중추신경계 증상이 보고되나(4) 다른 연구자들은 만성 아닐린 중독

의 존재를 부정하기도 한다
.(5)

아닐린과 그 화합물의 독성은 Beard와 Noe (1981)에 의해 보고되었다.(6)

Henderson과Haggard가 인용한 데이터 (1943)는 7-53 ppm의 아닐린 증기에 몇

시간 노출되면 경미한 증상을 일으키고 100-160 ppm 농도에 1시간동안 흡입

시 심각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제시했다.(7) Dutkiewicz (1962)는 증기노출에 의

한 피부흡수를 보고했다. 그는 허용 가능한 최대 일일노출량으로 35mg을 제안

했고, 이는 가벼운 활동에서 8시간동안 1 ppm에 노출된 것과 상응한다.(8) 미국

NIOSH는 아닐린과 방향족 아민(o-toluidine)의 직업적 노출이 근로자들에서 방

광암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역학연구를 보고했다.(9)

▶ 시클로헥사논

CAS number: 108-94-1

Synonyms: Cyclohexyl ketone; Ketohexamethylene; Pimelic ketone

Molecular formula: C6H10O

TLV–TWA, 20 ppm (80 mg/㎥)

TLV–STEL, 50 ppm (200 mg/㎥)

Skin

A3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나 사람에게서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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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Studies(역학 연구)

Nelson et al. (1943)은
(1)
쾌적한 작업농도를 정하기 위해 많은 산업유기용제

에 대한 감각역치를 보고했다. 지원자는 챔버에서 3-5분동안 사이클로헥사논에

노출됐다: 지원자는 눈, 코, 목에 대한 유기용제의 영향에 대해 구분하여 질문

을 받았다. 50 ppm에서 노출되었을 때 목에 염증이 발생했고 75 ppm에 3-5분

간 노출될 때 눈, 코, 목 모두 염증이 발생하고 하루 8시간 동안 견딜 수 없다

고 판단됐다. 지원자들이 사이클로헥사논에 7분간 노출 된 실험에서 코의 염증

이 70 ppm에서 보고되었고 눈과 목의 염증이 90 ppm에서 보고됐다.(2) 2주후

같은 지원자에게 동일한 테스트를 한 결과 136 ppm에서 목의 염증만 발견되었

고 이는 순응의 결과이다.

Chia et al .(1993)은(3) 두통, 눈과 목에 대한 염증의 유병률이 증가한다고 보

고했고 비디오테이프 제조공장에서 4가지 유기용제에 노출된 근로자들의 시각

-운동 통합 능력과 단기기억의 행동점수의 감소를 보고했다. 근로자들은 메틸

에틸케톤, 테트라 하이드로 퓨란, 사이클로헥사논, 톨루엔이 6:2:2:1의 비로 혼합

된 유기용제에 노출됐다. 모든 측정된 공기 중 농도는 TLVs 이하이나 각각 유

기용제 농도의 합은 어떤 지역에서 개개의 TLVs를 초과했다. 혼합된 유기용제

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증상에 대한 사이클로헥산의 기여는 측정하기 힘들었

다.
(2)

41-92 ppm 사이 농도의 사이클로헥사논에 노출된 가구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눈과 호흡기의 염증, 두통, 기분장애, 기억장애, 골통과 기타 다른

증상들이 보고됐다. 이 심사되지 않은 논문은 또한 사이클로헥사논, 아세톤, 메

틸에틸케톤이 n-헥산과 유사하게 말초신경전도를 느리게 한다고 보고했으나

방법론적 근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4)

2가지 소실 연구에서 Mraz et al.(1998, 1999)(5)은 지원자들을 50 ppm의 사이

클로헥사논에 노출시켜 약동학적 연구를 진행했다; 어떠한 증상도 보고되지 않

았다. 페인트와 헤어스프레이 래커의 사용으로 인한 사이클로헥사논 수지의 사

람의 과민증에 관한 2가지 케이스가 보고되었다. 사이클로헥사논 수지의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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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의 분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량체, 중합체를 형성할 때 사이클로

헥사논은 수지를 형성하기 위해 농축된다. 첩포검사에서 사이클로헥사논 그 자

체가 아닌 사이클로헥사논 수지에 의한 과민증에 대한 케이스가 보고되었다.

100 %의 사이클로헥사논이 포함된 PVC 접착제를 사용한 환자에 관한 한 건의

사이클로헥사논에 대한 과민증이 보고되었다; 첩포 검사를 통해 과민증을 확인

했다.
(7)

▶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CAS: 7440-48-4 (elemental)

Molecular formula: Co

TLV–TWA, 0.02 mg/㎥,

as Co A3 —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나 사람에게서는 알 수 없음

⦁ Human Studies(역학 연구)

코발트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원소이다. 코발트는 비타민B12 분자의 일부를

형성한다. 비타민B12 의 부족은 다양한 비타민 결핍증상을 야기하고 이는 적절

한 적혈구 생성과 관련돼있다. 코발트를 포함하는 비타민B12 의 부족은 빈혈을

유발한다. 또한 코발트 복합체가 특정 포유류의 효소 시스템에 필수적인 역할

을 한다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

Cemented Tungsten Carbide Industry(탄화 텅스텐 초경합금 산업)

초경합금의 코발트 비율은 3-25 %까지 다양하다. 가공된 초경합금의 내구성

은 다이아몬드의 90`95 %정도의 단단함을 가지고 내마모강이다. 폐에 대한 영

향의 첫 번째 보고서(초경합금 노동자에 관한)는 1940년 Jobs와 Ballhausen의

보고서다. 이 연구자들은 초경합금 고장에서 2년동안 근무한 27명의 근로자를

조사했으며 2명의 폐에 관한 X-ray 변화를 발견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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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Fairhall et al.는 미국의 3곳의 텅스텐 초경합금공장에서 현장연구를

수행했다. 연구팀은 1000개의 샘플링을 수행했으며 분석절차를 거쳤다. 분진노

출이 Table 1에 요약되있고 1940년대 분말과정절차에서 유의하게 높은 노출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2)

Miller et al.는 1952년 미국의 텅스텐 카바이드 초경공구 산업에 관한 연구

에서 3건의 진폐증을 보고했다. 3가지 사례는 “특이한(독특한) 타입의 폐의 반

응과 고글로불린 혈증”으로 판단됐다. 연구자는 이 병이 코발트로 인한 것이라

추측했다.(3)

Beck et al.은 영국의 255명 초경합금 노동자에 대한 연구를 착수했다. 연구

자들은 255명의 근로자중 6건의 중금속 질병에 대한 사례를 발견했다. 분말형

성과 가공실에서 부유분진의 농도는 0.30 and 0.34mg/㎥이었다. 코발트에 대한

분석은 없었으나 연구진들은 코발트가 중금속질병의 작용물질이라 추측했다.(4)

.

1971년 Coates와 Watson은 1500명이 고용된 텅스텐 카바이드의 그라인딩이

나 제조를 하는 근로자 중 12명에게서 미만성 간질성 폐렴이 발생했다고 보고

했다. 12명 중 9명은 제조자였고 3명은 그라인더였다. 평균노출기간은 12.6년(1

달에서 28년)이었다. 증상의 발현은 마른기침이나 날숨의 가쁨이다. 12명 중 8

명은 죽었고, 그 8명 중 4명의 폐조직 표본은 섬유조직의 소결절 간질성 침윤

반응을 보였고, 피복상피의 화생, 박리된 크고 비어있는 단일세포가 허파꽈리에

있다. 연구자들은 폐조직 분석은 소량의 코발트가 함유된 텅스텐 카바이드의

존재를 보여줬다. 병의 심각도와 폐조직의 코발트 존재량은 상관관계가 없었으

나 연구자들은 이것을 조직액의 코발트의 용해도와 연관지었다.(5)

1973년 Coates와 Watson은 3명의 텅스텐 카바이드 근로자의 폐의 병리학적

인 측면을 서술했다. 한 명은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고 정상적인 폐의 기능을

가졌다. 또 한명은 아급성의 간질성 폐렴으로 그라인더였고, 마지막 한명은 간

질성 섬유증의 초기였다. 이력을 살펴보고, 임상소견, 흉부 X-ray, 광현미경, 전



402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자현미경 관찰을 검토했을 때 연구자들은 “증거비중은 미세한 대기 중 코발트

를 악화인자로 본다”고 서술했다. 폐 생체검사 시료는 폐의 격벽의 콜라겐과

탄성조직의 축적을 보여주는데 이는 “보통 매우 단단한 다면의 크리스탈과 연

관이 있고, 조직을 찢으며, 텅스텐 카바이드로 생각된다. 미세한 핀같은 크리스

탈 리소좀과 대식세포에서 발견됐다.(6)

Alexandersson,(7)(8) Alexandersson와 Hedenstierna(9) Alexandersson와

Atterhog(10)(11)는 초경합금 산업의 스웨덴의 근로자에 대해 얼마간의 연구를

수행해 다음과 같은 건강영향을 보고했다.

●폐쇄성 폐질환이 0.06 mg/㎥의 평균농도에 노출된 근로자에게서 나타났다.

●0.06 mg/㎥의 평균 코발트 농도에 노출된 근로자는 호흡성 과민을 호소했

다. 소변과 혈중 코발트 농도와 코발트 노출사이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코발트 농도 0.06 mg/㎥에 노출된 후, 노출원을 제거한지 4주가 지나도

폐기능 손상이 4주간 지속됐다.

●0.01 mg/㎥의 코발트에 노출된 습식분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심전도

변화가 있었지만 연구자들은 이를 직업관련성이라 보지 않았다. 후속 연구는

이 심전도 변화가 일을 그만 둔 지 4주후 가역적이라 보았다.

Hillerdal와 Hartung는 통제군과 비교해 2가지 경우의 중금속 질병에 대한

폐의 코발트 성분을 분석했다. 2가지 경우 모두 연삭가공과 관련된 업무였고,

폐속 코발트 농도는 폐 조직에서 0.14에서 1.01 ㎍/g이었고, 통제군은 0.0052 ㎍

/g이었다. 가장 코발트가 높게 발견된 곳은 종격 림프절이었다(3.28 ㎍/g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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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군은 0.002 ㎍/g이었다.)(12)

Sprince와 그의 동료들은 1984년에 559명(Plant A), 950명(Plant B)근로자가

근무하는 두 텅스텐 카바이드 산업에 관한 의학적, 산업위생학적 연구를 보고

했다. 연구를 위해 선택된 연구집단은 노출의 기간과 공기 중 분진에 포함된

코발트 노출 정도에 따라 결정됐다. 연구 규모는 Plant A에서 150명, Plant B

에서 14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90명의 지원군은 호흡성 질병의

이력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했고 폐기능 테스트를 받았고, 흉부 X-ray를 받았

다. 연구에서 290명 중 11명은 간질성 침윤을 보였다. 게다가 2명의 비흡연자에

게서 폐쇄성 폐질환이 발견됐다. 연구자들은 간질성, 폐쇄성 폐 질환을 텅스텐

카바이드 산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명백한 질병이라고 결론내렸다. “코발트는

주요 독성 요인이다”라고 서술했다. 후에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며 단

서를 달았다. “가산, 상승적이거나 텅스텐 카바이드의 다른 작용이거나, 알 수

없는 금속이 첨가됐을 가능성이 있다” 공기포집이 실험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코발트의 피크 농도는 텅스텐 카바이드 제조 공정의 많은 단계에서 0.5 mg/㎥

을 초과했다.(13)

Fischbein et al.는 중금속 근로자의 호흡기계 질병에 관한 임상적인 발견을

보고했다.(14) 연구자들은 미국의 초경합금 텅스텐 카비이드 산업에 근무하는

41명의 근로자에 대해 연구했다. 그들은 호흡기계 증상에 대한 높은 발생률과

(41명 중 34명이 호흡장애), 방사선학적 이상(41명 중 13명), 폐기능 이상(41명

중 23명)을 보였다. 10년이상 근무한 중금속 제조자들의 흉부 X-ray의 절반이

상이 비정상으로 판명됐다. 폐에 대한 생체 검사에서 2명의 근로자가 거세포성

간질성 폐럄과 섬유증을 보였다. 연구자들은 노출데이터는 제시하지 못했으나

스웨덴 중금속 고장에서 60 μg/㎥이상의 공기에 노출된 근로자에 관한 호흡기

영향에 대한 스웨덴 연구(7)를 첨부했다

Auchincloss와 그의 동료들은 텅스텐 카바이드와 코발트에서 wndrmathnr을

제조하는 공장의 근로자 125명중 42명을 연구했다. 공장은 1982년 문을 닫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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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1983년부터 1985년까지 이뤄졌다. 폐에 대한 생체검사에서 4명의 근로

자가 거세포성 간질설 폐렴을 보였고 상당한 농도의 텅스텐 카바이드가 발견됐

다. 연구대상 중 16건이 비정상적인 흉부 X-ray를 보였고 폐 기능 변화를 보

였다. 제한된 공기 포집이 실시됐다. 1970년 분말실 기계 운전자가 0.14에서 16

mgcobalt/㎥에 노출됐다. 1981년 OSHA에 의한 공기포집은 0.05 mg/㎥ 이하의

결과를 보여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공기 포집 데이터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

을 가졌다.(15)

Cemented Diamond Polishing(초경합금 다이아몬드 연마)

1985년 Demedts et al.은(16) 다이안몬드 연마가 주 산업인 벨기에 플랑드

르의 다이아몬드 연마공에서 나타난 소위 “cobalt lung”이라 불리는 5가지 케

이스를 서술했다. 플랑드르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10-100개의 작업대가 있는

다이아몬드 연마 작업실이 많다. 연마공들은 작업대를 빌리고, 대부분은 그들의

연삭공구를 가지고 위임을 받고 일한다. 그래서 작업환경이 매우 차이 난다. 이

다이아몬드 연마공들은 빠른 속도의 다이아몬드-코발트 연삭숫돌을 사용한다.

깍인면은 코발트로 고결화 된 미세 다이아몬드를 포함한다. 연구자들은 환경

영향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다이아몬드 연마공에서 점점 많이 나

타나는 “중금속 질병”이라 는 직업관련성 통증을 서술했다. 연구자들은 이런

케이스가 다이아몬드-코발트 연삭숫돌로 인한 코발트 노출이 기여한다고 본다.

생체 검사 중 조직병리학적 검사 샘플을 채취한 5건중 4건은 Coates와

Watson이 서술한(5) 중금속 흡입으로 인한 것이다. 병변은 대략적으로 2종류로

세분된다. ①수년간의 노출로 인한 아급성의 섬유성 페렴과 거대세포의탈피와

다핵성이 특징이다. ②수년 이상의 노출로 인한 만성적인 벌집모양의 폐 섬유

증

노출을 중지 한 후, 보고되어진 증상은 빠르게 진정됐고, 방사선학적 흉부

음영이 퇴행했고, 폐 기능은 정상으로 호전됐다. 일을 재개하자 증상이 되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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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고, 상태가 진행됐다. 연구자들은 케이스들의 노출이 텅스텐 카바이드가 아닌

코발트 때문이고 초경합금 산업의 금속 카바이드와 연관이 있다고 언급했다.

Production of Cobalt Metal and Compounds(코발트 금속 및 그 화합물

산업)

1980년 Roto는 핀란드의 코발트와 아연 산업의 근로자의 만성기관지염의 증

상이 천식과 환기기능에 장애에 대한 주요 연구를 출간했다. 코발트 산업은 해

마다 0.5 %의 코발트를 함유한 240000 톤의 황철광으로부터 1000-1200 톤의

금속코발트를 생산한다. 이 산업은 1966년부터 시작됐고, 산업의학자는 매년

1-2건의 새로운 기관지 천식을 발견했다. 코발트 산업은 코발트 배소과정, 용

해 정제, 침출, 환원과정으로 구성된다. 코발트 배소과정의 총 분진 농도는 8에

서 19 mg/㎥이다. 먼지는 0.5-1.0 %의 수용성 코발트를 포함한다. ROTO는 또

한 21명의 코발트에 노출된 천식을 가진 근로자와 55명의 천식이 없는 무작위

로 선정된 근로자를 이용한 비교-대조군 연구를 수행했다. 근로자 중 6개월 이

상 코발트 산업에 근무한 사람을 코발트 근로자라 분류했다. 이 연구는 상대

위험도가 통제군에 비해 코발트에 노출된 근로자가 4.1배 높다고 보고했다. 어

떤 코발트 근로자는 이산화황에 노출됐다고 언급했다. 연구자들은 천식의 위험

이 0.1 mg/㎥이하 농도의 황산 코발트에 노출된 근로자가 5배 높다고 보고했

다.(17)

▶ 디클로로메탄

CAS number: 75-09-2

Synonym: Methylene chloride

Molecular formula: CH2Cl2

TLV–TWA, 50 ppm (174 mg/㎥)

A3 —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나 사람에게서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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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Studies(역학 연구)

Hearne et al.은(1)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이스트먼 코닥에서 1964-1970년

동안 적어도 1년 이상 근무한 1013명의 풀타임, 남성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

로자에 대한 후향적 연구를 수행했다. 평균 지속기간은 30년이었고(노출의 시

작부터 추적 종료까지 흐른 시간), 평균 노출 기간은 22년이었다. 노출 측정은

1945-1986년동안 전 작업시간동안 개인의 시료와 지역시료를 측정했다. 디클로

로메탄 노출의 평균 8시간 TWA는 전체 코호트에서 26 ppm이었다. 코호트는

9개의 다른 그룹으로 나눠졌는데 그 기준은 누적 메틸렌 노출과 지속기간이었

다. 분석에 사용된 노출 지수는 각각의 근로자의 작업에서 노출에 관하여 평가

하고 관련된 디클로로메탄의 노출을 계산한 것이다. 대조군은 1964-1984년의

디클로로메탄의 노출이 없었던 40000명의 이스트먼 코닥의 남성근로자들과 뉴

욕주 북부의 남성들(1965-1980년 동안의)이다. 사망에 대한 가정된 원인은 폐

암, 간암, 협심증이고, 가정되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1984년까지 연구를 토대

로 결정됐다. 기대한 것보다 사망자 수가 적었으며, 사망은 주로 가정되었던 폐

암, 소화기계암이었다. 사망의 원인에 대한 용량반응 관계를 그릴 수 없었다.

총 코호트의 췌장암의 수는 준거집단에서 예측된 수를 초과했다. (3.2, 3.1)(2)

하지만 췌장암은 디클로로메탄 노출과 관련이 없었다. 2명은 당뇨, 다른 한명은

알코올 중독, 7명은 흡연자였다. 게다가 이 증상은 디클로로메탄의 양과도 관련

성이 없었다-직업적 디클로로메탄 노출의 범위는 5-200 ppm-years였다.

셀룰로오스 디 아세테이트, 트리아세테이트 공장에서 고용된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근로자들에 대한 코호트가 Ott et al.에(3)(4)(5)(6)(7) 의해 처음 연구됐

다. 이 연구의 초기 목적은 가능한 한 직접적으로 조혈계와 순환계에 대한 디

클로로메탄의 노출로 인한 카복시헤모글로빈 매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것

이었다. 산업위생에 근거해 개인시료를 채취했으며, 공장 내 시설지역에서 디클

로로메탄 노출을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했다: 낮음(140 ppm), 중간(280 ppm),

높음(475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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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메탄올(디클로로메탄의 1/10수준)과 아세톤(100-1000ppm)에도 노

출됐다. 노출 인구 집단은 1954-1976년 사이 3달 이상 디클로로메탄이 존재한

지역에서 근무한 근로자 1271명이다. 추적은 1977년 6월까지였다. 준거집단은

디클로로메탄의 노출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확인된 아세테이트 공장의 근로자

948명이다. 사망의 원인은 사망진단서를 통해 결정이 됐다. 노출된 집단에서 54

명의 사망자가 준거집단에서 2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준거집단과 비교했을

때, 협심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 하지만 이것은 준거집단과 비교했을

때 노출된 집단의 지역 내 심혈관계 질환의 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디클로로메탄 노출 근로자에 대한 코호트 연구가 Gibbs et al.에(8)

의해 수행됐다. 코호트를 구성하는 근로자는 3211명의 백인 근로자들이고(남성

2187명, 여성 1024명), 셀룰로오스 트리아세테이스 섬유회사에 고용된(메릴랜드,

컴벌랜드), 1970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회사가 1981

년에 문을 닫았기 때문에 디클로로메탄에 노출된 최대기간은 11년이다. 직업이

력으로 작업들을 높음(350-700 ppm), 낮음(50-100 ppm), 노출 없음으로 카테고

리화 했다. 이 연구에서 과도한 췌장암, 간암은 관찰되지 않았다. 남성 근로자

사이에 전립선 암이 노출된 그룹에서 높은군, 낮은군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낮은 노출군에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디클로로메탄에 높게 노출된 근로자는 협심증에 대한 노출기간과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이 연구는 모순된 결론을 내렸다. 췌장암의 증가는 직업적 디클로로메탄 노

출과 연관이 있으나 이 연구에서 노출기간의 최고기간은 11년이었다. 이전에

관찰된 2건의 디클로로메탄 노출 근로자에게서 나타난 췌장암에 대한 보고에서

(9)(10) 노출기간은 20년,28년이었다. 이 연구에서 노출을 췌장암과 연관시키기

에는 노출기간이 짧다.

디클로로메탄과 성상세포뇌종양 사이에 암시적 증거가 사례-대조군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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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고됐다.(11) 특정시기 루이지애나, 뉴저지, 필라델피아에서 뇌종양이나 중

추 신경계암으로 죽은 대조군을 사망진단서를 얻은 741명의 백인남성과 비교했

다. 그중 300명에 대해 과거 직업적 노출 이력을 얻을 수 있었다. 디클로로메탄

이 특정 직업이나 산업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한 발생가능성과 노출의 세

기를 통해 직무노출 매트릭스가 구해졌다. 연구자들은 결론내리길 “성상세포

뇌종양의 위험은 발생가능성과 평균 노출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 디

클로로메탄의 노출된 직업군의 근무기간에 따라 증가하고, 누적노출에 의해 증

가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유기용제의 노출양상과는 다르다” 연관된

실험에서(12) 연구자들은 가중치를 평가하기 위해 디클로로메탄 노출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업종·직종에 대한 발생가능성을 3가지 수준으로 분배하고, 정

성적으로(예 혹은 아니오) 10년 단위 산업코드내 디클로로메탄의 노출을 평가

하거나, 디클로로메탄과 관련된 특정산업에 대한 산업코드를 조사한다. 성상세

포 뇌종양에 대한 오즈비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1.47, 높은 발생

가능성과 특정산업의 직업적 코드를 고려했을 때 2.47, 3가지 특성을 모두 고려

했을 때 6.08이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케이스에 관한 노출정보가 제

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클로로메탄을 성상세포 뇌종양과 명확히 연

관짓는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 트리클로로메탄(클로로폼)

CAS number: 67-66-3

동의어: Formyl trichloride; Methane trichloride, Methenyl trichloride;

Trichloroform;

Trichloromethane

Molecular formula: CHCl3

TLV–TWA, 10 ppm (49 mg/㎥)

A3 — 동물에게 발암성이 확인되나 사람에게서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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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Studies(역학 연구)

이 유기용매가 산업계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클로로포름의 직

업성 중독에 대해 매우 적은 보고서가 기록되었다.

Challen과 그의 동료들은 80-240 ppm에 노출된 근로자들에서 몇 가지 심각

한 증상을 보고했고(피로, 소화장애, 정신장애), 20-70 ppm에 노출된 근로자에

서 덜 심각한 증상을 보고했다.
(1)

보고된 화학공장에서 클로로포름을 다루는 68

명의 근로자 중 25 %는 간이 비대해졌다. 근무기간은 1-4년이고, 공기 중 클로

로포름의 농도는 10-20 ppm이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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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5] 연구대상물질 15종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분석방법 제시

◯ 제1절 톨루엔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톨루엔[C7H8, CAS No.

108-88-3]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 7 ㎝, 외경 : 6 ㎜, 내경 : 4 ㎜, 앞층

: 100 ㎎, 뒷층 :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는 흡착관)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1～0.2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1～0.2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

시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

탄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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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활성탄관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

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작업장 공기 중의 습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활성탄관안에서 수분의 응축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응축된 수분은 톨루엔이 활성탄관에 흡착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수분의 응축현상이 발생한 시료는 측정시료로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1)

최소 최대

0.01～0.2 1 8

1) 8시간 시간가중평균으로 50 ppm 톨루엔 농도 기준임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활성탄관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

반하며, 시료보관시의 시료안정성은 5℃에서 약 30일이다. 현장공시료의 개수

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5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는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즉시 마개로 막아 두어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하게 취급․운반한다.

※ 톨루엔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작업장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관련정보를 시료분석자에게 시료전달시 제공하여야

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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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약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등급의 이황화탄소와 톨루엔을 사용한다.

※ 표준용액 및 시료 전처리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탈착효율 검증시료 제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분석은 시료 배치(batch)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져야

하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조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1) 3개 농도수준(저, 중, 고농도)에서 각각 3개씩의 활성탄관과 공시료로 사용

할 활성탄관 3개를 준비한다.

2)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탈착효율 검증용 용액(stock solution)의 일정량

(계산된 농도)을 취해 활성탄관의 앞층 활성탄에 직접 주입한다.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은 1)에서 언급한 3개의 농도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톨루

엔원액 또는 이황화탄소에 희석된 톨루엔용액을 말한다.

3)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을 주입한 활성탄관은 즉시 마개로 막고 하룻밤

정도 실온에 놓아둔다.

라. 시료 전처리

1) 활성탄관 앞층과 뒷층의 활성탄을 각각 다른 바이엘에 담는다.

2) 각 바이엘에 피펫으로 1.0 ㎖의 이황화탄소를 넣고 즉시 마개로 막는다.

3) 가끔 흔들어 주면서 실온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놓아둔다.

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검출한계에서 정량한계의 10배 농도범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의 조제는 적당량의 톨루엔을 취해 이황화탄소에 넣어 혼합시킨 후

이를 이황화탄소로 연속적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 범위의 표준용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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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하는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용액 검증용 표준용액(standard matching solution) : 조제된 표준용액

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용액 2개를 만들어 검증

하도록 한다.

4)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석한다.

5)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바. 기기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톨루엔의 분석은 머무름 시간이 동일한 방해물

질 및 다른 화학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칼럼의 종류와 분석기기의 분석조건

등을 다르게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 예시된 기기분석 조건을 참조하여

톨루엔분석이 용이하도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 시킨다.

1) 분석조건

2)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의 톨루엔에 해당하는

피크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7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09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톨루엔의 농도를 계산한다.

   ×  × 







 × 

1) : 시료 앞층에서 분석된 톨루엔의 질량, ㎍
2) : 시료 뒷층에서 분석된 톨루엔의 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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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공시료들의 앞층에서 분석된 톨루엔의 평균질량, ㎍
4)

: 공시료들의 뒷층에서 분석된 톨루엔의 평균질량, ㎍
5) : 작업환경표준상태(25 ℃, 1 기압)에서 공기부피
6) : 시료채취 총량, L
7) : 평균 탈착효율
8) : 톨루엔의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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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수은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수은[Hg, CAS No.

7439-97-6]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고체흡착튜브(Hopcalite in single section, 200 ㎎)를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15～0.25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15～0.25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시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흡착튜브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

탄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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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유량

(L/분)

총 량(L)
1)

최소 최대

0.15～0.25 2 100

1) 작업장의 공기 중 수은의 농도가 0.1 ㎎/㎥ 존재 시 시간가중평균농도

의 평가를 위한 기준임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흡착관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반

하며, 시료보관시의 시료안정성은 25 ℃에서 약 30일이다. 현장공시료의 개수

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은 시료채취기로 마개를 막아 두어

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

하게 취급․운반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원자흡광광도계법(AAS)를 사용한다.

나. 표준용액

1,000 ㎍/㎖의 표준용액 또는 동등 이상의 수은 표준용액을 사용한다.

다. 전처리 시약

1) 흡착튜브의 흡착제를 5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는다.

2) 질산 2.5 mL를 넣은 후 염산 2.5 mL를 넣는다(순서에 주의).

3) 흡착제가 녹을 때까지 1시간 정도 방치한다(검은 갈색용액으로 변함).

4) 증류수를 가하여 최종용량이 50 mL가 되게 한다(Blue Green색을 띰).

5) 위 용액 20 mL를 취하여 80 mL 증류수가 들어있는 BOD 병에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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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시료농도(0.01～0.5 ug/aliquot 정도)가 포함될 수 있는 적절한 범위에서 최

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

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을 공시료 및 시료와 함께 분석한다.

3) 표준용액 제조시 표준원액(stock solution)을 단계적으로 희석시키는 방법

(희석식)과 표준원액에서 일정량씩 줄여 가면서 만드는 방법(배치식)이 있

다.

4) 작성한 검량선에 따라 보통 10개의 시료를 분석한 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분석기기 반응에 대한 재현성을 점검하도록 한다.

5)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석한다.

6)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바. 기기분석

1) 원자흡광광도계(AAS)의 기기를 작동시켜 최적화시킨 후 253.7 ㎚에서 배경

보정상태로 수은 흡광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만일 방해물질이 존재할 경우 253.7 ㎚ 이외의 다른 파장을 선택하여 분석

한다.

2) 표준용액, 공시료, 현장시료, 그리고 회수율 검증시료를 흡입시켜 수은의 흡

광도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03 ㎍/시료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수은의 농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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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시료 중 수은의 양, ㎍
2) : 최초 시료의 부피, mL, 전처리 3번에서 만들어진 용량, 50 mL
3) : 분석에 사용한 시료의 부피, mL, 전처리 4번에서 사용된 용량, 20 mL
4) : 공시료 중의 수은의 양, ㎍
5) : 시료공기 채취 총량, L
6)

: 평균 탈착효율



부 록 ‥‥ 419

◯ 제3절 휘발성콜타르피치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휘발성콜타르피치[CAS

No. 65996-93-2]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PTFE membrane filter(2 ㎛ pore size, 37 ㎜)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1～4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1～4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시한

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시료채취기의 마개를 열고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시료채취기

와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

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채취총량은 휘발성콜타르피치 추정농도를 고려하여 펌프의 유

량 및 시료채취 시간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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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유량

(L/분)

총 량(L)

최소 최대

1～4 500 2,400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카세트를 마개로 막고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감싸 햇빛을 차

단하여 운반한다. 현장공시료의 개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

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벤젠, Cyclohexane등의 용매로 추출한 후 정밀저울로 정량한다.

나. 시약

가) 용매 : 벤젠, cyclohexane

나) Dichromic acid cleaning solution

다) Acetone

라) Hexane

다. 시료 전처리

1) 핀셋을 사용하여 필터를 조심스럽게 시험관에 옮긴 후 용매 5 ml를 가한

후 마개를 막는다.

※ 벤젠은 발암물질로 추정되고 있으므로 cyclohexane이 추출용매로 권장함

※ 이 추출법은 벌크시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2) 20분간 초음파 처리 한다.

3) 용액을 0.5 ㎛ 여과지를 사용하여 여과하게 되는데 여과액은 미리 무게를

단 컵등에 담는다. 여과후의 여과지는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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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기분석

1) 분석기기

정밀저울로 정량하는 중량분석법을 사용한다.

2) 분석조건

가) 시료추출물 1.0 ㎖를 미리 달아놓은 컵에 옮긴다.

나) 40 ℃로 미리 가열한 진공오븐에 옮긴다. 이 오븐내의 압력은 7～27

kPa(50～200 mmHg)의 범위내에 둔다.

다) 용매를 2 시간 동안 증발 시킨다.

라) 화학정밀저울이 설치된 방의 온도와 습도를 적어도 30 분간 일정하게 유

지 시킨 후 ㎍ 까지 무게를 단다.

2) 검출한계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05 ㎎/시료이다.

마.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휘발성콜타르피치의 농도를 계산한다.

   

    × 

1) : 시료 1 ㎖에서 측정된 잔유물의 양, ㎍
2) : 공시료 1 ㎖에서 측정된 잔유물의 양, ㎍
3) : 채취 공기량(ℓ)

5 : 전체시료(5 ㎖) 중의 잔유물양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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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절 일산화탄소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일산화탄소[CO, CAS

No. 630-08-0]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테드라 백(5ℓ)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

테드라백의 밸브를 열거나 시료채취 펌프를 사용하여 채취한다. 진공펌프는

기름기 제거를 위해 출구에 필터장치를 한다.

다. 시료운반

시료채취 후 백을 밀봉하여 운반한다 채취된 시료들의 압력이 저하되면 누설

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10 meter pathlenth 가스셀에 넣어 적외선 분광광도계를 사용한다.

나. 시약

1) 염화칼슘, 일산화탄소

2) 건조 질소 탱크 또는 일산화탄소가 없는 공기(Hopcalite absorbtion trap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다.

다.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10 미터 가스셀의 부피는 표준방법에 의해 결정한다. 가스셀의 공기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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뺀 다음 보정된 습식 유량보정기(Wet-test meter)를 통해 공기를 대기압과

같게 가스셀로 넣는다. 이 때 들어간 공기의 부피는 유량보정기에 나타난

눈금이 된다.

2) 부피가 확인 되면 가스셀안의 공기를 다시 다 빼고 가스타이트 실린지를 이

용하여 알고 있는 부피의 일산화탄소를 가스셀의 입구에 부착된 고무마개

를 통하여 주입한 후 가스셀 안의 공기압력이 대기압과 같이 되도록 일산

화탄소가 없는 공기를 주입한다.

3) 흡수도를 4.67 u(2,143 ㎝
-1

)에서 측정한다(1.0 ㎖의 일산화탄소를 3.85 L의

가스셀에 넣었다면 이 때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260 ppm이 된다. 즉 260

ppm의 일산화탄소의 흡수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4) 이러한 식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시료의 농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검량선을

작성한다.

라. 기기분석

적외선분광광도계(IR)를 사용한다.

1) 10 미터 path-lengh 가스셀은 T 자 연결관을 사용하여 압력계와 연결한다.

2) 테드라백안의 공기는 염화칼슘을 거쳐 가스셀로 들어가게 되며 가스셀의 압

력이 1.0 mmHg에 도달하면 배출된다.

3) 가스의 안정을 위하여 분석하기 전 15분동안 기다린다.

4) 스펙트럼을 4～6 u(2,500 ～ 1,670 ㎝-1)로 스캔하고 4.67 u(2,143 ㎝-1)에서

흡수도를 측정한다.

마.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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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베릴륨[Be, CAS No.

7440-41-7] 및 그 화합물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

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1) MCE 막여과지(직경 : 37 ㎜, 공극 : 0.8 ㎛, cellulose ester membrane)와

패드(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를 사용한다.

2) PVC 여과지(직경 : 37 ㎜, 공극 : 5.0 ㎛, polyvinyl chloride membrane)와

패드(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를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1～4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1～4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시한

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시료채취기의 마개를 열고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시료채취기

와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

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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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여과지에 채취된 먼지의 무게가 2 ㎎을 초과하지 않도록 펌프의 유

량 및 시료채취 시간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과도하게 시료채취가 되는 경우 시료채취기 내부 벽에 분석대상물질이 포

함된 먼지 등이 흡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1)

최소 최대

0.05～0.2 7 80

1)
작업장의 공기 중 베릴륨의 농도가 0.002 ㎎/㎥ 존재 시 시간가중

평균농도의 평가를 위한 기준임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여과지의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하며, 상온에서 보관하여도 안정하다. 현장공시료의 개

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은 시료채취기로 마개를 막아 두어

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

하게 취급․운반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원자흡광광도계법, 흑연로법(AAS, Graphite Furnace)을 사용한다.

나. 회화장비

가열판(Hot plate) 또는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회화기를 사용한다.

다. 표준용액

1,000 ㎍/㎖의 표준용액 또는 동등 이상의 베릴륨 표준용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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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처리 시약

1) 가열판 전처리

가) 회화용액 : 진한질산과 진한황산

나) 희석용액 : 회화용액을

※ 모든 산은 취급할 때 흄후드 내에서 행해야 하며, 피부 및 눈에 산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경,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 회수율 검증시료 제조

1) 회수율 시험을 위한 첨가량을 결정한다. 첨가량은 현장시료의 베릴륨 농도

를 모두 포함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2) 베릴륨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계산된 첨가량이 될 수 있도록 적당량을 미량

주사기로 취해 시료채취 시와 동일한 막여과지에 떨어뜨린다. 동일 첨가량

을 가진 각기 다른 여과지에 떨어뜨려 동일 농도수준에서 총 3개의 회수율

검증용 시료를 조제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세 가지 농도수준에서 동일한

요령으로 회수율 검증시료를 조제하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저농도, 중농도, 그리고 고농도의 각 농도수준에서 각각 동일

한 첨가량으로 3개의 첨가시료를 조제하기 때문에 총 9개의 회수율 검증용

첨가시료가 조제된다.

3) 하룻밤 정도 실온에서 놓아둔다.

바. 시료 전처리

1) 가열판을 이용한 시료 전처리

가) 시료채취기로부터 막여과지를 핀셋 등을 이용하여 비이커에 옮긴다.

나) 여과지가 들어간 비이커에 제조한 회화용액 5 ㎖를 넣고 유리덮개로 덮은

후 실온에서 30분 정도 놓아둔다.

다) 가열판 위로 비이커를 옮긴 후 120 ℃에서 회화용액이 약 0.5 ㎖ 정도가

남을 때까지 가열시킨다.

라) 유리덮개를 열고 회화용액 2 ㎖를 다시 첨가하여 가열시킨다. 비이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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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회화용액이 투명해 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마) 비이커 내의 회화용액이 투명해지면 유리덮개를 열고 비이커와 접한 유리

덮개 내부를 초순수로 헹구어 잔여물이 비이커에 들어가도록 한다. 유리덮

개는 제거하고 비이커 내의 용액량이 거의 없어져 건조될 때 까지 증발시

킨다.

바) 희석용액 2～3 ㎖를 비이커에 가해 잔유물을 다시 용해시킨 다음 10 ㎖

용량플라스크에 옮긴 후 희석용액을 가해 최종용량이 10 ㎖가 되게 한다.

※ 최종 용량은 시료내의 베릴륨 농도를 고려하여 20 ㎖ 또는 25 ㎖로 만들

어 사용해도 된다.

사.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분석기기(AAS)의 감도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이때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

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열판을 이용한 전처리 시료의 표준용액 제조는 희석용액을 사용한다.

2)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 시료와 공시료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한

번 작성한 검량선에 따라 10개의 시료를 분석한 후, 분석기기 반응에 대한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1개의 표준용액 시료를 분석하여 그 재현성을 점

검하도록 한다.

3)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회수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

석한다.

4) 분석된 회수율 검증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회수율을 구한다.

회수율(RE, recovery) = 검출량/첨가량

아. 기기분석

1) 원자흡광광도계(AAS)의 기기를 작동시켜 최적화시킨 후 234.9 ㎚에서 배경

보정상태로 베릴륨 흡광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만일 방해물질이 존재할 경

우 234.9 ㎚ 이외의 다른 파장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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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용액, 공시료, 현장시료, 그리고 회수율 검증시료를 흡입시켜 베릴륨의

흡광도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005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24이다.

자.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의 농도를 계산한다.

  


 × 

 
×

×
×

1) : 시료에서의 흡광도
2) : 공시료의 평균 흡광도
3) : 표준용액에 의해 분석된 시료의 농도, ug/㎥
4) : 시료를 희석한 총량, mL
5) : 표준용액의 흡광도
6) : Sulfate 시약에 의한 평균 흡광도(reagentblank)
7) : 공기 채취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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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절 니켈카르보닐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니켈카르보닐[Ni(CO)4,

CAS No. 13463-39-3]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프리필터 및 고체흡착관(low Ni charcoal, 120 ㎎/60 ㎎; 0.8 ㎛ cellulose ester

membrane)을 사용한다.

※ 프리필터(Prefilter) : 막여과지(Cellulose ester filter, 공극 0.8 ㎛, 직경 37

㎜), 카세트홀더

※ 흡착튜브 : 길이 8 ㎝, 외경 6 ㎜, 내경 4 ㎜, 플라스틱 캡으로 끝이 밀봉

됨, 산처리 된 활성탄(앞 120 ㎎, 뒤 60 ㎎)이 2 ㎜ 우레탄 폼으로 나누어짐.

글라스울 플러그가 앞부분에 있고, 3 ㎜ 우레탄 폼 플러그가 뒷부분에 있음.

유량 1 L/min에서 압력손실이 3.4 kPa 이하이어야 함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5～0.2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5～0.2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

시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에 흡착튜브의 양 끝을 깨고, 프리필터를 장착한다. 흡착튜브와

프리필터를 시료채취펌프에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연



430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1)

최소 최대

0.05～0.2 7 80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여과지를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하고, 고체흡착관의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하며, 상온에서 17일 저장시 95% 안정하다.

현장공시료의 개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은 시료채취기로 마개를 막아 두어

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

하게 취급․운반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원자흡광광도계법, 흑연로법(AAS, Graphite Furnace)을 사용한다.

※ 흑연로 : 건조(110℃, 30초), 회화(800℃, 15초), 원자화(≥2,700℃, 10초)

나. 표준용액

1) 니켈용액(1,000 ug Ni/mL) : 1 g 순수 니켈 금속을 최초 소량의 70% 질산

에서 용해시킨 후, 3% 질산으로 희석시킴

2) 표준용액( 50 ug Ni/mL) :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니켈용액(1,000 ug/mL)

0.500 mL를 넣고 3% 질산으로 희석시킴. 폴리에틸렌 병에 넣어 보관함(1주

일 정도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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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료 전처리

1) 흡착관의 앞부분과 뒷부분 흡착제를 각각 바이알에 담는다. 글라스울과 우

레탄폼 플러그는 버리고, 프리필터는 버리거나 입자상 니켈을 분석한다.

2) 각각의 바이알에 3% 질산 1.0 ㎖를 넣고, 뚜껑을 닫는다.

3) 초음파 수욕조에서 30분 동안 초음파 처리한다.

라.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최소한 5개 표준용액으로 매일 보정한다.

가) 일정량의 표준용액을 10 mL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3% 질산으로 눈금까

지 희석한다. 일련의 희석을 통하여 필요한 농도를 만든다(0.01～0.6

ug/mL 농도범위의 니켈이온 포함). 폴리에틸렌 병에 보관하고 매일 만든

다(하루 동안 안정).

나) 표준용액을 공시료 및 시료와 함께 분석한다.

다) 검량선 그래프를 작성한다(흡광도 vs 표준용액(ug Ni2+)).

2) 시료채취매체(고체흡착튜브)에 알고 있는 양의 분석대상물질을 주입한 시료

(spike 시료)로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Desorption Efficiency) 시험을 실시하

여 현장 시료 분석값을 보정한다.

3) 검량선 그래프와 회수율 그래프의 재현성 점검을 위해 미지의 spike 시료 3

개와 analyst spike 시료 3개를 분석한다.

마. 기기분석

1) 원자흡광광도계(AAS)의 기기를 작동시켜 최적화시킨 후 232 ㎚ 또는 341.5

㎚에서 배경보정상태로 니켈카르보닐 흡광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만일 방해

물질이 존재할 경우 232 ㎚ 또는 341.5 ㎚ 이외의 다른 파장을 선택하여 분

석한다.

2) 오토샘플러 또는 피펫으로 주입한다.

3) 피크높이를 측정한다. 각각의 시료 세트를 분석하기 전과 후에 일련의 표준

용액을 분석하고 각 10개 시료 분석마다 한 개의 중간수준 표준용액을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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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한다. 흡착튜브 공시료와 공시료를 포함한 모든 시료용액을 3번씩 분석한

다.

4)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니켈(Ni) 0.01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264이다.

바.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니켈카르보닐의 농도를 계산한다.

   × 







×

1) : 흡착튜브의 앞부분에서 검출된 분석물질의 양(㎍)
2) : 흡착튜브의 뒷부분에서 검출된 분석물질의 양(㎍)
3) : 공시료의 앞부분에서 검출된 분석물질의 양(㎍)
4) : 공시료의 뒷부분에서 검출된 분석물질의 양(㎍)
5) : 공기 채취량(L)
6) : 탈착효율

※ 2.91 = 니켈(Ni)을 니켈카보닐(Ni(CO)4)로 변환하는 화학양론의 변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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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절 아크릴로니트릴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아크릴로니트릴[C3H3N,

CAS No. 107-13-1]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7 ㎝, 외경: 6 ㎜, 내경: 4 ㎜, 앞층:

100 ㎎, 뒷층: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

는 흡착관)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1～0.2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1～0.2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

시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

탄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활성탄관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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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작업장 공기 중의 습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활성탄관안에서 수분의 응축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응축된 수분은 아크릴로니트릴이 활성탄관에 흡착되

는 것을 방해하므로 수분의 응축현상이 발생한 시료는 측정시료로 사용하

지 말아야 한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최소 최대

0.01～0.2 3.5 20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활성탄관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

반하며, 시료보관시의 시료안정성은 25℃에서 최소 7일 이상이다. 현장공시료

의 개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는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즉시 마개로 막아 두어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하게 취급․운반한다.

※ 아크릴로니트릴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작업장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관련정보를 시료분석자에게 시료전달시 제

공하여야 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나. 시약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등급의 1 mL 2%v/v 아세톤/이황화탄소와 아크릴로니트

릴을 사용한다.

※ 표준용액 및 시료 전처리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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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착효율 검증시료 제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분석은 시료 배치(batch)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져야

하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조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1) 3개 농도수준(저, 중, 고농도)에서 각각 3개씩의 활성탄관과 공시료로 사용

할 활성탄관 3개를 준비한다.

2)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탈착효율 검증용 용액(stock solution)의 일정량

(계산된 농도)을 취해 활성탄관의 앞층 활성탄에 직접 주입한다.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은 1)에서 언급한 3개의 농도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아크

릴로니트릴원액 또는 이황화탄소에 희석된 아크릴로니트릴용액을 말한다.

3)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을 주입한 활성탄관은 즉시 마개로 막고 하룻밤

정도 실온에 놓아둔다.

라. 시료 전처리

1) 활성탄관 앞층과 뒷층의 활성탄을 각각 다른 바이엘에 담는다.

2) 각 바이엘에 피펫으로 1.0 ㎖의 이황화탄소를 넣고 즉시 마개로 막는다.

3) 가끔 흔들어 주면서 실온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놓아둔다.

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검출한계에서 정량한계의 10배 농도범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의 조제는 적당량의 아크릴로니트릴을 취해 이황화탄소에 넣어 혼

합시킨 후 이를 이황화탄소로 연속적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 범위의 표

준용액을 조제하는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용액 검증용 표준용액(standard matching solution) : 조제된 표준용액

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용액 2개를 만들어 검증

하도록 한다.

4)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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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한다.

5)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바. 기기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아크릴로니트릴의 분석은 머무름 시간이 동일

한 방해물질 및 다른 화학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칼럼의 종류와 분석기기의

분석조건 등을 다르게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 예시된 기기분석 조건을

참조하여 아크릴로니트릴분석이 용이하도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 시

킨다.

1) 분석조건

컬럼
Capillary, DB-wax,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30 m ×

0.25㎜ × 0.25㎛ 또는 동등이상의 컬럼

시료주입량 2 ㎕

운반가스 질소 또는 헬륨가스, 1 mL/min

온도조건

시료도입부 : 200℃

검출기 : 200℃

오븐 : 85℃

2)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의 아크릴로니트릴에 해

당하는 피크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1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41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아크릴로니트릴의 농도를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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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료 앞층의 양, ㎍
2)

: 시료 뒷층의 양, ㎍
3) : 공시료 앞층의 양, ㎍
4) : 공시료 뒷층의 양, ㎍
5) : 채취공기량, L
6) : 탈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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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절 스티렌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스티렌[C8H8, CAS No.

100-42-5]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7 ㎝, 외경: 6 ㎜, 내경: 4 ㎜, 앞층:

100 ㎎, 뒷층: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

는 흡착관)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1～1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1～1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시

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

탄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활성탄관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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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작업장 공기 중의 습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활성탄관안에서 수분의 응축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응축된 수분은 톨루엔이 활성탄관에 흡착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수분의 응축현상이 발생한 시료는 측정시료로 사용하지 말아

야 한다.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활성탄관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

반하며, 시료보관시의 시료안정성은 5 ℃에서 30일 이상이다. 현장공시료의

개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5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는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즉시 마개로 막아 두어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하게 취급․운반한다.

※ 스티렌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작업장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관련정보를 시료분석자에게 시료전달시 제공하여야

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나. 시약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등급의 이황화탄소와 스티렌을 사용한다.

※ 표준용액 및 시료 전처리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탈착효율 검증시료 제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분석은 시료 배치(batch)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져야

하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조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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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한다.

1) 3개 농도수준(저, 중, 고농도)에서 각각 3개씩의 활성탄관과 공시료로 사용

할 활성탄관 3개를 준비한다.

2)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탈착효율 검증용 용액(stock solution)의 일정량

(계산된 농도)을 취해 활성탄관의 앞층 활성탄에 직접 주입한다.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은 1)에서 언급한 3개의 농도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톨루

엔원액 또는 이황화탄소에 희석된 스티렌용액을 말한다.

3)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을 주입한 활성탄관은 즉시 마개로 막고 하룻밤

정도 실온에 놓아둔다.

라. 시료 전처리

1) 활성탄관 앞층과 뒷층의 활성탄을 각각 다른 바이엘에 담는다.

2) 각 바이엘에 피펫으로 1.0 ㎖의 이황화탄소를 넣고 즉시 마개로 막는다.

3) 가끔 흔들어 주면서 실온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놓아둔다.

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검출한계에서 정량한계의 10배 농도범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의 조제는 적당량의 스티렌을 취해 이황화탄소에 넣어 혼합시킨 후

이를 이황화탄소로 연속적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 범위의 표준용액을

조제하는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용액 검증용 표준용액(standard matching solution) : 조제된 표준용액

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용액 2개를 만들어 검증

하도록 한다.

4)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석한다.

5)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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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기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스티렌의 분석은 머무름 시간이 동일한 방해물

질 및 다른 화학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칼럼의 종류와 분석기기의 분석조건

등을 다르게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 예시된 기기분석 조건을 참조하여

스티렌분석이 용이하도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 시킨다.

1) 분석조건

컬럼
Capillary, fused silica, 30 m ×0.32㎜ ID; 1.00 ㎛ film 100%

dimethyl polysiloxane 또는 동등이상의 컬럼

시료주입량 1 ㎕

운반가스 질소 또는 헬륨가스, 1～2 mL/min

온도조건

시료도입부 : 220℃

컬럼 : 40℃(3 min) - 10℃/min - 200℃

검출기 : 250℃

2)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의 스티렌에 해당하는

피크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4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67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스티렌의 농도를 계산한다.

   ×  × 







×

1) : 시료 앞 층의 양, ㎍
2) : 시료 뒷 층의 양, ㎍
3) : 공시료 앞 층의 양, ㎍
4) : 공시료 뒷 층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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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상상태(25℃, 1기압)의 공기 1 mole이 차지하는 용적
6)

: 채취공기량, L
7) : 탈착효율
8) : 스티렌의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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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절 메틸알코올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메틸알코올[CH4O, CAS

No. 67-56-1]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흡착관(두 개의 Anasorb 747튜브, 앞 400 ㎎, 뒤 200 ㎎ 튜브를 실리콘 튜브

로 연결)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1～1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1～1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시

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흡착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탄

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

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흡착튜브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

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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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최소 최대

0.01～1 0.75 5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흡착튜브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

반하며, 시료보관시의 시료안정성은 회수율 88%(18일)이다. 현장공시료의 개

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5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는 흡착튜브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즉시 마개로 막아 두어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하게 취급․운반한다.

※ 메틸알코올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작업

장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관련정보를 시료분석자에게 시료전달시 제공하

여야 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나. 시약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등급의 이황화탄소와 메틸알코올을 사용한다.

※ 표준용액 및 시료 전처리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탈착효율 검증시료 제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분석은 시료 배치(batch)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져야

하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조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1) 3개 농도수준(저, 중, 고농도)에서 각각 3개씩의 활성탄관과 공시료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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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활성탄관 3개를 준비한다.

2)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탈착효율 검증용 용액(stock solution)의 일정량

(계산된 농도)을 취해 활성탄관의 앞층 활성탄에 직접 주입한다.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은 1)에서 언급한 3개의 농도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메틸

알코올원액 또는 이황화탄소에 희석된 메틸알코올용액을 말한다.

3)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을 주입한 흡착관은 즉시 마개로 막고 하룻밤 정

도 실온에 놓아둔다.

라. 시료 전처리

1) 시료 튜브의 내용물을 4 mL 바이엘로 옮긴다. 글라스 울과 폼 마개는 버린

다.

2) 탈착용액 3 mL를 각 바이알에 첨가한다. PTFE 마개로 막는다.

3) 1시간 동안 탈착한다. 탈착하는 동안 수차례 힘차게 흔든다.

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시료 당 0.01～2600 ㎍의 메틸알코올을 포함하는 최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

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

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의 조제는 적당량의 메틸알코올을 취해 이황화탄소에 넣어 혼합시

킨 후 이를 이황화탄소로 연속적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 범위의 표준용

액을 조제하는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용액 검증용 표준용액(standard matching solution) : 조제된 표준용액

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용액 2개를 만들어 검증

하도록 한다.

4)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석한다.

5)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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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기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메틸알코올의 분석은 머무름 시간이 동일한 방

해물질 및 다른 화학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칼럼의 종류와 분석기기의 분석

조건 등을 다르게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 예시된 기기분석 조건을 참

조하여 메틸알코올분석이 용이하도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 시킨다.

1) 분석조건

컬럼
60 m × 0.32 ㎜ ID 1 ㎛ Fused silica capillary 컬럼 또는

동등이상

시료주입량 1 ㎕

운반가스 질소 또는 헬륨가스, 2 mL/min

온도조건

시료도입부 : 200℃

검출기 : 250℃

오븐 : 35℃(1 min)-10℃/min-240℃(2 min)

2)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의 메틸알코올에 해당하

는 피크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93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03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메틸알코올의 농도를 계산한다.

   ×  × 







×

1) : 시료 앞층의 양, ㎍
2) : 시료 뒷층의 양, ㎍
3) : 공시료 앞층의 양, ㎍
4) : 공시료 뒷층의 양, ㎍
5) : 정상상태(25℃, 1기압)의 공기 1 mole이 차지하는 공기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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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채취공기량, L
7)

: 탈착효율
8) : 메틸알코올의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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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절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망간[Mn, CAS No.

7439-96-5] 및 그 무기화합물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

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막여과지(직경 : 37 ㎜, 공극 : 0.8 ㎛, cellulose ester membrane)와 패드

(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를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1～3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1～3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시한

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시료채취기의 마개를 열고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시료채취기

와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

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여과지에 채취된 먼지의 무게가 2 ㎎을 초과하지 않도록 펌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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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시료채취 시간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과도하게 시료채취가 되는 경우 시료채취기 내부 벽에 분석대상물질이 포

함된 먼지 등이 흡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1)

최소 최대

1～3 480 960

1) 작업장의 공기 중 망간의 농도가 1㎎/㎥ 존재 시 시간가중평균농

도의 평가를 위한 기준임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여과지의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하며, 상온에서 보관하여도 안정하다. 현장공시료의 개

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은 시료채취기로 마개를 막아 두어

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

하게 취급․운반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원자흡광광도계법(AAS)을 사용한다.

나. 회화장비

가열판(Hot plate) 또는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회화기를 사용한다.

다. 표준용액

1,000 ㎍/㎖의 표준용액 또는 동등 이상의 망간 표준용액을 사용한다.

라. 전처리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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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열판 전처리

가) 회화용액 : 진한질산과 진한염산

나) 희석용액 : 회화용액을

※ 모든 산은 취급할 때 흄후드 내에서 행해야 하며, 피부 및 눈에 산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경,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 회수율 검증시료 제조

1) 회수율 시험을 위한 첨가량을 결정한다. 첨가량은 현장시료의 망간 농도를

모두 포함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2) 망간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계산된 첨가량이 될 수 있도록 적당량을 미량주

사기로 취해 시료채취 시와 동일한 막여과지에 떨어뜨린다. 동일 첨가량을

가진 각기 다른 여과지에 떨어뜨려 동일 농도수준에서 총 3개의 회수율 검

증용 시료를 조제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세 가지 농도수준에서 동일한 요

령으로 회수율 검증시료를 조제하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저농도, 중농도, 그리고 고농도의 각 농도수준에서 각각 동일

한 첨가량으로 3개의 첨가시료를 조제하기 때문에 총 9개의 회수율 검증용

첨가시료가 조제된다.

3) 하룻밤 정도 실온에서 놓아둔다.

바. 시료 전처리

1) 가열판을 이용한 시료 전처리

가) 시료채취기로부터 막여과지를 핀셋 등을 이용하여 비이커에 옮긴다.

나) 여과지가 들어간 비이커에 제조한 회화용액 5 ㎖를 넣고 유리덮개로 덮은

후 실온에서 30분 정도 놓아둔다.

다) 가열판 위로 비이커를 옮긴 후 120 ℃에서 회화용액이 약 0.5 ㎖ 정도가

남을 때까지 가열시킨다.

라) 유리덮개를 열고 회화용액 2 ㎖를 다시 첨가하여 가열시킨다. 비이커 내

의 회화용액이 투명해 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마) 비이커 내의 회화용액이 투명해지면 유리덮개를 열고 비이커와 접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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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개 내부를 초순수로 헹구어 잔여물이 비이커에 들어가도록 한다. 유리덮

개는 제거하고 비이커 내의 용액량이 거의 없어져 건조될 때 까지 증발시

킨다.

바) 희석용액 2～3 ㎖를 비이커에 가해 잔유물을 다시 용해시킨 다음 10 ㎖

용량플라스크에 옮긴 후 희석용액을 가해 최종용량이 10 ㎖가 되게 한다.

※ 최종 용량은 시료내의 망간 농도를 고려하여 20 ㎖ 또는 25 ㎖로 만들어

사용해도 된다.

사.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분석기기(AAS)의 감도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이때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

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열판을 이용한 전처리 시료의 표준용액 제조는 희석용액을 사용한다.

2)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 시료와 공시료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한

번 작성한 검량선에 따라 10개의 시료를 분석한 후, 분석기기 반응에 대한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1개의 표준용액 시료를 분석하여 그 재현성을 점

검하도록 한다.

3)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회수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

석한다.

4) 분석된 회수율 검증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회수율을 구한다.

회수율(RE, recovery) = 분석값/첨가량

아. 기기분석

1) 원자흡광광도계(AAS)의 기기를 작동시켜 최적화시킨 후 279.5 ㎚에서 배경

보정상태로 망간 흡광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만일 방해물질이 존재할 경우

279.5 ㎚ 이외의 다른 파장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2) 표준용액, 공시료, 현장시료, 그리고 회수율 검증시료를 흡입시켜 망간의 흡

광도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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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002 ㎍/㎖이다.

자.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베릴륨 및 그 화합물의 농도를 계산한다.

   









1) : 시료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 ㎍/㎖
2) : 공시료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 ㎍/㎖
3) : 시료에서 희석한 최종용량, ㎖
4) : 공시료에서 희석한 최종용량, ㎖
5) : 공기 채취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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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절 아닐린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아닐린[C6H7N, CAS No.

62-53-3]과 아닐린 동족체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

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실리카겔관(silica gel 150 ㎎/75 ㎎, 또는 동등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는 흡착

튜브)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2～0.2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2～0.2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

시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흡착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탄

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

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실리카겔관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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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최소 최대

0.02～0.2 5 30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실리카겔관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반하며, 시료보관시의 시료안정성은 7일 이상이다. 현장공시료의 개수는 채

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는 실리카겔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즉시 마개로 막아 두어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

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하게 취급․운반한다.

※ 아닐린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작업장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관련정보를 시료분석자에게 시료전달시 제공하여야

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나. 시약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등급의 95% 에탄올과 아닐린을 사용한다.

※ 표준용액 및 시료 전처리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탈착효율 검증시료 제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분석은 시료 배치(batch)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져야

하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조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1) 3개 농도수준(저, 중, 고농도)에서 각각 3개씩의 실리카겔관과 공시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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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할 실리카겔관 3개를 준비한다.

2)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탈착효율 검증용 용액(stock solution)의 일정량

(계산된 농도)을 취해 실리카겔관의 앞층 활성탄에 직접 주입한다. 탈착효

율 검증용 저장용액은 1)에서 언급한 3개의 농도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아닐린원액 또는 이황화탄소에 희석된 아닐린용액을 말한다.

3)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을 주입한 흡착관은 즉시 마개로 막고 하룻밤 정

도 실온에 놓아둔다.

라. 시료 전처리

1) 실리카겔관 앞층과 뒷층의 실리카겔을 각각 다른 바이알에 담는다.

2) 각 바이알에 1 ㎖의 95% 에탄올을 넣고 즉시 마개를 닫는다.

3) 바이알을 초음파수조에 넣고 1시간 이상 초음파 처리를 한다.

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검출한계에서 정량한계의 10배 농도범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의 조제는 적당량의 아닐린을 취해 이황화탄소에 넣어 혼합시킨 후

이를 이황화탄소로 연속적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 범위의 표준용액을

조제하는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용액 검증용 표준용액(standard matching solution) : 조제된 표준용액

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용액 2개를 만들어 검증

하도록 한다.

4)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석한다.

5)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바. 기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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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아닐린의 분석은 머무름 시간이 동일한 방해물

질 및 다른 화학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칼럼의 종류와 분석기기의 분석조건

등을 다르게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 예시된 기기분석 조건을 참조하여

아닐린분석이 용이하도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 시킨다.

1) 분석조건

컬럼
stainless steel, 0.6 m × 3 ㎜ OD, packed with 80/100 mesh

Chromosorb 103

시료주입량 5 ㎕

운반가스 질소 또는 헬륨가스, 25 ㎖/min

온도조건

주입구 : 230℃

검출기 : 245℃

오븐 : 165℃

2)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의 아닐린에 해당하는

피크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01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51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톨루엔의 농도를 계산한다.

   × 







× ×

1) : 시료 앞층의 양, ㎍
2) : 시료 뒷층의 양, ㎍
3) : 공시료 앞층의 양, ㎍
4) : 공시료 뒷층의 양, ㎍
5) : 정상상태(25℃, 1기압)의 공기 1 mole이 차지하는 공기용적
6) : 채취공기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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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아닐린의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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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절 시클로헥사논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시클로헥사논[C6H10O,

CAS No. 108-94-1]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7 ㎝, 외경: 6 ㎜, 내경: 4 ㎜, 앞층:

100 ㎎, 뒷층: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

는 흡착관)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1～0.2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1～0.2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

시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

탄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활성탄관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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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작업장 공기 중의 습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활성탄관안에서 수분의 응축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응축된 수분은 시클로헥사논이 활성탄관에 흡착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수분의 응축현상이 발생한 시료는 측정시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최소 최대

0.01～0.2 1 10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활성탄관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

반한다. 현장공시료의 개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는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즉시 마개로 막아 두어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하게 취급․운반한다.

※ 시클로헥사논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작

업장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관련정보를 시료분석자에게 시료전달시 제공

하여야 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나. 시약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등급의 1 mL 이황화탄소와 시클로헥사논을 사용한다.

※ 표준용액 및 시료 전처리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 탈착효율 검증시료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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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분석은 시료 배치(batch)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져야

하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조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1) 3개 농도수준(저, 중, 고농도)에서 각각 3개씩의 활성탄관과 공시료로 사용

할 활성탄관 3개를 준비한다.

2)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탈착효율 검증용 용액(stock solution)의 일정량

(계산된 농도)을 취해 활성탄관의 앞층 활성탄에 직접 주입한다.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은 1)에서 언급한 3개의 농도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시클

로헥사논원액 또는 이황화탄소에 희석된 시클로헥사논용액을 말한다.

3)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을 주입한 활성탄관은 즉시 마개로 막고 하룻밤

정도 실온에 놓아둔다.

라. 시료 전처리

1) 흡착관의 앞층과 뒷층의 활성탄을 각각 다른 바이엘에 담는다.

2) 각 바이엘에 피펫으로 1.0 ㎖의 이황화탄소를 넣고 즉시 마개로 막는다.

3) 가끔 흔들어 주면서 실온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놓아둔다.

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검출한계에서 정량한계의 10배 농도범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의 조제는 적당량의 시클로헥사논을 취해 이황화탄소에 넣어 혼합

시킨 후 이를 이황화탄소로 연속적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 범위의 표준

용액을 조제하는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용액 검증용 표준용액(standard matching solution) : 조제된 표준용액

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용액 2개를 만들어 검증

하도록 한다.

4)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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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바. 기기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시클로헥사논의 분석은 머무름 시간이 동일한

방해물질 및 다른 화학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칼럼의 종류와 분석기기의 분

석조건 등을 다르게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 예시된 기기분석 조건을

참조하여 시클로헥사논분석이 용이하도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 시킨

다.

1) 분석조건

컬럼
Capillary, DB-wax,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30 m ×

0.25 ㎜ × 0.25 ㎛ 또는 동등이상의 컬럼

시료주입량 1 ㎕

운반가스 질소 또는 헬륨가스, 25 mL/min

온도조건

시료도입부 : 250℃

검출기 : 300℃

오븐 : 50℃～170℃

2)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의 시클로헥사논에 해당

하는 피크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02 ㎎/시료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시클로헥사논의 농도를 계산한다.

   × 







 
× 

1) : 시료 앞층의 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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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시료 뒷층의 양, ㎎
3)

: 공시료 앞층의 양, ㎎
4) : 공시료 뒷층의 양, ㎎
5) : 채취공기량, L
6) : 탈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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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절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코발트[Co, CAS No.

7440-48-4] 및 그 무기화합물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

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막여과지(직경 : 37 ㎜, 공극 : 0.8 ㎛, cellulose ester membrane)와 패드

(backup pad)가 장착된 3단 카세트를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1～3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1～3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시한

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시료채취기의 마개를 열고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시료채취기

와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

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여과지에 채취된 먼지의 무게가 2 ㎎을 초과하지 않도록 펌프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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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및 시료채취 시간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과도하게 시료채취가 되는 경우 시료채취기 내부 벽에 분석대상물질이 포

함된 먼지 등이 흡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1)

최소 최대

1～3 30 1,500

 1) 작업장의 공기 중 코발트의 농도가 0.02㎎/㎥ 존재 시 시간가중평

균농도의 평가를 위한 기준임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여과지의 시료포집 부분이 위를 향하도록 하고 마개를 닫아

밀폐된 상태에서 운반하며, 상온에서 보관하여도 안정하다. 현장공시료의 개

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은 시료채취기로 마개를 막아 두어

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

하게 취급․운반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원자흡광광도계법(AAS)을 사용한다.

나. 회화장비

가열판(Hot plate) 또는 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 회화기를 사용한다.

다. 표준용액

1,000 ㎍/㎖의 표준용액 또는 동등 이상의 코발트 표준용액을 사용한다.

라. 전처리 시약



부 록 ‥‥ 465

1) 가열판 전처리

가) 회화용액 : 진한질산과 진한염산

나) 희석용액 : Co 1 g을 소량의 왕수에 첨가하고, 5 % 질산을 가해 1L로 희

석시킴

※ 모든 산은 취급할 때 흄후드 내에서 행해야 하며, 피부 및 눈에 산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보안경, 보호장갑 등을 착용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마. 회수율 검증시료 제조

1) 회수율 시험을 위한 첨가량을 결정한다. 첨가량은 현장시료의 코발트 농도

를 모두 포함하는 범위이어야 한다.

2) 코발트 표준용액을 이용하여 계산된 첨가량이 될 수 있도록 적당량을 미량

주사기로 취해 시료채취 시와 동일한 막여과지에 떨어뜨린다. 동일 첨가량

을 가진 각기 다른 여과지에 떨어뜨려 동일 농도수준에서 총 3개의 회수율

검증용 시료를 조제하도록 하고, 서로 다른 세 가지 농도수준에서 동일한

요령으로 회수율 검증시료를 조제하도록 한다.

※ 일반적으로 저농도, 중농도, 그리고 고농도의 각 농도수준에서 각각 동일

한 첨가량으로 3개의 첨가시료를 조제하기 때문에 총 9개의 회수율 검증용

첨가시료가 조제된다.

3) 하룻밤 정도 실온에서 놓아둔다.

바. 시료 전처리

1) 가열판을 이용한 시료 전처리

가) 시료채취기로부터 막여과지를 핀셋 등을 이용하여 비이커에 옮긴다.

나) 여과지가 들어간 비이커에 제조한 회화용액 5 ㎖를 넣고 유리덮개로 덮은

후 실온에서 30분 정도 놓아둔다.

다) 가열판 위로 비이커를 옮긴 후 120 ℃에서 회화용액이 약 0.5 ㎖ 정도가

남을 때까지 가열시킨다.

라) 유리덮개를 열고 회화용액 2 ㎖를 다시 첨가하여 가열시킨다. 비이커 내

의 회화용액이 투명해 질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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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이커 내의 회화용액이 투명해지면 유리덮개를 열고 비이커와 접한 유리

덮개 내부를 초순수로 헹구어 잔여물이 비이커에 들어가도록 한다. 유리덮

개는 제거하고 비이커 내의 용액량이 거의 없어져 건조될 때 까지 증발시

킨다.

바) 희석용액 2～3 ㎖를 비이커에 가해 잔유물을 다시 용해시킨 다음 10 ㎖

용량플라스크에 옮긴 후 희석용액을 가해 최종용량이 10 ㎖가 되게 한다.

※ 최종 용량은 시료내의 코발트 농도를 고려하여 20 ㎖ 또는 25 ㎖로 만들

어 사용해도 된다.

사.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분석기기(AAS)의 감도 등을 고려하여 5개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이때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

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 가열판을 이용한 전처리 시료의 표준용액 제조는 희석용액을 사용한다.

2) 검량선 작성용 표준용액 시료와 공시료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한

번 작성한 검량선에 따라 10개의 시료를 분석한 후, 분석기기 반응에 대한

재현성을 확인하기 위해 1개의 표준용액 시료를 분석하여 그 재현성을 점

검하도록 한다.

3)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회수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

석한다.

4) 분석된 회수율 검증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회수율을 구한다.

회수율(RE, recovery) = 분석값/첨가량

아. 기기분석

1) 원자흡광광도계(AAS)의 기기를 작동시켜 최적화시킨 후 240.7 ㎚에서 배경

보정상태로 코발트 흡광도를 측정하도록 한다. 만일 방해물질이 존재할 경

우 240.7 ㎚ 이외의 다른 파장을 선택하여 분석한다.

2) 표준용액, 공시료, 현장시료, 그리고 회수율 검증시료를 흡입시켜 코발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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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6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80이다.

자.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의 농도를 계산한

다.

   









1) : 시료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
2) : 공시료에서의 분석물질의 농도(㎍/㎖)
3) : 시료에서 희석한 최종용량(㎖)
4) : 공시료에서 희석한 최종용량(㎖)ㄴ
5) : 공기 채취량(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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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절 디클로로메탄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디클로로메탄[CH2Cl2,

CAS No. 75-09-2]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2개의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7 ㎝, 외경: 6 ㎜, 내경: 4 ㎜,

앞층: 100 ㎎, 뒷층: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

을 갖는 흡착관)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1～0.2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1～0.2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

시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

탄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활성탄관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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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작업장 공기 중의 습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활성탄관안에서 수분의 응축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응축된 수분은 디클로로메탄이 활성탄관에 흡착되는

것을 방해하므로 수분의 응축현상이 발생한 시료는 측정시료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최소 최대

0.01～0.2 0.5 2.5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활성탄관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

반한다. 시료보관시의 시료안정성은 5 ℃에서 약 30일이다. 현장공시료의 개

수는 채취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는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즉시 마개로 막아 두어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하게 취급․운반한다.

※ 디클로로메탄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작

업장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관련정보를 시료분석자에게 시료전달시 제공

하여야 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나. 시약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등급의 1 mL 이황화탄소와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한다.

※ 표준용액 및 시료 전처리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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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탈착효율 검증시료 제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분석은 시료 배치(batch)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져야

하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조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1) 3개 농도수준(저, 중, 고농도)에서 각각 3개씩의 활성탄관과 공시료로 사용

할 활성탄관 3개를 준비한다.

2)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탈착효율 검증용 용액(stock solution)의 일정량

(계산된 농도)을 취해 활성탄관의 앞층 활성탄에 직접 주입한다.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은 1)에서 언급한 3개의 농도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디클

로로메탄원액 또는 이황화탄소에 희석된 디클로로메탄용액을 말한다.

3)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을 주입한 활성탄관은 즉시 마개로 막고 하룻밤

정도 실온에 놓아둔다.

라. 시료 전처리

1) 2개의 활성탄관 앞층과 뒷층의 활성탄을 각각 다른 바이엘에 담는다.

2) 각 바이엘에 피펫으로 1.0 ㎖의 이황화탄소를 넣고 즉시 마개로 막는다.

3) 가끔 흔들어 주면서 실온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놓아둔다.

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검출한계에서 정량한계의 10배 농도범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의 조제는 적당량의 디클로로메탄을 취해 이황화탄소에 넣어 혼합

시킨 후 이를 이황화탄소로 연속적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 범위의 표준

용액을 조제하는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용액 검증용 표준용액(standard matching solution) : 조제된 표준용액

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용액 2개를 만들어 검증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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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석한다.

5)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바. 기기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디클로로메탄의 분석은 머무름 시간이 동일한

방해물질 및 다른 화학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칼럼의 종류와 분석기기의 분

석조건 등을 다르게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 예시된 기기분석 조건을

참조하여 디클로로메탄분석이 용이하도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 시킨

다.

1) 분석조건

컬럼
capillary, 30 m × 0.32 ㎜ ID × 0.25 ㎛ film polyethylene

glycol, Stabilwax, or equivalent

시료주입량 1 ㎕

운반가스 질소 또는 헬륨가스, 2.4 mL/min

온도조건

시료도입부 : 250℃

검출기 : 300℃

컬럼 : 80 ℃ - 10℃/min - 150℃

2)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의 디클로로메탄에 해당

하는 피크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4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58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디클로로메탄의 농도를 계산한다.

   ×  ×







×



472 ‥‥ 허용기준 설정대상 유해인자 선정을 위한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산업체 노출실태 평가 연구

1)
: 시료 앞 층의 양, ㎍

2) : 시료 뒷 층의 양, ㎍
3) : 공시료 앞 층의 양, ㎍
4) : 공시료 뒷 층의 양, ㎍
5) : 정상상태(25 ℃, 1 기압)에서의 공기용적
6) : 채취공기량, L
7)

: 탈착효율
8) : 디클로로메탄의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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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절 트리클로로메탄

1. 적용범위

이 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2에 따라 작업장 내 트리클로로메탄[CHCl3,

CAS No. 67-66-3]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한다.

2. 시료채취

가. 시료채취기

활성탄관(Coconut shell charcoal, 길이: 7 ㎝, 외경: 6 ㎜, 내경: 4 ㎜, 앞층:

100 ㎎, 뒷층: 50 ㎎, 20/40 mesh 또는 이와 동등성능 이상의 흡착성능을 갖

는 흡착관)을 사용한다.

나. 시료채취용 펌프

작업자의 정상적인 작업 상황에서 작업자에게 부착 가능해야 하며, 적정유량

(0.01～0.2 L/분)에서 8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다. 유량보정

시료채취기와 펌프를 유연성튜브로 연결한 후, 비누거품 유량보정기를 사용하

여 적정유량(0.01～0.2 L/분)으로 보정한다. 유량보정은 시료채취 전․후에 실

시한다.

라. 시료채취

시료채취 직전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유연성튜브를 이용하여 활성

탄과 펌프를 연결한다. 개인시료 채취의 경우 펌프를 근로자에게 장착시키고

시료채취기는 근로자의 호흡영역에 부착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마. 시료채취량

시료채취 시의 펌프유량 및 채취총량은 다음 표의 정보를 참고하여 시료 채

취할 때 활성탄관의 파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펌프의 유량 및 시료채취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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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조절하여 시료채취를 한다.

※ 작업장 공기 중의 습도가 과도하게 높으면 활성탄관안에서 수분의 응축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응축된 수분은 트리클로로메탄이 활성탄관에 흡착되

는 것을 방해하므로 수분의 응축현상이 발생한 시료는 측정시료로 사용하

지 말아야 한다.

시료채취

유량(L/분)
총 량(L)

최소 최대

0.01～0.2 1 50

바. 시료운반, 시료안정성, 현장공시료

채취된 시료는 활성탄관의 마개로 완전히 밀봉한 후 상온, 상압 상태에서 운

반한다. 시료보관시의 시료안정성은 약 30일이다. 현장공시료의 개수는 채취

된 시료세트 당 2～10개를 준비한다.

※ 현장공시료는 시료채취에 사용하지 않는 활성탄관의 양 끝단을 절단한 후

즉시 마개로 막아 두어야 하며, 시료채취에 활용되지 않은 점만 제외하고

모두 현장시료와 동일하게 취급․운반한다.

※ 트리클로로메탄의 분석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물질이

작업장 공기 중에 존재한다면 관련정보를 시료분석자에게 시료전달시 제

공하여야 한다.

3. 분석

가. 분석기기

불꽃이온화검출기(FID)가 장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나. 시약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등급의 1 mL 이황화탄소와 트리클로로메탄을 사용한다.

※ 표준용액 및 시료 전처리는 반드시 후드 안에서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부 록 ‥‥ 475

다. 탈착효율 검증시료 제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분석은 시료 배치(batch)당 최소한 한 번씩은 행해져야

하며,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조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조제하여 사용하도

록 한다.

1) 3개 농도수준(저, 중, 고농도)에서 각각 3개씩의 활성탄관과 공시료로 사용

할 활성탄관 3개를 준비한다.

2) 마이크로실린지를 이용하여 탈착효율 검증용 용액(stock solution)의 일정량

(계산된 농도)을 취해 활성탄관의 앞 층 활성탄에 직접 주입한다.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은 1)에서 언급한 3개의 농도수준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트리

클로로메탄원액 또는 이황화탄소에 희석된 트리클로로메탄용액을 말한다.

3) 탈착효율 검증용 저장용액을 주입한 활성탄관은 즉시 마개로 막고 하룻밤

정도 실온에 놓아둔다.

라. 시료 전처리

1) 활성탄관 앞 층과 뒤 층의 활성탄을 각각 다른 바이엘에 담는다.

2) 각 바이엘에 피펫으로 1.0 ㎖의 이황화탄소를 넣고 즉시 마개로 막는다.

3) 가끔 흔들어 주면서 실온에서 최소한 30분 이상 놓아둔다.

마. 검량선 작성과 정도관리

1) 검출한계에서 정량한계의 10배 농도범위까지 최소 5개 이상의 농도수준을

표준용액으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한다. 표준용액의 농도 범위는 현장시료

농도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2) 표준용액의 조제는 적당량의 트리클로로메탄을 취해 이황화탄소에 넣어 혼

합시킨 후 이를 이황화탄소로 연속적으로 희석시켜 원하는 농도 범위의 표

준용액을 조제하는 희석식 표준용액 조제방법을 사용한다.

3) 표준용액 검증용 표준용액(standard matching solution) : 조제된 표준용액

이 정확히 만들어졌는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표준용액 2개를 만들어 검증

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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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업장에서 채취된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를

분석한다.

5) 분석된 탈착효율 검증용 시료를 통해 아래와 같이 탈착효율을 구한다.

탈착효율(DE, desorption efficiency) = 검출량/주입량

바. 기기분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트리클로로메탄의 분석은 머무름 시간이 동일

한 방해물질 및 다른 화학물질의 존재여부에 따라 칼럼의 종류와 분석기기의

분석조건 등을 다르게 하여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에 예시된 기기분석 조건을

참조하여 트리클로로메탄분석이 용이하도록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최적화 시

킨다.

1) 분석조건

컬럼
capillary, fused silica, 30 m × 0.32 ㎜ ID × 1.80 ㎛ film

diphenyl/ dimethyl polysiloxane, Rtx® -502.2 or equivalent

시료주입량 1 ㎕

운반가스 질소가스, 1 mL/min

온도조건

시료도입부 : 225℃

검출기 : 250℃

컬럼 : 35 ℃(3 min) - 8 ℃/min - 190℃

2) 현장시료, 탈착효율 검증시료, 현장공시료 및 공시료의 트리클로로메탄에 해

당하는 피크 면적 또는 높이를 측정한다.

3) 검출한계 및 시료채취분석오차

이 방법의 검출한계는 0.8 ㎍/시료이며, 시료채취분석오차는 0.180이다.

사. 농도

다음 식에 의해 작업장의 공기 중 트리클로로메탄의 농도를 계산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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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시료 앞 층의 양, ㎍
2)

: 시료 뒷 층의 양, ㎍
3) : 공시료 앞 층의 양, ㎍
4) : 공시료 뒷 층의 양, ㎍
5) : 정상상태(25 ℃, 1 기압)에서의 공기용적
6) : 채취공기량, L
7) : 탈착효율
8)

: 트리클로로메탄의 분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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